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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1부. 문제제기

◦ 플랫폼노동 확산과 이슈

‐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 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한국에서도 카카오 택시와 쏘카의 타다, 딜리버히어

로의 요기요 등 플랫폼노동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플랫폼노동 문제점은 노동시장에서 기존과 다른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을 

양산한다는 것임.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임금노동자

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임. 이런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

적 보호나 권리에서 배제되고 노조 설립과 같은 노동3권의 헌법적 권한

도 적용받지 못함.

◦ 플랫폼노동 확산의 문제점

‐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기존의 표

준화된 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아닌, 비표준화된 ‘계약’과 ‘고용’이 진행되

면서 노동시장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나타나고 있음. 주

로 특수고용노동이나 플랫폼노동과 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의 

형태임.

‐ 이와 같이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인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를 벗어

난 새로운 형태의 일자를 출현을 의미함.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디지

털 부둣가’(일감 찾는 가상이민), ‘디지털 갤리선 노예’(데이터 입력, 필

터링 작업자), '클릭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의 중간

지대인 새로운 집단으로 표현하고 있음. 

◦ 플랫폼노동 고용 문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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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으나,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221만명), 플랫폼 노동자(53만

명), 독립계약자, 1인 자영업자(403만명)의 증가임. 

‐ 2018년 기준 1인 자영업자 비중은 70.9%로 고용주(29.1%)의 2.5배 정

도 됨.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모호한 고용관계’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의 증가는 사회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기존의 노조 효과성을 상실

함.

2부.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 플랫폼경제와 정의

‐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노동은 연평균 26%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플랫

폼노동 종사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10% 미만 정도로 추정됨. 플랫폼

노동 취업자 비중은 유럽이 2% 수준이며, 미국은 웹 기반과 지역기반 종

사자 수가 대체로 비슷하고, 유럽연합(EU)은 웹 기반형 플랫폼노동이 상

대적으로 많음. 반면에 한국은 취업자 중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1.7%∼

2%(54만명, 2018)임.

‐ 플랫폼노동(Platform work)의 정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온라인

을 통해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해결이나 서비

스를 제공하고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규정됨. 국제기구들은 

플랫폼노동을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웹 기반의 플랫

폼노동(온라인 수행 작업)과 지역기반의 플랫폼노동(오프라인 호출형 작

업)으로 구분함.

◦ 플랫폼노동의 다양한 접근, 논의

‐ 국내에서는 기존의 연구 일부를 제외하면 플랫폼노동 혁신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많고, 플랫폼노동 규모, 정의 등을 다룬 연구들이 주로 소개되

고 있음. 사실 플랫폼노동 연구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나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들은 제한적임.

‐ 국내 플랫폼노동의 주요 쟁점은 고용지위와 관련하여 노동법 적용 여부

를 둘러싼 문제인데, 고용형태 오분류(mis-classification) 문제, 회색영

역에 대한 보호 문제, 제3의 고용지위 부여 방안 문제로 요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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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디지털 고용관계에서 노동은 종합적 능력과 사고를 갖춘 일부 

고숙련 일자리 형태를 제외하고는 테일러리즘 원리에 따라 조직화되는 

디지털 노동분업을 확산시키기도 함. 

3부.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와 사례, 특징

◦ 과업, 계약, 작업방식

‐ 플랫폼노동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

분됨. 하나는 기존 산업의 플랫폼노동화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산업

의 플랫폼노동화로 구분됨. 

‐ 전자는 주로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며, 차량·운송·물류나 음식배달 등이며 특정 개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됨. 

반면 후자는 IT 기술발전 과정에서 출현한 새로운 산업들로 미디어, 콘

텐츠, 전문서비스 등이며 과업이 특정 개인 혹은 불특정 대중에게 제공

됨. 

◦ 과업별 플랫폼노동의 다양화와 법률 다툼

‐ 먼저 음식배달과 물류운송 형태의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플랫폼기업(운

영사)과 계약을 맺은 노동자(기사)가 고객에게 배달·배송하는 작업형태

임. 한편 번역, 디자인, 소프트웨어 형태의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플랫폼

기업(운영사)과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고객에게 과업 결과물을 제공하는 

작업형태임. 

‐ 플랫폼노동의 유형과 과업 방식에 따라 다양한 계약방식과 고용형태가 

확인됨. 플랫폼 경제 내 계약방식은 개인사업자 형태가 다수이며, 고용

형태는 1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근로자성’

과 ‘산업재해’와 같은 전통적인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나 불법파견과 위장

도급 논쟁이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전형적인 프리랜서 형태의 독립 사업자 형

태의 일자리로 종속성이나 전속성 문제보다 표준계약, 수수료, 일과 업

무 성격, 평판과 같은 문제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 플랫폼노동의 게임화와 위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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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노동 유형별 사례 모두 개인사업자(프리랜서)나 파트타임 고용이 

대부분임.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 아닌 건당 혹은 시간당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고 있음. D사처럼 일정 테스트 기간 이후 ‘세미’라는 형태의 수수

료 체계로 변경한 곳은 지난 몇 년 사이 이용자 요금 인상과 달리 건당 

수수료는 낮아지고 있음. 

‐ 게다가 플랫폼업체들은 노동자간 경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등급제나 

인센티브를 통한 일터의 위계화, 게임화 작동 메커니즘도 활용하고 있

다. 사례조사 대상 플랫폼기업 거의 대부분 과업이나 업무수행 평가에 

따라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음. 

◦ 노동의 형태와 새로운 변형

‐ 사례조사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업과정 및 

일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음. 고객주문형 플랫폼노동이나 IT소프트웨어 

플랫폼노동은 업무 자율성이 높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행되는 형태임. 

‐ 일부 사례는 외견상 자유로운 일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과정에

서 배차나 일감 선택의 자율성이 적다보니 시간비례 원칙에 의해 소득이 

결정되어 ‘시간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연결됨. 이를 반영하듯 

플랫폼 노동자 절반 이상이 1일 9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노동의 유연화와 자율성 갈등

‐ 한편 플랫폼노동이 노동시장 유연화나 자율적인 근무형태 등의 유인이 

있다고 하여 여성 일자리가 남성보다 더 많이 창출되는 것도 아님. 온라

인 플랫폼은 국내외 시공간 및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에 여성들이 

비공식 경제에서 빠져 나올 것이라는 것은 맞음. 

‐ 그러나 그 자체로 여성과 남성의 일자리 경기장이 평평하게 될 것이라는 

논거는 과잉 해석일 수 있음. 예를 들면 특정 연령대와 과업을 수행하는 

온라인 노동을 제외하면 정규직을 찾을 수 없어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저고용’(under-employment) 문제가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에

서 나타나기 때문임.

◦ 노동 통제와 기숙혁신, 시간압박

‐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인 통제와 관리방식 및 노동과정도 확인되지만 이전

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통제방식(rating systems)이 주된 문제점으로 제

기되고 있음. 현재 지역기반 플랫폼과 웹 기반 플랫폼 모두 직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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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방식(surveillance)이 활용되고 있음. 

‐ 웹 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은 유형별 차이는 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시간

압박과 스트레스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일감이나 콜 대기 상태의 시

간압박(being on call)임. 휴일이나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고객이 

올린 일감 찾는 시간이나 응답시간을 놓치면 소득이 상실되기에 항상적

인 긴장감에 놓여 있다는 것임. 

◦ 플랫폼노동 주요 함의

‐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재의 일을 선택한 이유는 소득을 제외하면, 일감을 

찾기 쉽거나 자유로운 일 혹은 적성 때문이다. 플랫폼노동으로 얻는 소

득은 주 소득이 많았지만 일부는 부업 도 확인됨. 

‐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 다수는 임금노동자가 적용 받아야할 사회적 보호

에서 배제된 채 일을 수행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도 적용받

지 못하고 있음.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오분류 방지와 근로자성 문제, 

소득과 적정 수수료, 산업안전  문제가,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리뷰 시스

템과 고객과 알고리즘 통제, 시간압박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 때문에 플랫폼노동의 유형별 차이가 있지만 비고용기간의 소득보장이나 

최소한의 권리는 필요함. 물론 현재의 법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경제 현

상에서 발생한 플랫폼노동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4부. 디지털 플랫폼노동 이해당사자 논의와 정책과제

◦ 플랫폼노동 노사정 논의, 주체 형성

‐ 한국에서도 플랫폼노동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흐름과 

맞추어 정부(중앙, 지방), 노사 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

들이 제시되고 있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논의가 

노사 혹은 이해당사자 그룹이 논의 테이블이 진행되고 있음. 

‐ 그리고 플랫폼노동의 확장과 맞물려 노사단체가 형성되고, 다양한 활동

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아직 국내에 플랫폼노동 관련 의미 

있는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정책,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

이며, 제한적으로 경사노위에서 기본합의가 도출(‘19.2)된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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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노동 노사정 이해당사자 의견 차이

‐ 플랫폼노동은 노동자 개념과 정의부터 법제도 및 정책 논의까지 노사정 

대부분 의견 차이가 첨예한 상황임. 특히 플랫폼노동의 정책적 방향이 

보호가 우선인지, 디지털 플랫폼과 종사자 간의 적절한 규범 마련이 필

요한지 등도 의견이 다름.

‐ 주요 플랫폼노동 쟁점은 △고용지위와 법체계, △이해대변기구 및 교섭

권, △사회보장, △수수료(소득, 임금), △산업안전, △직업훈련, △공정거

래, △통제와 부당 문제, △기업 규제 △기업 책임과 조세 약 10개 영역

별로 노사 주체간 의견차이가 존재함.

‐ 결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랫폼노동 접근은 노사정 이해관계와 현실 가

능한 정책영역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대체로 노동시장의 불공정거래 문제 발생 시 분쟁 조정이나 지원, 산업

안전, 직업 훈련 영역은 정책적 지원으로 가능한 영역임.

◦ 서울시 플랫폼노동 논의와 정책과제

‐ 서울시는 2019년 플랫폼노동 공론화 및 시민 인식조사를 통해 플랫폼노

동 관련 정책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서울시민은 ‘플랫폼 노동 의제 논의 

및 가이드라인 필요성’(93.2%) 인식이 높았고, 플랫폼노동 조례 제정 및 

대책 마련(82.1%)도 높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 첫째, 서울시는 플랫폼노동 관련 ‘조례 제정·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 관

련 정책과 사업 및 지원의 제도적 추진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미 

서울시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의 절대 가수 의견(97%)만이 아니라, 

2기 노동정책에서도 주요 영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기존 노동자권

익보호 조례 개정이나 혹은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임(예시: 

ILO, EU, 프랑스, 켈리포니아).

‐ 둘째, 서울시 플랫폼노동 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지방사무)의 한계로 인

하 노동법적 권한이 제한적(국가 사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협

약’을 통한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회협약은 가칭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사회적 협약’으로 주요 플랫폼노동(웹기반, 지역기반) 운영사(기

업) 및 노동단체와 공동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보호를 

위한 노사정 이해당사간 역할과 방향을 담는 수준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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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예시: 독일, 이탈리아 등).

‐ 셋째, 서울시 플랫폼노동 정책은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사회보험 문

제, 노동안전 문제, 공정거래 및 분쟁, 직업훈련, 기타 지원 제도 등으로 

검토할 수 있음. 웹 기반 플랫픔노동은 공정거래와 소득안정성(수수료, 

계약, 사회보험 등),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노동문제(수수료, 노동안전, 

사회보험 등)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분된 접근이 필요

함.

◦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 검토

‐ 서울시 플랫폼노동 주요 정책과 사업은 시기별, 의제별 접근에 따라 세

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플랫폼노동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적조사(규모 추계, 노

동조건)와 질적조사(업종, 기업 사례조사)가 각 유형별(웹기반, 지역기반)

로 면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서울시 플랫폼노동 정책은 연구집단과 이해당사자간 ‘디지털노동

과 미래의 노동 포럼’(가칭)을 구성하여, 각 쟁점과 지원 방안별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실효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포럼 운영 단

위는 서울시(노동정책과)-운영사(기업)-노동단체-전문가 집단 등으로 구

성하여 연구조사와 정책 논의 프로세스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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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제인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플랫폼노동 확산

◦ 플랫폼노동 확산과 이슈

‐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 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노동’이 사회적 이

슈가 되고 있음.1) 한국에서도 카카오 택시(2018년)과 쏘카의 타다(2019

년), 딜리버히어로의 요기요(2019년) 등 플랫폼노동 문제가 사회적 쟁점

으로 떠오르고 있음. 

‐ 운송이나 배달은 주로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나타나는 

플랫폼노동이지만, 앞으로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 산업이 접목되어 플랫

폼노동 일자리들은 더 확산될 것임(OECD, 2019). 

‐ 플랫폼노동 문제점은 노동시장에서 기존과 다른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을 

양산한다는 것임. 플랫폼노동자들을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임금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임. 이런 이유로 플랫폼노동자들은 사회적 

보호나 권리에서 배제되고 노조 설립과 같은 노동3권의 헌법적 권한도 

적용받지 못함.

◦ 플랫폼노동 확산의 문제점

‐ 이와 같이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인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를 벗어

난 새로운 형태의 일자를 출현을 의미함. 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디지

1) 디지털 플랫폼경제에서 ‘플랫폼’은 재화의 교환(exchanges of goods)을 중심으로 한 '자본 플랫폼'과 서비스교환
(exchanges of services) 노동플랫폼으로 크게 구분(ILO, 2018; OECD, 2019)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노동문제를 분석
할 때 플랫폼노동은 노동플랫폼에 한정하여 논의되고 있다. 플랫폼노동 이외에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료 
긱노동(Gig work), 온디멘드(주문형)노동(On-demand work),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디지털 노동(Digital 
labor)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Florisson, Rebecca & Irene Mand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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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부둣가’(일감 찾는 가상이민), ‘디지털 갤리선 노예’(데이터 입력, 필

터링 작업자), '클릭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의 중간

지대인 새로운 집단으로도 표현함(김종진·장희은·정경은·김정훈·노성철, 

2018). 

‐ 이들 모두 플랫폼의 작동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유사하고 다양

한 용어들임. 플랫폼노동의 주된 일자리는 고용의 질 차원에서 보면 양

극화된다. 고기술의 숙련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을 보장 받지

만, 저숙련 노동자나 그 밖의 집단은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을 받음

(OECD, 2017). 

2) 플랫폼노동 고용문제와 노동

◦ 플랫폼노동 고용 문제

‐ 이런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핵심’과 ‘주변’이라는 고용모델 논의가 현실

에 적합한지도 의문을 갖게 됨. 과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논의는 대기

업과 중소기업 노동시장 분석에서 유용했었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자

본과 기업의 고용과 노동 유연화가 경영전략으로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노동시장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임.

‐ 대표적으로 산업구조는 기술발전과 서비스 사회화와 맞물린 노동시장의 

변화임. 특히 플랫폼노동은 ‘사용자 없는 고용, 고용 없는 성장’의 대표

적인 사례임. 실제로 아웃소싱 등 기업의 유연화 전략이 21세기 자본주

의 사회의 이윤과 고용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음(데이비드 와일, 

2015).

‐ 자본의 비즈니스 모델은 거리비용 축소와 이윤 추구를 목표로 기존의 양

면시장(two-sided markets)이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s)으로 확

장되고 있음.2) 기존의 양면적 시장에서는 하청과 아웃소싱 문제가 초점

이었다면 현재는 생산과 판매 이외의 서비스 제공 과정까지 연결되는 플

랫폼노동 문제로 전환되었음(전병유, 2019; 메리 그레이&시다스 수리, 

2019). 

2) 디지털 경제는 ‘개발–공급-이동–판매-서비스’라는 가치사슬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래비용 축소에 핵심이 있다. 이로 인해 
자본과 기업은 생산성 향상 및 자원 절약, 인력 부족현상 극복, 자동화를 통한 높은 노동비용 부담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얻고 있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나 작업 결과물 제공하는 온라인 노동이나 호출형 플랫폼노동이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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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기존의 표

준화된 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아닌, 비표준화된 ‘계약’과 ‘고용’이 진행되

면서 노동시장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나타나고 있음. 주

로 특수고용노동이나 플랫폼노동과 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의 

형태임.

[그림 1-1-1] 디지털 경제시대 자본의 가치사슬과 플랫폼노동 유형

◦ 플랫폼노동 고용 문제

‐ IMF 외환위기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 2018년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임금노동자 비중

이 36.6% 정도를 차지하면서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높아졌음. 

‐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으나,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221만명), 플랫폼노동자(53만

명), 독립계약자, 1인 자영업자(403만명)의 증가임. 

‐ 2018년 기준 1인 자영업자 비중은 70.9%로 고용주(29.1%)의 2.5배 정

도 됨.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모호한 고용관계’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labor needing protection)의 증가는 사회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기존의 노조 효과성을 상실함.

◦ 플랫폼노동 연구

‐ 그렇다면 플랫폼노동은 어떻게 정의되고 구분되며, 기존의 특수고용노동 

문제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또한 플랫폼노동은 단일한 형태

물류배송 플랫폼노동 출현과 흐름 음식배달 플랫폼노동 출현과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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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짓고 일반화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적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만약 플랫폼노동이 확산 된다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더불어 플랫폼노동에 대한 접근과 대응은 국제기구나 국가별로 어떤 특

징을 보이고 있는가? 

‐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플랫폼노동의 

정의와 유형, 규모, 국내외 논의와 쟁점을 소개(2부)하고, 국내 플랫폼노

동의 실태를 탐색적 차원에서 검토(3부)했음. 앞으로 플랫폼노동이 증가

될 경우 사회구조, 기업조직, 작업장 및 개별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도적, 정책적인 대안적 논의가 모색되는 의미를 제시(4

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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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구성

1) 연구내용

◦ 플랫폼노동 주요 내용

‐ 이 연구과제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노동의 논의와 쟁점, 특징을 정리하

고, 서울지역 주요 플랫폼노동 실태와 특징을 정리했음. 또한 서울시가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기구나 국가별 

정책, 협약 등을 정리했음, 이를 통해 서울시 플랫폼노동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연구조사 대상은 플랫폼을 통하여 자본 혹은 자산 대여가 이루어

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자신의 노동’(음식배달, 돌봄 등)을 통한 서비스

로 논의 대상을 한정함. 물론 앞으로 연구과정이 축적되면 ‘자본 플랫

폼’(자산 매개형 플랫폼)도 논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지만, 현

재 자본 플랫폼보다는 ‘노동 플랫폼’(서비스 매개형 플랫폼)이 새로운 고

용관계의 등장으로 인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기 때문임.

‐ 둘째, 현재의 연구대상을 ‘노동 플랫폼’에 한정하는 이유는 이미 이와 유

사한 노동형태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2010년대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라는 지위로 사회적·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산재보험에 포섭되고 있기 

때문임. 노동플랫폼은 지역기반 플랫폼과 웹기반 플랫폼노동으로 구분하

여 연구 사례와 국내외 정책을 담고 있음.

◦ 문헌자료 분석

‐ 첫째, 문헌자료 검토는 전체 연구조사 방향성, 체계성, 구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플랫폼노동의 규정, 실태,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향을 참고

할 수 있음. 특히 플랫폼노동의 경우 최근 부각되는 노동의 형태이므로, 

국제기구(ILO, EU)와 주요 국가들의 플랫폼노동 정책을 검토했음.

‐ 둘째, 기존 플랫폼노동의 이론적 논의나 다양한 자료는 정책 및 제도적 

개선 관련 시사점을 줄 수 있음. 특히 국제노동기구(ILO)나 유럽연합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노동 관련 현황을 연구에 참고하여 자료

분석 함으로써 서울시가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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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조사 및 면접조사 분석3)

‐ 첫째, 면접조사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및 주요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각 

사례별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를 실시되었음. 면접조사 내용

은 플랫폼노동 관련 각 영역별 실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중심으로, 

기존 양적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포착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둘째, 면접조사는 연구진이 플랫폼노동연대, 라이더유니온, 코리아스타트

업포럼 및 개별 기업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음. 혹은 눈덩이 표집이나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면접조사를 진행하기도 함. 주요 내용은 노동시

장 상태(계약방식, 소득, 노동시간, 사회보험 등)과 노동인권 및 개선방안

(불공정대우, 정책제도 개선 등) 등이었음.

3) 한편 4부 6장의 2절의 서울지역 플랫폼노동 관련 서울시민 1천명 설문조사 결과는 2019년 10월부터 11월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실에서 서울시민 공론화 주제로 ‘플랫폼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선택했고, 해당 주제로 2019년 진행된 
시민의견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했음. 연구진(김종진)은 해당 플랫폼 공론화 의제선정위원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참여관
찰을 진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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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1. 플랫폼경제와 플랫폼노동 검토

1) 플랫폼경제와 플랫폼노동 확산 

◦ 플랫폼경제와 노동 확산

‐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노동은 연평균 26%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기술, 크리에이티브와 멀티미디어 분야가 시장에서 성장 속

도가 가장 빠른 분야임. 반면 회계, 비즈니스 컨설팅 및 법률 자문과 같은 

전문서비스는 여전히 전체 온라인 경기의 3%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유럽, 인도, 아프리카 지역이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미

국은 온라인 노동시장 점유율이 46%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OECD, 2019).4) 

자료 : OECD 온라인 노동 통계(http://ilabour.oii.ox.ac.uk/online-labour-index, 접속 : 2019.10.12.)

http://ilabour.oii.ox.ac.uk/online-labou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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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노동 경제

‐ 국내외에서 플랫폼경제나 플랫폼노동과 관련하여, 디지털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협력경제(collaborative economy), 긱 경제(gig 

economy),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온라인 노동

(Online labour), 크라우드워크(Crowd work), 마이크로워크

(Microwork), 플랫폼노동(Platform Labor), 디지털 노동(digital 

labour)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 플랫폼노동의 접근과 초점에 따라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

체로 국제기구(ILO, OECD)에서는 ‘플랫폼노동’이 최근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표 2-1-1] EU 국가 ‘플랫폼노동’ 사용 용어들 

‐ 국제기구(ILO 2018; OECD, 2019)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과정에

서 출현하는 새로운 노동의 형태에 주목하고 있음. 특히 산업구조 변화

4) OECD 온라인 노동 통계(http://ilabour.oii.ox.ac.uk/online-labour-index, 접속 : 2019.10.13.)

공유 경제
(Sharing 

economy)

플랫폼 경제
(Platform  
economy)

긱 이코노미
(Gig 

economy)

크라우드 고용
(Crowd  

employment)

온디맨드 
이코노미

(On-demand  
economy)

협동 경제
(Collaborativ
e economy)

크라우드 
소싱

(Crowd 
sourcing)

P2P 경제
(Peer-to-peer  

economy)

프리랜서
(Freelanc

e)

오스트리아 　 X X X 　 　 X 　 　

벨기에 X X 　 　 　 　 　 X 　

불가리아 　 　 X X 　 　 　 　 X

크로아티아 X X 　 　 　 　 　 　 　

덴마크 X X X X 　 　 　 　 　

에스토니아 X X 　 X 　 　 　 　 　

핀란드 X X X 　 X X X X 　

프랑스 X X 　 　 　 X 　 X X

독일 　 X X 　 　 　 X 　 　

아일랜드 　 　 X 　 　 　 　 　 　

이탈리아 X X X 　 X X 　 　 　

라트비아 X X 　 X X X X 　 X

네덜란드 X X X 　 X 　 　 　 　

폴란드 　 X 　 　 　 　 X 　 X

슬로베니아 X X 　 　 　 X 　 　 　

스페인 X X 　 　 X X 　 　 　

스웨덴 X X X 　 　 X 　 　 X

영국 X 　 X 　 　 　 　 　 　

주   :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Eurofound의 플랫폼노동 정의와는 다르게 정의 하고 있음.

자료 : Authors’ own compilation based on the national contributions for the 18 countries, Eurofound(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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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독립계약자나 자유직업 종사자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에 관심을 갖고있음. 디지털 플랫폼경제는 기술혁신과 맞물

려 고용과 생산성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전병유, 

2019). 

자료 : Smith(2017), ILO(2018)의 분류 기준과 전병유(2019)에 한국 사례를 포함하여 필자 재구성.

[그림 2-1-1] 디지털 플랫폼노동 유형 구분과 사례

◦ 플랫폼노동 정의

‐ 플랫폼노동(Platform work)의 정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온라인

을 통해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해결이나 서비

스를 제공하고 보수 혹은 소득을 얻는 일자리"로 규정됨(ILO, 2018; 

OECD, 2019). 

‐ 국제기구들은 플랫폼노동을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웹 

기반의 플랫폼노동(온라인 수행 작업)과 지역기반의 플랫폼노동(오프라

인 호출형 작업)으로 구분함(ILO, 2018·2019; EU, 2018). ILO(2018)

는 비상업성 플랫폼을 제외한 노동플랫폼을 서비스 제공의 형태와 과업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하고 있음([그림 2-2-1]). 

‐ 웹 기반 플랫폼노동과 달리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기존의 특수고용노동

자 논의에서 제기된 종속된 독립노동자와 유사한 성격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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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노동의 이론적 논의와 검토

◦ 플랫폼노동의 이론적 논의

‐ 이와 맞물려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몇몇 비판적 접근은 유의미한 우리에

게 시사점을 줌. 플랫폼노동은 크라우드 관점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비판

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임(Pongratz, 2018).

‐ 첫째, 기존의 사회기술 연구(socio-technical research)는 크라우드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크라우드는 비정형화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

다. 이는 다양성, 익명성, 대규모성, 비정형성, 지속가능성과 같은 특성

을 지님.

‐ 둘째, 노동시장 연구(labour market studies)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온

라인 플랫폼노동에 접근하고 있고, 낮은 임금, 노동분업, 플랫폼 내에서 

노동자들의 낮은 존재감 등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셋째, 사회학적 분석(sociological analysis)은 과거와 달리 현재 엘리트 

집단이 크라우드를 혁신의 원천처럼 수사를 활용함으로써 중간계층의 권

력과 전문지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Pongratz(2018)는 플랫폼 경제와 연동된 노동시장에서는 세계화된 경

쟁시장에서 노동공급의 품질과 유능한 노동자를 선택하기 위해 정보의 

표준화(개인정도, 과거성과, 고객평가)가 ‘프로필’이라는 형태로 작동된

다고 보고 있음. 

‐ 특히 시공간 분리로 인해 직접적인 노동과정 통제가 불가능한 온라인 노

동에서는 특정 ‘노동규범’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노동규범은 

‘유능성’으로 규정되며, 플랫폼노동의 표준과 자격을 규정이 기존의 권력 

기관들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임. 

‐ 온라인 노동의 확산으로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교육과 직업 시

스템을 약화시키는 결과도 나타나기도 함. 실제로 웹 기반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평판에 의해 업무 수행이 좌우되기 때문에 플랫폼

에 종속되기도 함.

◦ 플랫폼노동의 다양한 접근

‐ 국내에서는 기존의 연구 일부를 제외하면 플랫폼노동 혁신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많고, 플랫폼노동 규모, 정의 등을 다룬 연구들이 주로 소개되

고 있음. 사실 플랫폼노동 연구들은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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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들은 제한적임.

‐ 플랫폼노동의 혁신성과 연관된 논의(앤드루 맥아피·에릭 브린욜프슨, 

2018; Rosenblat A. 2018)들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장이 인간과 

기계간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업무 변화 초래 혹은 기계와 인공지능(AI)

이 알고리즘의 무자비성과 학습효과로 언젠가는 일자리 상실의 주장들이 

많음. 반면에 플랫폼노동의 부정적 측면(Neufeind, M., O’Reilly, J., & 

Ranft, F.; 2018; Isabelle et al, 2019)은 디지털 경제 확산이 정보의 

집중화, 대량맞춤생산, 서비스화, 자원 효율성 극대화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플랫폼노동 연구는 정의, 유형 논의(Huws et al. 

2017; Florisson et al, 2018; Pesole, A, 2018; Schmidt, 2017; 김

준영, 2019; 장지연, 2019)들이 많음. 그 이유는 플랫폼노동의 접근과 

시각 차이만이 아니라, 연구조사 자체가 초기적 상태이기 때문임. 이런 

맥락에서 플랫폼노동의 다수는 국제기구의 규범이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보호’ 나 법제도 관점(Broecke, 2019; Daugareilh, I., 

Degryse, C., & Pochet, P. 2019; Heeks, 2017; Weber, 2019) 관련 

논의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 주요 논점은 불안정고용이나 고용관계 비표준화 그리고 노동과정의 통

제, 사회적 보호와 같은 문제들임. 국내에서도 플랫폼노동 논의는 온라

인 노동이나 다양한 비판적 접근보다 고용지위 구분이나 사회적 안전망 

부재 문제 등이 더 많이 논의되고 있음(김종진, 2019; 장지연, 2019; 전

병유, 2019; 한인상·최기성, 2019).

[표 2-1-2] 플랫폼노동의 각 국가, 지역별 법률 소송과 갈등 현황

국가 결정 단위 결정일 해당 플랫폼 청구자 청구 내용 결정 내용

벨기에
고용관계조정행정
위(CRT)*

2018.2.23. 
2018.3.9

Deliveroo 배달 라이더 고용계약 존재 고용계약 존재

프랑스 파기환송법원** 2018.11.28. Take Eat, Easy 배달 라이더
피고용인(employ
ee) 지위확인

라이더는 
피고용인이며 그들 
사이의 계약은 
위장된 자영업 관계

이탈리아

Turin 재판소 2018.4.11. Foodora

배달 라이더
해고 부당성의 
전제로 서 피고용인 
지위 인정

배달 라이더는 
피고용인 아님밀란 재판소 2018.7. Foodinho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1심)

2018.7.23. Deliveroo 배달 라이더

시급임금과 
유급휴가권의 
근거로서 고용계약 
존재 확인

고용계약 미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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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플랫폼노동 논의 쟁점

‐ 국내 플랫폼노동의 주요 쟁점은 고용지위와 관련하여 노동법 적용 여부

를 둘러싼 문제인데, 고용형태 오분류(mis-classification) 문제, 회색영

역에 대한 보호 문제, 제3의 고용지위 부여 방안 문제로 요약됨. 

‐ 첫째, 고용형태 오분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자영자의 고용형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위장자영자로 고용할 경우 벌칙 등 엄격한 법 적용 필

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임. 

‐ 둘째, 회색영역 보호는 노동자와 자영자 사이의 중간지대에 구분되는 노동

자에 대해 공정한 임금과 차별 금지, 적정 노동시간, 산업안전과 건강 등 

권리와 혜택을 확대하거나 사업주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임. 

‐ 셋째, 제3의 고용지위 부여는 새로운 중간고용 상태를 설정하고 표준적

인 임금노동자의 권리와 보호의 일부를 적용하자는 의견임.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계약방식의 비표준적 확대, 고용형태의 파편화 등 부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임. 

국가 결정 단위 결정일 해당 플랫폼 청구자 청구 내용 결정 내용

암스테르담 
법원(1심)

2019.1.15. Deliveroo 배달 라이더 고용계약 존재 고용계약 존재

스페인

바르셀로나노동사
회 보장감독국***

2015 Uber
바르셀로나택시
운전기사연합

사회보장제도 
피고용인 등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발렌시아·마드리드
· 바르셀로나 
사회법원

2018-2019
Deliveroo/ Take 
Eat / Easy/Glove

배달 라이더 고용계약 존재
피고용인 인정 판결 
3건, 자영업자 판결 
2건

영국

중앙중재위원회(C
AC)

2017.11.14. Deliveroo 배달 라이더

라이더 노조 인정의 
전제로서 
노동자(Worker) 
지위 확인

라이더는 노동자 
아니라 자영업자

항소법원 2018 Uber 우버 운전기사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인정되는 
노동자 지위 확인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

미국

뉴욕 
실업보험민원실***
*

2018.7.12. Uber 우버 운전기사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한 피고용인 지위 
인정

실업급여 수급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피고용인 지위 인정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

2015.6.16. Uber 우버 운전기사 피고용인 지위 확인
운전기사는 
피고용인

뉴욕 실업보험국 
민원회의소*****

2018.7.12. Uber 우버 운전기사 피고용인 지위 확인
운전기사는 
피고용인

캘리포니아북부지
방 법원

2018.2.8. Grubhub 배달 라이더 피고용인 지위 확인
라이더는 피고용인 
아님

펜실베니아동부지
방 법원

2018.4.18. UberBlack
리무진 
운전기사

피고용인 지위 확인
운전기사는 
피고용인 아님

자료 : Isabelle et al, 2019, The platform economy and social law : Key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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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디지털 고용관계(digital employment relations)에서 노동은 

종합적 능력(hybrid skill-set)과 사고를 갖춘 일부 고숙련 일자리 형태

를 제외하고는 테일러리즘 원리에 따라 조직화되는 디지털 노동분업

(digital division of labor)을 확산시키기도 함. 

‐ 이런 이유로 플랫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사회보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기존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함(김종진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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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노동 논의의 접근과 유형, 규모

1) 플랫폼노동 접근과 내응

◦ 플랫폼노동 유형별 접근

‐ 플랫폼노동은 일터로부터의 유해환경이나 일생활 균형 등에 있어서 자유

롭고, 비공식 경제의 일이 공식부문으로 전환된다는 '긍정성'도 있지만, 

안전 문제와 비표준적 계약 및 노동안전보건 관리 허점이나 사회보험 미

적용 등 '부정성'도 있음(ILO, 2019b). 

‐ 플랫폼노동의 장점은 실제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노동 참여를 촉

진하기도 하지만 고용조건이나 사회보험 및 안전에 아무런 제도적 적용

을 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음(EU, 2018). 

‐ 국제기구나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법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경제현상에서 

발생한 플랫폼노동을 보호하기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법률 제정이나 

사회협약 혹은 다양한 정책(분쟁해결 기구, 공정거래 및 표준계약과 단

가, 사회보험, 안전건강, 교육훈련 등)을 제기하고 있음(Broecke, 2019; 

EU, 2018; ILO, 2019; OECD, 2019). 

국제노동기구(ILO) 『더 나은 일의 미래』- 미래 의제 ‘플랫폼노동 문제’

8. 좋은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활용(human-in-command approach to technology)
 기술 활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와 기술에 대한 “인간주도” 접근법을 촉구한다.
디지털 기술은 노동보호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준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노동자에게 새로운 소득 수단을 제공하지만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
다양한 관할권에서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노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가 어렵다. 많은 플랫폼노
동은 보수가 낮고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제공받기도 하며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적인 제도
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플랫폼노동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 대한 국
제 거버넌스 제도를 개발해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를 설정 하고 디지털 플랫폼(및 고객)이 이를 존중
하도록 해야한다.

자료 : ILO, 『Work for a brighter future –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ILO(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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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노동 유형별 특징

‐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도 플랫폼노동이 확산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플랫폼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사회적 보호를 어떻

게 보장할 것인가가 논의 될 수 있음. 현재 플랫폼노동 문제를 둘러싼 국

제기구나 각 나라별 접근은 다양하고, 개별 대응도 차이가 있음. 다만 플

랫폼노동의 접근 방법과 적용범위의 포괄성, 규정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함.

   자료 : Broecke(2019), EU(2018) ILO(2019, OECD(2019) 내용 토대로 연구진 유형화재구성.

[그림 2-2-1] 플랫폼노동 접근과 보호의 차이 : 포괄성과 구속력

적용 범위 포괄성
높음                                                                   낮음

규
정

구
속
력

낮음

높음

[접근A] ILO [접근C] 개별 국가

ILO 적용 범위 확대, 자영업자까지 포괄 
보호, 최소한 조건과 기준, 모니터링, 규
범 설정 등

자국 법조항 적용 검토(조세와 사회보장)
: 독일,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
덴, 네덜란드, 영국 등

[접근B] EU, 볼료냐 [접근D] 프랑스, 켈리포니아

[EU]  범위 확대, 사법적 판단과 지침, 
권장사항과 같은 규칙 포괄
[사회협약] 도시의 디지털 일자리 협약
(이탈리아 볼료냐시)

[프랑스]　고용 지위와 관계없이 플랫폼
노동자를 사회적 보호 목적 입법 적용
[지 역] 노동자 적용 법률 시행(미국 캘
리포니아)
[단 협] 단체협약 동일 조건 적용(덴마
크 힐퍼)

국제노동기구(ILO) 『일의 미래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플랫폼노동 노동안전 문제’

기회들
사람들을 유해 환경에서 탈피 일-생활 균형에 대한 통제
비공식 경제의 일 공식 부문으로 전환

장애들
안전 감소, 규제 가시성 감소 및 위험 증가
비정형적 고용 및 근로계약 (* 독립적 계약자, 중계자 문제)
플랫폼 운영자는 노동안전보건과 고용규정 적용가능성에 이의 제기할 수 있음
노동자 전통적 계약상 혜택 제한 (* 휴가, 병가, 노동안전보건 정보, 교육훈련, 서비스 지원)
고용주 제공 작업장비 등 접근 제한 (* 작업장, 장비, 개인적 보호장구 등)
작업장 노동안전보건 관리 매우 허술
작업 명료성과 특수성 부족 일반적 발생
관련 규정 적절한 인증, 지식, 또는 이해 부족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안전보건 및 보험 등 다른 요소 실제 책임

자료 : ILO, 『Safety and health at the heart of the future of work - Building on 100 years of 
experience』, ILO(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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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플랫폼노동 접근 A유형은 플랫폼노동과 같은 비전형 노동자의 보

호의 필요성을 원칙으로 하고, 독립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보호

와 최소의 소득 보장과 같은 적용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국제

노동기구(ILO)는 플랫폼노동의 국제적 기준과 노동보호 및 존중의 필요

성을 언급하고 있음. 플랫폼노동은 자국 내 노동법 미적용, 낮은 보수와 

최저임금 수준, 불공정 대우 및 공식 제도 미흡을 문제점을 꼽고 있음

(ILO, 2019a). 

‐ 둘째, 플랫폼노동 접근 B유형은 취약 노동자 보호의 관점에서 새로운 지

침 통해 노동조건을 규율하고, 노동형태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일자리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제기하고 

있음. 유럽연합은 2017년 유럽의회에서 플랫폼노동 논의 이후 2018년 

‘선택된 플랫폼노동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통해 지침 및 권고 사항 이행 

노력을 하고 있음.

‐ 셋째, 플랫폼노동 접근 C유형은 다수의 개별 국가들 사례로 플랫폼노동

을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법정에서 사건별로 고용지위 다툼이 발생할 경

우 법률에 따른 판단을 적용하는 접근이다. 각 국가별로 플랫폼노동자들

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사회적, 정치적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다만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플랫폼노동자를 고용자 구분(벨기에, 덴마크, 

독일) 경향성이 많은 곳과 제3의 지위 구분(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이 많은 곳으로 나뉨. 독일은 노동4.0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플

랫폼노동이 포함된 디지털 시대 좋은 일자리 시범사업(17개 실험공간 

Experimentierräume)을 진행하고 있음.

‐ 넷째, 플랫폼노동 접근 D유형은 법률로서 독립노동자의 직업훈련, 집단 

교섭 위한 노동조합 가입 권리, 실업급여 등 임금노동자의 일부분의 권

리를 적용하는 것임.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해당 유형인데 플랫폼의 사회

적 책임과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법(노동법전)에는 산재

보험, 직업교육, 노동3권이 포함되어 있음. 2016년에 제정된 「노동과 사

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플랫폼노동 문제를 둘러싼 각 나라별 대응도 상이하지만, 개별 

사례에 대한 지역별, 노사간 대응도 차이가 있음. 개별 국가와 지역에서 

플랫폼노동의 노동자성을 둘러싼 쟁점은 전 세계적인 이슈음. 특히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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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와 배달기사의 ‘노동자성’ 문제가 주된 분쟁이며, 이는 한국에서도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음. 미국 캘리포니

아에서는 우버·리프트 등 노동법상 보호를 못 받는 독립계약자 규제 법

안이 시행(2020.1)됨. 법안의 핵심은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사용자와 노

동자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5) 한편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지방

의회와 라이더유니온이 사회협약(2018.5)을 체결했고, 주요 내용은 공정

한 보상, 정보제공, 고객 평가, 데이터보호, 안전, 노동권 보장임.6)

자료 : Broecke, Stijn, 2019, Protecting the vulnerable self-employed some policy options, OECD의 내
용 재구성.

[그림 2-2-2] OECD 애매한 고용의 구분 쟁점

2) 플랫폼노동 규모와 특징

◦ 플랫폼노동 규모

5) 캘리포니아 AB5 법안은 a)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c)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AB5 법안 내용은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노동자
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한인상·최기성, 2019). 

6) 덴마크 가사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기업 힐퍼는 플랫폼 등록 노동자에게 임금, 휴가비, 연금 등에서 
일반 노동자와 같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최초로 체결(2018.4)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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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나 개별 국가 혹은 노동조직에서는 플랫폼노동자들이 겪는 이중

적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나 연구조사가 진행

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의 

10% 미만 정도로 추정됨. 

‐ 유럽연합(EU) 14개 회원국의 9.7%가 플랫폼노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7개국에서 주 1회 이

상 디지털 긱 경제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5%∼12% 수준임(Huws, 

2017). 

국가 24세 이하 25-34세 35-44세 45-54세 55세 이상

네덜란드 22% 20% 22% 20% 17%

스위스 29% 27% 18% 14% 12%

독  일 22% 30% 20% 17% 11%

이탈리아 19% 21% 24% 23% 13%

스웨덴 28% 30% 19% 14% 9%

영  국 23% 32% 24% 10% 11%

한  국* 20대 11.2% 30대 15.9% 40대 21.7% 50대 32.6%
60대 이상 

18.6%
한  국** 15-34ㅔ 32.1% 56.3% 11.6%

 자료 : 유럽 7개국(Huws 외, 2017), *한국고용정보원(2018), **한국노동연구원(장지연, 2019) 재구성.

[표 2-2-1] 주요 국가별 플랫폼노동 참가자 연령

[표 2-2-2] 주요 국가별 전체 수입 대비 플랫폼노동 통한 수입 비중

‐ 플랫폼노동 취업자 비중은 유럽이 2% 수준이며, 각 국가별 취업자 비중

은 영국(3%∼4%), 독일(2.5%), 미국(0.4%~0.5%) 차이가 있음. 미국은 

웹 기반과 지역기반 종사자 수가 대체로 비슷하고, 유럽연합(EU)은 웹 

기반형 플랫폼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음(장지연, 2019; 전병유, 2019).

국가 10% 이하 11-25% 26-50% 51-75% 76-99% 100%

네덜란드 51% 13% 11% 6% 8% 11%

스위스 48% 18% 10% 6% 6% 12%

독  일 44% 19% 12% 15% 7% 3%

이탈리아 36% 19% 13% 12% 8% 11%

스웨덴 33% 13% 18% 20% 10% 6%

영  국 41% 15% 10% 15% 12% 6%

한  국
30% 이하 

29.9%
31%-60% 이하 

14.3% 

61%-90
% 이하 
14.5%

90% 이상 
41.4%

주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에서 플랫폼노동으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1개 회사에서 얻는 자는 74%였음.

자료  : 유럽 7개국(Huws 외, 2017), 한국(한국고용정보원, 201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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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방식과 대상의 차이가 있지만, 유럽과 한국 플랫폼노동 참여자의 

연령이나 소득 분포 등 차이가 확인됨. 유럽은 플랫폼노동 참여자 연령

대가 비슷 분포를 보이고 있고, 플랫폼노동으로 소득의 분포도 크게 차

이가 없음. 반면에 한국은 취업자 중 플랫폼노동자 비중이 1.7%∼2%이

며, 플랫폼노동자 중 다수는 50대 이상이 많고, 소득의 90% 이상자도 

절반정도 됨. 

 (단위: %)

  자료 : 1) 플랫폼노동 사회보험 적용비율은 한국고용정보원 2018년 실태조사 결과 재구성(최기성, 2019)

        2) 임금노동자 사회보험 적용비율은 2018년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분석

[그림 2-2-3] 국내 플랫폼노동 사회보험 적용 현황(2018)

‐ 한국 플랫폼노동 규모는 최소 43만9천명에서 최대 53만8명으로 취업자

의 2%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김준영, 2019). 플랫폼노동자 중 남성

(66.7%)과 50대 이상(51.2%)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부

업이 46.3%를 차지하고 있음. 

‐ 아마도 조사에서는 웹(web) 기반 플랫폼노동자 다수가 포착되지 못하여 

20대나 30대 선호 플랫폼노동 업무가 통계조사에 포착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플랫폼노동자 직업군을 보면 기존의 특수고

용노동자와 동일 유사한 대리운전, 화물기사, 퀵 서비스, 가사서비스 직

군이 많았음. 



[2부]

디지털 플랫폼노동 유형별 특징과 사례

- 웹기반 플랫폼노동





03

웹 기반 플랫폼노동 유형별 사례와 특징

1_고객 주문형 플랫폼노동 사례: 크몽 

2_B2C 데이터 가공 플랫폼노동: D사 사례

3_B2B 데이터 가공 플랫폼노동: C사 사례

4_IT아웃소싱 플랫폼노동 사례: 위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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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웹 기반 플랫폼노동 유형별 사례와 특징

1. 고객 주문형 플랫폼노동 사례: 크몽

1) 산업, 비즈니스 모델

① 웹 기반 플랫폼의 개요

◦ 정의 및 특성

‐ 플랫폼은 크게 웹 기반과 장소 기반으로 구분됨. 웹 기반은 온라인 상에

서 작업을 판매하는 자와 이를 구매하려는 자가 매칭되는 곳임. 업무 자

체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작업자와 구매자가 오프

라인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통신수단을 

통해서 연락하며, 그러한 점에서 웹 기반 플랫폼으로 칭해짐.

‐ 웹 기반 플랫폼은 작업이 판매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구매자결정방식과 

작업자결정방식으로 구분 가능함. 고객결정방식이란 작업자가 플랫폼에 

상품으로 올려놓은 작업물을 구매자가 선택 및 구매하는 것을 말함. 작

업자결정방식이란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 목록을 플랫폼에 올려 놓으면 

작업자가 구매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말함. 

‐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업워크(Upwork)가 있는데 고객이 자신의 프로

젝트를 업워크에 탑재하면 전문가들이 프로포잘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며 

그 중 하나를 고객이 선택하여 작업이 진행됨.

‐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크몽과 위시캣이 있음. 위시켓은 고객이 IT 관련 

프로젝트를 등록하면 전문가가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시스템임. 크몽은 전문가와 고객(의뢰인)을 연결하는 중개 사이트로서 대

한민국에서 대표적인 1위 기업이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문가와 의뢰

인을 매칭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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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크몽의 비즈니스 모델

◦ 크몽의 서비스 내용

‐ 특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뢰인)와 특정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전문가)를 중개하여 양가간의 서비스 매매를 촉진하는 일종

의 ‘사이버 거래장소’를 표방함.

‐ 상품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대가로 거래되는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20%)로서 전문가로부터 분배받으며 이를 통해 사업수익을 얻음. 

‐ 실질적으로 크몽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없음. 전문가가 자신의 상

품을 전시할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를 제공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결

재를 보장하는 결재수단을 제공함. 판매촉진서비스(전문가의 상품 노출

을 위한 전시권 등)를 유상으로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이 크몽 플랫폼

의 유일한 상품임.

‐ ‘사이버 거래장소’를 실질적으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간의 거래

와 매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적시하고 있음. 즉 

회원 간의 거래와 매매는 전적으로 회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함. 

(이용약관, 제6조. 중개서비스의 성질과 목적)

◦ 크몽의 중개 서비스

‐ 마켓: 전문가가 서비스를 플랫폼에 등록하고 의뢰인이 자신이 원하는 상

품을 구입하는 방식. 

: 디자인, IT·프로그래밍, 콘텐츠 제작, 마케팅, 번역·통역, 문서·취업, 

비즈니스 컨설팅, 운세·상담, 레슨, 기프트·커스텀, 간판·인쇄로 구

성

: 의뢰인이 전문가를 선택하는 점에서 고객결정방식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를 취함.

‐ 맞춤견적: 의뢰인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에 등록하면 전문가

는 이 서비스에 대한 견적을 제출하고, 의뢰인은 이 견적들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문가를 선택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

: 디자인, 마케팅, 번역·통역, 문서·취업, IT·프로그래밍,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컨설팅, 운세·상담, 레슨으로 구성

: 의뢰인이 다수의 작업자들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중에서 적

합한 것을 선택하는 점에서 고객결정방식 (경쟁형) 온라인 플랫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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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취함.

‐ 엔터프라이즈: 의뢰인이 기업인 경우로서, 기업이 외주 및 아웃소싱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하는 기업전용 서비스. 

: 의뢰기업이 크몽 플랫폼에 프리랜서 채용과 관련된 주문을 하면 플

랫폼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전담하는 매니저가 프리랜서를 추천

하여 기업과 프리랜서를 매칭시켜줌.

: 디자인, IT·프로그래밍, 콘텐츠제작, 마케팅, 번역·통역, 문서, 컨설

팅 서비스, 제품연계 서비스(간판·인쇄, 기프트·커스텀), 직원 경력·

심리케어 서비스(레슨, 심리상담)

: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의 과정: 플랫폼이 전문 프리랜서를 평가, 선발, 

추천함으로써 의뢰기업이 전문 프리랜서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프로

세스를 단축시킴. 플랫폼의 매니저(전담 어카운트 매니저)가 의뢰기

업의 외주 및 아우소싱을 전담함으로 기업의 전문 프리랜서 탐색의 

비용을 절감시킴. 크몽의 인력 풀에 없는 프리랜서를 의뢰기업이 요

청하는 경우 플랫폼의 전담매니저가 해당분야 프리랜서를 수소문하

여 의뢰기업에게 제공함. 그리고 전문 프리랜서의 인건비 및 대금 

결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제공함. 

: 고객이 필요한 과업을 등록하면 플랫폼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인

력풀 중에서 적절한 작업자를 고객에게 제안한다는 점에서 고객결

정방식 (플랫폼 제안)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를 취함. 

③ 기업 정보

◦ 기업연혁

[표 3-1-1] 기업 연혁

◦ 기업규모

‐ 현재 직원 50명 규모의 벤처기업

일시 항목
2012. 03. ㈜ 크몽 설립
2012. 09. 부업분야 1위 달성 (랭킹닷컴)
2015. 06. 동문파트너즈 7억원 투자유치
2016. 05. B2B 중개분야 1위 달성 (랭킹닷컴)
2017. 06. 알토스벤처스 30억원 투자유치
2017. 07. 누적 거래금액 200억원 돌파
2018. 01. 누적 거래금액 3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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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등록자수

‐ 185,096명 (기업 추산, 2019.10.5. 기준)

◦ 마켓 위치

‐ 온라인 플랫폼 중 국내1위 기업으로 업계에서 평가

2) 고용구조

① 입직경로7) 

◦ 사례A

‐ 재능마켓에서 자신의 재능(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알아

보던 중 재능마켓으로 홍보 중이던 ‘크몽’을 알게 되어 서비스(컴퓨터 프

로그래밍)을 판매하게 됨.

◦ 사례B

‐ 프리랜서로서 바이럴 마케팅 작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카드뉴스의 포맷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으로 ‘크몽’을 지인 소개로 알게 되어 상품

(카드뉴스 포맷)을 판매하게 됨.

◦ 사례C

‐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대행을 하는 벤처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고객을 접촉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크몽을 이용하고 있음. 온라인 마켓으

7) 사례소개
  - 플랫폼 ‘크몽’을 통해 작업을 거래하는 플랫폼노동자(일명, ‘전문가’)의 근로조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함. 
  - 2019년 8월~9월에 걸쳐서 ‘크몽’에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함. 최소 6개월 이상 크몽 이용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섭외대상을 제한하였음. 블로그, 공개채팅방,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크몽’
을 검색한 뒤 거기에 자신의 일 경험을 서술하거나 또는 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다는 언급을 한 사람들에게 연구자가 
이메일을 보내어 연구협조를 요청함. 총 5명이 메일을 통해 연구자에게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며 그 
중 4명을 접촉하여 면접을 진행함. 

  - 연구자가 미리 질문지를 준비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메일로 보내었고 연구참여자가 응답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
음. 면접은 연구참여자들이 근무하는 곳 또는 거주하는 곳 근처 카페에서 진행함. 면접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이루어짐. 질문지의 내용은 크몽을 이용하게 된 계기, 크몽을 이용하는 데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 크몽이 
앞으로 개선하면 좋을 점, 서울시에서 크몽 이용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함함. 

번호 이용자 지위 이용목적 본업 연령 이용기간 거래상품

A 전문가 부가수입 학생 20대 1년 컴퓨터 프로그래밍

B 전문가 부가수입 프리랜서 30대 3년 카드뉴스 제작물 판매

C 전문가 회사업무 회사원 30대 3년 홈페이지 제작/관리

D 전문가 커리어개발 학생 20대 1년 음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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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크몽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 중 

10~20%가 크몽이 차지한다고 함. 

◦ 사례D

‐ 음악인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던 중 음악편집을 미리 경험하고 싶

어서 크몽을 통해서 일을 수주 받게 됨.

② 인적특성

◦ 프리랜서

‐ 본업이 프리랜서 또는 벤처기업가로서 더 많은 의뢰인을 만나 일감을 수

주받기 위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사례B,  C) 

◦ 부업형 아르바이트

‐ 본 직업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재능 또는 특기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수

업을 얻기 위해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사례 A)

◦ 커리어 개발형

‐ 장래 커리어를 설정하고 커리어 개발을 하는 중 미리 관련된 일 경험을 

쌓기 위해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사례 D) 

◦ 생계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작업판매가 자신의 주요 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경

우. 면접 결과, 몇몇 전문가들이 크몽을 통해서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이

고 있고 또 크몽이 주요수입원인데, 이들은 소수임. 크몽의 거래단가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는 주요수입원이 되기 힘들다고 함.  

◦ 법인기업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작업판매가 자신의 주요 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경

우. 면접 결과, 몇몇 전문가들이 크몽을 통해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 

③ 계약방식

◦ 전문가 등록

‐ 플랫폼에 ‘전문가 등록’을 하면 전문가로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 플랫폼과 전문가 사이에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이용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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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동의해야 전문가 등록을 할 수 있음. 

‐ 전문가 등록시 기입해야 하는 정보: 실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과 계

좌번호, 이용약관의 동의

◦ 의뢰인과 전문가의 계약

‐ 의뢰인과 전문가 사이의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음. 의뢰인과 전문가는 

상품의 판매-구매자로 취급됨.

◦ 의뢰인 등록

‐ 의뢰인은 플랫폼 회원으로 가입하고 실명인증 이후에 전문가의 상품을 

구매 가능

④ 고용형태

◦ 개인사업자

‐ 개인 전문가는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플랫폼에 

등록하고 서비스와 물품을 판매함.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마켓’을 표

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피고용인으로 간주하고 대우하지 않음. 

‐ 면접 결과, 전문가들도 피고용인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면접자 모두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크몽을 부수입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

에 그러한 것으로 보임(사례 A, B, D). 

‐ 크몽에 전문가 등록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필수 사항은 아님.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크몽에서 어

떤 법적 책임도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법인사업자

‐ 기업이 전문가인 경우도 있는데, 벤처기업이 고객을 찾을 목적으로 크몽

을 이용하는 경우임. 이 경우에 크몽을 이용하는 전문가는 개인목적으로 

크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회사원으로 인식함(사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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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크몽의 전문가 등록시 <서비스 판매시 세금관련 유의사항>

⑤ 소득

◦ 전문가의 소득

‐ 전문가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제한 값을 수취함. 

‐ 과업에 대한 등록금액은 전문가가 결정함. 크몽의 규정에 의하면 과업에 

대한 최소 등록금액은 5,000원으로, 5,000원 이상부터 1,000원 단위로 

전문가가 요율을 인상할 수 있음. 

‐ 완성품을 판매하는 사례B는 정해진 금액 그대로 의뢰인에게 상품을 판

매함. 나머지 면접자들은 의뢰인이 요청하는 과업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작업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과업금액을 등록함. 실제 과업

금액은 의뢰인와 전문가가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상세

하게 협의하는 것으로 나타남(사례 A, C, D). 

‐ 전문가가 의뢰인으로부터 요금을 받으면 그 중에서 일정비율(20%)을 크

몽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감. 전문가는 자신이 크몽에 등록한 서비스

요금 중에서 20%를 제하고 나머지를 ‘크몽 캐쉬’로 받음. 이 캐쉬를 전

문가가 크몽에 요청하여 계좌로 지급을 받음. 

‐ 수수료율이 20%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사실상 크몽이 업계 1위 기업이고 다른 온라인 플랫폼(예: 오투

잡)에 비해서 이용자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율을 감내하면

서 이용하고 있다고 함(사례 A, B, C). 또는 플랫폼을 통해서 수입을 얻

기보다 자신의 장래 커리어와 관련된 작업을 미리 체험해 본다는 의미에

서 서비스을 판매하는 전문가는 높은 수수료율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

견을 피력함(사례 D).

‐ 수수료율(20%)과 작업물/서비스의 낮은 단가(5,000원 이상)를 고려할 

때 실제 크몽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전문가 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

상됨. 사례 A, B, D는 모두 부수입원으로서 크몽을 이용하고 있었음. 사

* 크몽을 통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문가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없이도 서비스 등록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① 다만,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권고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② 사업자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 또는 국제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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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C는 본인의 회사차원에서 고객유치용으로 크몽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

고 있고 주수입의 10~20%를 차지하고 있어 크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그래서 사례C의 회사는 수수료율을 반영하여 서비스의 단가를 

더 높게 책정함(즉, 회사 서비스의 통상적 단가에 20%를 합산하여 크몽

에서 판매)

⑥ 복리후생/사회보험

‐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음

‐ 크몽은 전문가를 ‘개인사업자’로 간주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일종의 마켓

으로 여기기 때문에 전문가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그러므로 전

문가들에게 크몽 차원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 사회보험은 현재 존재하

지 않음. 

3) 노동과정

① 노동시간

◦ 노동시간의 비정기성

‐ 플랫폼에서 규정하는 노동시간이 없음. 그러므로 개인사업자 자격의 전

문가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작업을 진행할 자유도가 있음. 그러나 이

는 곧 어느 때이든 플랫폼에 접속하게 됨으로써 일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흐려지는 효과를 낳음. 

‐ 사례B는 의뢰인이 작업물을 구매하면 바로 작업물을 보내주는데 그래서 

어느 때이든 노트북에 접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함. 작업물을 구

매신청 후 바로 보내주지 않으면 의뢰인이 구매취소를 하기 때문이라고 

함. 

‐ 때때로 의뢰인이 제시한 작업시한이 타이트한 경우에는 작업자는 수면시

간을 아껴가며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함(사례 A). 

‐ 작업물을 송달한 이후에 의뢰인이 수정요청을 한 경우 수정을 위한 추가 

근로시간이 소요 되는데, 이때에도 역시 전문가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지

장을 받으면서 수정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사례 A).

◦ 전문가-의뢰인의 비정기적인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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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와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서 일의 양, 품질, 작업시한, 가격에 대해

서 협의를 하게 됨. 이 채팅에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이 호

소함(사례 A, B, C, D). 의뢰인이 구매요청을 하고 채팅을 통해 작업을 

문의하는 시간이 통상적인 일과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전문가는 일상생활

의 지장을 받으며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하게 됨.

‐ 사례A와 D는 플랫폼 이용 초기에 거래수를 늘려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 

의뢰인이 구매의뢰를 하면 바로 응답했다고 함. 그래서 사례A와 같이 고

등학생 시절부터 크몽을 이용한 경우는 학교 일과시간에 크몽에 접속해

서 구매자와 채팅을 하거나 또는 새벽시간에 채팅을 했고 그래서 일상생

활에 지장을 받았다고 함. 거래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의뢰인이 안심하

고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임.  

‐ 사례C와 같이 회사 차원에서 크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근무시

간에만 크몽을 이용하며 이외의 일상생활에서 크몽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함. 

② 근무장소

◦ 전문가의 자율적 선택

‐ 온라인 플랫폼은 가상의 시장으로 전문가와 의뢰인 사이의 서비스 중개

만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장소는 전문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 개인사업자 자격의 전문가들은 자택이나 카페와 같이 개인적인 공간이나 

또는 프리랜서들이 선호하는 편안한 곳에서 작업을 진행함(사례 A, B, 

D). 

◦ 예상외의 장소

‐ 예상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 의뢰인에게 급히 채팅으로 협의를 해야 하거나 또는 작업물을 신속하게 

보내야 하는 경우 전문가는 의도치 않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됨. 예를 

들어 사례A의 경우 이동 중에 의뢰인에게 작업물을 보내기 위해서 노트

북을 꺼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원해서 선택한 것

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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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통제기제

◦ 프로필

‐ 크몽은 다음의 이용약관에서 보듯이 응답률, 작업일 준수율 등 전문가의 

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에 전문가들이 신경을 써서 스스로 자신

의 거래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그림 3-1-2] 크몽 이용자약관 중 제19조 전문가의 의무 

‐ 전문가의 프로필에 ‘평균응답시간’이 기재되어 있음. 의뢰인이 전문가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의뢰인의 작업요청에 대한 전문가의 ‘평균응답시

간’이 사용됨. 의뢰인의 작업요청에 대한 응답이 늦을수록 해당 전문가

를 의뢰인이 선택할 개연성이 낮아짐. 특히 즉시 작업이 필요한 의뢰인

의 경우 전문가의 ‘평균응답시간’은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수 있음. 면접

자들은 모두 응답률에 신경이 쓰인다고 하는데 응답률이 낮으면 그만큼 

의뢰인을 경쟁자에게 뺏길 수 있다고 인지했음. 그래서 응답을 빨리해야 

하는 압박을 다소간 느낀다고 함(사례 A, B, D). 

‐ 전문가의 프로필에 ‘총작업개수’가 기재되어 있음. 이를 통해서 전문가가 

실제 얼마나 많은 작업량을 그동안 처리해온 베테랑 프리랜서인지를 의

뢰인이 판단할 수 있음. 초기에 이 작업개수를 늘리는 것이 이후 전문가

가 더 많은 의뢰인에게 구매문의를 받는 데 중요한 요인임. 그래서 사례 

A의 경우에는 초기에 전문가로 활동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판매단가를 

낮추어서 의뢰인을 모집해서 작업량을 늘렸다고 함. 이후 어느 정도 작

업량이 늘어나자 판매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올렸다고 함.

◦ 별점제도

‐ 의뢰인이 전문가를 선택할 때 전문가의 ‘별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의뢰인

이 거래완료 후 전문가 만족도를 별점 5점 만점의 척도로 측정하도록 

제19조 (전문가의 의무)

타. 전문가는 [마이크몽] 내에 있는 응답률, 주문 성공률, 작업일 준수율, 할 일, 알림, 공지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빠르고 성실한 거래에 임합니다.

파. 회사는 전문가가 등록한 서비스의 판매 촉진 및 신뢰도 상승을 위해 서비스의 메인 이미지 또는 
프로필 이미지 등에 대한 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에게 서비스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이에 동의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전문가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거나 
신규 서비스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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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면접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별점이 가장 신경쓰인다고 대답했는데 5점 

만점이 초기값이기 때문에 4점도 ‘낮은’ 점수로 인지하고 있었음. 의뢰인

이 4점으로 점수를 매기면 5점에서 1점을 깎은 것이고 이는 전문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작업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의뢰인과 협의했던 품질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작업후 추가 수정을 하지 않으면 전문가 만족도가 떨어져 의뢰인이 

별점을 낮게 줄 수 있음. 별점이 낮으면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일 주문이 

들어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면접자들은 별점이 가장 신경쓰인다고 함. 

별점제도가 전문가들의 작업을 규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함.   

◦ 전문가 등급제

‐ 전문가의 등급은 new, junior, senior, semipro, pro로 나누어짐.

[표 3-1-2] 크몽 전문가 등급제

‐ 전문가 등급은 매월 1일 업데이트되며 semipro와 pro의 경우 두 달간 

이용정지 패널티가 발생하는 경우 junior등급으로 강등됨. 

‐ 의뢰인이 전문가를 찾을 때 등급으로 전문가를 선별해서 볼 수 있음. 그

러므로 전문가는 등급을 올려서 더 많은 의뢰인으로부터 작업을 받고자 

하는 유인이 생기게 됨. 그러나 면접결과, 실제 이 등급에 신경을 쓰는 

전문가 등급 자격

new 신규가입

junior
30일 활성화
누적판매 완료 1건 이상

senior

누적판매 완료 10건 이상
서비스 전체 평균 별점 4점 이상
낮은 취소율
응답률 70% 이상
친절한 서비스

semipro

누적판매 완료 50건 이상
서비스 전체 평균 별점 4.5점 이상
낮은 취소율
응답률 80% 이상
최근 두달간 이용정지 패널티0회
친절한 서비스

pro

누적판매 완료 100건 이상
서비스 전체 평균 별점 4.8점 이상
낮은 취소율
응답률 90% 이상
최근 두달간 이용정지 패널티0회
친절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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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들은 없었음. 왜냐하면 등급별 혜택이 크지 않아서 등급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는다고 함.  

◦ 채팅 모니터링

‐ 전문가와 의뢰인의 대화는 크몽의 채팅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음. 의뢰인이 결재를 한 이후에는 더 원할한 소통을 위해서 전문

가와 의뢰인이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음. 결재 전에는 연락처를 교환하

는 것은 크몽에서 제제함. 

‐ 크몽을 우회하여 전문가와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전문가는 20%의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 직접거래를 더 

선호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크몽에서는 의뢰인과의 직접거래를 탐지하기 

위해서 채팅을 심도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직접거래가 

탐지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자세한 사항

은 [그림3-1-3]의 이용자약관 참조). 

[그림 3-1-3] 크몽 이용자약관 중 제4장 중개서비스의 이용 

‐ 사례 C의 경우, 의뢰인이 작업량과 가격에 대해서 문의하지 않고 결재부

터 진행을 했는데, 의뢰인이 생각하는 단가와 전문가가 책정한 그것이 

맞지 않아서 의뢰인이 결재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그런데 사례 C

는 일방적으로 플랫폼 이용중지를 당했다고 함. 의뢰인과 채팅을 한 이

후 의뢰인이 결재를 취소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직접거래가 발생했을 것

이라고 크몽 측에서 판단했기 때문이었음. 사례C는 크몽 측에 이메일을 

보내 소명을 했고 이후 이용중지 처분이 풀렸는데, 크몽 측에서 어떤 사

제4장 중개서비스의 이용. 
제14조 (중개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라. 회원이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가 마련한 크몽 안전 결제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 간의 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직거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전문가는 사이트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조(중개서비스 이용정지, 이용제한)
나. 회원자격의 정지와 중개서비스의 이용제한
2) 직거래 유도 행위
① 회사는 직거래유도행위에 대하여 그 적발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한을 부과합니다. 아래 기준을 
따르되, 위반 정도에 따라 회사는 기준보다 높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 회원에게 이용계약해지 전 부과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지 시로부터 재가입까지의 기간은 
적발횟수 차감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발 횟수에 따른 제한: 1회 경고 / 2회 7일 이용정지 / 3회 30일 이용정지 / 4회 회원자격 영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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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고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이용중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불

만을 제기했음.  

4) 교육훈련 및 숙련형성

◦ 교육훈련의 전무

‐ 작업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은 전무함.

‐ 이는 크몽 플랫폼이 온라인 마켓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임. 전문가를 훈

련하여 작업물을 생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 작업의 전문성

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 의뢰인을 매칭시키는 것을 플랫폼의 기능으

로 여기고 있음. 

◦ 경력증명의 불필요

‐ 전문가들의 경력 증명서 탑재가 필요요건이 아님.

‐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자발적으로 플랫폼에 등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주목을 끌기도 함. 예를 들어 학위, 언어 자격증 등

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등록해서 의뢰인의 수요를 올리는 전

문가들도 존재함. 하지만 전문성을 확인할 증명서를 탑재하는 것을 크몽

이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허위로 기

재할 가능성이 존재함.

 

5) 이해대변 및 고충처리

◦ 고객센터의 이용

‐ 전문가는 플랫폼의 피고용인이 아니라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이용

자이기 때문에 고객센터를 통하여 크몽에 고충을 전달해야 함. 전문가들

이 이메일을 통해서 크몽 직원과 소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례C에 따르

면 이메일을 통해 소명을 하고 회신을 받는 데 시간이 걸려 불편하였다

고 함. 직원수에 비하여 크몽을 이용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

가들 고충을 접수하고 회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

◦ 전문가의 책임화

‐ 전문가들은 의뢰인들과의 거래를 ‘전담’하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거의 전문가들의 몫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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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 고충처리를 위해서 크몽 직원을 접촉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

다고 함. 사례C가 유일하게 이용정지에 대한 문의를 위해서 접촉을 했

음. 의뢰인과의 거래를 전문가들이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나가

는 것이 개인적으로 부담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6) 요약

◦ 비즈니스 모델 및 고용구조

‐ 크몽은 안전하고 신뢰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 의뢰인의 결재 이후에 전

문가의 작업이 시작되고 작업결과물이 의뢰인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크몽

이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재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일정정도 

전문가가 안심을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함. 또한 크몽을 이용하는 다수의 

의뢰인에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음. 

‐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전문가(작업 제공자)와 의뢰인(고객)을 중개하는 가

상 마켓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를 플랫폼의 피고용인이 아

닌 프리랜서이자 플랫폼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전문가에게 

사회보험, 복리후생이 주어지지 않음.

‐ 또한 프리랜서의 지위를 가진 전문가들은 고용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 전문가에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크몽을 통하여 대부분의 작업을 수주하는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크몽과 전문가가 근로계약을 일정 기간동안(1년 이상) 체결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음. 그렇게 했을 때 전문가에게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을 보

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노동과정

‐ 직접거래가 탐지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전문가에게 이용중지의 패널티

를 부여하고, 전문가에게 별점제도, 응답시간 등의 정보를 관리하게 한

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의뢰인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불만을 제기함.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가 없

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함.

‐ 의뢰인에 대해서도 그들의 정보를 전문가가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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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음. 의뢰인에 대해서도 별점 제도, 응답시간, 거래에 대한 

성실성 등의 정보를 수합하여 전문가가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작업하는 프리랜서는 자율성을 누

리는 대신에 고용불안정, 장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음. 이 

점에서 크몽의 수수료 (20%)는 높다고 할 수 있음. 실제 면접자들은 모

두 수수료가 높다는 것에 동의함. 

‐ 크몽의 수수료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필

요하다면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크몽이 전문가의 작업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책정하여 가져가는 만큼 

사회보험료를 일부 크몽이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음. 

◦ 이해대변 및 고충처리

‐ 고객센터를 통해서 전문가가 고충을 플랫폼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음. 직

거래 탐지로 인한 일방적인 서비스 중지로 인한 고충을 플랫폼에 문의했

을 때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면접자가 말함. 이 사례로 비추어 보았을 때 

고객센터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전문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

요가 있음.

[표 3-1-3] 고객 주문형 플랫폼 크몽 근로조건 요약

항목 내용

노동시장
특성

입직경로 업계 1위 기업으로서 자연스럽게 전문가들이 가입

인적특성 기업/개인사업자

근로계약
전문가가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동의/
전문가와 의뢰인, 전문가와 플랫폼의 근로계약 없음

고용형태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플랫폼 이용자)

노동
조건

보수소득
수수료

1건당 5000원 이상의 금액/수수료20%

노동시간 특정 어려움/전문가의 자율

근무장소 전문가의 자율(가정, 카페, 사내 등)

복리후생 없음

사회보험 없음

산업안전
보건

없음

관리 
통제기제

프로필 관리, 별점제도, 채팅 모니터링, 이용제한

교육  숙련형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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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훈련
교육 

시스템
없음

향후 전망 업계 1위 기업으로서 향후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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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2C 데이터 가공 플랫폼노동: D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사례 개요 (비즈니스 모델)

◦ 2013년에 설립된 D사는 웹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명함관리 서비스를 제

공하는 스타트업으로, 크라우드 노동자(‘타이피스트’)들이 사용자들의 명함

정보 입력이라는 핵심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웹기

반 노동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음. 

‐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거두는 B2C (Business to Customer) 

모델인 점은 미국의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이하 AMT)와 같지만, 작업의 범위가 명함인력에 국한된 점이 차이.

◦ 기존 명함정보관리 업체들은 개인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에

서 문자정보를 분리해 내 인식하는 광학문자인식 기술에 의존해 서비스 제

공.

‐ 광학문자인식기술(OCR)은 인쇄물 또는 사진 상의 글자와 이미지를 디지

털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자동인식기술로 90년대부터 주로 비즈니스 환

경에서 스캐너를 통해 읽어들인 문서 이미지에서 문자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됨. 

‐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는 개인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촬영한 사진

에서 문자정보를 식별‧추출하기 위해 기술이 고도화 되고, 활용의 폭이 

넓어짐. 

‐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OCR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의 핵

심요소기술로 재조명을 받고 있음.

‐ 이러한 기술적 맥락에서 기존의 명함정보관리업체들은 촬영 각도, 조명, 

화질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문자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자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움.

◦ 반면, D사는 OCR기술의 완성도가 아닌 사람(타이피스트)이 직접 명함정보

를 입력해 인식률을 높인다는 점을 기존 업체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강

조. 

‐ D사의 서비스는 IT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이후 직장인들 필수앱으로 자리잡게 됨. 2016년 이후 명함관리 앱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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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누적명함처리 수 1억 5천만 건

을 달성했음.

‐ 연령대 별 가입자 비율은 3040세대가 65%, 20대가 10%, 50대 이상이 

25%를 차지함. 

‐ 축적된 명함정보들의 가치를 인정받아 네이버의 자회사 중 한 곳으로 인

수된 이후, 일본시장에 진출함. 명함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간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해 구인/구직 플랫폼으로서 수익창출 시도 중임.

 

2) 고용구조

◦ 타이피스트 모집. 

‐ 알바몬과 같은 온라인 구인/구직 업체를 통해서 타이피스트 확보

‐ 3개월~6개월 단위로 용역계약. 업체 판단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및 자율근무이지만, ‘낮 12시~오후 7시 작업 가능

자 우대’와 같은 특정시간대 작업을 권장하는 문구를 구인광고에 추가. 

‐ 대부분 타이피스트들의 작업시간이 오전 또는 심야시간에 몰려 일과시간 

중 등록되는 명함정보 입력이 늦어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작업시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임.

‐ 이미 작업에 참가하고 있던 타이피스트들이 대학교 아르바이트 정보게시

판 또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체험기를 보고 크라우드에 참여하는 경우

도 다수임. 기존 작업자들은 ‘재택꿀알바’로 크라우드 노동을 소개함.

‐ 면접참가자들 모두 D사의 타이피스트 업무가 처음 접하는 웹기반 크라

우드 노동이었다고 언급했음. 따라서, 첫 작업수수료를 현금화해서 받기 

전까지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음.  

◦ 타이피스트 수입(업무단가).

‐ 명함 100장당, 3,000원 지급. 타이피스트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시간 당 

3,000~5,000원 정도의 수입. 

‐ 재택근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타이피스트들은 노력에 비해 낮

은 단가라고 인식.

‐ 외국어 명함입력 작업의 경우 전문성으로 인해 단가가 높아짐 (중국어 

명함 100장당 7,000원/영어 명함 100장당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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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측에 따르면 상위 10%이 작업자들이 월 30만원 정도(하루에 5시간

씩 꾸준한 작업필요)의 수입을 플랫폼 작업을 통해 거둠. 최고소득자는 

월 150만원. 이는 전일제로 웹기반 크라우드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 

◦ 타이피스트 인력규모 및 구성

‐ 전체 타이피스트 규모는 2016년 6,000여 명을 정점으로 현재는 감소 

중(그 이유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 외국어 전문 작업자 비중증가.  

‐ 경영진 면접에 따르면 타이피스트 대부분이 여성이고(알바몬 자료에 따

르면 D사 타이피스트 지원자 86%가 여성), 이들은 크게 20대 중반의 취

업준비생들과 30대와 40대 초반 경력단절여성들로 나뉨.

‐ 전자는 주로 심야 및 새벽 시간, 후자는 낮 시간을 이용해 작업. 작업자 

수는 8:2 정도로 전자가 더 많음. 

‐ 면접조사 결과 작업만족도는 후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후, 크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의미부여함. 20대 작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한 의미부여가 낮

은 작업단가에 대한 불만을 상쇄시키는 경향이 있음. 

‐ 소수의 남성작업자들이 있지만 크라우드에 머무는 기간 및 적극성이 상

대적으로 떨어짐. 업체도 이를 파악하고 여성작업자들을 타켓으로 크라

우드 유지 정책들을 펼침. 

3) 크라우드 노동자 관리전략 및 노동과정

◦ 타이피스트들은 모두 D사의 사업장이 아닌 자택이나 카페 등에서 작업. 타

이피스트들의 작업물을 검수하는 인력들은 크라우드 노동이 아닌 D사와 파

트타임 계약을 맺고 사업장에서 근무함.

◦ 명함관리 앱의 사용자 수와 명함입력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D

사의 크라우드 노동 플랫폼 운영규칙도 진화했고 그 결과 타이피스트들의 

노동과정도 변화를 거듭함. 여기서는 D사의 크라우드 작업자 관리전략을 

네 단계로 나눠 고찰했음. 

◦ 1단계: 크라우드 형성기  

‐ 이 시기에는 특별한 크라우드 인력관리 또는 통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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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서 명함사진을 촬영하고 업로드하면,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크라우드 노동자들이 선착순으로, 할 수 있을 만

큼 맡아서 작업에 착수함.

[그림 3-2-1] 크라우드 형성기의 관리전략

‐ 작업한 명함은 내부인력(CTO와 직접고용 파트타임 작업자)가 업체 사무

실에서 직접 검수함.

‐ 1개의 명함을 입력할 때마다 30포인트가 타이피스트의 계정에 적립. 타

이피스트가 원할 때 포인트를 현금화 가능. 형성기에는 타이피스트들과 

업체 사이의 낮은 신뢰수준으로 인해 일 또는 주 단위로 현금화하는 경

우가 많았음.

‐ 검수까지 끝난 명함정보는 사용자의 사회적 연결망 정보의 일부로 서버

에 저장함.

◦ 2단계: 크라우드 확장기

‐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플랫폼의 운영 및 보안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

들이 제기됨. 특히, 타이피스트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대한 우려

가 커짐. 

‐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명함정보를 항목별(이름, 주소, 회사 등등)로 

쪼개서 타이피스트들에게 배정. 그 결과 검수작업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

가함. 

‐ 검수작업량을 줄이기 위해서 타이피스트들의 작업정확도를 측정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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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기 시작. 높은 정확도(98% 이상)를 보이는 타이피스트은 화이트리스

트로 분류해 작업결과물 검증을 생략. 정확도 94% 이하의 타이피스들의 

작업에만 검수작업을 집중시킴. 

[그림 3-2-2] 크라우드 확장기의 관리전략

‐ 동시에 우수 작업자들의 플랫폼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도 시작. 예

를 들어, 우수 여성작업자들에게 발렌타이데이 선물을 보내기 시작. 아

울러 적립 포인트를 타이피스트들에게도 공개함으로써, 작업의 게임화를 

통한 업무몰입 강화를 꾀함

‐ “100만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현금화해 달라”고 부탁할 만큼 플랫폼에 

높은 신뢰를 보이는 타이피스트들이 나타나기 시작.  

◦ 3단계: 크라우드 유지기

‐ 사용자로부터 명함정보입력 요청건수가 정점에 도달하면서, 보다 적극적

인 크라우드 유지 전략과 함께 정교해진 타이피스트 평가 시스템과 인센

티브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함. 

‐ 크라우드 유지전략의 핵심은 타이피스트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정한 소

득을 꾸준히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일감이 넘치지 않도록 함

으로써 타이피스트들의 플랫폼 접속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일감

이 넘치면 작업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접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작업처리시간이 늦어짐). 

   



47

서
울
시
 디
지
털
 플
랫
폼
노
동
 실
태
와
 정
책
과
제
 연
구

[그림 3-2-3] 크라우드 유지기의 관리전략

‐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명함 디지털화 서비스를 시작. 개인이나 기업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명함을 D사에 택배로 보내면, 내부직원이 스

캔해서 플랫폼에 업로드함으로써 타이피스트들에게 예측가능한 작업물

량 제공함.

‐ 상위작업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정확도 98%이상의 타이피스트들에

게는 건당 작업료의 20% 인센티브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더 많은 명함입

력 작업을 하도록 유도함. 

‐ 하위작업자들에 대한 제제 제도: 2차 오류 발견 시 경고, 3차 오류 발견 

시, 플랫폼 접근제한. 주·월간 리포트 발송을 통해 자신의 업무정확도 수

준 및 상위작업자로 올라서기 위해 필요한 정확도 수치를 타이피스트들

에게 주기적으로 주지시킴.

‐ 알고리즘을 이용한 타이피스트 평가시스템 구축. 예를 들어 이미 입력이 

완료돼 시스템에 저장된 명함의 이미지를 다시 플랫폼에 올려 타이피스

트들의 제대로 입력하는지 테스트. 그 결과를 타이피스트의 등급을 나누

는데 사용함.  

◦ 4단계: 크라우드 축소기

‐ 명함정보의 ‘수기입력’을 내세워 명함관리서비스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

하면서 이용자 230만 명, 명함처리건 수 1억 5000만장 성과 달성함. 

‐ 그러나 플랫폼 이용자 수와 정보들을 활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하

면서 비용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타이피스트 작업수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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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압박이 커짐.

[그림 3-2-4] 크라우드 축소기의 관리전략

‐ 그 결과, 수기입력 비중을 대폭 낮추고 경쟁사들과 같이 광학문자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명함정보들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비중을 높임. 단, 이

미 시스템에 등록된 명함정보들이 타사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

해 인식 정확율을 높임. 2018년 10월 기준 명함정보입력의 80%를 재자

동화, 20%만 수기입력으로 처리하도록 조정함. 

‐ 타이피스트들 수기입력의 상당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외국어 명함처리

에 사용함.

4) 교육훈련, 숙련형성

◦ 크라우드 형성기(2013~2014년) 웹기반 크라우드 노동이 아직 생소한 시기

였기 때문에, 타이피스트들의 이해도와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체측

에서 몇 차례 오프라인 교육을 시도했지만 타이피스트들이 그것을 선호하

지 않음(낮은 예상 수입으로 교육 참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 이후 별다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없이 앱 또는 웹 접근성이 높은 20~30대 

위주로 크라우드를 운영함.

◦ 낮은 오타율로 빠르게 명함정보 입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거두

는 타이피스트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플랫폼을 통한 숙련형성으로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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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리가 있음.

5) 이해대변 및 고충처리

◦ 주로 작업수수료 결산에 이견이 있을 경우 타이피스트들이 업체에 직접 문

의.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타이피스트들이 고충처리 및 이해대변의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함. 

◦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에 제기하기 보다는 플랫폼을 떠나겠다는 답이 많았

음.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의 후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낮은 작업수수

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 

6) 요약 및 함의

◦ 웹기반 크라우드 노동 플랫폼에서도 크라우드 확장 및 유지를 위해 전통적

인 노무관리 기법들과 클라우드 노동에 특화된 알고리즘 통제기법들 적용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이미 서버에 등록된 명함입력과 같은 함정업무 수행을 통해 작업자별 업

무정확도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이를 업무배정 및 인센티브 책정에 반영

함.  

◦ D사의 웹기반 크라우드 노동 플랫폼은 대표적인 외국의 플랫폼인 미국의 

AMT와 비교했을 때, 플랫폼이 사용자(client)와 크라우드 노동자를 중개하

는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고, 이는 크라우드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과 이해대변 형태의 차이를 낳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AMT의 경우 API를 개별사용자들에게 제공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크라우드 노동자 집단 선정, 그들에게 지급할 작업작업료, 작업결과물에 

대한 평가 설정 등을 할 수 있게 함. 즉, 개별사용자들이 HRM 업무를 

API를 통해서 수행하고, 아마존은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의 정보를 바탕

으로 작업자 선택 또는 사용자 선택을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에만 역량을 

집중함. 

‐ 반면, D사의 경우 크라우드 노동 플랫폼은 D사의 인력들이 크라우드 노

동자들에 대한 HRM 업무를 직접 수행. 그 결과 크라우드 노동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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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사용되는 인적·물적자원 부담이 커짐.

◦ 한국의 웹기반 크라우드 노동의 젠더적 특성 확인.

‐ 여성 작업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으로 봤을 때는 20~30대가 대다수

임. 같은 연령대의 남성들은 웹기반 플랫폼노동을 지속가능하고 유의미

한 ‘일자리’로 인식하지 않음.  

◦ 수익모델 창출 및 ‘온라인 노동시장 구성’의 실패: AMT처럼 사용자로부터 

작업수수료를 받아서 중개료를 제하고 크라우드 노동자들에게 작업댓가를 

지급하는 온라인 노동시장을 형성하지는 못함. 투자금만으로 타이피스트들

의 작업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시간 당 3,000원 수준의 낮은 단가수준에 머

무르게 되고 노동자들의 플랫폼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속화됨. 

◦ 크라우드 노동과 AI의 대체효과

‐ 타이피스트들의 노동을 통해 D사는 1억 5천만 건 이상의 명함정보를 확

보했고, 이를 기업가치의 바로미터로 홍보. 그 결과 대형 IT업체에 높은 

가격으로 인수됨. 

‐ 아울러, 입력된 명함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함으로써 타이피스트들의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됨. 아울러 AI+OCR 기반 알고리짐을 

통해 여전히 OCR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업체들에 대한 비교우위를 

유지함. 

[표 3-2-1] 클라우드 작업 플랫폼 D사 근로조건 요약

항목 내용

노동시장
특성

입직경로 온라인 구인구직 업체를 통해서 입직

인적특성 20대 초중반 대학생·구직자 또는 30대 중후반 전업주부. 

근로계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동의(도급계약)

고용형태 개인사업자

노동
조건

보수소득
수수료

입력 1건당 30원(중국어/영어/일본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입력작업의 
경우 50원~70원까지 상승). 가장 높은 소득을 거둔 타이피스트들은 
120~150만원 수준의 월소득을 거둠. 하지만 3개월 이상 그 수준의 
소득을 꾸준히 올린 타이피스트들은 거의 없음.

노동시간
타이피스트에 따라 편차가 큼. 1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 

근무장소 타이피스트 자택 또는 카페

복리후생 없음

사회보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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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산업안전
보건

없음

관리 
통제기제

작업정확도 측정 및 피드백, 정확도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작업제한. 

교육  
훈련

숙련형성 없음

교육 
시스템

클라우드 작업방식 등을 전달하기 위해 교육을 시도했으나 
타이피스트들의 저조한 참가로 무산

향후 전망
타이피스트들에 투입되는 인건비 부담으로, 기존에 입력한 명함정보를 
학습한 AI와 OCR를 결합해 입력작업 자동화 진행 중. 향후 외국명함 
업무를 제외한 한국어명함입력 업무는 완전 자동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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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2B 데이터 가공 플랫폼노동: C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사례 개요 (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

① 데이터 산업 개요

◦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가 새로운 ‘자본’으로 부상함. 

◦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활용은 기존 산업의 가치사슬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되는 부차적 역할에서 그 자체가 새로운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신산

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2018년 현재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15조 1,545

억 원이며 매년 6% 내외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림 3-3-1] 데이터 경제의 가치사슬 (2018)

◦ 데이터 산업의 세부영역은 크게 데이터 분석 솔루션(전체 시장규모의 

19.5%), 데이터 컨설팅(15.7%), 데이터 거래 서비스(11.8%),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15.9%).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데이터 가공

업체들은 이들 분야를 연결하거나 공통으로 수행함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

함.  

‐ 데이터 가공업체들의 사업모델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판

매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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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수집은 공공데이터, SMS 데이터 등 공개된 온라인 데이터를 모

으는 업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고객의 요구에 맞게 나이, 성별, 지

역 등의 범주에 따라 분류, 조합, 연결하는 정제과정을 거침.

‐ 정제된 데이터를 바로 유통시키거나 정제된 데이터를 사용해 다양한 통

계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마케팅 컨설팅 등의 형태로 판매. 

◦ 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상 

‐ 전통적으로 데이터 산업이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

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 자율주행, 감시시스템, 온라인 건강진단 등

의 영역에서 AI의 역할이 주목을 받으면서 데이터 산업의 영역 중 ‘AI 

데이터 가공’이 주목을 받고 있음. 

‐ AI의 핵심기술인 머신러닝 분야에서 쓰이는 격언인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Garbage In, Garbage Out)”가 나타내는 것처럼 AI 

개발에 쓰이는 딥러닝 기술은 대규모로 공급되는 학습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정제된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사용할수록 AI 

성능이 높아짐. 

‐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진/비디오 이미지 인식, 오디

오 필사 등의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 AI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서는 대도시 주변의 빈 공장에 이른바 

‘AI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수십~수백명이 노동자들이 모여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수행함. 

‐ 반면, 미국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게시글 검토, 온라인 쇼핑몰 상품목록 

정리와 같은 온라인 업무를 위한 노동시장 서비스를 제공하던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이하 AMT)’와 같은 플랫폼

이 AI 학습데이터 라벨링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으로 진화함. 최근

에는 아마존, MS, 구글, 우버 등의 미국업체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라벨

링 작업을 자국의 값싼 여성노동력을 동원해 수행하는 인도, 필리핀 회

사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그에 따라 데이터 가공산업의 국제적 

가치사슬 형성이 가속화 되고 있음  

‐ AI 시장분석업체인 Cognilytica에 따르면 데이터 라벨링 시장의 규모는 

2018년에 이미 5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3년까지 12조 달러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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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I 학습데이터 구축 B2B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C사 개요

◦ 우리나라의 데이터 가공산업과 C사 플랫폼의 등장.

‐ 국내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 및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신의 사업 

또는 연구영역에 필요한 AI를 개발하려는 대기업·스타트업·학교·연구소 

등의 데이터 라벨링 수요가 커지기 시작함. 

‐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로 인해 중국과 인도와 같은 직접고용 오프라인 데

이터 라벨링 작업모델은 나타나지 않음(예외적으로 네이버의 자회사인 

에버영같은 모델이 있지만, 이는 영리기업이라기 보다는 네이버의 사회

공헌사업에 가까움)

‐ 일부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활동을 통해 생산한 데이터의 라벨링 업

무를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직접 소화하기도 했지만 전담인력

의 부족 및 인건비 증가 문제에 부딪힘. 한편, 중소기업과 연구소 등의 

비영리 단체들은 공개된 AI 학습 알고리즘을 그들의 사업과 연구모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학습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전문성

을 결여함. 

‐ 이러한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및 가공작업 대한 산업적 수요와 C사가 

선보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작업자 공급의 사업모델을 결합해 2017

년 4월 ‘크라우드 소싱 기반 학습데이터 구축 플랫폼’으로 플랫폼 사업

을 시작함. 

◦ C사 사업모델: B2B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 클라우드 작업 플랫폼

[그림 3-3-2] C사 B2B 크라우드 소싱 사업모델

‐ 앞서 소개한 D사의 사업모델과 차이는 고객(위 그림에서 의뢰자) 대부분

이 개인이 아니라 사업체인 B2B 비즈니스라는 점. 그 결과 D사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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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C사는 플랫폼 운영초기부터 매출을 발생시켰고, 플랫폼 지속가능성 

위한 물질적 기반 확보. 아울러 D사의 명함정보입력 및 검증과 같은 단

일작업이 아닌 다양한 산업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학습데이터 수집·가

공을 의뢰받기 때문에 플랫폼의 확장성이 높음.  

‐ 클라우드 노동 플랫폼의 원형과 같은 미국의 AMT를 C사의 플랫폼과 비

교했을 때 차이점은 전자에서는 의뢰자가 작업자들의 선정, 노동과정 통

제, 보상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노동

을 프로그램 가능한 서비스(Human labor on-demand as a 

programatic service)로 탈바꿈 시켰다면, 후자에서는 C사의 정규직 

직원들(프로젝트 매니저)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즉, 의뢰자와 작업

자들이 분리돼 사실상 두 개의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음. 

‐ AMT에서는 사실상 의뢰자들의 작업자들에 대한 HR 업무를 수행하고 

플랫폼은 순수하게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C사의 경우 플랫폼 업체

가 직접 클라우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HR 업무의 주체 역할을 수행하

고 있음. 실제 면접조사에서 C사 관계자들은 조직정체성을 ‘인력관리회

사’로 정의함. 현재 출원한 12건의 특허 모두 클라우드 노동자들의 관리

기법과 관련된 특허임.

‐ 아래 표가 나타내는 것처럼, C사는 외국의 클라우드 노동 플랫폼과 비교

해 한국의 산업 및 제도적 환경에 특화된 플랫폼이자, 작업자 결과물의 

전수검수를 통해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가진 AI 학습데이터를 생산

한다는 것을 차별화 된 강점으로 내세움.

[표 3-3-1] D사 클라우드 작업자 인력구성

◦ 우리나라 최대의 클라우드 작업 플랫폼으로 성장 

‐ 2017년 4월 설립 이후 2019년 8월 현재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

회사명 아마존 Crowd Flower Spare 5 C사

서비스명 AMT CrowdFlower Mighty AI -

서비스 개시 2005년 2007년 2014년 2017년 5월

작업자 수 500,000 1,500,000 500,000 30,000

사업모델 B2B, B2C B2B B2B B2B

모바일 앱 없음 없음 있음 있음

검수기능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정산방식 페이팔 페이팔 페이팔 온라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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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콤, KT, LG-CNS 등의 대기업, 마인즈랩, 우아한형제들 등의 스타

트업, KAIST, 포항공대, 경북대학교, ETRI등의 대학 및 정부연구기관 

등 다양한 영역의 100여개 고객사들을 상대로 데이터 가공 B2B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설립 2년 반만에 3만여 명이 클라우드 노동자를 회원으로 확보해 데이

터 라벨링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음. 클라우드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3300만 건의 학습데이터를 생산했고, 최근에는 8개 투자사로부터 총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를 받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

고 있음.

‐ 중소기업이나 1인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구매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경

제적 지원을 하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데이터 공급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함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AI 학습용 또는 테스트용 데이터 가공을 희망

하는 240개사를 선정해 1사 당 최대 7,000만 원어치의 데이터 가공서

비스 지원)

‐ C사의 성공에 자극받은 유사 클라우드 노동 플랫폼의 출현이 이어지고 

있음(2019.8월 현재 6개 업체). 데이터 가공산업의 전체적인 시장규모를 

키우기 위해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경쟁보다는 협력체제 구축 중. 후

발주자 업체 대부분 C사의 사업모델과 플랫폼 관리전략을 따르고 있음. 

2) 고용구조

◦ C사의 고용구조는 크게 정규직 플랫폼 관리인력(시스템 관리자, 프로젝트 

관리자)과 비정규직 작업자(오프라인 작업자, 클라우드 작업자)로 구분할 

수 있음. 두 집단 모두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2019년 한 해에만 두 배 이상 

인력 규모가 증가. 

① 정규직 플랫폼 관리인력

◦ 2018년 10월 당시 19명에서 2019년 10월 현재 54명으로 증가. 

◦ 시스템 관리자: 영업(마켓팅), 기획, 개발자 등으로 구성 

‐ 영업인력은 주로 B2B 비즈니스 담당. 의뢰자들과 면담을 통해 데이터 

가공 요구조건을 도출하고, 프로젝트 관리자(PM)와 협업을 통해 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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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작업을 설계함.

‐ 기획인력은 클라우드 작업자들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크라우

드 관리를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업무를 전담. 프로젝트 관리자로부

터 현 알고리즘의 문제점(예를 들어 일부 작업자들이 작업규칙을 우회해 

초과이득을 거두는 사례 등)을 확인한 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계해 개발자들에게 구현의뢰. 새로운 알고리즘은 구현 즉

시 특허출원을 통해 권리를 확보함.

‐ 개발인력은 플랫폼 관리 알고리즘을 실제 구현·관리하는 한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개별노동자들의 모든 작업 로그와 거기서 올린 수

입현황을 수집하고 관리. 이는 기획인력이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PM이 

작업인력을 선정하고 관리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됨. 

◦ 프로젝트 관리자(PM) 

‐ 의뢰자와 영업담당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가 확정

되면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1~3명의 PM이 프로젝트에 배정됨

‐ 앞서 소개한 기획 및 개발인력들이 전통적인 조직체계에서 HR 전담부서 

역할을 수행한다면 PM은 현장관리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플랫폼에서 수

행함. 

‐ 작업 플랫폼 준비: ‘작업 가이드’ 작성 – 클라우드 작업자들이 작업을 수

행하기 위해서 숙지해야 할 작업지시서로, 작업결과물이 검수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작업인력 확보 및 유지: 프로젝트 진척이 의뢰자와 논의한 것보다 늦어

지는 경우 우수 작업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작업자를 

직접 모집하기도 함. 아울러 작업 가이드에 대한 작업자들의 문의사항이

나 작업조건 관련 불만사항에 대응. 다수의 작업자들이 공통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반영해 작업 가이드를 수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현재 C사의 사업모델은 매출(데이터 가공 프로젝트 수)증가에 비례해, 

정규직 인력 중 PM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AMT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PM의 업무를 

자동화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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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정규직 작업자 인력(상주 작업자, 클라우드 작업자)

◦ 작업자 규모는 2018년 10월 당시 5,000명 규모에서 2019년 10월 현재 

31,000명 규모로 증가. 이들 중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작업하는 클라우드 

작업자로 구성됨.

◦ 클라우드 작업자 특성. 

‐ 플랫폼 유입경로: 설립초기에 플랫폼 인지도가 낮았을 때 알바몬 등의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통해서 C사의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음. 클라우드 작업자 수가 2~3,000명을 넘어선 후

에는 이른바 ‘재택 꿀알바’로 입소문이 나면서 별도의 광고없이 기존 작

업자들의 사회적 연결망(지인권유, 블로그, 대학교 게시판)을 통해 작업

자들이 유입됨. 

[그림 3-3-3] D사 클라우드 작업자 인력구성

‐ 작업자 인력구성: C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회원 비율은 7:3 정도

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함. 하지만 실제 작업에 참여해 수입을 올리는 클

라우드 작업자로 꾸준히 활동하는 비율은 9:1 정도로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함. 면접조사 결과, 이러한 클라우드 노동의 젠더화는 여성작업자와 

남성작업자 사이에 클라우드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재택근무 선

호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여성 작업자들은 크게  20대 초중반의 학

생/구직자와 30대 중반 전후의 전업주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와 후자

의 비율은 3:1 정도. 50대 이상의 경우 스마트 폰 및 웹 작업환경에서 

홀로 작업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이유로 작업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한편, 지역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인구비율을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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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작업자 구성을 보임.

‐ 플랫폼 참여 동기: 인터뷰 참가자들 대부분이 ‘안전한 재택근무 알바’를 

C사 클라우드 플랫폼의 최대 장점이자 유인요인으로 언급. 개인적인 성

향, 주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파트타임 업무와의 병행, 대기업·공무원 시

험준비와 병행 등을 위해 재택근무 일거리를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검색하

다가 C사를 클라우드 노동 플랫폼 구인공고를 보고 시작한 경우가 많았

음. D사 또는 중국의 클라우드 노동 플랫폼 경험을 갖고 있었던 예외적

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C사를 통해 처음 클라우드 노동을 접하게 

됨. C사의 플랫폼에서 작업을 하면서 클라우드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져, 우리나라의 다른 데이터 가공 플랫폼들을 조사 후 작업을 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음. 

‐ 클라우드 노동에 대한 인식: ‘의심’ → ‘신뢰형성’ → ‘기대수준 상승’ → 

‘몰입’ 으로 이어지는 인식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음. 이전에 클라우드 노

동 플랫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 초기에 대부분 부수적인 수입원으

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 그러나 뒤에서 설명할 C사의 크라우드 관리전략

과 고수익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그 이상의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실제 ‘일정기간’동안 클라우드 노동을 주수입

원으로 삼고 일을 하는 이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상주작업자 특성. 

‐ 인력규모: 10~20명 수준

‐ 상주작업 유입경로: 클라우드를 통해 먼저 C사의 업무를 접하고 PM의 

권유 또는 상주작업자 모집공고를 C사 홈페이지에서 보고 상주작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클라우드 작업 경험없이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

인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 이미 상주 작업자로 일하고 있는 친구의 

권유로 참여하는 경로 등을 확인함. 

‐ 상주작업자 인력구성: 대부분 방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임. 절대다수

가 여성작업자(2019년 8월 면접조사 진행 당시 18명의 상주작업자 중 

남성작업자는 2명)로 구성됨

‐ 상주작업 참여 동기: 클라우드 작업자로 일을 하면서 형성된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자 상주작업자로 전환한 

경우.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의 공고를 보고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 

중 하나로 보고 지원한 경우, 스타트업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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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의 참여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클라우드 노동에 대한 인식: 식당이나 건설현장의 격렬한 육체노동이나 

카페나 편의점 등의 서비스 업종의 특징인 감정노동에 임할 필요가 없는 

‘몸과 마음이 편한’ 사무직 노동이라는 점에서 만족을 표하는 작업자들

이 많았음. 하지만, 집이나 카페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플랫폼 작업에 

참여하는 클라우드 작업자들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데이터 라벨링 작업

의 단조로움과 반복성에 대한 고충을 토로함. 

3) 클라우드 노동자 관리전략 및 노동과정

① 노동조건

◦ 보수소득: 클라우드 작업자의 경우 단순 개수제(보수=작업량 x 작업단가) 

적용. 상주 작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보수=최저임금 x 8시간). 밑의 그

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상위소득자들은 20~30만원 수준의 주간 소득을 올

리고 있음. 

[그림 3-3-4] 클라우드 작업자 누적·월간·주간 수입순위 게시

‐ 보수수준 결정과정: D사의 의뢰자로부터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를 수주

하면, 영업인력들과 PM들이 의뢰자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클라우드 

작업 디자인. 그 산출물이 작업 가이드로 구체화 되면, 정규직 인력들이 

직접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업개수를 측정. 최저임금을 작업개수로 나눠 작업단가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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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보수소득에 대한 인식: 흥미로운 점은 앞서 소개한 D사의 사례에서는 낮

은 작업단가에 대한 불만이 존재했다면, C사 클라우드 작업자들은 작업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다는 점. 한편 상주 

작업자들은 청년 단기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시급 일자리라는 현 노동시

장 상황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보수수준에 별다른 불만을 표현하

지 않음. 이들 대부분은 퇴근 후에 자택에서 클라우드 작업자로 일을 하

면서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음. 

◦ 노동시간 및 근무장소: 클라우드 작업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

는 만큼 원하는 장에서 작업. 상주 작업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C사의 사무실 중 한 곳에서 작업. 특히, 클라우드 노동이 작업자들의 일상

에 뿌리를 내리면서 노동시간의 정규화, 여가시간의 자원화, 대기시간의 일

상화, 노동시간의 모호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양상들은 클라

우드 노동자들이 장시간 클라우드 노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데 기

여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시간의 정규화: 클라우드 작업을 통해 한 달에 30만원 이상의 수입

을 거두는 상위소득자들은 하루 중 클라우드 작업에 전념하는 시간을 스

스로 정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면접참가자 중에서는 밤 9

시~새벽 1시 구간이 가장 많이 나타남.

‐ 여가시간의 자원화: 클라우드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 언제 어디서든 작업

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고 답한 작업자

들이 많았음. 실제, 면접조사 전후 대기시간이 생겼을 때 바로 노트북으

로 작업에 몰두하는 면접참가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작업자들은 클라

우드 노동 플랫폼에 대해 ‘예전 같으면 길거리에 버렸을 짜투리 시간 활

용’을 가능케 해주는 것으로 높은 만족감을 표함.

‐ 대기시간의 일상화: 작업 프로젝트 중에서도 적은 노동력(주의력) 투입으

로 쉽게 검수를 통과할 수 있고 작업단가도 높은 이른바 ‘가성비 좋은’ 

프로젝트는 자주 개설되지도 않고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작업자들이 

몰려 작업물량이 금방소진 되기 때문에, 되도록 자주 클라우드에 접속해

서 프로젝트 개설상황을 확인하게 됨

‐ 노동시간의 모호화: 고소득 면접참가자들은 자신의 방과 같은 익숙한 환

경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친구와 채팅 등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자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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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지 못한 채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함(예를들

어, 아기가 울기 시작하거나, 부모님이 노크와 같은 외부자극이 있을 때 

비로소 작업중단). 이는 외부자극 뒤에서 설명할 클라우드 노동의 게임

화와 관련이 있음.     

② 노동과정

◦ 클라우드 작업자들의 노동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음.

[그림 3-3-5] 데이터 라벨링 작업자 노동과정

◦ 회원가입: 회원가입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과 같은 와 

같은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함. 

‐ 운영초기 플랫폼노동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개인정보 입력항목들을 최소화 함. 선택항목으로 ‘적합한 프로젝트 매칭’

을 위해 지역, 사용가능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등을 입력함. 

‐ 플랫폼이 본 궤도에 올라선 이후에는 프로젝트 매칭을 정교화 하고, 유

령계정을 걸러내기 위해 계좌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함    

◦ 참여가능 작업확인: 로그인 후 ‘작업홈’에 들어가면 진행가능 작업과 진행

불가 작업을 확인 할 수 있음.

‐ 운영초기 플랫폼노동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개인정보 입력항목들을 최소화 함. 선택항목으로 ‘적합한 프로젝트 매칭’

을 위해 지역, 사용가능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입력함.   

③ 클라우드 플랫폼 관리 및 통제기제.

◦ 회원등급설정: 플랫폼에서 거둔 수입에 따라서 6개의 회원 등급을 구분.

‐ 스타터: 조건 없음. 가입할 경우 스타터 등급에서 시작. 

‐ 브론즈(누적 5,000점 이상). 브론즈 플러스(누적 10,000점 이상)

‐ 실버(누적 50,000점 이상). 실버 플러스(누적 100,0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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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누적 500,000점 이상). 골드 플러스(누적 1,000,000점 이상)

‐ 회원등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접근하는 프로젝트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입 초기 작업자들이 클라우드 작업을 더 많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제공

하고 있음.   

[그림 3-3-6] 참여 가능한 작업안내 예시

◦ 클라우드 작업의 게임화: D사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게임화 전략

을 보다 정교화·체계화

‐ ‘게임에 대한 흥미유발’: 다양한 경로를 통해 D사의 플랫폼에 진입한 신

규가입자가 홈페이지의 다양한 정보 중 가장 눈에 띄었다고 밝힌 것은 

고소득자 순위 및 소득규모 정보([그림 3-3-4])였음. 기존 작업자들의 누

적·월간·주간 순위를 C사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작업자

들의 플랫폼 작업에 대한 효용성 기대를 높임.  

‐ ‘게임 규칙의 투명성·공정성 인식 형성’: 면접참가자들은 처음 작업을 수

행하고 검수를 받고 나면 자신의 계정에 있는 작업 포인트가  실시간으

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며, 특히 이전 아르바이트에서 경험한 임금체불 

등과 비교하면서, D사 플랫폼의 투명성에 신뢰를 갖고 ‘돈이 쌓이는 재

미’를 느끼기 시작. 같은 맥락에서 자신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

다는 ‘게임의 규칙’에 대한 공정성 인식 형성.

‐ ‘게임의 전략 수립(행위자성 발현)’: 클라우드 플랫폼 작업경험이 늘어나

면서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가 이른바 ‘가성비’ 프로젝트이거나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전략을 달리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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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성을 발휘하게 됨. 이는 그들의 플랫폼 작업 몰입도를 올리는데 

기여. 작업자들의 전략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 [그림 3-3-6]의 프로젝

트 진척도로 가성비가 높은 프로젝트의 경우(진척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프로젝트) 잠을 줄이면서까지 최대한 많이 작업하고, 반대로 가성비가 

낮은 프로젝트의 경우 C사 측에서 단가를 올릴 때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많음.  

‐ ‘게임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금전적 보상에 더해 홈페이지에 게시되

는 주간 소득 순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사회적 인정 성과로 인식. 아울

러, 정규직 PM들로부터 일반 작업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 참

여를 받거나 우수 작업자로 C사 홈페이지에 인터뷰가 실리는 것 등에 대

해서도 자부심 피력함.  

◦ 데이터 라벨링과 검수 이중 역할 수행

‐ 정규직 PM은 우수(반려율이 낮은) 데이터 라벨링 작업자들에게 검수 작

업자 역할을 제안함으로써 검수 작업자 클라우드 구성함. 

‐ 면접조사에 참가한 검수 작업자들은 검수 작업이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 

비해서 단가는 낮지만 시간 당 더 많은 작업을 소화함으로써 더 높은 수

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검수작업을 선호한다고 밝힘. 아울러 검수작

업은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선호 이유 중 하

나로 나타남. 

‐ 보다 중요한 것은, 검수 작업자로서 일을 함으로써 플랫폼에 대해 몰입

도와 충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 특히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

업물을 검수하면서, 관리자 정체성(예를 들어, “왜 작업가이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작업하는지 모르겠다”)을 형성하게 됨. 이는 다시 데이터 라벨

링 작업자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작업 몰입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플랫폼 관리전략: 초반의 시행착오를 극복한 후 [그림 3-3-7]과 같은 클라

우드 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정적 성장을 이루고 있음. 하지만 프로젝트 

수가 늘어나고 데이터 라벨링 작업자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몇 가지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리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 검수 작업자의 부족: 검수작업은 AI 학습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수 작업자들에게만 맡기고 있지만, 

신규 작업자들이 비율이 높아지면서 검수작업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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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상주 작업자들에게 마감일이 촉박한 프로젝트들의 검수작업을 전

담시키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고 있

음. 데이터 라벨링 작업자들의 몰입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작업의 정확도

를 늘리고(교육훈련 부분 참조), 검수작업을 최대한 자동화 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모색하고 있음.

[그림 3-3-7] 클라우드 플랫폼 관리모델

‐ 작업가이드 정확도 향상 및 PM 업무의 자동화: 현 관리모델에서는 정규

직 관리인력이 의뢰기업과 작업자를 사이에서 ‘통역’역할을 하고 있음. 

그로인해 필연적으로 작업가이드가 정확하지 않거나 의뢰기업의 요청에 

따라 변하는 경향이 있음. 그로 인해 작업효율이 떨어지게 됨. 아울러, 

프로젝트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해서 정규직 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

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됨. 따라서, AMT의 모델을 따라 정규직 관리

입력의 업무 역시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부로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시스

템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     

4) 교육훈련, 숙련형성

①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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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작업자들이 확실하게 클라우드 작업방식을 숙지하게 

함으로써 작업 오류를 줄이는 것이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는 판단 하에 오

프라인 교육의 규모와 폭을 키우고 있음.    

◦ 플랫폼 운영초기에는 앞서 설명한 D사와 마찬가지로 C사와 작업자 모두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만큼 상호 충성도가 높지 않았음. 난이도가 높거

나, 의뢰자의 요구조건이 특수한 몇몇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오프라인 교육

을 실시함.

◦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신규 작업인력들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오

프라인 교육에 참가한 인력들의 반려율이 낮은 것을 확인한 후, 오프라인 

교육을 상설화. 아울러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한 인력들만 접근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나타나기 시작함. 

‐ 1회당 25명 가량이 참가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주 2~3회 정기적으로 실

시. 교육시간은 120분, 교육참가에 대한 댓가로 10,000만원 지급함.

‐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라우드 작업자들의 교육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실수를 줄여 시간 대비 수익을 높이는 방법은?”과 같은 문구를 통해, 

교육참가가 수익상승과 직결됨을 강조)

◦ 기존에는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던 반면, 최근에는 C사에 대해 소개하

는 세션을 별도로 추가함. 

‐ 클라우드 노동이 AI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함으로써 작업

자들이 단조로운 작업으로부터 의미만들기 할 수 있는 담론적 재료를 공

급하고 그것을 통해 작업 몰입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이론 40분, 

실습 80분)

② 숙련형성

◦ 클라우드 작업은 크게 네 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 

‐ 이미지 작업: 이미지 객체 분류(글자 바운딩 작업), 이미지 속성 수치화

(의류 이미지에 색상 등의 속성값 넣기 작업)등의 데이터 작업.

‐ 음성 작업: 음성파일 텍스트화, 텍스트를 음성녹음 등의 작업.  

‐ 문장(문서) 작업: 질문-응답 쌍 데이터 만들기, 문장이 나타내는 감정표

현(긍정(기쁨, 즐거움, 감사 등), 부정, 중립, 요청 표현) 선택하기, 대화 

타당성 검증(챗봇 유효성 검증을 위해 사용), 대표 표현 수집, 화행분석



67

서
울
시
 디
지
털
 플
랫
폼
노
동
 실
태
와
 정
책
과
제
 연
구

‐ 설문조사 작업: 마케팅 또는 연구용 설문에 응답

◦ 클라우드 작업자들은 플랫폼 작업을 반복하면서 위의 네 개 영역 중 자신의 

‘작업 취향’을 알아가게 된다고 답함.  

◦ 클라우드 플랫폼 작업환경에서는 이 과정을 숙련형성과정으로 볼 수 있고, 

C사에서도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선호도에 따라 작업자 집단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 중

5) 이해대변 및 고충처리

◦ 클라우드 작업자들의 불만사항: 클라우드 노동과 C사의 플랫폼 정책에 대

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와중에, 노동과정에 대해 다음 세 가

지의 불만들을 언급함.

‐ 클라우드 작업자들의 언급한 가장 큰 불만은 ‘검수작업’의 지연으로 나

타남. 작업물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어야만 작업포인트를 인정받기 때문

에, 검수가 지연되면 그만큼 작업비 지급이 늦어지게 됨.

‐ 두 번째로 자주 언급한 불만사항은 작업가이드의 모호성. 작업가이드가 

정확하게 작업의 충족요건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 검수를 통과하지 못해 

재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그뿐만 아니라 검수 작업자들

도 검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작업에 혼선을 겪게 됨.

‐ 많은 작업자들이 언급한 세 번째는 불만사항은 프로젝트의 구성원인 

PM, 데이터 라벨링 작업자, 검수 작업자들 사이의 소통 채널이 없다는 

점. C사는 두 작업자 집단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공모에 대한 우려로

(예를 들어, 특정 데이터 라벨링 작업자의 작업결과물을 모두 검수통과 

시켜주는 행위) 플랫폼 상에서 두 집단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두

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그 결과, 검수 작업자의 작업반려 내용을 

데이터 라벨링 작업자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 작업-검수-재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비효율 발생. 아울러, 작업자들이 C사 정규직인 PM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받을 경우 사용종속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작업자들은 오로지 C사의 게시판을 통해서만 의문점이나 불만사항을 제

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동과정에서의 불만들은 클라우드 노동형태와 그로부터 얻

는 수입이 주는 만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작업자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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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이탈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음.   

◦ 대부분 작업자들은 클라우드 노동을 보조 수입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있어도 굳이 고충처리 요청을 하지 않음. 이들이 유일하게 목소

리를 낼 수 있는 ‘문의하기’ 게시판에는 작업가이드 내용및 반려작업처리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함.  

◦ 외국의 클라우드 노동 플랫폼의 경우 작업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불만

을 공유한 후 공식적인 이해대변체로 진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C사의 

클라우드 작업자들의 경우 아직 작업자 커뮤니티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6) 요약 및 함의

◦ 앞서 소개한 D사의 클라우드 노동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플랫폼 규모·관

리전략·수익성 측면 모두에서 한층 진보된 양상을 보임.

‐ AI 학습데이터 가공시장이 성장 중이고, D사의 성공에 자극받은 유사 

플랫폼 업체들이 연이어 설립되면서 클라우드 작업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이들은 D사의 클라우드 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플랫폼에도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Job)으로부터 일거리(Task)로의 변화 담론. 

‐ D사는 작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노동자들을 겨냥해 노동 패러다

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D사의 플랫폼이 그러한 변화에 

조응하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공급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음. 

‐ 작업자들 역시 기존의 열악했던 노동시장 경험과 비교하며, 그 담론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플랫폼 만족도가 매우 높고, 

불만사항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거나 플랫폼을 떠날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음.  

◦ 플랫폼 성격의 진화. 

‐ 웹기반/지역기반 여부, 그리고 작업이 저숙련/고숙련을 요구하는지 여부

에 플랫폼노동의 성격을 [표 3-3-2]와 같이 나눈다면, 앞서 소개한 D사

와 여기서 소개한 C사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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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플랫폼노동 유형화

‐ D사가 플랫폼 작업의 자동화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노

동 플랫폼에서 전문직 인력소개 서비스로 진화를 꾀하고 있다면, C사는 

대규모 클라우드 작업자들의 개인별 작업선호도, 반려율, 그리고 크라우

드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AI 학습데이터 가공작업에 국한되지 않는 두 

번째 유형의 구인·구직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표 3-3-3] 데이터 가공 플랫폼 C사 근로조건 요약

항목 내용

노동시장
특성

입직경로
알바몬과 같은 온라인 구직·구인 서비스, 지인의 소개, 블로그 및 학내 게시판과 
같은 경로를 통해 입직. 

인적특성
20~30대 여성작업자들이 절대다수. 60%를 차지하는 20대 학생 또는 구직자들은 
주 소득원이 되는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 소득원으로 
심야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재택알바’로 클라우드 노동 선택.     

근로계약 정규직 관리 인력 및 상주작업자에만 해당

고용형태
상주작업자: 근로계약 / 클라우드 작업자: 도급계약(플랫폼 작업 참가지 약관에 
동의하는 형태로 계약)

노동
조건

보수소득
수수료

개수제: 작업 난이도에 따라 작업단가가 달라짐. 작업단가는 정규직 인력이 시간당 
가능 작업개수를 시뮬레이션을 해 본 후, 최저임금을 작업개수로 나눠서 결정. 
난이도는 크게 주의력을 요하는 정도, 그리고 외국어 능력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음. 
검수작업의 경우, 보통 데이터 라벨링 작업단가의 50%로 책정.    

노동시간

상주작업자는 주 5일에 일일 8시간 근무
클라우드 작업자들은 스스로 노동시간을 설정해 근무. 노동시간 결정과 관련해 네 
가지 메커니즘을 확인: 노동시간의 정규화, 여가시간의 자원화, 대기시간의 일상화, 
노동시간의 모호화.
이러한 양상은 장시간 클라우드 노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근무장소 상주 업무의 경우, 상주해야 할 해당 업체 지역에서 근무

저숙련 고숙련

클라우드 노동 (Cloud work: 
web-based digital labor)

Ⅰ. Microtasking crod work
(Amazon Mechanicak Turk)
: Micro task

Ⅱ. Freelance marketplaces
(이랜서, 위시캣, 프리모어, 크몽)
: Macro task

긱 노동 (Gig work: 
location-based digital labor)

Ⅲ. Transportation and 
delivery service (Uber, 
딜리버루)

Ⅳ. Household services & 
Personal services (Medicast, 
UrbanS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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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비상주 업무의 경우, 개인 자유이나 계약에 따라서 정기적인 미팅이나 업체 방문이 
의무로 규정될 수도 있음

복리후생 없음

사회보험 없음

산업안전
보건

현 시점에는 별다른 산업안전보건 이슈가 나타나지 않음. 다만 고소득 작업자들의 
경우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무뎌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임하거나, 
‘주의력 자원’을 소진시키는 경향이 나타남. 이것이 작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장기간의 추적관찰 필요. 

관리 
통제기제

회원등급에 따른 작업접근 제한. 
다양한 플랫폼 관리정책들은 상호조응하면서 다음의 과정을 따라서 클라우드 작업의 
게임화를 이끌어 냄: ‘게임에 대한 흥미유발’ → ‘게임규칙의 투명성·공정성 
인식형성’ → ‘게임 전략 수립’ → ‘게임성과에 사회적 인정’   

교육  
훈련

숙련형성

AI 학습데이터 가공작업은 음성(청각), 이미지·동영상(시각) 등 오감 중 하나를 
이용하는 작업부터, 창의력과 논리적 추론능력을 동원해 가상의 대화를 만드는 
작업까지 요구하는 능력의 범위가 다양함. 클라우드 노동자들은 작업경험을 
쌓으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작업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됨. 
선호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자 몰입도와 생산성 증가. 
클라우드 플랫폼 작업환경에서는 이 과정을 숙련형성과정으로 볼 수 있고, 
C사에서도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선호도에 따라 작업자 집단을 나누는 작업을 
진행 중.    

교육 
시스템

플랫폼의 성장에 따라 작업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교육의 규모와 
폭을 확대하고 있음.  

향후 전망

시장 및 기술적 맥락: 대다수 전문가들은 가공된 데이터의 학습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AI 기술의 도래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진단. 따라서 데이터 가공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정확도가 높은 AI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수요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임.
D사는 클라우드 노동자 관리 및 인력매칭 노하우를 이용해 장기적으로는 구인구직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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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아웃소싱 플랫폼노동 사례: 위시켓

1) 산업, 비즈니스 모델

① IT아웃소싱 산업 개요

◦ 정의 및 특성

‐ IT아웃소싱은 사전적 의미로 ‘IT 전문 인력 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IT 자산에 대해 전문 IT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로 정의될 수 있음.

‐ IT산업은 분류체계 상 [그림 3-4-1]과 같이 크게 하드웨어(HW)와 소프

트웨어(SW) 그리고 IT서비스 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중 IT서비

스의 범주 안에 IT 아웃소싱이 자리하고 있음.

       출처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2013), ‘IT서비스산업의 이해’

[그림 3-4-1] IT산업 분류체계

‐ 국내 IT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8년 8.7조원 규모로 예상되며, 이 가운

데 협의적인 의미에서의 아웃소싱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이지만, 실질

적으로 IT서비스 시장 자체가 SI을 포함하여 사실상 IT관련 서비스 업무

를 대부분을 외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동일시하

여 해석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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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서비스 시장은 대체로 B2B 형태의 기업 간 거래가 주를 이루며, 이중 

삼성 SDS, LG CNS, SK C&C라는 3개의 대기업 계열사들의 절반 이상

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의 대기업 계열사의 점유율까지 포

함하면, 전체시장의 3/4에 이르고 있음. 

‐  IT서비스 시장의 산업구조는 건설사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며, 대기업 

계열사들이 개발 혹은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실질적인 개발은 

하청업체에게 맡기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특히 SI라고 불리는 

개발영역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남. 

[그림 3-4-2] IT아웃소싱시장의 구조

‐ IT서비스 시장은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시장의 분절이 존재하며, 이들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발주 금액이 높은 시장(시장Ⅰ)과 개

인 또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발주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시장(시장Ⅱ)으로 구성됨. 

‐ 시장Ⅰ의 경우, 대기업계열사나 중견수준의 아웃소싱 업체가 참여하는 

반면, 시장Ⅱ는 개인 프리랜서 혹은 소규모 팀이나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장Ⅰ을 통해 발주된 사업이 하청이나 파견 방식으로 

시장Ⅱ와 중첩되는 지점이 존재.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IT아웃소싱 플

랫폼은 주로 시장Ⅱ를 목표로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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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T아웃소싱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 등장 배경

‐ 오늘날 인터넷을 물론 모바일의 급속한 성장으로 디지털화는 특정 분야

를 넘어서 전 사회적 차원 위치하고 있음. 이는 자연히 IT기술의 수요 

증대로 이어지며, 큰 규모의 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

업, 그리고 개인 차원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사업규모에 따른 시장의 분절적 특징으로, 대규모 IT아웃소싱 사업은 자

체적인 비즈니스 관계와 거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던 반면, 소규모 외

주시장은 수요와 공급 양측 모두 제한된 정보와 연결망 등으로 인해 소

규모 사업은 이를 발주할 적절한 대상을 찾기 쉽지 않았고, 프리랜서나 

소규모 업체들 역시 일거리를 찾기 쉽지 않은 구조였음. 

‐ 소위 ‘보도방’으로 일컬어지는 중개업체들이 존재하였으나 과도하고 불

투명한 수수료 수취 및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

생하고 있었고, 이는 개발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음. 

‐ 시장 주체들 간의 신뢰문제 역시 심각하여, 대금 미지급, 발주자의 기획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소통의 문제 및 인건비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수주 금액을 높이고자 개발자의 경력 부풀리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

함.

           출처 : 위시켓 소개자료집(2019)

           [그림 3-4-3] 기존 IT 아웃소싱 시장의 문제점



74

03

웹
 기
반
 플
랫
폼
노
동
 유
형
별
 사
례
와
 특
징

◦ 서비스 내용 

‐ IT관련 개발 및 관리 그리고 디자인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

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를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하는 

매칭플랫폼으로 약관상에서는 “회원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있도록 회원이 스스로 작성한 정보를 다른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위시켓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 위시켓 회원 간 서비

스 계약의 체결 중개 및 대금 보호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서비

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이용약관 제2조 4항)

‐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그림 3-4-4] IT 아웃소싱 플랫폼 프로젝트 수행 프로세스 

‐ 프로세스는 온라인 상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개발자들에게 발주된 프

로젝트 지원자를 공모하고 발주자는 지원자들 중 원하는 개발자를 선택하

여, 미팅과 협상과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 업체의 주요 수입원은 서비스 제공 및 거래가 마무리된 이후 소비자(클

라이언트)가 공급자(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대금에서 징수되는 10%의 수

수료임.    

‐ 위시켓은 2012년 출범한 스타트업 기업이며, 유사한 업체로 이랜서, 프

리모아와 같은 중개플랫폼이 존재하며, 제공하는 서비스 및 비즈니스 방

식은 위시켓과 거의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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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현황

‐ IT서비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다수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IT분야에 특화되어 일정 수준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로 위와 같은 3개의 기업을 선택 비교하고 있음.

[표 3-4-1] IT아웃소싱 플랫폼 업체 개요 

‐ 업체별로 살펴보면, 이랜서는 2000년에 창업하여 2010년대 출발한 후

발주자인 위시켓과 프리모아에 비해 오래된 선발주자이며, 후발주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이는 목표로 하는 시장의 차이로 파악되는데, 위시켓이 순수 아웃소싱 

프로젝트 중개업체에 가깝다면 이랜서는 개발 인력 소개와 프로젝트 중

개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줌.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랜서의 프로젝

트에는 파견 프로젝트가 많은 편임. 

[그림 3-4-5] 플랫폼 매출액 추이 

‐ 매출액 추이로 볼 때, 해당 업계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

는 웹과 앱에 기반한 스타트업 기업을 비롯하여 IT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전

사회적인 확산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랜서 위시켓 프리모아

설립시기 2000년 2012 2014

본사위치 서울(강남구) 서울(강남구) 서울(금천구)

업종(표준산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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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구조 

① 플랫폼 이용경로 

◦ 플랫폼 이용자들은 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해당 플랫폼의 존재를 알게 되

었다고 함.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관련 플랫폼 업체들의 배너 광고는 활발하

게 확인될 수 있음. 또한 개발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서 자사 사이트에 

가입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음. 

[그림 3-4-6] 플랫폼 배너 광고

◦ 플랫폼은 자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의 거래가 오가는 지를 강조

하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요로서의 프로젝트 수와 대금, 공

급으로서의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및 광고 등에서 강조하고 있음. 

[그림 3-4-7] 플랫폼 홈페이지 메인(위시켓 / 프리모아) 

◦ 하지만 실질적으로 플랫폼에 확보하고 있다는 개발자들은 온라인으로 가입

된 회원 수이며, 이들이 플랫폼의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한 것은 아

니기에 실질적으론 허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실제 인터뷰 과정에서도 이용자들은 하나의 사이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며, 역으로 프로젝트 발주자도 경우에 

따라서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프로젝트를 발주하기도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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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적특성

◦ 프리랜서

‐ IT분야의 프리랜서들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아웃소싱 플랫폼은 다양한 경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

는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 개발자도 존재하지만, 특정 플랫폼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만으로 충분한 생계수입을 충당하는 경우는 그리 많

다고 보긴 어려움.   

◦ 부업

‐ 개발자로 관련 업종에서 본업으로 종사하지만,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임. 재택방식의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개

발자가 업무 이후 또는 휴일을 이용한 작업이 가능하기에 추가적인 소득

의 창출에 용이함. 

◦ 소규모 개발업체(팀)

- 플랫폼에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역시 수주가 가능하며, 업체 역시 프

로젝트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영업 정보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또한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개인 

수준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소규

모 개발업체나 프로젝트팀이 수행하게 됨. 

 

③ 근로계약

◦ 발주자(클라이언트)는 플랫폼 상에 프로젝트 내용을 게시한 이후 프로젝트

에 지원한 개발자(파트너) 중에 선택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됨. 클라이언트

는 최초 프로젝트를 플랫폼에 공모하기 전에 플랫폼 관련자와 사전 논의를 

통해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한 구체화 및 적정 단가, 필요한 인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침.

◦ 파트너가 선택되면, 계약 이전에 플랫폼 관계자가 동행하는 오프라인 미팅

을 통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논의 및 협상이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

로 계약서를 작성. 사전 동의가 없는 이상 사전 미팅의 경우, 위시켓의 중

개 없이 진행할 수 없으며, 계약 역시 동일함.

◦ 근로계약은 중개플랫폼이 제공하는 계약서를 통해 사용하게 되며, 상호 간

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방의 계약서 양식 활용이 가능함. 계약서상에는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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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트, 플랫폼 업체, 파트너 3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날인 

역시 3자의 날인이 들어가지만 용역계약 항목의 사항들은 클라이언트와 파

트너 간에만 적용되며, 플랫폼은 대금보호시스템 서비스 제공에 한정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정함.

◦ 위시켓의 경우, 계약서 상에 발주자와 개발자의 호칭은 각각 “클라이언트”

와 “파트너”로 기재되며, 이랜서에서는 개발자를 “이랜서”라고 칭하는 등 

업체에 따라서 용어가 다소 상이함.  

◦ 계약서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대체로 계약 목적, 체결 및 효력, 기간, 구

체적인 업무 내역, 하도급 금지, 검수, 소통의무, 지적재산권, 하자보수, 유

지보수, 비밀유지 지체상금 등의 내용을 포함함.  

[표 3-4-2] 계약서의 구성

④ 고용형태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나 부업 등을 목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인 고용

형태는 개인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게 됨. 

‐ 플랫폼에서 중개되는 업무에 따라서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팀

이 필요한 업무로 나눠질 수 있음.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기획’, ‘디자

인’, ‘개발’ 능력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를 갖춘 능력과 경력이 있다면, 

비교적 높은 금액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다른 

제1장 총칙
  제1조(계약의 목적)
  제2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제3조(계약기간)

제2장 용역계약
  제4조(적용범위)
  제5조(업무의 내역)
  제6조(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
  제7조(검수)
  제8조(소통의무)
  제9조(금지행위)
  제10조(지식재산권 등)
  제11조(계약의 변경) 
  제12조(하자보수)
  제13조(유지보수)
  제14조(비밀유지)

제3장 대금보호시스템
  제15조(대금보호시스템)
  제16조(결제 및 지급 조건)
  제17조(지체상금)
  제18조(대금의 환불)

 제4장 기타
  제19조(소개 자료 활용)
  제20조(계약의 종료)
  제21조(해제 또는 해지)
  제22조(손해배상)
  제23조(면책)
  제24조(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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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맡아줄 사람을 확보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며, 플랫폼 자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대금 

지급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됨. 

◦ 법인사업자

‐ 플랫폼에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발업체들도 참

여하고 있음. 플랫폼에 올라오는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다수의 개발자를 

필요로 하거나 혹은 재하청에 가까운 프로젝트들도 존재하며, 이런 사업

들의 경우 개별 프리랜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에 법인 사업

자들이 수주를 하는 경우가 있음.

⑤ 소득

◦ 프로젝트 대금에서 업체의 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취

‐ 프로젝트 대금은 에스크로 방식으로 계약 직후 사업자는 대금을 플랫폼

에 선입금해야 하며, 사업이 종료한 이후, 발주자가 승인을 하면, 플랫폼

은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임.

‐ 홈페이지 상에 프로젝트가 게시될 때, 예상금액이 산정되어 올라오지만 

이후 미팅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되고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일정수준의 협상능력이 요구되며, 해당 업무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한 파악능력이 필요함. 그렇지 못한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

아짐. 

‐ 수수료는 10%로 수수료의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

었음. 소위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중개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20%가 넘거나 아예 수수료 자체를 알려주지 않고 금액을 지급

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며, 개별적으로 업무를 찾는 것에 들어가는 노력

을 고려할 때, 10%의 수수료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견해들이 많았음. 

‐ 문제제기는 수수료보다 플랫폼을 통해서 수주되는 프로젝트의 대금에 있

었는데, 유사한 업무임에도 플랫폼을 통해 발주될 경우의 금액이 상대적

으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비용보다 낮다고 평가함.

‐ 발주처가 대체로 개인, 소규모 사업체인 경우가 많고, 경쟁 입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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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기에 상대적으로 프로젝트 금액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됨. 어

느 정도 인맥과 역량이 쌓이면 플랫폼이 아닌 지인이나 기존 거래 관계

를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수주하기도 함.  

‐ IT산업의 사업금액 책정은 대부분 인건비에 기초하기에 인건비의 기준

이 중요함. 12년 이전까지는 정보통신부처에서 개발자의 등급에 따른 임

금 기준선을 제시하였으나, 폐지되었고, 현재는 민간단체인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매년 등급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조사 발표하고 있음. 

‐ 시장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보다 프리랜서의 임금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대체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상주 및 파견 

업무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따른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

‐ 대체로 초급 400/중급 500/고급 600만원이라는 암묵적인 가이드라인

이 존재하며,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이 기준을 지키자는 동의가 존재함. 

하지만 등급의 설정 기준이 임의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⑥ 복리후생/사회보험

◦ 복리후생의 미비와 사회보험의 부재

‐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 등을 ‘경력증명서’ 형식으로  발

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이랜서의 경우, 프리랜서들의 작업공간을 쉐어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며, 회원의 날 등의 친목모임 운영함.

‐ 프리모아의 경우, 프리랜서 명함 제공함.

‐ 인터뷰 참여자 가운데는 오프 미팅시 소요되는 시간 및 교통비 등에 대

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3) 노동과정

① 노동시간 및 강도

◦ 재택 프로젝트

‐ 상주업무의 경우 프로젝트의 계약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납기일을 결정하

고 약속된 날짜까지 결과물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기에 이 경우 노동시간

은 개발자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음.



81

서
울
시
 디
지
털
 플
랫
폼
노
동
 실
태
와
 정
책
과
제
 연
구

‐ 재택을 하더라도 발주처와의 소통에 들어가는 시간, 혹은 오프 미팅 등

도 일정부분 노동시간 연결되어 고려될 수 있는 지점임.

◦ 파견 및 상주 프로젝트

‐ 플랫폼에서 계약되는 프로젝트 중에는 파견되어 해당 업체의 시스템을 

개발, 관리하거나, 업체에 상주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함. 

‐ 발주 업체에 상주하거나 파견되어 작업을 하는 계약일 경우엔 대체로 발

주업체의 기본적인 노동시간에 맞춰 작업하게 되지만, 정규직에 비해 상

대적으로 통제가 느슨한 편이라고 함. 하지만 업체 케이스에 따라서 추

가적인 노동시간이나 본래 계약과 다른 추가 업무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 

◦ 작업 수정 및 하자 보수

‐ 노동시간과 가장 크게 결부되는 것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였음. 개발 시작 이전에 발주자와 개발자가 서로의 의도를 세밀하게 

조율하지 못할 경우, 결과물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보수를 해야 하거

나 혹은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그만큼 본래 예상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② 근로 환경

◦ 근무공간

‐ 근무 시간과 마찬가지로 재택근무의 경우, 근무 공간은 개발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지만, 파견 및 상주 업무의 경우 

근무 장소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존재함. 

‐ 근무지가 현재 거주하는 거주지와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여 출퇴근에 어

려움이 있는 사례가 존재함.

‐ 근무공간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창고와 같은 열악한 공간에 근

무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대인관계

‐ 자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들의 경우, 직접적인 통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갑질문제 등이 상대적

으로 자유로운 반면, 파견 혹은 팀 단위로 결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PM이나 프로젝트의 리더, 고참 개발자 등과의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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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갑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대부분의 프로젝트 자체가 단기간에 진행되고, 그 구성이 개별적인 프리

랜서들의 결합인 행태일 경우, 프로젝트 기간동안 각자 개별적인 작업만

을 하게 되고, 해체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대의식이 크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간의 개발역량의 차이는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소통업무

‐ 계약 과정에서 발주자와 개발자에게는 소통의무가 명시되는데, 계약서 

작성에 따라 이를 보다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음. 오프에서의 주기적

인 미팅을 설정하거나, 상대방의 연락에 일정기간 이내에 응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며, 이는 일정부분 근로시간의 통제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됨.   

③ 관리통제기제

◦ 평가(별점)제도 

‐ 플랫폼 개발자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평점

시스템이며, 그 내용이나 기준은 대체로 유사함.

[그림 3-4-8] 플랫폼별 평점시스템(프리모아 / 위시켓 / 이랜서) 

‐ 평점은 사업 종료 이후 진행되며, 개발자와 발주자 상호적으로 평점 기

회가 주어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개발자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  

‐ 세 업체의 평점 요소들을 살펴보면, 위시켓과 프리모아는 전문성,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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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적극성, 의사소통, 결과물 만족도 5개 항목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

어 있으며, 이랜서의 경우도 거의 유사하나 결과물 만족도 대신 재고용 

의사 항목이 있는 것이 다소 상이함. 

‐ 5개의 항목 중에서 ‘적극성’이라는 항목은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적인 업

무나 노력을 유인하게 하는 항목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임.

‐ 평점의 결과에 대해서 이용자들 역시 일정부분 신경이 쓰인다고 응답하

고 있으나, 낮은 등급이어서 올 불이익보다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가 낮다는 것에 대한 개발자의 자부심과 더 가까운 반응을 보였음. 상대

적으로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장이다보니 통제를 강하게 느끼지

는 않는 것으로 추측됨.

◦ 등급 제도(뱃지) 

‐ 소속회원의 경력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방식도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해당 업종에서는 프리모아에서만 뱃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3-4-9] 프리모아 뱃지 제도 

‐ 뱃지는 개발자의 프로필 상에 위치하여, 직관적으로 해당 작업자에 대해

서 파악이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함. 

‐ 물론 거래되는 비용이 큰 만큼 즉흥적으로 보이는 뱃지나 등급이 절대적

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유사한 경력이라면 점수는 충분히 평

가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됨.   

◦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플랫폼 추천 

‐ 플랫폼에 따라서 개발자 선택 과정에 개입여부의 차이가 존재

‐ 이랜서는 회원 자체를 회비를 내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며, 이랜서가 과거 18년 동안 거래한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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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업들과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FCM(Freelancer Certified 

Member)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발자를 추천 제공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이력서와 과거 개발했던 히스토리와 고객 

만족도가 반영된다고 함. 

‐ 위시켓의 경우, 아직까지는 개발자 선택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거리 공급을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

로  IT 전문가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Work-based 프로젝트의 실시간 

매칭 엔진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 거래의 계약이 플랫폼 내부의 매칭 알고리즘에 기반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록 기존의 데이터들이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그간 개발자

의 활동내용, 평가, 평점 등이 더욱 강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4) 교육훈련 및 숙련형성

◦ IT시장 자체의 인력 재생산의 구조의 문제

‐ 플랫폼 차원에서 독자적인 개발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나 교육훈

련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 이는 플랫폼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이 지배적

인 IT 서비스시장 자체가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양질의 개발자를 길러

내지 않는 경향을 보여줌.

‐ IT개발자로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대기업에 입사하지 않는 이상, 

대체로 초기 2~3년 동안 저임금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임. 이 과정에

서 스스로 혹은 사수에게 배우면서 역량을 쌓아나가면 추후 프리랜서나 

재계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

우는 사실상 도태되어 버리는 결과로 귀결됨.

‐ 이러한 상황은 하도급이 지배적인 개발자 시장구조와 지속적으로 저숙련 

저임금의 신입개발자를 공급하고 있는 IT개발자 학원의 연계 구조와 맞

물려 있음. 

‐ 결과적으로 시장 내에서 개발역량이나 노하우 등이 제대로 축적, 계승되

지 못하여, 우수한 개발자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함.

◦ 공식적인 경력 증명

‐ 해당업종에서 개발자의 경력과 등급은 임금과 직결되며, 따라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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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임. 플랫폼의 경우, 개발자가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 경력 및 기록과 성과가 데이터로서 증빙될 수 있

기에 개인의 경력을 공식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숙련과 자기계발에 자체에 대해서는 플랫폼은 특별히 기여하는 바가 없

음. 

5) 이해대변 및 고충처리

◦ 플랫폼의 중재 역할 

‐ 각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및 메시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매니저가 존재하며, 이들은 매칭과 계약과정에 직

접참여하고 이후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사업을 담당하여 이들에게 1차

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위시켓은 이용약관 상으로 안심중재솔루션이라는 분쟁해결시스템을 명

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외에도 프리모아 역시 유사한 시스템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랜

서는 회사 법무팀 소속의 이의처리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을 약관에 명시

하고 있음.  

‐ 연구참여자들은 인터뷰 과정에서는 계약 이후로는 매니저나 플랫폼의 역

제3장 안심중재솔루션
안심중재솔루션은 회원 및 위시켓이 제13조에 의한 위시켓 회원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시켓이 제공하는 분쟁해결 시스템입니다.
제 31조 (안심중재솔루션)
1.위시켓 안심중재솔루션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단계: 양자 협의
양자협의는 프로젝트 진행 도중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단계입니다.
◦2단계: 위시켓 지원 미팅
위시켓 지원 미팅은 양자협의 단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 위시켓 매니저의 중립적인 도움을 
받는 단계입니다.
◦3단계: 기관중재
앞의 두 단계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상설 법정 기관)의 
중재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위시켓은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해드리고, 중재 신청 금액 1억 원 미만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 
비용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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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히 발주자와 

갈등이나 분쟁의 경험 역시 없었다고 응답하고 있기에 인터뷰만으로 플

랫폼의 중재역할의 유의미성을 판단할 명확한 근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다만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의 후기들에서는 중개역할에 대해 부

정적인 의견이 다수 확인됨.

◦ 이해대변 조직

‐ IT분야에는 다양한 이해대변의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음. 네이버나 카카

오 같은 전문IT기업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IT업계의 모든 노동

자들을 포괄하는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과 같은 산별노동조

합, 그리고 독자적인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형태의 이해대변 운동 등이 

있으며, 실체적인 조직이 아니더라도 OKKY, 클리앙 등의 개발자 커뮤

니티를 통해 다양한 정보 교환과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IT노조(또는 IT유니온)의 경우, 2004년 설립되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IT분야의 산별노동조합임. IT노조는 IT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상

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Q&A라는 IT업계에 대한 정보와 취업 및 

근무 일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아

직까지 노조 차원에서의 아웃소싱 플랫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평

가는 없는 상황임. 

‐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은 기존의 IT아웃소싱 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목표로 하는 개발자들로 구성된 협

동조합임. 조합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입이 가능하며, 출자금

(최소 100구좌)납부 및 조합원심사를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

을 통해 중간 유통 가격 없이 직거래가 가능. 다만 시장 내에서의 영향력

은 아직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OKKY와 같은 개발자 커뮤니티는 내부 게시판에서 개발자들 간의 활발

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운영사 자체적으로 프리랜서 

및 개발자들을 위한 지침서 개발, 선배 개발자들의 특강, 개발관련 교육, 

프로젝트 중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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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 IT아웃소싱 플랫폼은 기존에 시장이 지니고 있던 불투명성과 정보불균형, 

불신 등의 문제에 기반하여 등장하였고, 위시켓을 비롯한 플랫폼의 등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됨.  

◦ 고용조건이나 근로환경은 계약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

서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계약의 중재자로 보다 계약하게 될 근로조건 및 

환경에 대해서 정확한 계약 정보(허위매물근절)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계약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자체가 시장에서 지니는 비중이나 지배력이 크지 않기에 노동시장

에 대한 영향력, 통제의 수준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편이며, 반

대로 개발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플랫폼 업종들에 비해 고숙련을 요구하

며, 수요 자체가 많다는 독특한 특성을 지님. 따라서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정책에서도 해당 산업이 지닌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함. 

◦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경력 및 등급에 대한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경력에 적정한 임금수준 제시 및 최저임금(대금)과 같이 최저 프

로젝트 대금을 설정하여 경쟁으로 인한 대금하락의 문제를 방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차원에서 IT기술이나 언어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자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교류 등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플랫폼을 이용한 중개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웃소싱이고 이를 이용하

는 발주자는 일시적으로라도 개발자의 용역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플랫폼을 

이용한 프로젝트 발주시, 발주금액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중의 사회보험료

의 분담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IT시장에서는 우수한 개발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문제는 이들을 이

용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인 인력 양성이나 교육을 하지 않고 외주화하는 것

에 있음. 장기적으로는 IT업계 자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런 

흐름에 대한 대안으로 네이버나 우아한 형제들과 같이 자체적으로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부를 직접 고용하는 시도는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짐.

◦ 프리랜서들의 경우, 개인이 직접 세무 및 행정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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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함. 따라서 행정사무나 세

금납부 등 개인사업자가 겪는 행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지자체 및 정부에서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3-4-3] IT 아웃소싱 플랫폼 위시켓 근로조건 요약

항목 내용

노동시장
특성

입직경로 프로젝트 입찰

인적특성
전업 프리랜서 개발자
추가소득을 위한 부업으로서의 본업이 있는 개발자
소규모 개발 업체(법인) 

근로계약 발주자, 플랫폼, 개발자 3인 계약

고용형태 외주하청, 프리랜서 

노동
조건

보수소득
수수료

소득은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규모 및 횟수에 따라 다르며, 수행하는 개발자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이 존재 
임금은 대체로 포괄임금형태를 보이고 있음
수수료는 전체 프로젝트 대금의 10%  
해당업계의 임금 기준은 등급에 따라 대략 월 초급 400/ 중급 500/ 고급 600만원 
정도로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플랫폼에서 실제 거래되는 대금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   

노동시간
상주 업무의 경우, 주 5일에 일일 8시간 근무
비상주 프로젝트의 경우는 개인의 역량과 시간 배분에 따라서 다름 

근무장소
상주 업무의 경우, 상주해야 할 해당 업체 지역에서 근무
비상주 업무의 경우, 개인 자유이나 계약에 따라서 정기적인 미팅이나 업체 방문이 
의무로 규정될 수도 있음

복리후생
이력서 발급
이랜서의 경우, 작업 공간 대여, 회원의 날과 같은 친목 프로그램 운영
프리모아의 경우, 프리랜서 명함 제공

사회보험 없음

산업안전
보건

업무 특성상 키보드를 사용한 입력 작업이 많기에 터널증후군과 같은 직업병이 
존재함

관리 
통제기제

프로젝트 종료의 부여받는 평점이 존재하며, 이는 추후 다른 프로젝트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반대로 개발자가 프로젝트 발주자에 대한 평점부여도 함께 이루어짐.
프리모아에서는 일종의 등급제와 유사한 뱃지 제도 운영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은 프로젝트 대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보호장치이면서도 발주자가 프로젝트 종결을 승인해야 대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그 자체가 통제 수단으로 작동함 

교육  
훈련

숙련형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경력이 쌓이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전산화된 데이터로 증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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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교육 
시스템

별도의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

향후 전망
IT서비스 수요의 확장으로 해당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까지 플랫폼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보 
불균형의 해소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3부]

디지털 플랫폼노동 유형별 특징과 사례

- 장소기반 플랫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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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역장소기반 플랫폼노동 유형 사례와 특징

1. 모빌리티 플랫폼노동 사례: 타다 

1) 산업, 비즈니스 모델 

①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 

◦ 우리나라에서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 등

을 구분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갖춘 사업자만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IT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승차 공유, 운송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택시산업과의 갈등이 심화됨. 

‐ 2018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출퇴근시간대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는 보칙에 기반하여 이른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며 등장한 승차

공유업체들에 대해 택시산업이 강하게 반발함.

‐ 2018년 10월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 시행령 제18조에

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근거하여 쏘카와 VCNC(브이씨

앤씨)가 ‘타다’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시 사업과의 갈등이 격화됨. 

같은 예외조항을 이용한 사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는 다른 산

업에 대한 택시산업 저항의 주요 목표가 ‘타다’가 되면서 크게 알려짐. 

‐ 2018년 말부터 택시 노동자들이 카카오 카풀 등의 서비스 및 자동차 임

대업을 이용한 타다 등의 서비스에 항의하며 분신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 

이른바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대됨. 서울개인택시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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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합 조합원을 비롯한 택시기사들은 ‘타다 OUT’을 외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함. 

◦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택시 업계와 카풀을 비롯한 다양한 여객승차업

종 플랫폼 기업들의 이해관계 절충을 위해 택시 제도 개편안을 제시함. 

‐ 이 개편안은 택시산업을 크게 혁신형 택시, 가맹형 택시, 중개형 택시로 

구분한 제도적 틀거리를 제안함. 

‐ 혁신형 택시는 택시면허를 활용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플랫폼 업

체가 면허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기여금을 지불하면서 택시면허 규모 내

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임. 대신 차량 및 외관, 다양한 요금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유형임. 

‐ 가맹형 택시는 브랜드 택시 모델로서, 현재의 가맹사업을 유지하되, 사업

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또는 총 택시 수의 8% 이상을 

운영해야 하는 규제를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임. 택시의 외관이나 서

비스 차별화가 가능해짐. 대신 월급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됨. 

‐ 중개형 택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시를 운영하기 힘들어 가맹형 택시사

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택시가 중개앱 플랫폼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

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 개편안에 기초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개정하며 타다 등 쟁

점 사업을 제도 내로 편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임. 

[표 4-1-1]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 검찰은 2019년 10월 28일 쏘카와 VCNC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이는 현 제도상 최소 두 가지 이슈와 관련이 있음. 

‐ 검찰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가운데 자동차 대여업의 11~15인

개편안 내용 대표적 사업

플랫폼 운송사업
(혁신형 택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 총량 규제
사회적 기여금 통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차량, 외관, 요금 등 규제 완화

타다
벅시

신규 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가맹형 택시)

기존 택시와 결합(법인/개인)
현 가맹사업 규제 완화

웨이고 블루
마카롱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
(중개형 택시)

중개 플랫폼의 제도권 편입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 도입

카카오T
티맵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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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승합차 예외조항(제34조의 2)을 준수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택시)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임. 이 경우 타다는 

택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택시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파견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 파견 대상 제외 업무

임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했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있음. 

‐ 타다를 자동차 대여업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음. 타다는 운전자 알선을 위해 운전사를 고용한 협력업체와 

파견 및 용역 계약을 맺고 있으나 파견노동자의 계약 조건 및 노동 형태

가 용역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의 계약 조건 및 노동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 이러한 점에서 파견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를 구분하여 관리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자의 위치 추적, 경로 

안내, 대기 지역 지정, 요금 결제와 고객 평점을 통한 등급 조정 및 서비

스 품질 관리 등은 타다 사업의 핵심 역량인 동시에 지휘·명령 및 인사

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제도가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산업은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 및 그 전망과 관

련이 있음. 

‐ 현대자동차의 경우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 안에서의 도심형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용화, 2030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기술을 상용화할 로드맵

을 제시하고 있음. 

‐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규정되는 ‘택시 사업’ 생태계와는 다른, 미래의 자

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알고리즘 개발과 데이터 축적을 위한 것

으로 보임. 따라서 현재 운전자를 직접 고용할 가능성은 미래 해고 비용

을 고려했을 때 낮을 것으로 보임. 

‐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자의 숙련 수

준이 높지 않은 모빌리티 생태계라는 점에서도 기업은 현재와 유사한, 

파견 및 용역업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유인이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② 타다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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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는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임. 

‐ VCNC는 2011년 1월 설립된 IT 회사(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11월 관계망 서비스 Between을 개발했고, 2018년 쏘카가 

지분 100%로 인수함. 

‐ 쏘카는 2011년 10월 설립된 자동차 임대업(렌터카) 회사임. 

◦ 타다는 쏘카의 차량을 이용하여 계약을 맺은 협력사 소속 운전자를 알선하여 

이용자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그림 4-1-1] 타다의 비즈니스 모델

‐ 쏘카는 자동차 임대업으로 11인승 이상 카니발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를 타다 서비스(타다 베이직)에 제공하고 있음. 

‐ VCNC는 타다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35개의 협력사로부터 

운전자를 알선하고 있음(뉴스워커, 2019년 10월 13일자)

‐ 정규직으로 운전자를 고용하는 파견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용역업

체는 쏘카, VCNC와 협조하여 서비스 대상 지역의 차고지에 정해진 시

간 동안 운전자를 제공함. 

◦ 2019년 9월 기준으로 타다는 타다 베이직, 타다 프리미엄, 타다 에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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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타다 어

시스트 서비스를 시험 운영 중임. 

[표 4-1-2] VCNC 매출 현황

[표 4-1-3] 쏘카 매출 현황

◦ 타다는 이른바 ‘택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관심이 없어 보임. 

‐ 쏘카와 VCNC 매출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손해

라는 점에서 타다가 소위 ‘택시산업’ 내에서 수익 창출이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데이터 수집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보

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2) 고용구조 : 계약, 고용, 임금, 사회보험, 약관 등 

① 입직 경로

◦ 투잡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근무가 가능한 일자

리로 보고, 파견/용역 업체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 6월말 기준 지난 3개월 간 1회 이상 운전을 한 사람이 4,000명에 이르

며, 그 중 과반이 40회 미만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남. 3개월 동안 60회 

이상 일한 이들을 꾸준히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이들의 비율 또한  

15%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 타다 운전자로 일하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첫 째는 노동 시간

에 대한 유연성을 선호하기 때문임. 

‐ 프리랜서 운전자의 경우 일하기 전날에도 다음 날 근무 여부를 결정할 

결산년도 총자산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8년 4,102,542 169,940 1,274,114 4,298,088 -1,522,685 -3,674,362

2017년 8,491,152 167,225 8,195,933 2,945,933 -1,201,874 -1,175,822

2016년 2,589,441 142,075 2,368,467 2,841,682 -877,136 -874,825

결산년도 총자산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8년 244,667,698 2,186,385 73,324,258 159,424,490 -33,125,692 -40,905,266

2017년 143,354,643 1,868,920 33,672,516 121,086,079 -17,842,829 -23,167,888

2016년 128,934,470 1,848,920 52,910,239 88,240,403 -21,268,478 -22,22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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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근무일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 다른 직업 또는 수입원이 있는 경우 노동 시간을 계약할 때 정할 수 있

으며, 주말에만 일하는 이들의 비율도 7.5%가량 된다는 점에서 부업으

로 일하는 이들이 비율이 상당히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음.

◦ 다른 동기는 그 외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타다로의 노동시장 진입 장

벽이 낮기 때문으로 보임. 

‐ 특별한 숙련을 요구하지 않으며, 현재 운전자 공급이 부족한 까닭에 쉽

게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음. 

‐ 11-12인승 카니발 운전이기 때문에 간단한 운전 시험이 있으나 서비스

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경력 증명 등의 요구사항은 없음. 

② 계약 

◦ VCNC는 협력사를 통해 운전자를 제공하는데, 파견업체의 경우 정규직으

로 고용한 파견노동자를 제공하고, 용역업체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운전

자를 제공함. 

◦ 파견 계약 운전자의 경우 4대 보험, 휴가, 퇴직금이 있음. 

◦ 프리랜서 계약 운전자의 경우 4대 보험, 휴가, 퇴직금을 받지 못함. 용역업

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지만, 하루 전이라도 다음 날 휴식을 취하겠

다고 통보할 수 있음.

③ 임금

◦ 프리랜서의 경우 시간당 10,000 ~ 11,000원 정도이며, 노동 시간만큼 월 

주기로 보상을 받음. 10시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휴게시간 만큼 노동 시

간에서 제외됨. 

◦ 파견 계약 운전자의 경우 용역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

간당 임금은 유사한 것으로 보임. 1시간~1시간 30분의 유급 휴게시간이 있

음. 

◦ 4대 보험에 따른 임금 차이가 존재하는데, 프리랜서 계약 운전자와 파견 계

약 운전자의 임금은 같은 시간 운전했을 경우 휴게시간과 4대 보험으로 인

해 프리랜서 계약 운전자의 실수령 금액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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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등급에 따른 임금 차이도 있음. 타다는 수요와 공급을 판단하여, 수

요가 많은 경우 평상시 요금의 1.1배~1.3배 상승하는 피크시간을 운영하는

데, 등급이 높을수록 추가 요금의 최대 10%까지를 인센티브로 운전자에게 

제공함. 

3) 노동과정 : 근무형태, 장소/공간, 노동시간

① 근무형태

◦ 바로배차 시스템이라는 호출 시스템을 운영함. 

‐ 바로배차 시스템의 운영으로, 운전자는 호출에 대해 승락하여 출발지에 

도착할 때까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음. 

‐ 호출은 하차 직후부터 시작되며, 호출이 온 경우 15초 이내에 응답해야 

함. 출발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운전자에게 호출이 가는 것으

로 보임. 

[그림 4-1-2] 타다 운전자의 업무 싸이클

‐ 만약 15초 이내에 응답하지 못할 경우 다른 운전자가 호출을 받게 되며,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등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 

◦ 요금은 이동 거리에 기반하여 결정되며,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는 

이동 경로를, 승객에게는 예상 이동 경로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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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요금은 걸린 시간이 아니라 이동 거리에 기반하여 책정됨. 따라서 

승객에게는 예상금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 운전자의 경우 승객에게 알려진 경로와 다른 경로로 이동할 경우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적인 노하우(know-how)로 체득한 ‘빠른 길’을 이

용하기 어려우며, 그런 경우 승객의 양해를 구해야 함. 결국 경로의 결정

에 대한 운전자의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실질적으로 운전자를 차량을 운전하는 비(非)인간으로 만들고 있음. 

타다가 운전자와 고객의 대화를 비롯한 상호작용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

를 제공하는 만큼, 경로 변경에 관련된 대화 또는 협상은 운전자에게 부

담으로 작동하며, 다른 경로를 이용함으로써 시간이 적게 걸리거나 요금

이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이동 경로의 변화를 이유로 낮은 평

점을 줄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운전자는 스스로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

전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이동 경로의 선택이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선

택 권한이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없다는 점은 어플리케이션(내비게이션

을 이용)을 통해 VCNC가 간접적으로 지시·명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여지가 있음. 

◦ 대기 지역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정되는데, 가까운 대기 지역을 지정하

기보다 수요와 공급 수준을 고려한 결과로 추정됨. 대기 시간 중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모두 운전자에 있음. 

‐ 운전자는 어플레케이션에서 지정한 대기 지역에서 호출을 기다려야 함. 

대기 장소의 지정은 알고리즘에 의해 이뤄지며, 현재 위치와 관계없이 

공급이 필요한 장소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상당한 거리를 계

속 운전하여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대기 시간 동안의 대기 장소는 운전자의 재량 또는 책임임. VCNC, 쏘

카, 용역업체는 모두 대기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의 생존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범칙금은 업체를 

통해 소명할 경우 일부 비용을 타다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 현재 주유소 및 업체와의 제휴 등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고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함. 

‐ 5분 이상 일정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대기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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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대기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메시지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

됨. 

‐ 대기 지역의 지정과 GPS를 통한 위치 추적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VCNC가 간접적인 지시·명령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자는 수요가 부족한 지역을 선택할 권한이 없으며, GPS를 통

해 실시간으로 업무의 진행 과정이 관리된다고 볼 수 있음. 

② 노동 시간

◦ 노동 시간은 파견·용역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결정됨. 

‐ 용역업체는 VCNC 및 쏘카와의 협의로 특정 노동시간에 특정 운전자 숫

자를 제공해야 함. 

‐ 운전자 입장에서는 계약하기 전 용역업체에 따라 제공하는 노동시간을 

보고 계약을 선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오후 5시부터 밤 3시까지(10시

간) 일할 프리랜서를 뽑는 용역업체와 계약할 수도 있고, 파견업체에 정

규직으로 지원하여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9시간)로 계약을 맺을 수

도 있음. 

‐ 파견 계약 운전자들의 경우 업체 간 이동이 어려움. 

③ 노동 장소

◦ 노동 시작 장소는 파견·용역업체가 제공하는 지역으로 제한됨. 파견 용역업

체는 VCNC, 쏘카와의 협의로 차고지를 정하고, 운전자들은 고용 과정에서 

본인이 시작하고자 하는 차고지에 따라 계약할 업체를 선택할 수 있음. 그 

후 운전자들은 지역의 정해진 차고지에서 자동차를 배정받음. 

④ 휴식시간

◦ 승객 하차 후 또는 호출이 없을 때, 어플리케이션에서 운전자의 상태를 ‘휴

식중’으로 바꾸면 더이상 호출이 오지 않고, 휴식시간으로 계산됨. 

◦ 파견 운전자의 경우 7월 현재 1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이에 반해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따로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음. 

◦ 주유 및 세차와 같은 유지·보수를 위해 휴식시간을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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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휴식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한 비용도 제공함. 프

리랜서 계약 운전자도 특별휴식시간의 명목으로 유사하게 운영됨. 

◦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한 경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식시간에 포

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임. 

◦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존재함. 주간의 경우 주유소

나 주민센터를 상대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야간의 경우 주차가 가

능한 화장실을 찾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휴식시간의 대부분을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찾아다니는데 소모하기도 함. 

◦ 식사의 경우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주차 가능 여부임. 대기 장

소가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보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장소의 경우 

식당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고 함. 

◦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특히 프리랜

서의 경우 따로 휴식시간이 없어 시간당 보수를 고려할 때 적절한 휴식시간

의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함. 

⑤ 평점 시스템

◦ 승객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후 운전자에 대한 5점 만점의 평가를 할 수 

있으며, 5점이 아닌 경우 사유를 작성할 수 있음. 사유는 불친절, 담배 냄새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를 체크하거나 기타 항목에서 그 외 사유를 작성

할 수 있음. 

◦ 평점은 운전자 등급의 결정과 계속 고용 또는 계약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명확한 기준은 운전자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

으로 보임. 

◦ 평점이 낮은 운전자의 경우 업체에서 서비스 교육을 비롯한 교육을 실시하

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평점 시스템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운전자의 노동

과정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소위 진상 고객에 대해서도 평점을 잘 받기 위해 항의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억지로 참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운전자들은 스스로를 ‘평점 노예’

라고 하기도 함. 

‐ 운전자 또한 승객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좋아요 또는 싫어요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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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을 뿐이고, ‘싫어요’의 사유 또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제한된 사항을 체크할 수 있을 뿐임. 뿐만 아니라 승객의 하차 

후 바로 호출이 오거나 대기 장소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승객을 평가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음. 

‐ 평점 시스템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VCNC의 간접적인 노동통제 방

식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음. 개별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

는 없으나 평점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감정 노동을 

강제하고 있음. 운전자의 고객 평가 및 사유 제출 제도는 평점 시스템의 

단점을 다소 보완하고 있으나, 소위 진상 고객에 대한 경고 및 이용금지 

조치가 드물게 발생하고 있고 등급이 고용 또는 계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보임. 

‐ 이는 알고리즘에 의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이른바 

알고리즘 관리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Rosenblat & Stark, 2016). 

⑥ 등급 시스템

◦ 운전자의 등급은 총 4단계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운전자의 인센티브가 

달라짐. 

‐ 타다는 수요와 공급을 판단하여, 수요가 많은 경우 ‘피크타임’이라고 하

여 요금이 평상시 요금의 1.1배~1.3배 상승하는데, 등급에 따라 추가요

금의 최대 10%까지 인센티브로 운전자에게 제공함. 

◦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평점을 높게 유지해야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꾸준

히 운전을 해야 하며, 해야 할 것과 하면 안되는 것이 있으나, ‘매뉴얼’에 

공개되어 있는 것과 비공식적으로 노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이 있음. 

더불어 각각 어떤 비율로 어떻게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

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등급 시스템은 평가 시스템과 함께 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노동과정 

통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등급 시스템은 특히 인센티브와 관련되어 고정된 임금을 받는 파견 계약 

운전자에게는 ‘추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작동함. 평

가는 일종의 게임 점수처럼 여겨져, 타다가 제공하는 규칙과 틀 내에서 

운전자들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한 편, 자존감의 원천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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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높은 등급의 운전자들이 등급 시스템이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공

정하다고 생각하고, 등급이 낮거나 일을 그만두는 원인을 운전자 개인의 

자질 및 행동에서 찾는다는 점에서도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음. 

⑦ 사고 책임

◦ 운전자는 렌트카(자동차 대여업) 관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면책금 제도는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발생하는 손해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한 면책금 한도(50만원) 내에서 지불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6월 말 현재 운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폐지 

논의 중임. 

4) 교육훈련 및 숙련 형성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은 용역업체를 통해 이뤄짐. 

‐ VCNC 및 타다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파견·용역업체가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있다고 함. 

‐ 그러나 파견·용역업체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전자의 서비스 및 어플리케

이션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교육이 거의 이뤄

지지 않아 차고지 등에서 운전자 간 노하우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한 숙련 형성 필요가 적음.  

‐ 운전자는 이용자와 불필요한 대화를 할 수 없음. 

‐ 거리에 기반하여 비용이 결정되며, 이용자는 이용 전부터 내비게이션의 

경로 안내에 따른 예상비용을 알고 있음. 따라서 숙련에 따라 이동 경로

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동경로에 대한 노하

우 및 숙련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일부 노하우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공유되고 숙련이 형성되기도 함.

‐ 대기시간 주·정차 장소, 주유소 및 식당과 같은 노하우는 운전자들 간에 

비공식적으로 공유됨. 그 외 대기시간 및 피크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노

하우 등이 있으나 이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유지와 크게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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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대변 및 고충처리

◦ 고충처리는 파견·용역업체를 상대로 이뤄짐

‐ 타다 운전자가 된 후 쏘카 또는 VCNC 관계자와 공식적으로 고충처리를 

위해 접촉할 수 있는 경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휴식시간을 자동차를 유지·보수하는데 사용한 경우 사용한 비용과 함께 

증빙자료를 파견·용역업체에 제출하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고충처리 절차가 존재함.  

‐ 이용자 하차 후 이용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소위 진상 고객에 대

한 VCNC 또는 쏘카 차원에서의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고 함.

6) 요약

◦ 타다의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데이

터 축적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모델로서, 기존의 택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데 큰 관심이 없어 보임. 

◦ 고용구조 또한 현 제도적 조건 내에서 곧 수요가 감소할 운전자를 적은 비

용으로 이용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초점이 맞춰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예외조항으로 자동차 대여업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위해 협력사와 파견·용역 계약을 통해 운전자를 제공함. 이를 통

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운전자의 노동 강도는 높은 편이며, 사용자의 평점과 GPS를 사용한 위치 

추적, 알고리즘을 통한 대기 장소 결정 및 이동경로 안내 등을 통한 노동 

통제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계약시 5시간, 10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으나, 10시간의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강도가 강하다고 함. 

‐ 사용자 평점은 운전자에게 종종 과도한 감정노동을 강제함. 스스로 ‘별

점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음. 

‐ 어플리케이션이 지시하는대로 대기 장소에 이동하고 내비게이션이 안내

하는 대로만 운전을 하는 등 운전자의 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거의 없고 

이용자와의 대화가 거의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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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훈련은 소속 파견·용역업체를 통해 이뤄지지만, 업체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훈련 정도가 다름. 

◦ 숙련형성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와 관계없는 노하우가 운전자들의 개별적인 

비공식 경로를 통해 공유됨. 

◦ 이해 대변 및 고충 처리 절차는 파견·용역업체에 대해 개별적인 항의 및 주

장으로 이뤄지며, 일부 개선사항 등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접적 경로로 

VCNC에 전달됨. 

◦ 현 제도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내 자동차 대여업인지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인지의 문제, 불법 파견 판단 문제가 존재함. 

‐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모빌리티 산업’이 현재 제도상

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가 사업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 및 준수한 일

자리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법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제기됨. 

◦ 타다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을 택시와의 다른 점으로 

부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노동시간 동안 거의 대화를 하지 못

함. 

◦ 평점 시스템 및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거리 기반 요금제로 인해 운전의 노하

우를 활용하는 등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이 매우 제약됨. 

◦ 노동과정에서 운전자들은 초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토대가 된다”

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였으나 현재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운

전자들은 거의 없으며, “내비게이션의 지시·명령을 받는 기계”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고 함. 

◦ 운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우버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을 중립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중립적인 플랫폼 

기술 회사로 스스로를 규정하며, 따라서 여객운수사업의 규제에서 자유

롭다는 주장을 함(Gillespie, 2010; Rosenblat & Stark, 2016). 

‐ 타다는 제도적으로 여객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인터뷰 결과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모빌리티 사업”, 

각종 운송수단과 승객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스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여객운수사업법의 개정이나,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정



108

04

지
역
장
소
기
반
 플
랫
폼
노
동
 유
형
 사
례
와
 특
징

의 및 규정 과정에서 운전 노동자의 지위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고용

자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규정하는 현재의 제도 내에 편입하여 이해

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개인사업자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고

용된 고용자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관련된 사

회 보험을 비롯한 조세제도를 개편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가능함. 

[표 4-1-4]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근로조건 요약

항목 파견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노동시장
특성

입직경로 공개 채용 공개채용 

인적특성
투잡을 찾고자 함

전업과 부업이 혼재
투잡(부업)으로 시작하지만 전업이 

되는 경우도 많음
근로계약 파견업체와 고용계약 용역업체와 위탁계약
고용형태 파견업체와 월급제(계약직) 계약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

노동
조건

보수소득
수수료

약 11,000원/시간
월 주기 지급

11,000원/시간
월/2주 주기 지급 선택

노동시간 10시간, 5시간 등 선택 가능

근무장소
지정 차고지에서 시작

대기장소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정됨

복리후생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따로 

복리후생이라 할 만한 것은 없음
없음

사회보험 4대보험 가입 없음
산업안전

보건
자동차 대여업에 따른 보험 가입

면책금 제도(폐지 논의중)

관리 
통제기제

고객 평점을 통해 인센티브와 관련된 등급 결정
어플리케이션으로 휴식시간 관리 및 대기장소 지정, 운전 경로 지정, 승차 

수락·거부 정보 수집

교육  
훈련

숙련형성
차고지 및 단체 대화방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전자들 간 어플리케이션 사용 

및 운전 관련 정보 교환

교육 
시스템

고용 업체에 따라 다름
서비스 교육 및 성인지 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함
없음

향후 전망
현재 불법파견 관련 소송이 진행 중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적용을 받을 경우 
사업을 지속할 동기가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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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배송 플랫폼 사례: 쿠팡플렉스

1) 산업, 비즈니스 모델

① 물류/배송 산업 개요

◦ 국내 택배산업의 발전

‐ 국내 택배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1998년 택배물량 5,795만개, 

매출액 2,196억 원에서 2016년 택배물량 20억 4,710만 개, 매출액 4조 

7,444억 원으로 증가함(신태중, 이주환, 2017). 1인당 택배이용 횟수 역

시 1998년 1인당 1.2회에서 2016년 39.6회로 증가함.

‐ 그러나 택배 박스당 평균 단가는 2000년 3,500원대에서 2016년 2,300

원대로 하락함. 택배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8년 택배 단가는 

2012년 대비 10% 가량 하락하였음.

 (단위: 만박스, 억원)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그림 4-2-1] 택배물량 및 매출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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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그림 4-2-2] 택배이용 횟수 추이

 (단위: 원)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그림 4-2-3] 국내 택배시장 단가 추이

◦ 물류/배송 업무 특성

‐ 일반적으로 택배서비스 업무는 [그림 4-2-4]와 같이 진행되며 아래에서 

살펴볼 쿠팡플렉스 업무도 크게 다르지 않음. 배송건당 보수가 측정되는 

쿠팡플렉스와 같은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업무는 무급이라고 표

기하였음.

‐ 택배서비스 업무는 교통사고, 넘어짐, 부딪힘, 떨어짐, 근골격계 질환과 

스트레스, 장시간 근무, 극한의 기온과 햇빛에 의한 자외선 노출, 부적절

한 화학 물질이나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 등이 있음(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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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공단, 2019, 김수근 2019).

[그림 4-2-4] 택비서비스 업무 흐름과 쿠팡플렉스 업무

‐ 낮은 택배 단가, 장시간 노동, 업무상 질병과 교통사고 등에 대한 산재보

험 미적용, 제도적 안전망 배제, 고객클레임 및 사고발생 등에 대한 일방

적 위험부담 전가 등이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요소로 지적되어 

옴(이호근 2008, 신태종·이주환 2017 등).

◦ 물류/배송 직업 분류

‐ 택배 기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7차)에서 단순노무종사자(9) → 운송관련 

단순노무직(92) → 배달원(922) → 택배원(9222) → 택배원(92221)에 

속함.

‐ 택배원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자를 말함. 물류/배송 플랫폼 노동자도 직업 분류 상 

택배원이라고 볼 수 있음.

② 물류/배송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 일반 물류/배송 사업과의 차이점

‐ 분류작업부터 배송까지 물류/배송 플랫폼 노동자의 수행 업무는 택배기

사와 동일. 택배기사의 고용계약관계가 택배회사, 대리점, 화물운송용역

업체 등이 얽혀 매우 복잡한 계약 관계의 형태를 가지는 반면 물류/배송 

플랫폼노동은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물류 회사(쿠팡, 아마존 등)와 배송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음.

‐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배달대행(예를 들어, 배민, 부릉, 바로고 

등) 플랫폼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

는 반면 유사 노동을 행하는 물류/배송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상

대적으로 부족함. 그러나 쿠팡플렉스의 출현 이후 해당 플랫폼노동에 대

한 논의와 체험형 기사 등이 증가하고 있음8).

◦ 서비스 내용

분류작업(무급) → 차량적재(무급) → 물품정리(무급) → 차량운전 → 물품하차 → 
운반·배송 → 확인작업 → 차량정비(무급)

출처: 김수근(2019:1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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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심야, 새벽에 고객이 구매한 물품을 배송 및 반품 상품 회수.

‐ 고객은 자신이 주문한 물품 배송이 플랫폼 노동자를 통해 배송되는지, 

일반 택배기사를 통해 배송되는지 알 수 없고 선택 또한 할 수 없음. 쿠

팡의 경우, 쿠팡맨과 달리 쿠팡플렉스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 배송기사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점이 고객 입장의 불편한 점으로 지적되기도 함.

◦ 모바일 쇼핑앱 현황

‐ 모바일 쇼핑앱 설치수 및 설치 비율은 쿠팡이 가장 높아 스마트폰 사용

자 10명 중 6명이 쿠팡 앱을 설치하였음([표 4-2-1]). 앱 설치수가 반드

시 이용률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나, 오픈애즈(2019)의 주 이용 모바

일 쇼핑 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

용자 비율은 26.4%로 1위를 차지함. 

‐ 특히 쿠팡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 1순위는 빠른 상품 배송으로 쿠팡에서 

배송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음. 이용률 상위 앱 가운데 빠른 배송으로 앱

을 이용하는 경우는 쿠팡이 유일함.

[표 4-2-1] 모바일 쇼핑앱 설치수 및 자주 이용하는 이유 (상위 5개)

◦ 쿠팡 개요

‐ 2010년 설립. 2018년 기준 직원수 6,372명, 연매출액 4조 4,147억원

의 중견기업. 2014년 ‘로켓배송’ 서비스 도입 당시 매출액 3,485억 원

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선구자로 평가됨(김현회 

외, 2017). 2018년 8월, 일반인이 자차를 이용해 쿠팡 물품을 배달하는 

‘쿠팡플렉스’를 도입함. 쿠팡플렉스 이후 배달의민족의 ‘배민커넥트’, 메

8) ‘소풍 가듯 배송하라’ 플랫폼노동의 함정. 경향신문. 2019년 11월 10일.

총 설치수1) 신규 설치수2) 설치 비율3) 자주 이용하는 이유4)
쿠팡 17,889,263 161,790 59.63% 빠른 상품 배송

11번가 15,329,181 68.383 51.10% 다양한 혜택 및 이벤트
위메프 11,683,945 108.726 38.95% 저렴한 상품 가격
G마켓 10,557,801 117,806 35.19% 다양한 혜택 및 이벤트
티몬 13,251,471 50.843 44.17% -

자료: 오픈애즈 홈페이지 (8월 첫째주 앱랭킹 순위), 오픈애즈(2019)

 1)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해당 앱을 설치한 사람의 수

 2) 한 주 동안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한 사람의 수

 3)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해당 앱을 설치한 사람의 비중

 4) 자주 이용하는 이유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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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코리아의 ‘부릉프렌즈’ 등으로 일반인 배송이 확장됨.

‐ 최종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다루는 ‘라스트마일’, ‘생활물류’와 신선

식품을 새벽에 배송하는 ‘새벽배송’에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물

류/배송에 플랫폼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9). 국내의 ‘쿠팡플렉스’, 그

리고 미국의 ‘아마존 플렉스(Amazon Flex)’가 대표적임.

‐ 아마존 플렉스와 쿠팡 플렉스의 기본 구조는 동일함. 자차를 이용하여 

아마존의 물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플랫폼노동임. 쿠팡 플렉스가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반면 아마존 플렉스는 시간당 페이를 받음.

◦ 쿠팡플렉스의 기본 구조는 [그림 4-2-5]와 같음.

‐ ‘쿠팡플렉스’ 앱 설치 후 개인정보를 기입, 계약 내용 확인 후 원하는 배

송 시간과 지역을 선택.

‐ 해당 배송 시간과 지역에 배송 물량이 있을 경우 쿠팡 관리자(쿠팡플렉

스어시스턴트)로부터 알림이 오고, 당일 일을 하길 원할 경우 별도로 신

청을 하면 배정 확정 여부가 결정됨.

‐ 배정이 확정된 경우 지역 캠프로 방문해 배송 물량을 배정받은 후 자차

에 배송 물량을 싣고 배송.

9) 새벽배송의 대표 주자로 ‘마켓컬리’가 있음. 그러나 마켓컬리는 자체 직영기사와 지입차를 소유한 기사가 배송을 담당함. 
지입기사는 마켓컬리와 계약한 화물운송대행업체와 계약함. 월 4회 휴무와 급여의 수준이 일정 범위 내에 정해져 있음. 
따라서 마켓컬리 자체 직영기사와 지입기사는 플랫폼노동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움.

[그림 4-2-5] 쿠팡플렉스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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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구조

① 입직경로

◦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부업으로 쿠팡플렉스에 참여함10).

‐ 36세 남성 A는 대학원생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소득을 얻고자 참

여하였으나 쿠팡플렉스의 건당 단가가 낮아진 이후 현재는 일을 하고 있

지 않음.

‐ 49세 남성 B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학원 운영만으로 부족한 소득

을 보충하고자 쿠팡플렉스를 시작하였고 주로 수업이 없는 새벽과 아침 

시간에 일을 하고 있음.

‐  36세 남성 C의 본업은 보안업체 직원으로 2교대 근무의 특성상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쿠팡플렉스에 참여함. C는 쿠팡

플렉스의 전신인 워킹맨으로 일을 시작하였음.

‐ 40세 남성 D는 개인사업자로 현재 일을 시작하기 전 본업을 두지 않고 

동시에 다양한 부업을 가졌음. 쿠팡플렉스도 그 중 하나였으나 업무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없는 것을 인지한 후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음.

‐ 42세 여성 E는 전업주부로 자녀 등교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쿠

팡플렉스를 시작하였음. 업무 중 차 긁힘과 같은 가벼운 사고를 경험하

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쿠팡플렉스에 대한 만족도 높음.

◦ 다른 플랫폼노동과 비교 후 쿠팡플렉스를 선택.

‐ 참여자들은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쿠팡플렉스를 알게 되었고 다른 플

랫폼 일자리와 비교해 본 후 시간적 자율성과 소득 측면에서 우위가 있

어 보여 쿠팡플렉스를 선택함. 2018년 8월 쿠팡플렉스 도입 당시 배송 

건당 3,000원의 높은 수수료가 책정되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

업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당시는 배송 업무를 배

정받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함. 현재 쿠팡플렉스 광고는 높은 소득보다 

시간적 자율성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내세우고 있음.

10) 2019년 8~9월에 걸쳐 쿠팡플렉서로 현재 일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을 섭외함.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본인의 
쿠팡플렉스 경험을 공유한 참여자들에게 심층면접 안내를 보낸 후 참여 의사를 밝힌 다섯 명의 참여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면접은 참여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카페에서 1시간-1시간 30분 가량 진행함. 쿠팡플렉스 일을 하게 된 계기와 
일 경험, 어려운 점과 좋은 점 등 사전에 정해진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의 개별 면접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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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과정은 매우 간단함. 쿠팡플렉스 앱에서 [그림 4-2-6]과 같이 교육

동영상 시청(필수 아님), 개인정보, 계좌정보, 자차유무와 배송희망지역 

입력 후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가입이 완료됨. 주민등록번호를 정

확하게 모두 입력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음. 자차 정

보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그림 4-2-6] 쿠팡플렉스 가입 과정

② 인적특성

◦ 시간적 자율성이 있는 다양한 본업

‐ 쿠팡플렉서의 본업은 다양하나 낮 시간이 자유로운 전업주부, 새벽이 자

유로운 학원장, 교대제 근무 직원 등 시간적 자율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쿠팡플렉스의 주요 목적은 부업

‐ 쿠팡플렉서들은 본업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거나 자투리시간을 활용

할 목적으로 쿠팡플렉스를 시작함. ‘타다’ 등 다른 플랫폼 일자리도 고려

했지만 시간활용의 자율성과 소득 측면에서 쿠팡플렉스 선호.

③ 계약의 형태

◦ 쿠팡플렉스는 쿠팡과 배달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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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플렉스 앱 가입 시 ‘배송 업무 위탁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계약서’, ‘보안 확약서’, ‘방문자 안전수칙 동의서’ 에 동의해야 함.

‐  ‘배송 업무 위탁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배송업무 관련 내용, 위탁 수

수료, 보안 유지, 손해배상, 분쟁 해결 등의 내용이 포함됨. 쿠팡플렉서

(쿠팡플렉스로 배송하는 사람들을 쿠팡플렉서라고 함) 지위는 ‘배송사업

자’가 됨.

‐ 실제로 특정일 배송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배송 업무 위탁 계약서’ 중 

일부를 발췌한 ‘쿠팡플렉스 신청서’에 다시 한 번 동의해야 하며 이 신청

서가 배송 업무 위탁 계약 등 쿠팡플렉스 관련 모든 계약을 대체한다고 

고지되어 있음. ‘쿠팡플렉스 신청서’ 원문은 부록 참고.

④ 고용형태

◦ 배송사업자

‐ 배송 업무 위탁 계약서에 따라 쿠팡플렉서의 지위는 ‘배송사업자’로 쿠

팡과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배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

고에 대한 책임은 쿠팡플렉서가 부담함.

[표 4-2-2] 쿠팡플렉스 ‘배송대행위탁계획서’ 일부

⑤ 소득

◦ 건당 ‘위탁 수수료’에 따라 책정됨.

‐ 배송위탁계약서 제5조 [위탁 수수료 등]에 따르면 배송물품 1개당 위탁 

수수료는 750원이며 해당 소득은 배송사업자(쿠팡플렉서)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쿠팡이 3.3%를 원천징수함.

◦ 실제 위탁수수료는 일하는 시간대(주간, 심야, 새벽)와 지역(캠프), 날짜별, 

배송 상품별로 달라짐.

‐ 일반적으로 주간<심야<새벽 순으로 높음. 예를 들어 일산 캠프(지역)의 

제6조 [배송사업자의 주의의무]
③ 배송사업자는 배송업무 수행 중 인적 또는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배송사업자는 본인과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 및 기타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배송사업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 13조 [기타] 아래
쿠팡과 배송사업자 또는 일체의 제3의 제공자 사이에는 (i) 자회사 또는 계열사, (ii) 파트너쉽, 고용 
또는 대리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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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간 배송 1,000원 전후, 심야 배송 1,100-1,200원, 새벽 배송 

1,000-1,800원 정도라고 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새벽 배송은 1.5배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쿠팡플렉스는 단지 건당 수수료를 다른 시간대에 

비해 높게 책정하고 있음. 쿠팡맨이 새벽배송을 할 경우 야간수당이 더

해져 보다 높은 수입 받음.

‐ 지역(캠프)별로 배송 물량이 많을 경우 건당 단가를 높이고 이를 통해 쿠

팡플렉서를 추가 모집. 기상이 악화되거나 명절 등에는 건당 수수료와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함.

‐ 신선 상품의 수수료가 일반 배송 상품보다 약 400-600원 더 높음.

◦ 월소득은 쿠팡플렉서에 따라 크게 달라짐.

‐ 하루에 주간, 심야, 새벽배송 세 가지 시간대 중 둘 이상의 시간대에 모

두 참여할 수 있음. 따라서 월 소득은 한 달간 배송에 참여한 일수, 하루

에 참여한 시간대, 배송한 물건 개수에 따라 달라짐(쿠팡플렉스 정산은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짐).

‐ [그림 4-2-7]은 실제 쿠팡플렉서가 쿠팡으로부터 받은 정산내역서로 건

당 수수료가 약 2,000원일 때 한 주당 6-7일씩 새벽 배송을 한 경우 소

득은 월 176만원(2주간 88만원)이었음.

‐ 최근 건당 수수료가 1,000원 전후로 낮아짐. 경력 4개월의 한 쿠팡플렉

서가 주간, 심야, 새벽배송에 모두 참여할 경우 13-14시간 정도 소요되

며(캠프에서 탑차를 기다리는 시간 포함) 하루에 약 15만 원을 받았다고 

함. 이 경우에도 경력에 따라 배송 가능 물품 개수가 달라져 소득에 차이

가 생길 수 있음.

‐ 쿠팡플렉서 도입 전 워킹맨11)부터 배송에 참여하여 현재 1년 4개월의 경

력을 가진 쿠팡플렉서가 심야배송과 새벽배송에 참여하여 23시부터 6시 

30분까지 배송할 경우 약 100-120개의 물품을 배송할 수 있으며 하루 

14-17만 원의 수수료를 받음. 여기서 주유비로 1-2만 원정도 지출 있음.

11) 쿠팡플렉스가 도입되기 전 유사 형태로 워킹맨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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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실제 쿠팡플렉스 정산내역서

◦ 쿠팡플렉스를 통해 벌 수 있는 소득은 도입 초기보다 낮아졌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쿠팡플렉스 초기 수수료는 건당 최대 3,000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9년 9월 현재 1,000원대 전후임.

‐ 수수료 외에 쿠팡이 묶음배송을 도입한 점도 쿠팡플렉서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침. 하나의 배송지로 여러 물건이 배송될 경우 기존에는 건당 

수수료를 받았으나 묶음배송으로 여러 물건을 하나의 큰 박스에 넣어 한 

건의 배송수수료를 받게 됨. 이 때 박스가 커지면서 제한된 공간(자동차)

에 실을 수 있는 물품 양이 줄어들어 많은 양을 배송할 수 없음.

◦ 아마존 플렉스는 쿠팡플렉스와 달리 건당 수수료가 아닌 시간당 수수료 받

음.

‐ 시간당 18-25불의 소득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한 명의 플렉

서가 넓은 반경을 담당하다보니 실제로는 주 최저임금과 유사한 수준이 

되기도 함. 시간제로 페이가 책정되기 때문에 간혹 배송할 물품이 적은 

경우 노동시간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리지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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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당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 캠프에서 탑차를 대기하는 시간과 탑차에서 내린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 

등 부가 업무와 시간에 대한 보수 없음.

‐ 분류 작업은 탑차에서 내린 물품을 세부 지역별로 나누고 다시 개별 쿠

팡플렉서들이 배송할 물품으로 분류하는 작업임. 이 작업은 쿠팡플렉서

의 업무가 아니며 건당 수수료에 해당 업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

지 않음. 그러나 모든 쿠팡플렉서들은 배송 업무 시작 전 1시간-1시간 

30분 정도를 대기 및 분류작업에 할애함. 대기 시간과 분류 작업에 대한 

무보수 문제는 아마존플렉스에서도 지적됨.

‐ 대기와 분류는 무보수 문제 외에도 특히 새벽배송 쿠팡플렉스 업무에 영

향을 미침. 새벽배송은 오전 7시 내에 배송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패널

티가 부과됨(패널티 세 번 = 한 달간 배송 금지). 따라서 배송 시간이 촉

박할 경우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배송하게 되고 이 과

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짐.

⑥ 복리후생 및 사회보험

◦ 쿠팡플렉서에 대한 복리후생 적용 여부

‐ 쿠팡플렉서에 대한 쿠팡 측의 복리후생은 전무함. 쿠팡플렉서들은 근무

복 지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배송 차량이나 쿠팡플렉

서 본인에게 쿠팡 직원이라는 표식이 보이지 않아 아파트 단지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임. 한 캠프의 쿠팡플렉서들은 사비

를 모아 자동차에 붙일 수 있는 쿠팡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 함.

‐ 쿠팡의 업무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아마존 플렉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임12). 아마존 배송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

된 공간에 주차했지만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 물품을 훔쳐가는 사람인 

줄 알고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빌딩에 출입하지 못하는 경우 

등 쿠팡플렉서와 유사한 고충이 있음.

◦ 쿠팡플렉서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12) https://splinternews.com/we-are-treated-like-animals-say-amazon-flex-drivers-18341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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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은 쿠팡플렉서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지

원하지 않음. 연금 가입을 지원하지 않으며 실업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없고 배송 중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인터뷰에 참여한 쿠팡플렉서들은 사회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

장은 아님. 그러나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 훼손 또는 

신체적 상해에 대해 쿠팡 측에서 보상 및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 쿠팡플렉서는 택배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지만 쿠팡은 쿠팡플렉서의 산

업안전을 위한 장치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 배송 업무는 상시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

간 내 배송을 완료하기 위해 불법 주차도 빈번하게 발생함. 또한 캠프에

서 배송 물품을 상하차 할 때 신체 상해의 위험이 있음. 좁은 골목길 운

전 중 차가 긁히는 경우는 빈번하고 캠프에서 물건 상하차 중 지게차에 

손을 다치거나 차 사고로 폐차하는 경우도 있음.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민간자동차보험을 통해 해결함. 그러

나 자동차보험은 영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

칙이므로 배송 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숨긴다고 함. 신체적 상해 역시 

개별적으로 해결하므로 쿠팡플렉스 업무 중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본업 및 부업(쿠팡플렉스) 중단과 치료비 부담 등 복합적인 소득 손실 위

험이 있음.

‐ 이 문제는 아마존 플렉스에서도 발생함13). UPS나 Fedex는 배송 중 발생

한 티켓(과태료 등) 금액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아마존 플렉스는 쿠팡플렉

스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및 사고에 대한 부담을 플렉서 본인이 부담함.

‐ 인터뷰에 참여한 쿠팡플렉서들은 쿠팡플렉스가 부업으로서 장점이 많은 

일자리지만 업무 중 상해 위험과 이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다는 점이 아

쉬운 점이라고 지적함. 쿠팡플렉서D는 이러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

단하여 쿠팡플렉스를 중단한 상태였고 해당 차원의 개선이 없다면 다시 

일 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

‐ 한편, 쿠팡플렉서B는 배송 업무가 반드시 신체적 상해의 위험이 있는 것

은 아니며 쿠팡플렉스 일을 하며 활동량이 늘어 예전보다 건강해졌다는 

13) https://splinternews.com/we-are-treated-like-animals-say-amazon-flex-drivers-18341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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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산업안전에 관한 측면은 쿠팡플렉

스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3) 노동 과정

① 노동시간

◦ 주간배송, 심야배송, 새벽배송 중 선택 가능.

‐ 주간배송: 오전 11시 30분부터 캠프 입차. 오후 9시까지 배송.

  심야배송: 오후 11시 30분부터 캠프 입차. 오전 7시까지 배송.

  새벽배송: 새벽 2시 30분부터 캠프 입차. 오전 7시까지 배송.

‐ 새벽배송에 주어진 시간이 짧아 시간 내 배송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어

려움. 오전 7시 배송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패널티가 부과됨. 시

간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고객이 물품 수취를 거부하거나 민원을 제기

하는 경우도 있으며 역시 패널티가 부과됨(패널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통제기제’ 참고).

‐ 초보 쿠팡플렉서는 한 번에 30-40개 정도 물품 배송. 물량은 쿠팡플렉

스어시스턴트14)와 상의하여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새벽 배송은 배송할 

물량을 선택할 수 없는 반면 주간 배송은 배송 물량의 범위(10-30개, 

30-50개 등) 선택 가능.

‐ 1년 4개월 경력의 쿠팡플렉서C는 하루에 심야배송과 새벽배송을 같이 

할 경우 100-120개 정도의 물품을 배송한다고 함.

② 장소 및 공간

◦ 노동 장소는 배송을 맡는 지역의 캠프와 배송 당일 배정받은 물품의 배송 

지역으로 나누어 짐.

‐ 캠프는 각 지역의 배송 물량이 모이는 창고로 쿠팡플렉서는 배송 전 캠

프에 방문하여 출석 확인 후 물량을 소분하고 본인 차에 적재 후 배송 

출발. 캠프에는 쿠팡플렉스어시스턴트가 상주함.

14) 쿠팡플렉스 캠프 현장 담당자. 쿠팡플렉스어시스턴트의 채용은 쿠팡플렉스와 별도로 이루어짐. 담당 업무는 쿠팡플렉스 
현장 운영 및 관리감독, 쿠팡플렉스 신규 인원 입문 교육, 배정인원 근태관리, 캠프내 차량 출/입차 관리, 현장 상황 
발생에 대한 CS 업무 등. 연차휴가, 4대보험, 임직원 및 가족 단체보험, 연1회 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등의 복리후생이 
주어지며 연봉은 2,300-2,900만원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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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지역은 각 캠프에서 정해진 지역으로 설정되며 쿠팡플렉서가 선택

할 수 없음. 단, 주간배송은 배송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시간대에 

비해 편리하다고 함. 또한, 캠프에서 비교적 먼 거리인 레드(red) 지역은 

별도로 신청을 받기도 하며 건당 300원 정도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

도 함. 쿠팡플렉서B는 거주지가 레드 지역 근처라 매일 신청하는 반면 

다른 쿠팡플렉서C는 먼 거리와 주유비 등으로 레드 지역 배송을 선호하

지 않는다고 함.

‐ 배송지의 유형은 크게 빌라 밀집 지역과 아파트로 나눌 수 있음. 아파트

는 경비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는 경우, 출입문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현관 비밀번호는 주문 시 고객이 직접 적게 되어있음)가 빈번하고 배송 

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소요되어 오히려 빌라 밀집 지역이 더 

빠른 배송에 용이하다고 함. 그러나 빌라 밀집 지역은 골목길 운전이나 

주차가 불편한 점, 쿠팡플렉스 앱에서 제시되는 경로가 실제 도로 상황

과 다른 점 등 운전의 어려움이 존재함.

③ 관리통제기제

◦ 쿠팡이 표준화 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팡플렉스를 관리하는 대

표적인 기제로 패널티 제도가 있음.

‐ 배송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거나 고객이 배송 서비스에 민원을 제기하였

을 경우, 무단 결근, 지각 등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세 번의 패널티가 축

적되면 ‘블랙’으로 간주되어 한 달간 쿠팡플렉스 앱 접근 불가. 배송시간

이 짧은 새벽배송에서 패널티 위험이 크고 캠프에서 물품 소분이 늦어져 

출발이 늦어지는 경우도 패널티 가능성이 증가함.

‐ 실제 쿠팡플렉서들의 불만은 패널티가 부과되는 규칙보다 패널티 부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음. 쿠팡플렉서A는 언제 어떤 이

유로 패널티가 부과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아 갑자기 앱 접근이 안 되는 

경험이 있었다고 함.

‐ 쿠팡 고객의 입장에서 쿠팡맨은 배송 기사 정보와 연락처가 제공되는 반

면 쿠팡플렉서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음. 고객이 부재중이거나 자고 있

는 새벽배송의 경우, 고객과 쿠팡플렉서의 직접 소통이 불가하여 출입문 

번호를 알 수 없거나 고객이 쿠팡플렉서에게 특이사항을 전달하지 못하

기도 함. 이 경우 쿠팡플렉스가 물품을 문 앞까지 배송하지 못하거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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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여름 날 냉동식품이 다 녹아버려 해당 배송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패널티가 부과됨.

‐ 패널티가 축적되어 앱 접근을 차단당하더라도 쿠팡플렉스 업무 시 본인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블랙’ 쿠팡플렉서들은 지

인들 신분을 이용하여 계속 일 하기도 함.

4) 교육훈련 및 숙련형성

① 교육훈련

◦ 신규 쿠팡플렉서에 대한 교육은 동영상과 캠프 현장에서 쿠팡플렉스어시스

턴트의 간단한 안내로 진행됨.

‐ 유투브 쿠팡플렉스채널에 쿠팡플렉스 업무 안내 동영상 있음. 캠프 현장

에서 쿠팡플렉스어시스턴트가 신규 쿠팡플렉서를 대상으로 간단히 업무

에 대해 안내하거나 동영상 시청으로 교육을 대체함

[그림 4-2-8] 유투브 쿠팡 플렉스 채널

‐ 쿠팡플렉스 도입 초기에는 지정된 교육 장소에서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

과정이 있었고 교육 시 물품 배송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여 실제 업무 

시 도움이 되었다고 함. 해당 교육과정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음.

‐ 대부분의 신규 쿠팡플렉서는 다른 쿠팡플렉서들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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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찾아보거나 단체 카톡방을 통해 정보를 얻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하

고 있음. 배송 업무가 한두 번의 경험으로 빠르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교

육과정 요구도는 높지 않으나 안전사고 주의사항 등은 사전에 충분히 전

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숙련형성

◦ 별도 교육·훈련 과정이 없으므로 배송 경험에 따라 숙련도 증가함.

‐ 쿠팡플렉스 숙련도는 지리적 지식 습득 수준의 향상과 배송 노하우 향상

에 따라 증가함.

‐ 지리적 지식 습득 수준이 향상되면 지도와 주소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계단 유무, 일방통행, 주차 가능 공간 등 해당 지역의 세부적인 도로 상

황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보다 쉽고 빠르게 배송 가능. 같은 지역을 한

두 번 정도 배송하면 쉽게 익숙해 짐.

‐ 배송 경험이 쌓이면 배송이 편리하도록 차에 물품을 싣는 방법, 배송지

의 (아파트) 경비원과 이야기 하는 요령, 지도 보는 방법 등의 배송 노하

우가 생겨 효율적 배송이 가능함.

◦ 고숙련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으나 숙련도가 높아지면 시간 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은 소득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초보 쿠팡플렉서가 새벽배송에서 20-30개의 물량을 배송하는 반면 숙련

된 쿠팡플렉서는 3배 정도의 물량을 소화함. 그러나 쿠팡플렉서D와 같

이 숙련도가 증가해도 한 번에 20-30개 정도의 물량만 배송할 수도 있

음. 

‐ 숙련도와 소득이 비례하기보다 숙련도에 관계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만

큼만 선택해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은 쿠팡플렉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

음.

5) 이해대변 및 고충처리

◦ 공식적 문제해결 루트나 이해대변 조직 없음.

‐ 고충처리 방법에는 쿠팡플렉스어시스턴트와 이야기하는 방법, 쿠팡 측으



125

서
울
시
 디
지
털
 플
랫
폼
노
동
 실
태
와
 정
책
과
제
 연
구

로 직접 메일을 보내는 방법, 쿠팡플렉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쿠팡플렉서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쿠팡플렉서들은 일차적으로 쿠팡플렉스어시스턴트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쿠팡 측으로 직접 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함.

‐ 쿠팡플렉서A는 패널티가 축적되어 갑자기 앱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어시

스턴트에게 문의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고 쿠팡 측에 메일을 보

내자 자세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대부분 문제가 생

겨도 쿠팡 측으로 직접 문의하지 않고 쿠팡플렉스어시스턴트에게 이야기

하지만 어시스턴트 역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함.

‐ 쿠팡플렉서B의 캠프에서는 캠프에서 이뤄지는 분류 작업이 쿠팡플렉서

의 업무가 아니라는 반발이 있었음. 그러나 쿠팡플렉스어시스턴트가 해

결하지 못하였고 쿠팡플렉서들이 단체로 분류 작업을 거부한 이후 쿠팡

이 고용한 분류 업체 직원들이 파견되어 분류 작업을 한다고 함.

‐ 쿠팡 직원임을 식별할 수 없어 배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쿠팡 측에서 해결하지 않아 쿠팡플렉서E가 속한 캠프의 쿠팡플렉서들이 

사비로 쿠팡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6) 요약

◦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신선식품 새벽배송 경쟁이 심화되면서 쿠팡에서는 

일반인이 자차를 이용해 쿠팡의 물품을 배송하는 쿠팡플렉스를 2018년 8

월 도입하였음. 쿠팡플렉스는 미국 아마존사의 아마존플렉스와 고용구조, 

노동조건 등이 유사함.

◦ 쿠팡플렉스는 시간적 자율성과 소득 측면에서 다른 플랫폼노동보다 선호됨. 

시간적 자율성이 있는 본업을 가진 경우 추가 소득과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해 쿠팡플렉스에 참여함. 쿠팡과 쿠팡플렉스는 ‘배송대행위탁계약’을 맺

으며 배송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쿠팡플렉스에 있음. 쿠

팡플렉스는 배송건당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는 배송지역, 물품개수, 배송시

간대에 따라 달라짐. 별도의 복리후생이 없고 물량이 많거나 날씨가 궂은 

날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함.

◦ 쿠팡플렉스의 노동 장소는 쿠팡플렉서가 선택한 지역의 캠프와 배송지로 

구성됨. 쿠팡플렉스는 미리 캠프로 가 배송할 물품을 자차에 적재한 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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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시작함. 물품 배송 외에 대기 시간이나 물품 뷴류 작업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음. 쿠팡은 지각, 결근, 오배송, 지각배송, 소비자민원이 있을 

경우 쿠팡플렉서에게 패널티를 부과하여 배송서비스 질을 관리하고 쿠팡플

렉서를 통제함.

◦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없기 때문에 신규 쿠팡플렉서들은 주변 플렉서들에게 

물어보거나 후기를 찾아보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함. 배송 경험이 증가할수

록 숙련도가 증가하고 고숙련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으나 같은 시

간 내 더 많은 물품을 배송할 수 있어 고숙련이 고소득으로 이어짐.

◦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루트가 존재하지 않아 쿠팡플렉서들은 쿠팡플렉

스어시스턴트에게 이야기하거나 쿠팡 측에 메일을 보내거나 자체적으로 해

결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있음.

◦ 쿠팡플렉스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시간적 자율성임.

‐ 하루 중 세 가지 시간대 중 선택할 수 있는 점, 일 하고 싶은 날만 할 수 

있다는 점, 숙련도에 따라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이나 배송 업

무를 하는 다른 플랫폼노동에 비해 장점이 있음.

◦ 소득 측면에서는 만족과 불만족 의견이 모두 존재함.

‐ 건당 수수료가 3,000원대로 높던 초기에는 경쟁이 매우 심해 배송 업무

에 배정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함. 그러나 건당 수수료가 1,000원대로 낮

아진 지금도 여전히 배송 인력이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쿠팡 측에

서는 수수료를 다시 높일 동기가 없음.

◦ 쿠팡플렉서들이 핵심적 개선방안으로 꼽는 점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임.

‐ 플랫폼노동이 가진 시간적 자율성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때 물류/배송 플랫폼노동이 괜찮은 일자리로, 

기존의 열악한 택배/물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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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물류/배송 플랫폼 쿠팡플렉스 근로조건 요약

물류배송 플랫폼

노동시장
특성

입직경로 쿠팡플렉스 앱 가입

인적특성
시간적 자율성이 있는 다양한 본업을 가짐
(예) 학원장, 대학원생, 전업주부, 2교대근무자

근로계약 배송업무위탁계약

고용형태 위탁계약

노동
조건

보수소득
수수료

배송건당 수수료(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수수료는 건당 750원)
: 배송시간대, 캠프, 날짜에 따라 조정
전체 소득에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

노동시간
주간배송: 11:30 – 21:00
심야배송: 23:30 – 07:00
새벽배송: 02:00 – 07:00

근무장소 캠프(배송물품 적재) 및 배송지(물품 배송)

복리후생 없음

사회보험 없음

산업안전
보건

물품 상하차 및 배송 시 교통사고 및 신체적 상해의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 
및 보상 체계 없음

관리 
통제기제

지각, 무단결근, 오배송과 지각배송(오전 7시까지 새벽배송 완료하지 못했을 때)의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고 세 번의 패널티가 축적되면 ‘블랙’으로 분류되어 한 달간 
쿠팡플렉스 앱 접근이 차단됨.
배송에 문제가 없더라도 쿠팡 고객이 배송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패널티 부과됨.

교육  
훈련

숙련형성
배송 경험이 축적되면 지리적 지식과 배송노하우가 향상됨. 같은 시간 내 더 많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배송하게 되면서 고숙련이 고소득으로 이어짐. 고숙련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음.

교육 별도의 교육·훈련 체계 존재하지 않음

향후 전망

도입 초기에 비해 건당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신규 
쿠팡플렉서가 공급되고 있어 수수료가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전업주부, 
학생 등이 접근하기 쉬운 일자리로 시간적 자율성과 소득 측면에서 우위가 있으나 
산업안전 측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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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쿠팡플렉스 신청서15)

본인은 쿠팡 주식회사(이하 “쿠팡”)으로부터 아래 지정된 업무(이하 “업무)를 
위탁받고자 쿠팡 플렉스를 신청합니다.

1. 쿠팡은 사업 여건의 변화, 업무 대상 지역의 상황, 업무의 증감 변동에 따라 
다른 지역·물량을 정하여 업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은 
업무 제공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쿠팡은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수수료(이하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는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쿠팡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따라 수수료의 일부(3.3%)를 원
천징수한다.

3. 본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품이 훼손, 분실, 도난되거
나 오배송, 미배송, 쿠팡 고객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하여 쿠팡에 손해가 발
생한 경우, 본인은 해당 물품의 쿠팡 판매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
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본인은 업무 수행에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
동차관리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 및 행정청의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본인 또는 쿠팡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독점적인 권리나 일정한 업무 제공 또
는 업무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계열사·파트너십·고용·대리인 관계가 존재하
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7. 본 신청서는 종전 배송 업무 위탁 계약 및 Loyalty Program 가입 신청서 
등 쿠팡 플렉스 관련 모든 계약을 대체하며, 당사자들 간의 최종적인 합의
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5) 신청서의 문법적 오류 등을 수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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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배달 플랫폼노동 사례 

1) 개괄

◦ 1인 가구의 증가, 디지털 기기의 확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외식 문화의 

확산과 함께 이륜차(오토바이) 음식 배달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 

‐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5조원에서 2018년 약 20조원 

이상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16)

◦ 배달음식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의 음식 주문을  중개

하는 주문 플랫폼과 음식점에서 소비자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업무를 중

개하는 배달 플랫폼 역시 성장하고 있음. 특히 배달 플랫폼의 등장은 직접 

고용형태로 수행되던 전통적인 배달노동을 배달 개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는 이른바 ‘디지털 특수고용 노동자’로 급속하게 전환시키고 있음. 또한 

앞으로 배달음식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배달 플랫폼을 통

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노동자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음.

‐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개괄적인 추산에 따르면 약 1만 9천 명 정도

의 노동자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음(박찬

임 외, 2016). 

‐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에 따르면 플랫폼

경제종사자 수는 약 46만 9천 명으로 추계되었으며, 그 중 배달 플랫폼

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 2만 3천 명으로 추계되었음(한국고용정보원, 

2019). 

◦ 일반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세분화 된 개수 노동

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마이크로태스크(Microtasks)로 불림. 세분화 된 

개수 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의 강한 비전속성과, 고용

계약의 초단기성을 특징으로 띰(한국고용정보원, 2019). 이러한 비전속성

과 초단기성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사회보

험과 같은 제도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16) 매일경제 (2019.05.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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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전통적 노동자가 겪는 노동문제와는 다른 고유한 노동문제 또한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특히, 소비자의 직접적 평가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

동을 통제하는 하나의 축으로 등장하고 있음. 또한 개수노동의 특성 상 생

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동강도를 높여야 하는 자기착

취 현상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 이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이해하고 양

질의 디지털 노동(Decent digital works)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동시에 

음식배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디지털 노동이 

일종의 산업표준으로 자리잡아야 함을 생각한다면, 플랫폼 배달 노동의 고

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는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임.

2) 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

◦ 주문 및 배달 플랫폼이 등장하기 전의 음식 배달 노동은 [그림 1-1]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행되었음. 첫째로, 소비자가 직접 음식점에 전화에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이 음식을 만든 후 이를 직접 고용한 배달 노동자에게 배

달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음. 둘째로, 배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

은 음식점의 경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배달대행사에 주문된 음식의 배달업

무를 위탁시키는 경우가 있음. 

[그림 4-3-1] 전통적 음식배달 과정(김정훈, 2019)

‐ 전통적인 음식 배달 과정에서도 배달대행사가 존재했지만, 이 배달대행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업무를 소규모로 수행하고 있었음. 외국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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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국 배달산업의 특징은 배달 플랫폼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한국의 경

우 배달산업이 비공식 부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임.

◦ 하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의 등장과 앱을 통한 서비스 거래

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의 음식주문을 중개하는 주문 플랫

폼이 등장하기 시작함 

‐ 주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는 앱 상에서 수많은 음식점 중에 원하

는 곳을 골라 주문하는 대신 주문 플랫폼은 음식점으로부터 주문 수수료

와 광고비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구조임. 비자는 음식점에 대한 

리뷰를 통해 주문 플랫폼 내 음식점의 품질을 통제하는 것이 특징임

◦ 현재 주문 플랫폼은 크게 3개 정도의 회사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형태임. 

2018년 기준으로 배달의 민족의 경우 51%, 요기요의 경우 31%, 배달통사

의 경우 14%의 비율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매출액의 경우 각각 2017년 

기준으로 1626억, 672억, 270억으로 집계되고 있음. 급속히 배달시장 성

장하는 배달시장의 추세를 고려하면 매출액은 2019년 현재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됨.

[그림 4-3-2] 주문 플랫폼 시장 점유율 (출처: 닐슨클릭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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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주문 플랫폼 매출액(출처: 각 사 자료)

◦ 주문 플랫폼의 등장에 이어 배달 플랫폼이 등장하게 됨. 배달 플랫폼의 유

형은 크게 직영점 유형, 대리점 유형, 알고리즘 유형이 있음. 

◦ 직영점 유형은 주문 플랫폼이 직접 주문 플랫폼과 배달 직영점을 설립하고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달업무를 음식점과 배달 노동자 사이에서 

중개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함. 

‐ 배달 플랫폼이 성장한 과정은 주문 플랫폼이 성장한 과정과 맞물림. 주

문 플랫폼의 경우 기존에 배달음식으로 분류되지 않은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식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 직영점을 설립

하기 시작하고 배달업무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수행하기 시작함. 

‐ 직영점 D사 같은 경우 2015년 설립되었으며 주문 플랫폼 배달의 민족

의 계열사임. 대략 월 배송건수는 40만 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서비

스 지역은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수도권과 대도시임. 

‐ 직영점 E사 같은 경우 2013년 설립되었으며 주문 플랫폼 요기요의 계열

사임.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직영점은 서울 및 대도시 권역을 중심을 배달업무를 수행하여 배달 권역 확

대에 있어서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기존에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업

무를 수행하는 배달대행사를 대리점으로 포섭하여 전국적인 배달망을 갖춘 

대리점 유형이 등장하게 됨

‐ 대리점 유형의 배달 플랫폼은 지역 배달대행사를 프랜차이즈 배달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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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요 인센티브로 하여 가맹점으로 유치하여 전국적인 배달망을 갖추

게 됨. 이들 배달 플랫폼 사들은 전국적인 브랜드를 구축하여 급속히 성

장하게 되어 현재 배달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대리점 A사의 경우 2014년 설립되었으며 월 주문 건수는 약 350만 건

으로 알려져 있음. 배달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대리점 B사의 경우 2013년 설립되었으며 월 주문 건수는 200만 건에 

이름. A사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최근에 대리점을 포섭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 배달 노동자를 통제하는 배달 플랫폼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이들은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해 배달 노동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알고

리즘을 통해 배달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특징임

‐ 대표적인 사례로 C사가 있으며 2019년 설립됨. 배달 서비스는 주로 서

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 높은 배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 노동자를 유인하여 성장하는 전략을 택함.

◦ 현재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대리점 유형이 시장점유율이 높을뿐더러 많은 

배달 노동자들을 플랫폼 내에 보유하고 있음. 반면 최근 등장한 알고리즘 

유형은 기존의 배달 플랫폼과 다른 방식으로 배달 업무를 조직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이 두 유형의 플랫폼이 배달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은 상

이하기 때문에 배달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리점 유형의 대표적 배달 플랫폼인 A, B사와 알고리즘 유형

의 대표적 배달 플랫폼은 C사를 비교하려 함.  

[표 4-3-1] 주요 배달 플랫폼 기초 정보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설립연도 2014 2013 2019 2015년 2011년

월 주문건수 350만 200만 NA 40만 NA

매출액 176억 732억 NA NA NA

서비스 지역 전국 전국 수도권
수도권 및 

대도시
수도권

운영방식
대리점 

운영중심
대리점 

운영중심
배달 노동자에 
대한 직접관리

직영점 
운영중심

직영점 
운영중심

자료: 잡코리아 및 언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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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형태 및 근로계약17)

◦ 일반적으로 배달 라이더의 경우 보통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어 업

무를 수행함. 대체로 약 58%로의 노동자들이 공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적인 규칙에 따라 노무를 제공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힘듬(서비스연맹, 2019). 

◦ A, B 배달 플랫폼의 경우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요청을 받으면, 이 요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단위는 배달대행점임. 이에 따라 배달 노동자는 고용

계약을 소수의 직영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개별 배달대행사와 맺고 있음. 

반면 C사의 경우 배달대행사를 경우하지 않고 C사가 직접 음식점에서 음

식 배달 요청도 받고, 이 요청 수행도 직접하기 때문에 배달 노동자의 계약

주체는 배달 플랫폼 회사임. 

◦ A, B사의 고용계약 형태는 주로 배달 수행 건수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지입제 형식을 띰. 반면 C사의 경우 현재 고용계약은 크게 2종류로 나눠지

고 있음. 우선 배달 수행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은 지입제 근로형태와 시간

에 따라 시급을 받는 시간보장제 근무형태로 나뉨. C사의 경우 초기에 사

업 진출 시 안정적으로 배달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당 약 13,000원 

정도의 시급을 지급하는 시간보장제를 도입함. 하지만 점차 사업이 안정화 

되고 콜을 처리할 수 있는 지입제 기사가 증가하면서 시간보장제를 줄이고 

지입제 배달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4) 임금 및 노동시간

◦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 당 배달료와 

노동시간임. 건 당 배달료가 낮으면 장시간 노동을 통해 임금을 보충해야 

17)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조사하기 위해 총 6명의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인터뷰함.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1회, 회당 1시간30분~2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함. 인터뷰 참여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배달플랫폼 연령 성별 관련 직종 경력
해당 플랫폼 
사용 기간 

현 일자리 상태

A사 30대 남성 4년 3년(지속) 관리자

B사 40대 남성 5년 2년 전업

C사 20대 남성 8년 4개월 부업

C사 40대 남성 2년 5개월 전업

C사 20대 남성 4개월 4개월 부업

C사 40대 남성 2년 4개월 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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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 배달 노동자의 평균 월 순수입은 약 239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동자의 배달 건 수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서비스

연맹, 2019)

◦ A, B사의 경우 면접조사 결과 보통 주 6~7일,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평균 건 당 배달료는 3000원이지만 배달 거리와 지역의 평균

적인 배달물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1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배달 건 수는 배달 노동자의 숙련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는 것으로 

보임. 숙련된 노동자는 비숙련 노동자에 비해 많은 임금을 가져가고 있음. 

◦ C사는 주로 부업으로서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여러 플

랫폼을 동시에 사용하여 노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났음. 따라

서 노동시간은 노동자 개인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며 면접조사 결과 적게는 

3시간 많게는 10시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입제 기사의 경우 A, 

B사 보다 높은 배달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평균 건 당 배달료

는 3000원~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반면, 시간보장제 배달 

노동자의 경우 시급이 대략 1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전반적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이

는 근본적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콜을 수행해야하는 업무 특성

에서 기인함. 

5) 노동과정 

◦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노동과정을 규정짓는 주요한 특징 중 하는 배달 주문 

분배 방법임. A, B사의 경우 이른바 ‘경쟁배차’를 통해 배달 주문을 분배받

음. 

‐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배달주문이 뜨면 배달 노동자들이 경쟁적으

로 배달 주문을 선택하는 방식임. 동시에 여러 주문을 선택할 수 있어, 

여러 음식점에서 차례로 음식을 수령한 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배달 주문

을 묶어서 배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됨. 

◦ 반면 배달 플랫폼 C사의 경우 배달 노동자는 자신이 배달 주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추천해주는 배달 주문을 수행하는 방식임. 

‐ 배달 주문을 수락거부 할 수는 없지만, 유사시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배

달 주문을 취소할 수 있음. 이는 배달 노동자가 한 번에 한개의 콜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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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 함으로써 A, B사 배달 노동자가 사용하는 ‘묶음배송’으로 인한 

배송지연을 방지하려 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주문 배분 방식이 가능한 것은 A, B사의 경우 전업으로 배달 업무

를 수행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C사의 경우 부업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 때문임. 즉,  묶음배송을 수행하지 않는 C사 노동자가 A, 

B사에 비해 적은 수입을 올려도 부업성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당 플랫

폼에 잔류할 수 있는 것임. 

◦ 배달과정에 있어서 업무지시는 지입제 고용형태 특성상 타 업종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A, B사의 경우 배달 노동자와 배달 주문을 직접적

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배달대행사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배달대행사가 

배달노동자의 업무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경쟁배차를 통해 콜이 배분되기 때문에 배달 노동자들이 기

피하는 콜의 경우는 수행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에 남는 경우가 발생함. 

이런 경우에 배달대행사 관리자는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대개 권유를 통

해서 처리되지 않는 배달업무를 배달 노동자에게 부탁하곤 함. 대개 배

달대행사 관리자와 배달 노동자는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친분 또는 암묵적인 규칙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는 배달주문을 처리하고 

있음. 

◦ 반면 C의 경우 배달대행사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배달주문이 처리되고 있

음. 배달주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C사의 경우 A, B사에는 없는 평점제

도를 도입하고 있음. 

‐ 소비자가 배달 기사의 배달 서비스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어플리케이

션을 통해 내리고 있었음. 소비자에 의한 전반적인 배달평점, 배달요청 

수락율, 약속시간내 도착율(매장), 약속시간내 도착률(고객) 항목을 중심

으로 배달 노동자의 서비스 퀄리티를 평가하고 있었음. A, B사가 비공식

적인 인적인 통제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통제하고 있다면, C사의 경우는 

전자적 프로그램과 소비자의 평가를 결합하여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음.

6) 숙련 및 직업훈련 

◦ A, B사의 경우 플랫폼 차원에서 배달 노동자에 대한 기초적인 안전교육은 

제공하고 있었음. 하지만 체계적으로 업무수행 방법, 고객응대 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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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제공하지 않음. 하지만 배달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달지

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중요함. 이런 지리적 지식은 플랫폼 회사 및 배달

대행사가 배달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한지만 배달 노동

자들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주문을 처리하여 자신의 소득을 올리는 데에도 

필요함. 이에 배달 노동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숙련과 지식을 공

식적인 교육훈련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비공식적인 교류를 통해 확보하고 

있었음. 특히 흥미로운 점은 동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한된 플랫폼 

업무의 특성상 카카오 오픈채팅방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교

류하고 있었음. 

◦ C사의 경우 A, B사와 마찬가지로 배달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음. 하지만 특이한 점은 C사 배달 노동자의 경우 A, B

사와 달리 배달대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A, B사 노동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

는 배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교육훈련이 필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플랫폼 사 또는 배달대행사가 체계적으로 제공하

지 않아 배달 노동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숙련을 획득하고 있

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7) 산업안전 및 사회안전망 

◦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경우 오토바이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의 위험을 상시

적으로 감수하고 있음. 특히, 플랫폼노동의 고유한 특성이 배달 노동자의 

산재 위험성을 더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A, B사 같은 경우 경쟁배차를 통해서 배달주문을 배달 노동자가 선택함. 

이로 인해 임금을 높이려면 수행하는 주문 건수를 늘리기 위해 상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봐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 심지어 주행 중에도 어

플리케이션을 통해 배달 주문을 선택하다 보니 배달 노동자의 사고위험성

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반면 C사의 경우 B, A사와 같은 경쟁배차는 아니지만 배달 노동자의 배달 

서비스의 신성성을 약속시간내 도착율(매장, 소비자)을 통해 평점으로 매기

게 되어 있음. 그 결과 배달 노동자는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해 약속시간 내

에 도착하기 위해 서두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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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처럼 경쟁배차와 소비자에 의한 업무평가라는 플랫폼 배달 노동의 특성

으로 인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위험은 배달노동의 디지털화와 함께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하지만 증가하는 사고 위험과 달리 플랫폼 배달 노동자를 사회안전망은 취

약한 상태임.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특례 업

종에 포함됨. 하지만 전반적인 산재 가입률은 낮은데, 이는 산재 보험료를 

사용자가 전부 내는 것이 아니라 배달노동자가 반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

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스스로 산재보험 적

용제외를 신청하면 의무가입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A, B, C사의 경우 플랫폼 차원에서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를 가입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보험 중 상해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가입 권유하

고 있었음. 하지만 상해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거나, 운전자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

해 초래되는 전체적인 본인 및 타인의 신체상해와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 함. 특히, 영업용 이륜차 보험을 가입해야 교통사고 시 타인에 대한 

상해·사망, 다른 자동차 파손 등에 따른 비용지출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영

업용 이륜차 보험은 개인 배달 노동자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배달 노동자들은 민간보험으로

부터도 적정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8) 고충처리 및 이해대변

◦ A, B사의 경우 현장에서 배달을 하면서 발생하는 배달 노동자의 고충의 경

우 대리점의 관리자가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C의 경우 카카오톡으

로 배달 노동자의 고충상담을 하는 배달 플랫폼 차원의 고객센터를 통해 고

충이 처리됨

‐ A, B같은 경우 대리점을 통해서 배달 노동자의 노동을 직간접적으로 통

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 관리자가 직접 해당 지역의 음식점

을 유치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의 관리자를 통해 배달 업무 

시 발생하는 고충을 처리하고 있음.

‐ 반면 C의 경우 배달업무는 A,B와 같이 대리점을 경유한 인적통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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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플랫폼 차원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배달 노동자들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배달 과정에서 고충이 발생했을 시 배달 노동자는 고객센터에 전

화해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있음. 

◦ A, B사의 고충처리 방식은 대리점 관리자의 역량과 태도에 따라 배달 노동

자의 고충이 처리되는 정도가 상이한 반면, C사의 경우 사전에 매뉴얼에 

따라 배달 노동자의 고충이 일괄적으로 처리됨. 

◦ 2019년 5월 1일 공식으로 배달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라이더 유

니온이 출범함. 라이더 유니온은 주로 온라인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 라이더

들을 조직해왔으며, 최근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음.

‐ 카카오 채팅방을 통해 업무 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배달 라이더의 특성

으로 인해 카카오 채팅방은 노조 조직화의 주요 통로가 됨. 배달 플랫폼 

차원에서 처리되지 않는 고충을 토로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조직화 되었음. 

◦ 라이더 유니온은 회사의 복지혜택이 없이 일하는 라이더들의 일상적인 복

지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 최근 라이더 유니온은 수리공제사업을 통해 조합원을 오토바이 운영 및 

수리 비용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배달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해

결하고, 이를 매개로 조합원을 유치하려 하고 있음.

‐ 또한 업무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배달 노동자의 원활한 산재처리를 

위해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이외에도 배달 노동자의 과도한 수준의 이륜차보험 비용 현실화, 산업재해 

보험 가입 문제, 안전배달료와 같은 의제를 제안함으로써 배달 노동자의 권

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9) 결론

◦ 음식배달 산업은 이미 일반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더 나

아가 점점 더 집에서 밥을 조리하는 문화에서 밖에서 밥을 사먹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음식 배달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

음.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규모 역시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

으로 보임. 하지만 지금과 같이 배달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절하게 규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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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만 성장한다면 음식 배달 산업은 질 낮은 디지털 일

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이에 따라 음식 배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음식 배달산업의 

최저 표준은 배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기준으로 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는 노동권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음식배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양질의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함. 

◦ 따라서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산업전반의 노동조건을 규제하

고 관리할 수 있는 합의된 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특히 이 합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배달 플랫폼노동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임.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산재 위험성 증가, 사회

적 고립감 등과 같은 노동이슈는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유한 관리방식

에서 기인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 이슈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효

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내어야 음식 배달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임.

[표 4-3-2] 음식배달 플랫폼 근로조건 요약

항목 A, B사 C사

노동시장
특성

입직경로  공개채용 및 지인소개 공개채용 

인적특성 전업이 많음 전업 및 부업이 혼재

근로계약 미체결 또는 위탁계약 위탁계약

고용형태 지입제 지입제, 파트타입(시간보장제)

노동
조건

보수소득
수수료

배송 1건 3000원(평균)
배송 1건 3000~7000원

시급 13000원(시간보장제)

노동시간
약 주 6일 근무

약 1일 10~12시간 근무
부업 성격이 강해 개인마다 편차가 큼

근무장소 지역 배달대행사 출근 서울 전역

복리후생
배달 플랫폼에서 헬멧, 점퍼 등 

용품지원, 오토바이 구매 비용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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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A, B사 C사

사회보험 민간보험 가입 지원 없음

산업안전
보건

교통사고, 근골격계 질환 교통사고, 근골격계 질환

관리 
통제기제

배달대행사를 통한 인적 통제 소비자 리뷰를 통한 통제

교육  
훈련

숙련형성
배달 대행사 내 비공식적 인간관계를 

통한 숙련 및 지식 습득
온라인 SNS를 통한 숙련 및 지식 습득

교육 
시스템

안전교육 실시(배달플랫폼) 없음

향후 전망
배달시장 성장에 따라 배달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신규 사업자로서 급속하게 시장확장 
중. 기존 배달 플랫폼과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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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 사례

1) 산업 비즈니스 모델 

(1) 등장배경: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변화 

◦ 가사 서비스 노동은 일반적으로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대리 노동을 의미함.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파출부’라는 용어가 하나의 직업으로 확립되었고, 

가사 노동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남. 즉,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 증가와 

핵가족화가 시작됨에 따라서 가사노동서비스가 공식적이고 출근노동자로써 

일정한 형태의 노동규칙과 규제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음.

◦ 이후에는 가사 책임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되기 시작하

였음. 예를 들면 일반적인 가사를 담당하는 가사 서비스, 이사나 집들이와 

같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임시로 고용되는 가사 서비스 노동자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음(강이수, 2009).

◦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공적 가사서비

스가 확대됨. 민간의 가사서비스 영역은 ‘특화’의 형태를 부각하기 시작하

였음. 이에 가사서비스의 종류가 청소, 빨래, 밑반찬, 간식조리, 기저귀 갈

기, 유치원 등‧하원 보조, 놀이 등으로 구체화된 서비스로 제공되기 시작하

였음. 이에 따라 과거 고소득층 중심의 이용자에서 1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혼 부부 등 이용자층도 다변화되기 시작하였음(윤자영, 2015). 

◦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사회서비스 재정지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사

서비스를 연계해주던 무료 직업소개소가 변화되기 시작하였음. 

‐ 유료 직업소개소는 과거 식당 종업원, 베이비시터, 간병인 등과 가사서

비스 중개를 같이 하다가 식당 종업원과 간병인은 외국국적 동포 전문 

소개소로 이전하였고, 베이비시터와 간병인은 아이 돌보미와 요양보호사 

등 정부 바우처 사업과 장기요양보호제도 서비스 수요로 대거 이동되었

음. 

‐ 국가 무료 직업소개소와 과거 ‘파출부’를 연계했던 YWCA 같은 비영리 

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여성 대상의 일

자리 사업으로 가사서비스 직종의 훈련과 알선을 하기 시작했으며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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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서비스와 노인돌보미 등 복지부 바우처 사업을 같이 수행하기 시작

했음. 

◦ 과거 가사서비스업의 고용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하나는 광고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용자나 근로자가 상대방을 찾는 방

식임. 

‐ 다른 하나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가사노동이 출근 노동의 형태를 띔에 

따라서 생긴 방식으로 유‧무료 직업소개소가 이용자와 근로자의 가사서

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임. 

◦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층에 다양화와 가사서비스 고용 알선 업체들의 경

제 환경적 변화와 맞물려 가사서비스와 일회성 이사 청소 서비스 등으로 특

화한 전문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음. 

◦ 2000년대 후반부터 이때 등장한 것이 인터넷으로 통한 가사서비스 연계이

다.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음식, 청소, 수리 등 집안일의 종류를 선택하고, 

전문적인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홈매니지먼트’ 용역회사가 생겨나기 시작

함. 이 업체들은 1년 사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음(한겨례, 

2008.11.02.).

◦ 최근 가사노동시장에는 온라인 앱(APP)을 통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

음.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에서는 미소, 대리주부, 청소연구소 등 온라인 

가사노동 서비스 업체 광고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으며 온라인 앱 서비스

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오프라인으로 가사노동자를 파견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 가사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이철 외, 

2015; 김재민 2018).

[그림 4-4-1] 가사노동의 고용연계 방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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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서비스 플랫폼 산업 현황

◦ 인터넷 가사서비스 중개업체가 등장한 뒤 최근 몇 년 동안 가사서비스 플랫

폼 시장은 이용자의 다양화와 가사 서비스 중개업체의 변화와 맞물려 급속

도로 확대되고 있음. 

‐ 그 시장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에 대해 OECD가 지적한바와 같이 전통

적인 노동시장 통계나 경제 지표가 플랫폼 노동시장을 측정하는 데 부적

절하며, 이러한 변화의 규모와 범위는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함

(OECD, 2018).

‐ 현재 가사노동서비스 시장의 크기를 파악하고자, 가계동향조사와 지역고

용조사 등 전통적인 노동시장 통계 와 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이를 보완하

고자 Kässi & Lehdonvirta(2018)가 대안으로 제안하는 앱 랭킹과 다운

로드 수를 통해 가사 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자 함. 

◦ 가사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약 5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연 평균 5-10% 수

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전국고용서비스협회, 

2014).

◦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가사서비스 지출금액은 매년 오르고 있어, 

2016년에는 13,570원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구원수 별로 보면 4인가구와 

1인가구의 가사서비스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림 4-4-2] 도시 가구 월평균 가사 서비스 지출액(2006-2016)

◦ 국내 가사도우미 시장 규모는 2017년 7조5000억원대에 달했으며, 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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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맞벌이와 1인 가구인 것을 염두할 때. 가사를 전담할 구성원이 없는 

73%에 이르는 가구가 홈서비스 O2O 시장을 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전자신문, 2019.01.08.).

◦ 플랫폼 가사 서비스 시장 규모를 온라인 가사서비스 관련 앱 수와 그 앱 중 

TOP 10안에 드는 앱 업체의 성장률을 살펴보았음. 

◦ 총 설치자 수가 500명 이상 되는 가사서비스 관련 앱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설치자를 보유하고 있는 앱은 ‘청소연구소’이었으며 다음으로 ‘대리주

부’ , ‘단디핼퍼’ 순 등으로 나타났음. 돌봄 시터를 전문으로 특화하고 있는 

앱의 경우 가장 많은 설치자를 보유하고 있는 앱은 ‘째깍악어’ 이었으며, 다

음으로 놀담 순으로 나타났음. 청소 연구소의 경우 한주 동안 신규 설치자 

수가 15,557명에 달하였으며 대리주부는 3,444명으로 나타났음.

◦ 상위 업체인 미소는 2015년 설립당시 매출액 788천원에서 2017년 

942,863천원으로 급등하였고, 청소연구소는 2017년 매출액이 53,081천원

에서 256,357천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표 4-4-1] 2019년 6월 기준 가사서비스 앱 현황 

 자료: 오픈 에드 http://app.openads.co.kr (2019.06.20.검색)

◦ 가사서비스 플랫폼의 성장을 살펴보기 위해 총 설치수 상위 10개 앱의 작

구분 총 순위 앱명 서비스 내용 총설치수 

가사
서비
스  

948 미소 가사도우미, 이사청소, 가전청소, 펫시팅 309,165
2011 청소연구소  가사도우미, 청소, 청소도우미 98,151
2103 대리주부  가사도우미, 이사, 청소, 가전청소 58,126
3588 단디헬퍼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전문구인구직 41,527
4331 홈마스터  평점 1위 가사도우미, 청소도우미 31,475

4901 조이앤워시 홈클리닝, 출장세차, 집청소도우미 26,040

8807 시터넷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학습시터 10,125
13379 와홈 청소서비스 5,103

15478 umma(엄마)  가사도우미,청소 3,991

18582 아내의휴일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산후도우미 2,944
23238 든든한 파출부 가사도우미, 정기서비스, 식당도우미 1,989
28730 우렁각시  가사도우미, 가사서비스 1,349
29229 우리매니저 가사도우미,베이비시터,입주/청소 1,305
38344 트윙클  전문 가사도우미, 홈클리닝, 가사청소 773
43620 우리집해결사  가사도우미 각종청소 집수리 601

돌봄

4195 째깍악어  놀이시터,대학생시터,등하교,육아 33,009
6341 놀담  시간제 방문 놀이 시터 17,294
47092 돌봄  안전한 베이비시터 찾고 맡기기 512
33724 까사인  가사도우미, 파출부, 베이비시터 994

http://app.opena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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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월 기준 설치수와 비교한 결과, ‘째깍악어’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1830.8%에 달하였고, ‘놀담’의 경우 1059.7%에 달하였음. ‘청소 연구소’ 

는 786.1%가 작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미소는 450.4% 증가하였고, 홈마스

터 331.% 증가하였음. 

◦ 대부분의 가사 서비스 앱들이 작년 대비 총 설치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

음. 눈에 띄는 사실은 돌봄 분야의 앱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가사 서비스 플랫폼 시장은 더 확장되어 가고 있으

며, 기존의 전통적인 중개업체가 가사 도우미를 파견하거나 연계해 주는 시

스템이었다면, 가사 서비스 앱들은 가사 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 오픈 에드 http://app.openads.co.kr (2019.06.20.검색)

[그림 4-4-3] 가사 서비스 앱 상위 10위의 작년 대비 설치수 비교 

◦ 가사 노동자 수를 살펴보면, 민간부분 가사노동자의 규모는 그 추정방식에 

따라 상이함. 

‐ 김재민(2018)는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 2017년 164

천명으로 예상하였으며, 윤자영(2013)은 비공식 가사사용인은 2011년 

기준 119천명으로 이 중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 무려 10만 5천명, 

88.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서울시의 경우18) 2018년 현재 서울지역의 가사 및 육아도우미 노동자 규

18)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직업 중분류만을 볼 수 있다. 권순원 외(2014)는 직업소분류 규모는 직업별 전국 규모와 비율을 
적용하여 추산하여 이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였음

http://app.opena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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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약 39,550명에서 39,560명으로 추정됨. 2013년 기준 서울지역 가사 

및 육아도우미 노동자 추정규모는 약 64,300명에서 64,800명에 달한다고 

볼 때, 2013년 추정규모 대비 2017년 약 24,750명에서 25,240명이 감소

한 것으로 파악됨(권순원 외, 2014; 김재민, 2018). 

‐ 이 감소가 실제 가사노동자 수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 앞서 가

사노동시장의 확대와 연관 지어 볼 때 사실상 플랫폼노동으로 편입됨으

로써,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존재함. 

◦ 2019년에 발간한 고용정보원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 자료

에 따르면, 플랫폼 경제 종사자 정의 119)에 근거하여 성별 플랫폼 종사자

의 직업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청소/건물관리가 5.9% 인 반면 여성의 

경우 플랫폼 종사자의 17.4% 정도가 가사육아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청소 건물 관리까지 포함하면 약 29%에 달함. 

◦ 2019년 고용정보원 추정으로 플랫폼 노동자 수가 47만에서 54만 명으로 

추정했을 때, 여성이 33%인 것으로 보았을 때 여성 플랫폼 노동자 3명 중 

1명은 청소 포함 가사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자료: 김준영 (2019).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 고용동향브리프(2), 2-19 재구성

[그림 4-4-4] 여성 플랫폼 종사 직업 비율 

◦ 간접적으로 가사 서비스 플랫폼에 속한 근로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

사서비스 앱들과 연계하여 가사도우미들만 활용하는 앱들의 설치 분포를 

19) 지난 한달 동안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유급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 이거나 지난 한달 
동안 일거리 1건당 수수료나 수수료와 정액급여 혼합 방식으로 소득이 결정되는 단기 아르바이트 앱/웹 이용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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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음. 그 결과 성별 설치 분포를 보았을 때 4개의 가사서비스 노동자 

전용 앱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가사 서비스 노동자의 성별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연령별 설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용 앱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기

존의 오프라인 가사 서비스 노동자가 50대가 가장 높은 것과는 차이를 보

였음. 

◦ 미소파트너의 경우 20대의 설치 비율이 3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2030세대가 플랫폼노동으로 투잡을 띄고 있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

로 보임. 미소는 최근 펫시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펫시터가 유입되어 설

치 연령대가 이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2019년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2050명을 대상으

로 ‘직장인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 5명 중 1명은 

직장생활과 병행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을 볼 때 이와 

같이 해석 될 수 있음. 

◦ ‘미소’와 달리 ‘청소연구소’와 ‘홈마스터’의 경우에는 40대의 설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와홈의 경우 50-60대 설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현재 추정된 가사도우미 평균연령이 53.3세, 육아도우미 53.28세(윤

자영, 2011)와 유사함을 알 수 있음. 즉, 가사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들은 

중‧고령 여성들로써 기존의 저숙련,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

측할 수 있음. 이 분포는 문지선·김영미(2017)이 지적한 대로 초단시간 노

동시장이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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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오픈 에드 http://app.openads.co.kr (2019.06.20.검색)

[그림 4-4-5]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 성별, 연령별 분포

(3) 실태조사 방법

◦ 가사노동서비스 산업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조사 

◦ 가사노동서비스 플랫폼 업체 심층면접

미소- 미소파트너

청소연구소-매니저 

와홈-헬퍼전용

홈마스터-마스터 용

http://app.opena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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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현황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가사노동서비스 플랫

폼 상위 업체 2곳(B사, C사)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상위 업체 2곳의 

업체 대표와 관련 관리자들을 직접 만나서 일대일로 1명 당 1회, 약 3시

간 내외의 면접을 실시하였음. 

‐ 심층 면접은 반구조화 된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음. 종사자현황, 회사 비즈니스 모델 구조, 플랫폼 노동자와의 

고용계약 및 자격, 노동시간, 플랫폼노동 관리, 보수결정방식, 필요한 사

회정책 등임. A사는 업체 대표 및 관련자들의 심층면접 대신 노동자 인

터뷰와 기업 문헌자료를 통해 보완하였음. 

[표 4-4-2] 심층인터뷰 업체 현황

◦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 심층면접20) 

20) 업체 조사와 연동하여 가사서비스 플랫폼 상위 업체 3곳(A사, B사, C사)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상위 업체 3곳의 
앱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경력 1년 이상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서 일대일로 1명 당 1회, 약 3시간 내외의 면접을 실시하였음. 

   심층 면접은 반구조화 된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사 서비스 플랫폼 진입계기, 
주 노동일수, 시간, 업무 내용, 임금, 노동환경, 안전, 직업교육 및 숙련형성, 사회보장제도 등임.

구분 연령 이용 플랫폼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 경력 현재 중복 직업

노동자 1 52세 B 사 4년 없음

노동자 2 65세 B 사 4년 아이돌보미

노동자 3 52세 A사/C사 3년 없음

노동자 4 57세 C사 1년 요양보호사

노동자 5 58세 A사/기타 3년 없음

노동자 6 64세 C사 1년 없음

노동자 7 66세 A사/기타 4-5년 없음

A사 B사 C사

KSF 회원사 회원사 비회원사

구분 O2O 긱 워크/ 장소 기반 O2O 긱 워크/ 장소 기반 O2O 긱 워크/ 장소 기반 

앱 설치 
(2019.6 기준) 

309,165 58,126 98,151

서비스 내용
정기형 가사서비스, 1회성 
가사서비스, 침대·가전청소, 

이사청소, 펫시팅

정기형 가사서비스, 1회성 
가사서비스, 이사, 가전 청소, 

오피스 클리닝, 산후조리, 
식당알바

정기형 가사서비스, 
1회성 가사서비스 

서비스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전 지역 서비스 

전국지역 

서울, 경기 일부(성남, 과청, 
광명, 안양, 부천, 의와, 인천, 
군포, 구리, 의정부, 수원, 

고양, 용인, 하남)
기업 
정보 

연혁 2015년 8월 설립 2014년 9월 설립 2016년 12월 설립
매출액 942,863천원 2,536,000천원 256,35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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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서비스 플랫폼 고용 구조

(1) 가사서비스 플랫폼 중개방식

◦ 현재 조사된 연구들(김재민, 2018; 김용진, 2019)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플

랫폼의 중개방식은 크게 2가지 형태가 존재함. 

◦ 하나는 이용자와 가사 노동자를 보유한 업체와의 간접 매칭임. 이는 이용자

가 서비스를 신청한 뒤 가사 플랫폼에서 외부업체를 연계하여 그 업체와 연

관된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연계해주는 형태임. 

[그림 4-4-6] 가사 플랫폼 간접 매칭 중개방식

◦ 다른 하나는 이용자와 가사노동자간의 직접 매칭임. 이는 이용자가 서비스

를 신청하면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원하는 호출을 고르거나, 반대로 이용자

가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선택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식임.

[그림 4-4-7] 가사 플랫폼 직접 매칭 중개방식 

 

◦ 업체 인터뷰 및 노동자 조사결과 앱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두 

개의 중개방식을 모두 활용하거나 혹은 하나의 중개방식을 활용하기도 함. 

◦ 그 서비스에 따라 이용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A사와 C사의 경우 직접 매칭 

중개방식을 취하고 있었음. 즉,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요

청하면, 플랫폼의 올라온 호출들을 보고,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원하는 호출

을 고르는 형식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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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B사의 경우 두 가지 중개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었음. 

‐ 간접 중개방식으로써 입주청소 혹은 전문적 청소 서비스(에어컨, 가전청

소 등)의 경우 이용자가 플랫폼에 요청하면 본 회사와 계약을 맺은 소속

업체를 연계하여 그 소속업체에서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임. 

‐ 직접 중개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가사 서

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올리면,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이 여

러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을 이용자가 선택하는 방식과 원하는 가사서

비스 노동자를 지정하는 방식의 이용자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중개방식이 이루어졌음. 다른 하나는 기존의 A사와 C사와 유

사하게 이용자가 가사 노동 서비스 플랫폼에서 정한 가격을 확인하고 서

비스를 요청하면, 앱에서 자유롭게 호출을 고르는 방식으로 중개 방식이 

이루어졌음. 

(2)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 모집 방식 및 인적 특성 

◦ B사의 경우 2015년 인터넷 쇼핑몰 자회사에서 출시했음. 초기에 많은 가사

노동자들을 기존에 인력 중개업소 혹은 일자리 소개소를 통해 연계 받아 진

행하였음. 이후에는 다른 플랫폼 업체들과 유사하게 인터넷 홍보나 앱 홍보

를 통해 모집하고 있음. 

◦ C사의 경우 상위 3개의 업체 중에 가장 뒤 늦게 시작한 업체로써 가사 도

우미 모집을 인터넷 혹은 아파트 광고를 통해 모집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등록한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을 통해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사 

노동자를 소개 시에 소개 수당을 통해 청소 노동자를 모집함.

◦ A사는 SNS 광고를 통해 이용자와 청소노동자 모두를 모집하는 형태로 이

며, 아파트 광고를 통해서도 모집하고 있음. 또한 C사와 유사하게 기존의 

등록한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을 통해서 소개수당 지급 방식을 통해 모집을 

진행하고 있음. 

◦ 업체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B사의 경우 남성을 가사 노동자로 등록을 받지

를 않고 여성이 대다수이며 50대 중반이 평균 연령대이었음. C사의 경우 

근로자 연령 대상을 30-65세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을 모집하고 있었음. 반

면 A사의 경우 B사와 C사와 달리 연령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국적 

역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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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① 근로계약 

◦ 2018년 기준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사 및 돌봄 노

동자의 15.3%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3.7%가 일용근로자, 58.9%가 

일용근로자로 나타남. 

◦ 가사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플랫폼 업체와 

이용약관을 맺고 있는데 가사 서비스 플랫폼 점유율 상위 3개 업체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그 내용은 상위 3개의 업체의 가입 약관을 보면 

서비스 용어의 정의를 설정하여 “이용자(소비자)”, “플랫폼 회사(중개자)”, 

“매니저(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음. 

[표 4-4-3] 가사 서비스 플랫폼 업체의 이용약관 (3사 비교)

A사

제 4 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A사 서비스라 부릅니다.
② 일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을 "구인자"라 칭합니다.
③ “당사”를 통해 일을 수행하고자하는 회원을 "구직자"라 칭합니다. 
④ “당사”회원간 매칭되는 서비스에서 구인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⑤ A사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매칭되는 것까지로 제한됩니다. 매칭 이후 작업 중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B사

제 4 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B사서비스라 부릅니다.
② B사서비스는 재능과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공유경제마켓이라 부릅니다.
③ 일손을 찾고 일감에 대해 견적요청을 하는 회원을 "구인자"라 칭합니다.
④ 일을 수행하고자 견적요청건에 대해 견적제시를 하는 회원을 "구직자"라 칭합니다.

C사 

제1조 (용어의 정의)
“C사”이라 함은 매니저회원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이용자의 구인 신청을 받아 
매니저회원과 연결해주는 중개서비스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부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C사를 이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매니저회원을 구인하는 개인(법인 
제외)을 말합니다.
“매니저회원”이라 함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구인신청을 한 
이용자에게 구직승낙을 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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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수소득 및 수수료 

◦ B사의 경우 산후도우미, 오피스청소, 요리, 이사청소 등 다양한 서비스마다 

각 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시간당 임금액은 1만원~1만 2천원 사이임. 

플랫폼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시간과 평수 그리고 매니저 등급에 의해 결정

되는 서비스 이용료에 따라 1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이 달라

짐

‐ B사의 정기형 청소 서비스 요금은 다음 표와 같으며, 여기서 수수료를 

10-15% 정도를 제외한 금액을 받고 있음.

[표 4-4-4] B사플랫폼의 정기형 청소 서비스 요금 (단위: 원)

◦ C사의 경우 시간과 평수 그리고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시간당 임금액은 만원에서 만 삼천원 사이임. 구체적인 매니저 보수 표는 

다음과 같음. C사의 경우 B사와 달리 별도의 등급별 차등적 급여를 제공하

지 않지만, 한 달에 120시간 근로를 한 경우 10만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음. 

[표 4-4-5] C사 플랫폼의 매니저 보수

평형/ 등급 홈 스타 마스터
~25평 49,000 52,000 55,000

26~35평 51,000 54,000 57,000
36~55평 54,000 57,000 60,000
56평 이상 58,000 61,000 64,000

* 4시간 기준 요금(8시간 신청시 회당 8천원 할인됨 

* 추가서비스 요청 시 각각 5천원이 추가됨(복층, 음식) 

진행시간 3시간 30분 4시간
4시간 
30분

5시간 6시간 8시간 

평
수

평수 ~19평 이하 20-34평 35평-44평 45-54평 55평-64평 65평 이상

매
니
저 
보
수

서울
성남, 과천
광명, 안양
부천, 의왕
인천, 군포

구리, 의정부

1회 38,500원 44000원 49,500원 55,000원 66,000원 88,000원

정기
(3회차부터)
42,000원

(3회차부터)
48,000원

(3회차부터)
54,000원

(3회차부터)
60,000원

(3회차부터)
72,000원

(3회차부터)
96,000원

수원, 고양
용인 하남

1회 42,000원 4,8000원 54,000원 60,000원 72,000원 96,000원

정기
(3회차부터)
45,500원

(3회차부터)
52,000원

(3회차부터)
58,500원

(3회차부터)
65000원

(3회차부터)
78000원

(3회차부터)
1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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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티 역시 두 군데 모두 존재하는데, 서비스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진행을 못한 시간의 보수는 차감됨. 또한 이용자가 신청한 가사서비스 시간 

30분 전에 취소한 경우 서비스 금액을 모두 지불하여야 함.

(4) 사회보험 및 그밖에 사회안전망 

①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수준  

◦ 가사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적용 수준인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었음. 

◦ 가사서비스 노동자 인터뷰 결과 국민연금의 경우 내지 않고 있고, 건강보험

의 경우 직장가입자인 가족구성원에 속하여 있거나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 보험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갖춘 자영업자가 아님으로 제도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었음. 

◦ 이승윤 외(2019) 연구가 정리한 사회보험법적 가입자격 및 보험료 수준 표

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의 배제가 확인됨

[표 4-4-6]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수준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 표준적 고용관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자격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수준

월 소득액 신고 후 기준 소득월액에 전체 연금 
보험료율 9.0% 전액 가입자 부담

- 기준소득월액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468만원까지 범위로 결정

전체 연금 보험료율 9.0% 중 
근로자 부담 4.5%, 사용자 

부담 4.5%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격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

지역가입자2: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 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

전체 보험료율 6.24% 중 
근로자 부담 3.12%, 사용자 

부담 3.12%

고용보험

가입자격
- 원칙적으로 가입 자격 없음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피용자가 없는 
자영업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보험료 
수준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피용자가 없는 자영업자:
전체 보험료율 2.25% 전액 가입자 부담

전체 보험료율 1.55% 중
근로자 부담 0.65%, 사업자 

부담 0.9%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자격 - 원칙적으로 가입 자격 없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보험료 
수준 

- 전액 사업주 부담

출처: 이승윤, 박경진, 김규혜. (2019). 한국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비판사회정책, (64), 1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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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적민간보험 적용 수준 

◦ 가사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상황

에서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개인수준에서 가입 가능한 사적민간 

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인터뷰 플랫폼 가사노동자들은 근 골격질환에 크게 노출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치료를 개인 자비로 부담하거나 실비보험을 통해 납부하고 있

었음. 

◦ 가사 서비스의 특성상 가사 업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물건에 대한 파

손 보험만 가사 플랫폼 상위 업체 3곳 모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임. 

‐ 인터뷰 플랫폼 가사노동자들은 ‘물건’에 대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플랫

폼 가사 노동자들은 업무의 안전함으로 여기고 있었음. 즉, 이용자의 집

에 있는 물건을 가사 노동자가 업무 도중 파기 혹은 손실된 경우 이를 

플랫폼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가사 노동자가 업

무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파손보험은 원고, 설계서, 모형, 증서, 서류, 사진, 편지 및 유사 화물/미술

품, 골동품/귀금속류, 화폐, 어음, 수표, 채권, 유가증권류, 인지/시계, 담

배, 모피류, 계란류/ 살아있는 동물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물건에 대한 업무상의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에게 

부여됨. 

3) 가사서비스 플랫폼의 노동과정 

(1) 노동시간 

◦ 여타 플랫폼 업체와 유사하게 가사서비스 플랫폼 역시 정해진 노동시간을 

존재하지 않으며, 본인이 원할 때 호출을 선택하고 일을 할 수 있음. 

◦ 2018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사 및 돌봄 노

동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종사상 지위를 가진 자들의 일주일 노동시

간은 평균 38시간으로 같은 가사 및 육아도우미 여타 종사상 지위의 근로

자들보다 많은 노동시간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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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7] 가사 및 육아도우미 평균 주당 근로시간 (단위: 시간)

◦ 다만 “가사 서비스”이라는 특성상 출근 이후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시간에 호출이 많아 최대 노동 시간의 제약이 존재함. 근로자 인터

뷰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에 최대 3곳 기준 시간 건당 4시간씩 호출

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음. 

◦ 이를 토대로 산정해보면 하루 최소 0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주 7일 84시간

의 강도 높은 노동시간 설정이 가능함. 

◦ 인터뷰 한 가사 서비스 노동자1 사례는 실제로 84시간을 약 3년 동안 하였

고, 몇 몇의 가사 서비스 노동자 사례들 역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경험들을 이야기하였음. 

◦ “가사 서비스” 플랫폼 업체 역시 노동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었으며, 노동

자가 스스로 일감을 선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정함이 존재하

지 않았음. 

◦ 가사 서비스 플랫폼의 자율적인 노동시간은 유연한 작업형태가 가지는 자

율성과, 독립성 추구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저 임금노동시장에서는 엄격한 

목표, 성과에 기반 한 보상, 자영업자 지위에 의한 자기 착취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농후함(G Valenduc, P Vendramin. 2005).

(2) 업무 내용 

◦ 플랫폼 업체들의 대다수가 업무 내용을 규격화 하고 있었음. 

◦ B사의 가사서비스 업무 내용은 업무내용은 기본 서비스와 주기적 서비스로 

구성됨. 

‐ 기본서비스는 환기(5분)/ 세탁(20분)/ 주방(1시간)/ 욕실(1시간)/ 방·거

실·현관(1시간)/ 정리정돈·쓰레기 배출(30분) 임. 

‐ 주기적 서비스는 주방(후드 묵은 때 청소, 상부장, 하부장 정돈, 냉장고 

정돈), 욕실(곰팡이 제거, 샤워부스, 벽면, 거울 물때 제거), 수납장 정돈, 

방·거실·현관·배란다: 묵은 먼지 제거(쇼파 아래, 옷장 위, 천장 등), 침

가사 및 육아도우미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31 34 27 38 38

출처: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B형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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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커튼 세탁, 베란다/ 창틀 닦기, 정리정돈, 옷장 정돈, 신발장 정돈임.

◦ C사의 기본서비스 동선은 불림청소/세탁/부장/화장실/방청소/빨래/거실/ 

그릇수납,수전/신발장, 퇴실/쓰레기 버리기 임. C사는 기본적 동선에 따른 

점검 사항을 매뉴얼화 하고 있었음. 

‐ 구체적인 업무 점검 및 순서는 불림청소(문 앞 짐정리/앞치마 착용/ 청

소기 위치 확인) -> 세탁 (앱 확인(세탁진행) *현장 요청시 진행), 흰옷 

분류, 널 공간 확인)-> 주방 (설거지 이물질(고춧가루, 음식물), 개수구멍 

확인, 음식물 봉투확인)-> 화장실 (변기안/타일 물 때, 샤워부스 물 때, *

물기제거하기, 배수구멍 머리카락)-> 방청소 (침대 이불 정돈, 문 뒤/ 가

구틈새, 제자리 정리정돈 * 귀중품 보이도록)-> 빨래 널기 (한번 돌린) 

세탁널기, 건조기 활용하기 *남은시간 체크, 마른 세탁물 정돈)-> 거실

(바닥 때 여러번, 걸레/도구 활용, 구석구석 먼지 확인하기(가구밑))-> 그

릇수납, 수전(청소도구 정리, 사용한 걸레 세척, 창문닫기, 쓰레기 모으

기)-> 신발장 퇴실(쓰레기 배출 여러번(현관에 나온), 신발 제자리 정도, 

구석 먼지확인)-> 쓰레기 버리기(일반/음식물 기본 배출, 앱확인(재활용

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정돈)임. 

‐ A사의 업무 내용은 따로 규격화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용자가 메모 표

시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었음. 다만 업무 내용에 

있어서 예시를 들고 있었음. 일반주부가 수행하는 주 1-2회 수준의 청소

를 대신함. 예를 들면 거실, 침실의 먼지 제거와 침구정리, 설거지 비롯

한 주방청소, 욕실, 베란다의 간단한 물청소, 세탁기 이용한 빨래 등임. 

창문 창틀, 냉장고 청소, 다림질은 A사에 미리 고지해야함. 생활청소 수

준의 짐정리 가능, 무거운 짐이나 가구이동 재배치는 불가능하고 생활정

리 수준의 옷 정리 가능, 창문/창틀 청소도 가능; 실시간 문의 후 손 닿

지 않는 높은 곳이나 외창은 불가함. 냉장고 청소 가능, 폐기할 음식물 

등은 명확하게 지정, 곰팡이 찌든 때, 기름때 제거는 생활수준으로 가능

함.  

◦ 가사플랫폼 업체들은 기본서비스라는 이름하에 업무의 내용과 업무의 범위

를 규정하고 있었음. 소비자는 기본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업무의 규격화

는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통제기제로도 작동하고 있었음. 

◦ 한편, 정해진 시간 안에 본 업무에 기준에 따라 근로하는 플랫폼 가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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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노동 장소가 규격화 되어 있지 않는 가사 노동이라는 특성 상 규격

화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식시간 없이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 나타남. 

(3) 관리기제 

① 서비스 매뉴얼 

◦ 플랫폼 업체들은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교육 시와 첫 가입 시 안내 매뉴

얼을 제공하고 있었음 이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작업방법을 제시하

고 있었음. 또한 몇 가지 행동들을 아래 표와 같이 규칙으로 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 활동 제재 혹은 재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

음. 

◦ 주목할 만 한 것은 플랫폼 업체들은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의무 조항으

로써 각 플랫폼 업체의 운영가이드를 제시하고, 운영가이드를 준수하지 않

을 경우, 회원 해지나 연계 제한을 두고 있음. 이를 통해 플랫폼 가사서비

스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표 4-4-8] 가사서비스 플랫폼 지침서 

C사 서비스 지침서 B사의 서비스 지침서
§ 고객을 대상으로 도난, 폭행, 폭언 등의 범법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 약속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잦은 지각이나 

조기퇴실은 불가합니다. (조기 퇴실로 시간에 따른 
환불이 누적되는 경우, 업무가 보여지지 않습니
다.)

§ 근무 중 혹은 직전에 흡연, 음주 행위를 절대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고객에게 웃돈이나 팁을 요구하거나 <000>를 제외
하고 직업거래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 예약된 일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업무 당일 직전에 
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 고객의 정보를 다른 고객 등의 타인에게 절대 발설
하지 않습니다.

§ 업무 중에 고객에게 불필요한 대화나 서비스와 상
관없는 지나친 행동(지나친 핸드폰 사용 등)을 하
지 않습니다. 

§ 고객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음식섭취, 
파손, 분실 등)

§ 파손보험이 접수될 때에는 자기부담금 최대 
50,000원 발생될 수 있습니다. 

1)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2)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습니다. 
3) 약속한 서비스 시간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4) 고객 댁 방문전 사전통화를 진행합니다. 
5) 유니폼 및 앞치마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6) 고객요청사항을 서비스 전에 확인합니다. 
7) 항상 파손에 주의합니다. 
8) 업무 외 개인 대화를 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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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제 2조 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때

에 근로자를 정의하는 것은 4가지 요소로써 직업의 종류 불문, 임금,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의 제공의 개념임. 기존의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 종속성21)과 인적종속성22)을 기준으로 판

단하고 있음(장상준, 2019:137-139). 

◦ 이러한 가사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의 서비스 매뉴얼들을 살펴보면, 근로자

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용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23)’, ‘인적 종속성’이 

농후함.

② 등급/ 평점제 

◦ 몇몇의 플랫폼 업체들은 등급제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면서, 플랫폼 

가사 노동자들의 관리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음. 등급제는 업무건수와 평점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고, 등급제 대신하여 평점만으로 관리되는 곳도 존재

하였음. 

◦ 예로 상위 3개 업체 중 B사의 등급제 기준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이곳의 

경우 매니저 등급에 대한 근무기간은 매니저 실제 경력 전체가 아닌, 해당 

플랫폼의 활동기준으로 부여 됨.  

21) ‘사용종속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 (Weisung)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의 
지휘권(Direktionsmacht)에 복종함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는 근로관계의 전속성, 업무에 대한 승낙 
및 거부의 자유 유무, 업무내용과 작업방법의 구속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대가성, 작업도구 생산자재의 
소유관계 등을 들고 있다(장상준, 2019:140).

22) ‘인적종속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는 성질을 말한다. 즉, 노무제공의 
타인결정성(Fremdbestimmtheit)-노무제공의 시간과 장소의 타인결정, 노무급부에 대한 지시의 준수, 타인의 노동조직
에의 편입을 말한다. 그 개념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종 속성’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장상준, 2019:140).

23) ‘경제적 종속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 전부를 타인(사용자)의 처분에 맡김으로써 그와 같은 취업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없고, 그 결과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지위는 스스로 자기노동력을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일정한 영업목적에 투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구별된다(장상준, 2019:140).

C사 서비스 지침서 B사의 서비스 지침서
§ 교육태도가 좋지 않거나 기타(회사 인재상과 맞지 

않을시) 사유로 인하여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각 플랫폼 회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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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9] B사의 등급제 기준 

◦ 소비자와 플랫폼 리뷰 시스템은 근로자의 일감에 영향을 미침. 경쟁식 직접

매칭 방식의 경우 소비자는 가사 노동자에 대한 리뷰를 토대로 선택함에 따

라 평점은 지속적으로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임. 

◦ 몇몇의 플랫폼 업체들은 등급에 따라 일감에 대한 정보 공개 수준을 차별적

으로 제시함. 인터뷰 조사결과 평점이 떨어진 이후 서울에 거주함에도 불구

하고 서울지역 콜이 1개도 뜨지 않는 경험을 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존재함.  

◦ 또한 플랫폼 업체는 등급별 다른 보수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들을 관리함. 

◦ 중장년 여성이라는 가사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의 인구학적 특성상 그들은 인

근지역의 맞춤형 일감24)을 선호하는 상황 속에 등급/평점제는 일감의 공개 

수준과 보수체계와 연동되어 있어 매우 강력한 통제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4) 교육 훈련 및 숙련형성 

◦ 가사 서비스 노동 특성은 고용된 가정에 방문하여 청소, 세탁 등의 집안일

을 수행하지만 기존의 가정 내에서 수행했던 집안일과 차별적임. 청소, 세

탁과 같은 집안일은 개인마다 다른 기준이 존재하고, 각 플랫폼 마다 업무 

매뉴얼이 존재함으로 이를 익혀야 하기 때문임.

◦ 가사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들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숙련이 형성됨.  

◦ 하나는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여러 번의 서비스 방문을 통해 스스로 숙련을 

형성하는 방식임. 

‐ 노동 환경이 매번 달라짐으로 여러 형태의 가사 서비스 근로환경을 경험 

한 뒤 이용자의 성향, 집안 평수, 바닥 재질/소재 등을 스스로 노동을 통

24) 예를 들어 아침 9시-12시까지 3시간짜리 가사서비스 노동이후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인근의 오후1시부터 –4시까지의 
일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을 일감. 

등급 홈 스타 마스터

기준
본사인증 

신규교육이수
(서비스/기능)

우수 매니저 인증 심화교육 이수 

업무건수 5건 미만 5건 이상 

평점 4.34이하 4.35~4.94 4.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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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익히게 되고 이후에는 숙련을 통해 보다 업무를 수월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임. 

◦ 다른 하나는 가사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은 각 회사마다 존재하는 가사 서비

스 매뉴얼을 가입 이후 방문 혹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제공

하고 있음. 

‐ 교육 내용은 방문 시 서비스 교육이 중점으로 진행하고,  화장실 물기 제

거, 찌든때 제거, 바닥 재질/소재에 따른 청소 등 전문적 청소에 대한 방

법과 도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이후에는 플랫폼 업체들은 동영상교육 

혹은 가사 서비스 노동자 전용 앱을 통해 새로운 가전도구 작동 법에 대

한 교육, 추가 청소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함.  

◦ 이러한 가사 서비스에서 숙련은 이용자에게 더 좋은 평점과 등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는 결국 플랫폼 가사 노동자가 더 많은 일감 얻는 것으

로 이어짐. 

◦ 한편, 가사 서비스 노동은 청소 시 가구이동, 창틀 청소 등을 통해 근골격

계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데 이에 대한 예방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

음. 또한 청소 시에 사용하는 유해 청소세제 흡입에 이불 등 먼지 흡입에  

노출됨에도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음. 더불어 플랫폼 가

사서비스 노동 특성상 새로운 근로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데 집안 구

조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실시 않고 있음. 

◦ 더불어 플랫폼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훈련 교육들은 고용보험제도에서 배제

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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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대변 및 고충처리 

◦ 가사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들은 개인가정집과 직접 계약한 가사노동자 혹

은 NGO단체 등에서 파견하는 가사노동자, 민간 중개업소에서 파견하는 가

사노동자와는 다른 성격을 지님. 이에 이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가사노동자 

이해대변 기관인 한국 가사노동자 협회에 속하여 있지 않음. 

‐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이 가사서비스 일을 하

고 있지만, 가사노동자와 같은 노동의 성격을 가지는지 의문을 제기하였

음. 특히 고정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사용자와 플랫폼 업체 사이에서 누

가 고용주인지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 노동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실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가사노동 이해대변 기관들을 알고 있는지, 혹은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가입의사가 없다고 밝힘.

‐ 인터뷰에 따르면 가사노동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

해대변 기관 가입하게 되면, 주변에 가사노동자라는 사실을 밝혀진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밝힘. 

‐ 다른 답변으로는 기존의 이해대변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본인들의 이해대

변 기관으로써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 노동자의 고충처리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위 업체 인터뷰 결과에 따

르면 B사와 C사는 낮은 평점이나 소비자의 컴플레인이 발생하였을 때 가사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와의 1대1 통화를 통해 확인함. 

◦ 노동자들 역시 작업환경에서 소비자와의 갈등이나 무리한 업무 지시등이 

발생하였을 때 플랫폼 업체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충을 처리함.

‐ B사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시(성추행, 

도난의심) 소비자 의견을 듣는 동시에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음. 

‐ C사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부모의 

죽음 등과 같은 생애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며 이 경우 

서비스 매칭이 되었음에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대신 다른 가사서비스 플

랫폼 노동자로 대체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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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향후 전망 

◦ 현재 가사 서비스 플랫폼 노동시장은 가구형태의 변화와 가사 서비스에 대

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그 시장은 확대되고 있음. 또한 가사서비스 플랫

폼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 자체 역시 급속히 성장

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근로시

간, 최저임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

이며,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들은 더욱 그러함. 

◦ 특히, 기존의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자 정체성이 모호한 가운데 플랫

폼 노동시장에서 고용관계를 입증 또는 확인하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즉, 플랫폼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기존의 가사서비스노동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노동의 문제 역시 안고 있어 

이중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 현재 가사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고용개선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고,  

법률안의 법적 적용범위가 제공기관과 그 소속 가사근로자로써, 개인과 개

인 간의 거래는 법적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O2O 가사

서비스 시장의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 가능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음.

◦ 가사서비스 노동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서비스의 공공성이 부각되고 

있음. 가사서비스 중개업체를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음. 더불어, 건전한 가사서비스 공급기관의 확대, 가사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이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가사서비스법안 쟁점 토론회 자료집, 2017.7.18.). 

◦ 그러나 가사 서비스 플랫폼노동의 경우 이미 시장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

공 또는 비영리 기관이 기존의 업체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현재 가사고용개

선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가사노동 기준선을 세

울 필요가 있음. 서울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수립

해왔음. 대표적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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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나은 노동 조건을 위해서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

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C189)을 토대로 하는 “서울형 가사노동자 개선정

책”등을 제안함. 

◦ 다음으로 가사서비스 공급기관 인증제도 도입을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함. 기존의 서울시의 돌봄서비스 인증제도를 가사서비스 공급기

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재 가사서비스 플랫폼이 서울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시와 기존의 가사서비스 플랫폼 업체와의 사회적 상생협약

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를 통해 현재 확인되지 않는 가

사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할뿐더러 현재 가사 플랫폼 서비

스 시장의 초기단계에서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상생 가

능한 산업 시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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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0] 가사서비스 플랫폼 근로조건 요약

항목 내용

노동
시장
특성

입직경로 공개채용, 지인소개 (소개 시 소개한 사람에게 추가수당지급)

인적특성 임시적 알바, 생계형 파트타임&전업이 구분됨. 

근로계약 미체결(계약서는 별도로 존재 하지 않지만, 약관과 서비스 원칙이 존재함)

고용형태 독립사업자, 파트타임, 풀타임

노동
조건

보수소득
수수료

업체마다 차이가 존재하나 기준 금액은 시간당 10,000원
기본 4시간씩 하루 2건  주 6회 근무 시 월 약 200만원

인터뷰 대상자들은 주 3회, 혹은 주 2회가 많았으며, 50-80만원사이임.  

노동시간
최소 주 1회- 최대 주 7회까지 가능 
최소 1일0 2시간-최대 1일 8-9시간

근무장소
서비스 지역이 모두 가능하며, 선택한 콜(가사 일거리)에 따라 장소가 결정됨. 

선택 전까지 정확한 평수, 요청사항을 알기 어려우며, 지역 정도와 시간정도만 알 
수 있음. 

복리후생 플랫폼 업체에 따라 상이하나 앞치마 제공, 물건 파손보험 지원 

사회보험 없음. 

산업안전
보건

근골격계 질환 발생

관리 
통제기제

서비스 별점이 크게 영향을 끼침. 별점이 높은 경우 추가 수당을 더 지급하며, 낮은 
경우 일거리를 보여주지 않거나, 활동 불가능한 지역만을 보여줌. 
A사: 평점이 낮은 경우, 근로자 인근지역의 콜을 보이지 않도록 함. 
B사: 활동이 없는 경우 매니저 등급이 낮아짐. 
C사: 1개월 동안 활동을 안 하는 경우, 콜이 보이지 않음 

교육  
훈련

숙련형성 지리적 지식 습득 수준, 스마트폰 사용 수준에 따라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줌. 

교육 
시스템

A사: 별도의 교육은 없으나, 평점이 낮은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 실시
B사: 별도의 교육이 있었으나 현재는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
교육 시스템은 동영상으로 대체되고 있음.(가전 사용방법 등)
C사: 가입 시 대면 교육실시

향후 전망

현재 가사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공급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모든 업체들에 있어서는 맞벌이 부부와 일인가구 증가와 더불어 가사 노동시장의 
확대될 것으로 전망. 
사업 확장(펫 시터/돌봄 서비스/음식서비스 등 서비스의 확장과 시간 쪼개기 등을 
통해 사업 확장 도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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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력 중개 플랫폼노동 사례: 일용직 중개 플랫폼 ‘일당백’

1) 산업, 비즈니스 모델

① 일용직 중개 플랫폼의 등장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플랫폼노동 및 플랫폼 경제 종사자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대두됨. 플랫폼 

경제는 새로운 고용 관계, 직종, 매칭 방식, 노동 과정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인 인력·노무 중개 방식의 변형을 가져오고 있음. 

◦ 이 절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인력·노무 중개 플랫폼 중 음식점 배달

과 홀 서빙 및 주방보조 일용직 중개를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인 ‘일당백’을 

이용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살펴봄.25)

‐ 일용직 중개 플랫폼의 등장은 인맥, 인력 사무소, 새벽 인력 시장, 아르

바이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일감의 배정 및 수요·공급 간 거래가 이루

어지던 전통적인 일용직 중개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최근 여러 일용직 중개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이 

기존의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처럼 일용직 구인/구직 정보를 스마트 앱

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에 불과함. 이러한 중개 서비스는 구인/구직 정보

가 공개되어 있고, 별도의 자격 인증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수수료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그러나 ‘일당백’의 경우, 경력 및 자격 인증 절차를 통해 가입 단계부터 

회원을 선별하고 구인/구직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회원 등급

제 및 각종 규약을 통해 등록된 인력을 관리·감독한다는 점에서 일용직 

중개 플랫폼의 새로운 모델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25) ‘일당백’의 서비스 구조 및 종사자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 약관을 검토하고,  
‘일당백’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일당백’을 이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인터뷰 참여자로 2명의 배달 노동자, 1명의 홀주방 노동
자, 1명의 음식점 사업주가 포함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각 1회, 회당 1시간30분~2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함. 인터뷰 
참여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직종 연령 성별 관련 직종 경력 일당백 사용 기간 현 일자리 상태

A 배달직 40대 중반 남성 20년 3년(지속) 고정직/일용직 병행

B 배달직 42세 남성 20년 4년(지속) 일용직만 지속

C 홀·주방 30대 후반 남성 17년 3년(총 6개월 근무) 외식업 본사 상용직

D 외식업 50대 남성 20년 3년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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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음식 배달이 플랫폼노동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26), 

인력 사무소나 인맥을 이용하여 일감을 구하던 일용직 배달 노동자들이 

중개 플랫폼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배달 대행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이

를 병행하는 경향들이 발견되고 있는 바, 현재 일용직 중개 플랫폼을 이

용하는 일용직 종사자들이 노동 실태 및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노동 시장의 주변부에서 고용, 임금, 사회적보호의 불안정성

을 지닌 일용직 노동에 플랫폼이 결합된 경우, 불안정성의 양상이 어떻

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4-5-1] 전통적인 일용직 중개 방식과 플랫폼의 등장 

② 음식점 일용직 중개 플랫폼 ‘일당백’의 현황 

◦ ‘일당백’은 2014년에 신설된 국내 최초 실시간 음식점 일용직 중개 플랫폼

으로, 배달과 홀 서빙 및 주방보조 일용직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

‐ 단, 홀서빙 및 주방보조 인력의 다수가 디지털 플랫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여성 및 국내 중국 동포이고, 이들의 경우 여전히 기존 직업 

소개소 및 파출 업체를 이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당백’ 중개 서비

스는 홀 서빙 및 주방보조보다 배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

임. 

‐ 회원은 구인자인 ‘사장님회원’과 구직자인 ‘개인회원’으로 구분됨. 구인

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비롯한 사업장 정보 입력, 구직자는 경력사항

과 함께 운전면허(배달)와 보건증(홀 서빙 및 주방보조)을 제출한 뒤 업

체의 승인을 거쳐 가입함.

◦ 업체는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회원 간 정보를 제공·중개할 뿐, 고용 알선 

26) 음식 배달은 전체 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5%를 차지하며(남성 기준),  주 6일 이상 종사 비율은 85%, 주 53시간 이상 
종사 비율은 46%로 나타남.  즉  음식배달은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생계형 주업을 목적으로 한 장시간 노동의 비중이 
높음.(고용정보원, 2019).

전통적인 중개 방식
새로운 중개 방식: 플랫폼

사업체 중개 서비스
회원 관리 및 통제 

시스템

인맥
직업 소개소, 인력 사무소 

새벽 인력 시장
아르바이트 사이트 

일당백 배달, 홀주방 ○

일당잡 건설, 배달, 홀주방 등 X

베테랑 일용직 건설, 청소 등 X
일용이 건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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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즉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자율적인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간 문제 및 손해에 대해 업체는 어떠한 보

증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적책임한계를 강조하고 있음.   

◦ ‘일당백’의 기업 정보 및 현황은 아래 [표 4-5-2]와 같음. 

[표 4-5-2] ‘일당백’ 기업 정보 및 현황

2) 고용구조 

① 종사자의 입직 경로 

◦ 연구 참여자 모두 20대 초반부터 지인의 소개를 통해 주업으로 해당 직종

(배달, 홀 서빙 및 주방 보조)에 종사한 장기 경력자임. 

◦ 그러나 다른 직종에 종사하며, 부업 및 임시적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일용 

노동을 시작하는 사례들도 나타남. 

② 플랫폼 서비스 이용 경로 및 계기 

◦ 첫째,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가입함 

‐ ‘일당백’은 배달 일용직 중개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서비스 영역을 홀서

빙 및 주방 보조 일용직 중개로  확대하였음. 특히 배달 일용직 중개 플

랫폼의 선발 주자로서 인력 사무소, 새벽 인력 시장, 생활정보지, 인맥 

등을 활용하여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던 배달 노동자들을 회원으로 확보

기업 정보

기업명 ㈜ 해나이노베이션 하라커뮤니케이션 

산업(기업) 포털·컨텐츠·커뮤니티 (중소기업)

설립일 2014. 02. 01

자본금 3억 원

매출액 비공개

사원수 20 명

주요사업 실시간 일용직중개 서비스 "일당백"

앱 
설치현황
(2019년 
8월 기준)

총 설치 수 40,029

설치 수 성장률
(최근 3주간)

3.47%

연령별 설치 분포
30대(29%) > 40대(26%) > 50대(20%)> 

20대(18%)>10대(1%)

성별 남성(57%) > 여성(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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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배달 일용직 중개를 독점해 온 것으로 알려짐. 사업 초기 온라인 마

케팅뿐만 아니라 확보된 배달 노동자 풀을 활용하여 입소문을 통해 회원

들을 확대해온 만큼, ‘일당백’을 이용하는 노동자와 고용주 상당수의 이

용 경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의 소개임. 

◦ 둘째, 플랫폼 업체의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가입함

‐ ‘일당백’은 2015년~2016년 직접 음식업장을 방문하여 고용주와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권유하고, 앱을 직접 설치해주는 방식의 적극

적인 마케팅을 벌인바 있음. 당시 무료 가입 후 약 6개월 후 유료 회원

제로 전환되었지만, 이 시기 가입한 배달 노동자들은 서비스의 편리함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하거나,  당장 이용하지 않더라도 월수수료가 부

담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멤버십을 유지하며 필요시 비상시적으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함. 

◦ 셋째, 이직과정에서 시간 사용의 유연성이 높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가입함.

‐ 이직 과정, 취업 교육과 병행하기 위해 일하는 날짜와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중 탐색하던 중 플랫폼의 온라인 홍보를 보고 

가입함. 특히 기존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는 일용직 구인 정보가 많지 

않고 원하는 업종과 지역을 수시로 선별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일용직 중

개만 전담하는 플랫폼에 가입하게 됨. 

◦ 즉  플랫폼을 통한 실시한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는 인맥, 직업 소개소, 새

벽 인력 시장, 생활 정보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하루하루 일자리를 

구하던 일용노동자들의 구직과정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일정정도 감소시

키고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됨.

③ 인적 특성

◦ ‘일당백’ 구직자의 인적 특성을 정리하면, 주업, 부업, 임시적 알바로 구분

됨. 

‐ 주업의 경우, 일용직만 지속, 동일 직종(배달/홀·주방)에서 고정직과 일

용직을 병행, 수개월 간격으로 고정직과 일용직 간 이직을  반복, 번갈아

가며 종사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 부업의 경우, 동일 직종 혹은 타 직종에 종사하며 주 1-2회 휴무일을 이

용하여 일용직에 종사함. 특히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며 콜이 적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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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음.

‐ 임시적 알바의 경우, 이직 과정에서 재취업 준비 및 교육·훈련을 받으며 

일용직에 종사함. 이 경우 생계형과 직무 경험 쌓기의 목적이 혼재되기

도 함. 

[표 4-5-3] ‘일당백’ 구직자들의 인적 특성

④ 서비스 구조 및 중개·매칭 방식

◦ ‘일당백’의 회원은 사업장의 구인자인 ‘사장님 회원’과 구직자이자 일용직 

노동자인 ‘개인 회원’으로 구분됨. 

‐ 구인자는 사업자 등록 번호, 상호, 지점명 등 사업장 정보를 입력 후 가

입. 구인자의 수수료는 90일 기준 145,000원으로 업체에 직접 납부함. 

‐ 구직자는 개인 인적 사항과 관련 경력(지역, 업종, 업체명, 경력 기간)을 

입력하며, 배달 구직자의 경우 면허증, 홀·주방 구직자의 경우 보건증을 

제출 후 업체의 심사 과정을 거쳐 가입 승인이 이루어짐.  배달 구직자는 

23세 이상의 1년 이상 경력, 홀·주방 구직자는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요

구되며, 가입 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이 보류되는 등 

업체의 회원 관리 및 선별이 이루어짐. 구직자의 수수료는 90일 기준 

55,000원으로 업체에 직접 납부함.

◦ 구인·구직 과정 및 매칭 방식은 아래와 같음.

‐ 구인자는 근무 날짜와 시간, 구인 인원, 연령 조건, 경력 조건, 식사 제공 

여부, 일급 및 시급을 입력하여 배정을 요청함. 

‐ 구직자는 자신이 설정한 지역과 업종에서 구인자의 배정 요청 내용을 확

인하고 사업장을 선택한 후  ‘배정받기’를 누름. 

‐ 구직자가 사업장을 선택하면, 구인자에게 알람이 전송됨. 구인자는 ‘배정 

내역’에서 배정된 직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으며(전화 통화 및 채팅 

유형 세부

주업 

- 일용직만 지속 
- 동일 직종의 고정직과 일용직을 병행

(예: 주 4회 고정직/주 3회 일용직)
- 수개월 단위로 고정직과 일용직 간 이직을 반복

부업 
동일 직종 혹은 타 직종에 종사하면서 

주 1-2회 휴무일에 일용직에 종사

임시적 알바 이직 과정에서 재취업 준비 및 교육· 훈련 중 일용직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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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배정 완료’, ‘내역 수정’, ‘배정 취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정 여

부를 확정함. 

‐ 구인구직 및 매칭 서비스는 24시간 동안 이용 가능함.

‐ 구직자는 배정받은 날, 해당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만큼 근무

하며, 임금은 근무 종료 후 사업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에게 당일 지급함. 

[그림 4-5-1] ‘일당백’ 구인 구직 및 매칭 과정

⑤ 고용형태 및 근로 계약 

◦ 하루 동안 배정된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임.

◦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갖지만, 근로 계약 체결 경험 없음. 

‐ 배달 노동자의 경우 10여년 이상 일을 하면서 근로 계약 체결경험이 전

무하며, 홀·주방 노동자의 경우 극소수의 사례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음

식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지만, 근로 계약의 필요성을 인

식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연구 참여자 모두 대부분의 음식점이 소규모 자영업이고, 갑작스런 인력 

공백을 일용직을 통해 급하게 충원하는 상황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함. 

‐ ‘일당백’ 은 홈페이지에 근로 기준법에 따른 최소 급여 기준 및 휴게시간 

부여를 권고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안내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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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임금(소득)

◦ 일급은 구인자(고용주)에 의해 결정되며, 근무 종료 후 사업장에서 당일 지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림 4-5-2] ‘일당백’ 일용직 임금 안내(서울기준)

‐ 일당백 홈페이지에 지역별 최저 급여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강제성은 

없음. 구인자는 업계 통상적 수준에서 일당을 책정하여 구인 요청을 게

시하며, 구직자는 해당 게시물을 통해 급여 및 노동조건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선택함. 업계의 통상적인 기준보다 낮게 일급이 책정되어도, 

당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배정을 선택하기도 함. 

◦ 배달 노동자는 일일 12시간 근무 기준 일급 12만원 ~ 15만원으로, 주 7일 

근무 시 월 소득은 3백만 원 후반에서 4백만 원 중반 가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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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주방 노동자는 일일 12시간 근무 기준 일급 10만원~11만원으로, 주 5

일 근무 시 월 소득은 2백만 원 초반임. 

⑦ 복리후생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 제공 외 복리후생 없음

‐ 배달 노동자에게 이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소유의 오토바이(주

유 포함)가 제공되며, 헬멧과 조끼는 필요시 제공됨. 

‐ 근무 시 발생하는 범칙금(교통 법규 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은 배달 노

동자가 부담함. 

‐ 홀·주방 노동자에게는 주로 앞치마, 장화, 유니폼, 작업복 등이 제공되지

만, 사업장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문제는 물품 제공 여부가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장화나 작업복 없이 주방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⑧ 사회보험

◦ 사회보험 가입 경험 없음. 

‐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치료

비 및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함(사례 A)

‐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보다 

임금을 온전히 현금으로 지급받는 현재 시스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⑨ 산업안전보건 

◦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매일 새로운 장소/공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직무 및 산업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교육이나 안내 없이 출근 즉시 일을 시

작함.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낯선 작업 환경 및 동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경력 및 숙련이 중요함. 

‐ 배달 노동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 경력 및 숙련 정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달 일용직에 신규 진입한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짐. 한편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사고 위험

이 높기 때문에 배달 경력이 많은 숙련자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

리가 익숙한 지역 내에서 배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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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보조를 맡은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불을 다루는 일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큰 부상은 없음. 그러나 홀·주방 노동자의 경우 일상적인 근골격

계 질환이나 주방 내에서의 작은 좌상, 화상의 위험이 있음. 이 경우 매

장에서 연고나 밴드 정도의 작은 처치를 하거나 특별한 처치 없이 일을 

지속함. 

3) 노동과정

① 노동시간 및 휴게 시간 

◦ 구인은 파트타임(5시간~6시간), 풀타임(12시간)으로 나누어 이루지지만, 연

구 참여자 대부분 하루 12시간, 주 5~7일 일용직에 종사하며 장시간 노동

을 수행함.

‐ 종사자들은 대체로 주업으로 일용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풀타임 배정을 

선호하며, 파트타임에 배정된 경우 하루 2건의 배정을 신청함.  

‐ 최근 일용직 배달 노동자가 배달 대행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용직 배달 인력풀이 감소하고 구인 수요가 높아짐. 구직자는 노동 시

간과 노동일이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소득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

에 구인 수요가 높아진 현 상황에서 가능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배

정받고자 함.

◦ 플랫폼은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 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를 안내하지

만, 사업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보장되지 않음. 

② 근무 장소 및 근무 형태

◦ 앱을 통해 선택, 배정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업장 내 혹은 배달 지역 내

에서 상시 근무함. 

◦ 주중/주말/주간/야간 등 사업장에서 배정 요청한 시간대 및 근무 형태를 

따름. 

③ 플랫폼의 관리통제기제

◦ 플랫폼은 구인자(고용주)의 취소, 임금 체불, 직거래 등에 대해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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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차감 및 이용 정지 등의 제한을 부과함을 아래와 같이 약관에 명시함. 

◦ 플랫폼은 구직자(노동자)의 취소, 결근, 배정받은 업체의 항의, 직거래 등에 

대해 서비스 이용일수 차감 및 이용 정지 등의 제한을 부과함을 아래와 같

이 약관에 명시함.

1) 출근취소

-출근한 상태에서 배정 취소하는 경우: 1회시 이용기간 60일 차감 또는 30일 정지

2) 당일취소

-출근 당일에 배정 취소하는 경우

-출근 후 업무 중 취소하는 경우

: 1회시 이용기간 40일 차감 또는 20일 정지

3) 단순취소

-출근전일까지 배정 취소하는 경우: 1회시 이용기간 5일차감 또는 정지

4) 배정방해

-단순취소지만 24시간이상 배정확정상태 후 취소하는 경우: 1회시 이용기간 10일 차감 또는 정

지

5) 즉시 회원자격정지 및 탈퇴

-추가/고정신고 없이 직거래 할 경우

-연락두절(3회 이상 연락시 연락두절)

-직거래유도

-임금체불

-배정확정 후 취소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

-유사경쟁업체 배정행위

-가입 업체 외 타 영업장 또는 다른 업체로 근로자를 출근 시키는 경우

※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한 경우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

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 광고한 경우

: 발견 즉시 자격 정지 및 탈퇴 처리함.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조치.



177

서
울
시
 디
지
털
 플
랫
폼
노
동
 실
태
와
 정
책
과
제
 연
구

1) 결근

-출근날짜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 1회 이용기간 60일 차감(유료회원)

: 1회 유료전환 (무료회원)

2) 당일취소

-출근당일 배정 취소하는 경우, 

-출근 후 업무 중 포기하는 경우

: 1회 이용기간 40일 차감(유료회원)

: 1회 유료전환 (무료회원)

(출근시간 1시간전에는 취소 불가)

3) 단순취소 

-출근전일까지 배정 취소하는 경우

: 1회 이용기간 5일 차감(유료회원)

: 2회 유료전환 (무료회원)

4) 배정방해

-단순취소지만 24시간이상 배정확정상태 후 취소하는 경우

: 1회 이용기간 10일 차감(유료회원)

:　1회 유료전환 (무료회원)

5) 배정받은 업체항의 발생시

-지역지리 경험 미숙(배달)

-업종업무 경험 미숙

-근무태만 등

：1회 이용기간 10일 차감

 : 2회 유료전환 (무료회원)

해당지역(구지역) 배정받기금지

6) 직거래

-일당백 가입 사장님 회원과 추가/고정신고 없이 일하는 경우

: 1회 영구탈퇴 또는 유료전환

* 앱메뉴>나의배정내역>추가/고정근무신고에서 신고

7) 즉시 회원자격정지 및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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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 금지는 플랫폼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정 근무로 신고하지 않

은 직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탈퇴 조치가 이루어짐. 

‐ 배정이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고용주와 일용 노동자 간 합의를 통해 지속

(추가)적인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용 노동자는 앱에서 ‘추가/고정 

근무 신고’ 메뉴를 통해 고정 근무를 등록해야 함. 

‐ ‘일당백’이 서비스를 확대하던 2015년~2016년에 개인회원(구직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들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가장 주요한 교육 내용

은 직거래 금지 및 고정 신고 메뉴 사용 방법임(사례 C)

‐ 직거래 적발 방식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일 사업장에 배정

된 다른 일용 노동자의 신고에 의해 직거래가 적발된 사례가 있음(사례 

A)

◦ 구인자가 특정 구직자를 차단할 수 있는 앱 기능이 있음. 고용주는  배정받

은 일용 노동자의 근무가 만족스럽지 않아 재고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

당 노동자를 앱에서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된 일용 노동자는 향후 해당 사

업장의 구인 요청을 볼 수 없음.

◦ 반면 구직자에게는 부당 행위를 한 고용주나 사업장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 

및 기능이 부재함. 

‐ 허위 구인이나 임금 체불, 고용주의 부당 대우를 경험하고 플랫폼에 시

-일당백에서 공지한 거래중지업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

-연락두절(3회 이상 연락 시 연락두절)

-고의적으로 취소를 반복하는 경우

-직거래 유도

(직거래 적발 시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사용 중인 모든 계정 탈퇴 처리)

-명의 도용 출근, 타인의 명의로 회원가입

-반복되는 근무태만, 고의적 업무과실, 회원 간 분쟁

-배정취소 및 결근이 빈번한 경우

-금품 절도 및 형사 처벌 대상자

-유사 경쟁 업체 및 개인 홍보행위 발견즉시 자격정지 또는 탈퇴처리와 함께 사안에 따라 민·형

사상 법적조치 당하실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연속하여 배정을 받지 않은 경우 휴면 계정으로 회원탈퇴 또는 이용정지 됩니다. 

* 유료회원은 차감 / 무료회원은 정지 또는 유료전환

* 이용기간 차감일이 부족할 경우 다음 결제시 부족분이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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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요청을 보내지만, 시정 및 피드백 등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구직자는 앱 내 ‘일당백 수다방’에 해당 사업장의 문제점을 게시하여 구

직자 간 사업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그러나 구직자 간 정보 공유가 

사업장의 불이익이나 구인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단순히 일용 노동자

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서만 기능함. 

‐ 이러한 회원관리 시스템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쌍방향 평가 및 후기 공

개를 통해 판매자가 처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 및 부당 대우를 일정정도 

방지하고자 하는 가사 및 파출 중개 플랫폼의 시스템과 상당히 대조적

임.

◦ 구직자 평가, 사업장 배정 횟수, 일당백이 주관하는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회원과 일반회원을 등급이 구분되며, 정회원은 구인 요청을 우

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구직자는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됨27)

27) 현재 구직자 평가의 기준과 방식, 회원 등급의 기준에 대해 회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음. 

(약관 일부)

2. 결제유무는 회원등급(일반회원,정회원)과 무관하며 근로자 평가와 배정받기 횟수에 의해 선정 

됩니다.

......

-2주 이상 연속하여 배정을 받지 않은 경우 휴면 계정으로 회원탈퇴 또는 이용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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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다방에서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구직자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림 4-5-3] ‘일당백’ 앱 내 수다방 화면

주: 구직자가 수다방에서 허위구인에 대한 문제제기 및 플랫폼 업체의 시정을 요구하자, 이를 비난하는 등 논란이 
발생함. 

[그림 4-5-4] ‘일당백’ 앱 내 수다방 화면



181

서
울
시
 디
지
털
 플
랫
폼
노
동
 실
태
와
 정
책
과
제
 연
구

④ 사업장의 관리통제기제 

◦ 일용직에게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면서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높음 

‐ 사업장에서 비상시적으로 일용 노동자를 고용하는 목적은 크게 ①기존 

고정 직원의 휴무 및 갑작스런 공백 시 대체 인력 확보  ② 주문량이 증

가하는 특정 시간대나 주말, 특수일 등에 노동력 충원 ③ 고정 직원의 노

동 강도를 줄이기 위함임.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고용주는 정해진 일당 급

여와 시간 내에서 일용 노동자에게 최대한의 일감을 몰아주기 때문에 일

용 노동자의 노동시간 대비 노동량이 증가하고 강도가 강화됨. 

‐ 일용직 배달 노동자의 경우 고정직보다 배달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 배달을  우선적으로 배정받기 때문에 “오토바이에서 내릴 시간이 

없이”(사례 B), 하루 종일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 휴게시간(음식점의 ‘브레이크 타임’)이 일용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노동 강도의 정도는 사업장 상황 및 고용주의 의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

타나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는 자신이 출근하는 사업장의 노동 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경력 및 숙련 정도가 높은 노동자는 적당한 “요

령”을 통해 높은 강도를 조절하거나, 사업장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인식

한 경우 풀타임 배정을 취소하고 중도에 철수하기도 하지만, 신규 진입

자 및 경력이 낮은 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대응이 어려움(사례 B)

◦ 사고 발생 시 고용을 중단함 

‐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일용직으로 출근하던 업장(추가 고정 근

무)에서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고용 관계가 중단됨(사례 A). 

◦ 구인자는 앱에서 특정 구직자를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 구인자는 근무 태도가 불만족스러운 특정 구직자를 앱에서 차단할 수 있

으며, 차단된 구직자는 향후 해당 사업장의 구인 요청을 확인할 수 없음. 

⑤ 종사자들의 노동 인식 

◦ 구직자들은 플랫폼을 통한 구직이 직업 소개소, 새벽 인력 시장, 아르바이

트 사이트, 인맥과 같은 전통적인 일용직 구직 방식과 비교하여 효율성, 편

의성, 자율성이 높다고 인식함.

‐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본인이 설정한 지역 내 구인 요청을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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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 일자리를 배정받는 점에서, 구직의 편의성과 수월성이 높아졌

다고 인식함. 

‐ 디지털 기기와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여전히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배정받는 노동자보다 구직 과정의 시간적·공간적 효율성이 높

다고 인식함. 

‐ 여러 구인 요청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직자에게 사업장 

선택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식함.

‐ 인맥을 통한 구직 불안정성과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

함. 

◦ 구직자들은 일용직이 고정직에 비하여 고용 관계의 종속성이 비교적 약하

고 근태 관리나 사업장 이동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일용 노동

을 지속함.

‐ 특히 배달 일용직의 경우, 고정직과 배달 대행 사이에서 중간 수준의 사

업장 종속성 유연성, 불안정성을 지님. 즉 고정직에 비하여 사업장, 노동

일, 노동시간을 선택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배달 대행에 비하여 콜 건수와 배달 속도의 압박이 적고, 수시로 픽

업/배달 장소를 확인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점 

때문에 일용직을 지속하고자 함. 

◦ 그러나 일부 일용 배달 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와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노동 시간 및 강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업무량 및 

성과와 보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배달 대행으로 이직을 시도함.  

‐ 일용 노동자는 고용주 및 관리자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와 노동통제를 받

으며 일하고 임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업장의 종속성과 전속성이 존

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자로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용직에 대한 하대를 경험함.  

‐ 작업환경과 노동 강도를 출근 전에 예측할 수 없는 ‘복불복’의 상황을 일

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차이가 없

는 보수 체계가 합당하지 않다고 인식함. 

‐ 중개 플랫폼과 배정된 사업장 모두 고용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장의 모호한 종속성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높이고 일한

만큼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배달 대행으로 이직을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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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나타남.

4) 교육훈련 및 숙련 형성

◦ 직무 관련 교육훈련 경험 없음. 주로 현장 노동 경험을 통해 숙련을 형성하

여 왔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함.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플랫폼 주관의 홀·주방 구직자 교육이 이루어짐. 

교육 내용은 앱 사용방법, 직거래 금지 및 추가 고정신고 방법, 산업안전 

교육 등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현재 플랫폼이나 사업장 어느 곳에서도 직무 

관련 교육훈련 및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음. 구직자는 사업장 출근 즉시 업

무에 투입되며, 매일 새로운 사업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업무를 수행해

야 하는 상황에 놓임. 따라서 숙련 정도가 낮거나 신규 진입자인 경우 직무 

적응 과정의 어려움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 

◦ 배달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특정 지역의 지리적 지식 습득, 휴대폰 GPS 

활용 정도에 따라 숙련 차이가 발생함. 

◦ 홀·주방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업무 동선에 적

응하여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정도에 따라 숙련 차이가 발생함. 

5) 이해대변 및 고충처리

◦ 노동자의 이해대변 및 고충처리 시스템이 부재함

‐ 배정받은 업장의 임금 체불, 허위 구인 등의 부당 대우를 업체에 신고하

여도 피드백 및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앱 내 구직자들의 ‘수다방’을 통해 업장의 문제점을 공유, 토로하는 것 

외 노동자의 고충 처리 방법이 부재함.

6) 요약

◦ ‘일당백’은 음식점 일용직 중개 플랫폼으로, 배달과 홀 서빙 및 주방보조 일

용직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  

‐ 다수의 일용직 중개 플랫폼은 일용직 구인/구직 정보를 앱을 통해 제공

하는 방식에 불과하나, ‘일당백’은 경력 및 자격 인증 절차를 통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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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부터 회원을 선별하고  회원 등급제 및 패널티 제도 등을 통해 등록

된 인력을 관리·감독한다는 점에서 일용직 중개 플랫폼의 새로운 모델로

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은 구직자의 경력 및 자격(면허, 보건증)을 검토하여 회원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업체의 구직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명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회원 간 정보 제공 및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뿐 구인자

와 구직자 간 매칭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 및 손해에 대해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을 갖지 않음을 강조하

고 있음. 

◦ 구직자는 플랫폼을 통해 배정된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일용 ‘근로자’이지

만, 근로 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구직자의 인적 특성은 주업, 부업, 그리고 생계형과 직무 교육의 목적이 

혼재된 임시적 알바 등으로 구분됨. 

‐ 근로 계약 체결, 복리 후생, 사회보험 가입 경험이 전무하며, 사업장 환

경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출근하여 즉시 업무를 수행함. 

‐ 하루 12시간(하루 5~6시간 파트타임인 경우 하루 2건의 노동 수행),  주 

5~7일 일용직에 종사하며 장시간 노동을 수행함.  사업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

함. 

‐ 교통사고, 근골격계 질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숙련 정

도에 따라 위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남. 

◦ 구직자는 플랫폼과 사업장으로부터 이중의 관리 통제를 경험함. 

‐ 플랫폼은 구직자의 취소나 결근, 배정받은 업체의 항의, 직거래 등이 발

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일수 차감, 이용 정지, 탈퇴 조치를 시행함.  구직

자 평가, 사업장 배정 횟수, 일당백 주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원 등급을 구분하고 정회원이 우선적으로 구인 요청을 확인할 수 있도

록 함. 또한 구인자가 특정 구직자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앱에 설치

함.

‐ 사업장에서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높임. 앱 내 차단 기능을 통해 근무 태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구직

자를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된 구직자는 향후 해당 사업장의 구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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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없음. 

‐ 반면 사업장의 임금 체불, 허위 구인 등 부당 행위에 구직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함. 구직자가 해당 내용을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문제

제기 하여도, 시정 조치나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음. 즉 구인자와 구직

자 간 쌍방향 평가 및 후기 공개를 통해 구직자가 처할 수 있는 정보 불

균형 및 부당 대우를 일정정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전통적인 중개 

방식에 비해 구직과정의 효율성, 편의성,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고 인식하며 플랫폼 이용을 지속함. 

‐ 배달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고정직과 배달 대행 사이에서 중간 수준의 

사업장 종속성, 유연성, 불안정성을 지님. 일용직은 고정직에 비하여 노

동일, 노동시간,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고, 배달 대행에 비하여 콜 건수

와 배달 속도의 압박, 수시로 픽업/배달 장소를 확인해야 하는 스트레스

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움. 이는 배달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용직을 지속하

는 이유로 작동함. 그러나 직접 고용 관계에서 고용주의 업무 지시와 관

리통제를 받고 있음에도 고용 관계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주나 중

개 플랫폼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점, 사업장 환경과 업무 강도를 사

전에 예측할 수 없는 ‘복불복’의 상황, 일감 몰아주기 등 업무 강도와 무

관하게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일급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식함으로써, 배

달 대행으로 이직을 시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직무 관련 교육훈련 시스템이 없으며 주로 현장 노동 경험 및 경력을 통해 

숙련을 형성함. 배달 노동자는 특정 지역의 지리적 지식, 휴대폰 GPS 활용 

정도에 따라, 홀·주방 노동자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의 업무 동선에 빠르

게 적응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숙련 차이가 발생함.

◦ 구직자의 이해대변 및 고충처리 시스템이 부재함. 배정받은 사업장의 임금 

체불, 허위 구인 등의 부당 대우를 플랫폼에 신고하여도 피드백 및 시정 조

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앱 상에서 구직자들이 게시판을 통해 업장의 문제점

을 공유, 토로하는 것 외에 구직자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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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4] 인력 중개 플랫폼 일당백 근로조건 요약

항목 내용 

노동
시장
특성

입직경로 지인 소개로 배달 및 음식점업에 종사
플랫폼

이용계기
동종업종 종사자의 소개, 플랫폼 업체의 현장 마케팅, 부업 및 재취업 

과정에서 유연한 일자리 구직
인적특성 주업, 부업, 임시적 알바

고용형태 및 
종사상지위

직접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경험 없음. 

노동
조건

수수료 구인자 145,000원, 구직자 99,000원 (90일 기준)

임금
배달:  일 12~15만원 

홀 서빙 및 주방보조: 일 10만원~11만원
(12시간 풀타임 기준)  

노동시간 일 5~6시간(파트타임) / 일 12시간(풀타임)
근무장소 배정된 사업장 내 혹은 인근 지역 
복리후생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 제공 외 없음
사회보험 없음

산업안전
보건

- 안전사고와 근골격계 질환에 상시적으로 노출
- 숙련 정도에 따라 사고 위험 정도 상이 
- 플랫폼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없음. 

관리 
통제
기제

플랫폼의 
관리통제

- 배정 취소, 결근, 업장의 항의, 직거래 시 이용일수 차감 및 이용정지 
- 구직자 평가를 통해 정회원/일반회원 등급 부여

- 구인자가 특정 구직자를 차단할 수 있는 앱 기능 운영

사업장의 
관리통제

- 일감몰아주기(노동강도강화)
- 사고발생 시 고용 중단

- 근무태도가 불만족스러운 구직자를 앱에서 차단, 향후 구인 요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함 

교육  
훈련

숙련형성

- 노동 경력을 통해 형성
- 배달직: 지리적 지식 습득, 휴대폰 GPS 활용 정도에 따른 숙련 차이 

발생
- 홀 서빙 및 주방보조: 제한된 시/공간 내 업무 동선 적응 및 업무 처리 

속도에 따른 숙련 차이 발생
교육 

시스템
없음

노동 인식
고정직과 대행직 사이에서 중간 수준의 종속성, 유연성, 불안정성을 지닌 

일자리

향후 전망
일용직 중개 플랫폼 선두 업체로서 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배달 

대행으로의 인력 이동으로, 인력 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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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인력 중개 플랫폼노동 사례 2

 

플랫폼을 매개로 한 감정과 정서의 상품화: 

장소 기반 재능 마켓 ‘이고수로’의 ‘일일친구들’ 서비스 사례

◦ 재능 거래 및 재능 마켓 방식의 인력 중개는 IT, 번역, 디자인 등 온라인 기

반 플랫폼노동 뿐만 아니라 장소 기반 플랫폼노동으로도 확대되고 있음. 플

랫폼노동 종사자와 수요자 간 상호작용이 오프라인을 통해 면대면으로 이

루어지는 장소 기반 재능 마켓 플랫폼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단순 노

무부터 인테리어, 관광 안내, 미용, 레슨, 심리 상담 등 (준)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분야까지 다양한 인력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 

◦ 그 중 ‘이고수로’는 여타 재능 마켓 플랫폼에서 중개되지 않는 이색적인 재

능 카테고리로 ‘일일 친구들’(‘식사/관람/쇼핑’, ‘스트레스 해소’, ‘드라이

브’, ‘산책’, ‘아저씨’) 서비스를 중개함. 이러한 유형의 재능 거래는 디지털 

플랫폼이 상품화된 감정과 정서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음. 이에 ‘일일 친구’ 서비스 판매자 

대상의 심층 인터뷰, 온라인 채팅, 참여 관찰28)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내용

을 탐색적으로 살펴봄. 

① ‘이고수로’ 플랫폼 구조 및 서비스 내용 

◦ 특정 기술/재능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와 기술/재능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

고자 하는 판매자를 플랫폼을 통해 연결하는 인력 중개 플랫폼으로, 온라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와 장소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함. 업계 최

초 수수료 무료 방식을 통해 회원을 유치함.

◦ 회원은 구매자와 판매자로 구분됨. 구매자는 일반 개인, 사업자, 아웃 소싱

(장기 고용 계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매자는 일반 개인, 기업내 근로자, 

기업 모두 가능함. 

◦ 구매 및 판매 방식은 ‘ 판매자가 재능 등록 ⇒ 구매자가 원하는 재능 선택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문의(플랫폼 내 채팅 메뉴) ⇒ 주문 및 결제 (결제 

28) 인터뷰 대상: 사례 A(20대 후반 남성, 사무직), 사례 B(20대 초반,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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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락처 교환 가능) ⇒ 서비스 제공 ⇒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 

입금’ 순서로 이루어짐. 

◦ 서비스 가격은 판매자에 의해 결정되며, 결제 전 플랫폼 내 채팅 메뉴를 통

해 구체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함. 

◦ 판매자는 판매 횟수와 구매자의 별점 평가 및 후기를 바탕으로 3개의 등급

(마스터, 프로, 세미프로)으로 구분됨. 

◦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서비스는 크게 10가지로 구분됨.  

‘이고수로’의 서비스 카테고리

② ‘일일 친구들’ 서비스 판매자의 경험 

◦ ‘일일 친구들’의 서비스 내용: 식사/ 공연 및 영화 관람/ 쇼핑/ 산책/ 드라

이브/ 관광을 동행하거나 대화, 멘토링, 인생 상담, 고민 상담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함. ‘아저씨’ 는 무거운 짐 운반, 집수리, 역할대행, 부동산 동행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함.  

◦ ‘일일 친구’ 인증 절차: 안전서비스로 분류되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별도

의 인증 절차29)를 거치며 구매자에게 건당 1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됨. 

◦ 서비스 판매 계기: ㉠ 재능 마켓을 활용한 부업 ㉡ 특정한 재능 및 기술이 

없어도 판매 가능 ㉢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 취미 공유 및 호기심 등

으로 나타남. 

29)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들고 찍은 본인 사진,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함. 

기술자들 가스/보일러, 용접, 배관/설비, 도배 등의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들 법률, 세무/회계, 자산 관리 등
제작자들 웹, 일러스트, 프로그램개발, 사진, 영상, 사운드, 각종 문서
마케터들 바이럴, 홍보, 인/아웃 바운드, 오프라인마케팅 등

보안·관리자들 경비/보안, 청소/관리, 근로용역
운전자들 운송, 이사, 지입기사, 운전기사
도우미들 간병, 실버, 산후, 베이비시터, 가사/입주, 반찬, 숙박, 등하교 

동행평가자들 공인중개사, 맛평가사, 자동차진단평가사
일일친구들 식사/관람/쇼핑, 스트레스해소, 드라이브, 산책, 아저씨
생활재능 기다리기/줄서기, 공감/소통, 네일/메이크업, 단역/역할대행 등



189

서
울
시
 디
지
털
 플
랫
폼
노
동
 실
태
와
 정
책
과
제
 연
구

‘이고수로’의 ‘일일 친구’ 화면

◦ 서비스 판매 내용: 

‐ 사례 A(20대, 남성): 20~30대 여성 구매자와 대화, 상담, 식사, 쇼핑 등

을 진행함. 구매자 대부분 대화를 통한 고민 및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

로 함.

‐ 사례 B(20대, 여성): 30대 여성 구매자와 서울 시내 안내 관광 동행

◦ 소득: 시간당 1만원~2만원의 판매 금액을 책정하여 회당 2~3 시간, 평균 

월 1~2회 가량 거래함, 현재 해당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아 소득 면에서 

부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1인 가구 증가 및 개인화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교육 훈련 및 숙련: 특정한 전문적 기술이나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

에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재능 거래  서비스라고 인식하며, 별도의 훈련이

나 숙련은 없음.  

◦ 노동 인식: 자발적으로 선택한 재능 거래이고, 새로운 경험을 쌓거나 취미 

및 호기심 충족을 위해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

음. 익명의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등 적성에 맞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감정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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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일 친구들’ 서비스의 인권 침해 사례 

◦ ‘이고수로’의 판매자 관리·통제 방식은 판매자의 자격 인증(신분증, 본인 인

증, 등본, 학력증명), 판매자와 구매자 간 채팅 모니터링30), 구매자에 의한 

판매자 별점 평가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 판매자의 문제 행위가 적발될 

시31) 경고 및 회원자격영구제명이 이루어짐.

◦ 반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쌍방향 평가, 판매자의 고충 처리 시스템, 구매자

에 대한 제재 시스템이 없음. 판매 과정에서 판매자가 느끼는 불만족, 고충

을 시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함. 

◦ 실제로 구매자가 대화 서비스를 구매한 후 모바일을 통해 음란성 대화를 시

도하고 성적 역할 대행을 요구하여 판매자가 인권 침해에 노출된 사례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활동 제재를 플랫폼에 요청하였지만, 플랫폼은 ‘사전 고

지된 녹음’만 입증 자료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

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함. 

◦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상정보 확보를 통해 일일친구 서비스가 안전하게 거

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자가 폭력이나 인권 침해에 노

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거나 실제 문제 발생 시 이를 구제·해결할 수 있는 수

단 및 책임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④ ‘일일 친구들’ 서비스를 통해 살펴본 플랫폼노동의 과제

◦ ‘일일 친구들’ 서비스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가 상품화되어 플랫폼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줌. 또한 특정한 지식 및 기술, 경력, 숙련이 없

어도 누구나 플랫폼 경제에서 판매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판매의 동기가 재

미, 흥미, 경험, 관계 형성 등 비경제적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노동과 비

노동(자유노동)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보여줌.  

◦ 1인 가구의 증가와 혼술, 혼밥 등으로 대표되는 ‘나홀로족’ 이 증가하는 현

상 한편에는 익명의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교류와 친밀감을 나누고

30)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거래, 구매자가 비정상적으로 서비스 문의를 반복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부터 경고 메시지가 발송됨. 

31) 1. 이고수로(egosuro)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자 간의 마찰이나 서비스 불만족 신고가 누적 되었을 경우, 
3. 판매자의 안일한 서비스, 잦은 연락두절 등 원활한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 4.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내용 개제, 5. 사이트 내에서 타인 및 운영에 방해가 되는 피해를 입히는 판매자, 6. 불법적인 서비스 등록 또는 
직거래시 즉시 강퇴 및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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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욕구도 존재함. 

◦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재능 거래’ 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상품화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중개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

체(플랫폼)는 있지만, 정작 판매자와 구매자가 놓일 수 있는 폭력 및 인권 

침해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는 부재하다는 것임. 현재  해당 서비스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플랫폼 경제의 발전과 함께 노동의 경계

(혹은 거래되는 서비스의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이며 그리고 이때 발

생하는 노동권 및 인권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함. 





[4부]

디지털 플랫폼노동 정책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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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해외 플랫폼노동 정책 사례 검토

 

1. 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응

1) 지방정부

① 이탈리아 볼로냐

◦ 볼로냐 시는 2018년 5월 「도시의 디지털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

(Carta dei diritti fondamentali del lavoro digitale nel contesto 

urbano)」을 발표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

함.

‐ 이탈리아 라이더 유니온(Rider Union), 볼로냐 시의회, Sgnam e 

MyMenu32)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도미노피자 이탈리아도 참

여함.

[표 5-1-1] 볼로냐시 디지털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의 핵심 내용

Ÿ 보수를 공정한 고정 시급의 형태로 지급해야 하며, 자국 내 동일·유사한 산업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의 최저임금선 이상 지급

Ÿ 시간 외 수당, 휴일근로수당, 기후수당 지급
Ÿ 차별 금지
Ÿ 플랫폼에서 노동자를 배제할 때 공식적 통보와 사유 제시
Ÿ (플랫폼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공 
Ÿ 이동수단(이륜차 등) 유지비용 지급
Ÿ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 보장

32) 이탈리아의 음식배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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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탈리아 라치오 주 

◦ 라치오 주 정부는 2019년 5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Norme 

per la tutela e la sicurezza dei lavoratori digitali)」을 제정함.

‐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이탈리아 내 최초의 법안임. 라치오 주는 

2018년 「긱 경제에서의 기본권 선언」을 작성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노동의 임금, 산업안전, 사회보장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거친 

뒤 법안을 제정함.

‐ 배달 노동자뿐만 아니라, 앱을 통하여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

폼 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함. 

◦ 라치오 주는 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사와 플랫폼 노

동자들을 등록하는 ‘디지털 노동 포털(portale del lavoro digitale)’의 설

치근거를 법안에 포함시킴. 

‐ 지역별 디지털 노동자와 플랫폼 기업이 등록하는 포털로 노동자와 플랫

폼을 지원하고 프로그램(권리에 관한 정보, 보건 및 안전 교육, 보충적 

사회보장적 보호)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

‐ 2019년부터 2년간 210만 유로(한화 기준 약 28억 원)의 예산을 정책지

원과 포털 개설에 투입할 예정. 플랫폼 사와 플랫폼 노동자는 포털을 통

하여 라치오 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포털은 플랫폼사와 플랫폼 노동자를 중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

털 노동위원회로 역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5-1-2] 라치오 지역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안 핵심 내용

Ÿ 업무 관련 재해나 질병 발생 시 노동자 보호
Ÿ 안전교육 강화
Ÿ 책임보험 및 운송수단 유지비용 지불 (플랫폼 부담)
Ÿ 모성보호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플랫폼 부담)
Ÿ 개수당 보상(piecework compensation) 방식을 없애고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이 

불발된 경우에는 예약 배상금(reservation indemnity)을 부과 
Ÿ 단체협상을 통해 기본급과 성과급 산정

③ 이탈리아 밀라노

◦ 밀라노 시에서 2018년 7월 음식배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소를 개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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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일터에서의 안전 교육과 음식 배달을 위한 기본 위생법 교육을 

제공함. 외국인 음식배달 노동자를 위한 이탈리아어 교육도 무료로 제공

함.

④ 미국 캘리포니아 주

◦ 2019년 9월 18일 캘리포니아 상원 의회에서 독립계약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독립계약자를 노동자로 분류하도록 강제하는 AB5 법령

(Assembly Bill No. 5)을 통과시킴.33) 

‐ 본 법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우버(Uber), 리프트

(Lyft)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법령의 대상이 됨. 

‐ AB5 법령은 캘리포니아에서 독립계약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ABC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립계약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함. 

ABC 기준은 (A) 기업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는지, (B) 기업의 상시적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C) 독립적인 사업 영역(고객층 등)을 가

지는지로 구성됨. 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독립계약자는 기업의 노동

자로 분류됨.

‐ 노동자로 분류된 독립계약자들은 최저임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등을 보

장받을 수 있음. 

2) 중앙정부

◦ 중앙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상 노동자의 범주에 포함함으로

써 사회보장을 제공하거나 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한 별도 범주를 추

가하는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음. 

◦ 그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

시장 내 위치와 무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등

의 접근방식도 가능함. 

33) 관련 기사: “California Governor Signs Law Protecting Gig Economy Workers”, 2019 September 18, Los 
Angeles Times. 
https://www.npr.org/2019/09/18/762108954/california-governor-signs-law-protecting-gig-economy-w
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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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프랑스

◦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법제화를 통하여 규정하고 보호함.

‐ 임금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제3의 범주를 도입하

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대신 개정된 노동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권리를 제공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보호함.

◦ 2016년 제정된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

에 관한 법(Loi n° 2016-1088 du 8 août 2016 relative au travail, à 
la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et à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담고 있음.

‐ 플랫폼 노동자는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작업 활동을 행하는 

비임금노동자”로 정의됨.

‐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직업교육을 제공함.

‐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을 통하여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게 할 권리,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해당됨.

‐ 플랫폼에서 일한 경력확인서를 플랫폼에 요청할 수도 있음.

◦ 법률을 통하여 플랫폼 기업의 책임도 명시함.

‐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지급해

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직업 훈련에 대한 분담금

도 지불해야 함. 

‐ 플랫폼 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의 조직적인 행동을 취하더라도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이익을 

가할 수도 없음.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집단적 이익을 주

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나 재화의 특성은 물론 가격까지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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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국

◦ 영국정부는 테일러 보고서(Taylor Review)를 통하여 고용 및 노동 법제도

의 현대화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일하는 사람을 고용인(employee), 노무제공자(worker), 자영업자

(self-employed)로 구분하는 현재의 삼분법을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합

하도록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노무제공자 혹은 종속적 자

영업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 특히 한 플랫폼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종속적 자영자로서 단

순한 자영업자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노동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때 자신의 평판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이를 제3자를 통하여 공유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의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 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보수를 산정할 때에는 

휴가비를 포함해서 보상(rolled-up holiday pay)하는 방안도 제안함.

◦ 2018년 12월 영국 정부는 테일러 보고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영국의 미

래 노동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전략보고서 『굿워크플랜 (Good Work 

Plan)』을 발표함. 굿워크플랜은 플랫폼노동의 보호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

의를 가짐.

◦ 굿워크플랜에서 영국 정부는 고용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세금과 권

리의 불일치를 줄여갈 계획이라고 밝힘.

‐ 테일러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전제해서는 

안 되고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해야 한

다는 권고사항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수용함.

‐ 그 외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서면의 형태로 명시하여 노동자들

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와 서로 다른 플랫폼의 평판 기록

(reputational history)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권고를 수용함.

◦ 그러나 플랫폼노동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핵심적인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미 수용된 권고사항들도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종속적 자영자’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권고도 수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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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굿워크플랜 중 플랫폼 노동자 보호 관련 영국 정부 답변

◦ 영국 노동법원이 우버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우버 운전자가 노동자의 권

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함.34)

테일러 보고서의 권고사항 영국 정부의 답변

정부는 고용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는 명료한 
기준을 제정해야 함. 일차적 입법(primary 
legislation)으로 핵심적인 원리를 세우고 이차적 
입법(secondary legislation)과 지침에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도록 함.

현대 고용관행을 반영하여 고용상 지위와 관련한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할 예정임. 또한 
세금과 권리를 일치시킬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할 
예정임. 
단, 실적급 노동에 관한 최저임금법(piece rate 
legislation)을 개정하라는 권고는 이행하지 않을 
것임.

고용상 지위를 현행처럼 세 가지로 구분하는 
접근방법은 오늘날의 노동시장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음. 다만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부여받은 범주에 
대해서는 ‘종속적 자영자’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함.

종속적 자영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통제가 더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덜 중요함.

정부는 긱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누리면서도 국민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적급 노동에 관한 최저임금법(piece rate 
legislation)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종속적 자영자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고용상 
지위와 조세법상 지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서면 명세서를 제공받을 권리를 고용인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명확성, 확실성, 이해도를 
개선해야 함.

수용. 일을 시작하는 첫날 고용인이나 노무제공자 
모두에게 그들의 권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함. 

정부는 개인과 사용자에게 고용상 지위를 결정하는 
온라인 툴을 제공하여 명확성과 이해를 높이도록 
입법적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함. 

수용. 

정부는 계절별 편차를 고려하여 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52주로 연장하고 종속적 자영자에게는 
휴가수당이 포함된 보수(rolled-up holiday 
pay)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유급휴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수용. 유급휴가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급여산정 기준을 52주로 연장할 것임. 
하지만 휴가수당이 포함된 보수(rolled-up holiday 
pay)에 대한 제안은 수용하지 않음.

고용상 지위를 두고 분쟁이 있을 경우 
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의 심리에서 
입증의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함.

고용상 지위를 판단하기 위한 온라인 툴이 개발되고 
난 다음 고려할 것임.

개인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때 자신의 확인된 
평판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고 제3자를 통하여 
공유할 수도 있도록 정부가 긱 플랫폼 사업자를 
독려해야 함.

원칙적으로 수용. 변화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지 검토할 예정.



202

05

해
외
 플
랫
폼
노
동
 정
책
 사
례
 검
토

‐ 2016년 영국 우버 운전자가 우버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휴일급여의 권

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8년 12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 우버가 최저임금

과 휴일급여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함. 법원은 

우버가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것이 잘못되었고 영국의 노무제

공자 직위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③ 네덜란드

◦ 2016년 5월 1일 「고용관계평가법」을 시행하여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고

용관계 여부를 법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법률 시행 전까지는 프리랜서와 서비스 의뢰인이 자율적 계약으로 고용

관계가 아님을 선언하는 경우 조세당국은 고용관계가 아닌 것으로 취급

하여 고용관계에 근거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음. 플랫폼

노동 등의 프리랜서 활동이 확산되면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업체나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원치 않는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허위 도급계약을 막기 위하여 「고용관계평가법(Wet Deregulering 

Beoordeling Arbeidsrelaties)」이 시행됨. 법률은 고용인이 아닌 프리

랜서나 자영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합의서 유형(① 

General model agreements, ② Sectoral or profession specific 

model agreements, ③ Individual model agreements) 중 하나에 따

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위 합의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

도 고용관계가 아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조세당국의 평가를 

통과해야 함. 평가에서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양측 당사자에게 고용계약

에 따른 세금과 사회보험료, 벌금을 부과함.

‐ 「고용관계평가법」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프리랜서 영역에 적용됨. 

본 법령의 집행은 2020년 1월 1일까지 유예됨.

◦ 2019년 1월 네덜란드 법원은 딜리버루(Deliveroo) 배달노동자의 지위를 

34) 관련 기사: “Uber loses latest legal bid over driver rights”, 2019 December 19, BBC News. 
https://www.bbc.com/news/business-4661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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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간주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고 판결하였음. 

‐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음; ① 딜리버루와 노동자간 계약이 노동자들의 

업무시간을 제약하여 자영업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

함, ② 개별 협상을 통한 계약이 아닌 동일한 조건들로 구성된 일종의 표

준계약서를 활용하였음, ③ 서비스요금이 업체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결

정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협상의 여지가 없음

‐ 딜리버루에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함. 

[표 5-1-4] 기타 국가 차원의 플랫폼노동 관련 정책

3) 국제기구

① ILO

◦ 2018년 2월 국제노동기구(ILO)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비정형 노

동자들까지 포괄하는 사회보호와 사회보장 촉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플랫폼노동과 같이 증가하는 비정형 고용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

국가 정책 내용

벨기에
Ÿ 조세 체계에서 플랫폼 노동자 정보 연동
Ÿ 플랫폼이 세무당국에 등록하여 매년 근로자와 소득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하고 

이 정보를 사회보험기관에 전송하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

오스트리아

Ÿ 가사노동자 대상 사회보장제도 적용
Ÿ 개인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서비스 바우처)에 

디지털 고용관계까지 포함시킴
Ÿ 바우처 지불 프로세스에서 자동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

독일

Ÿ 가사노동자 대상 사회보장제도 적용
Ÿ 가사노동자(월 450유로 이하인 경우나 단기간 일하는 경우 제외)를 고용하는 

개인가정은 노동자를 산재보험(법정)에 가입시키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Ÿ 플랫폼을 통하여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위와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 

포함될 수 있음

슬로바키아
Ÿ 자영업자 보험 의무가입 규정
Ÿ 모든 자영업자가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규정함
Ÿ 플랫폼 노동자들도 사회보장제도에 포괄될 수 있음

우루과이

Ÿ 플랫폼노동 대상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불방식 간소화
Ÿ 플랫폼 노동을 수행하는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공공 핸드폰 어플리케이션(public phone application)을 통하여 
사회보험체계와 세무당국에 등록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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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를 포괄하기 위하여 제도간 연계 강화, 고용형태간 사회보장 수급자

격의 이동성, 디지털 경제 근로자의 사회보장 등을 제안함.

◦ 2018년 10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노동통계학술대회(ICLS)에서 

‘2018 국제종사상지위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2018, ICSE-18)’을 채택함.

‐ ‘2018 국제종사상지위기준(ICSE-18)’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로 분류

되었던 기존의 분류 기준에 종속적 계약자 항목을 추가함. 본 기분은 종

사상지위를 ① 고용주(Employers), ② 고용인 없는 독립노동자

(Independent workers without employees), ③ 종속적 계약자

(Dependent contractors), ④ 고용인(Employees), ⑤ 무급가족종사자

(Contributing family workers)의 5개 항목으로 분류함.

‐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중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던 플랫폼 노

동자들을 종속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s)로 분류가능함.

◦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된 『일의 미래를 위한 100주

년 선언』에 디지털 노동으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정책 및 수단의 필요성이 

포함됨. 

‐ 국제노동기구(ILO)은 사회보장 원칙으로 보호범위의 보편성, 지속가능하

고 공평한 소득대체의 적절성, 노동시장 이동성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행위자 권리/책임 등에서의 투명성, 사회보장체계 재원 측면에서 리스크 

공유, 노동시장의 성평등 촉진,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방식의 거버넌스 

등을 제시함. 법령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고용형태와 관계없는 보편적 노

동권을 보장하는 원칙은 디지털 플랫폼노동에도 적용됨. 

‐ ‘일의 미래를 위한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for the Future 

of Work)’는 국제노동기구(ILO)에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 등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노동 국제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안을 

요청함. 

② EU

◦ 2016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온라인 플

랫폼 위원회(Communication of Online Platforms)를 통하여 온라인 플

랫폼 생태계를 논의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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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에서 ‘유럽 사회권 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과 주요 원칙을 선포함.

‐ 20개의 주요 원칙은 평등한 기회와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 공정한 근로

조건, 사회적 보호와 포용으로 구성됨. 

‐ 고용에서 개방형 고용 형태로의 전환이 촉진되어야 하며 고용형태 및 기

간과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동등한 근로조건, 사회보장 및 훈련 기회 등

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음 밝히고 있음.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사회보장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함.

◦ 2018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온라인 플

랫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에 대한 EU 차원의 규정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

폼에 대하여 시장 내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경제

의 투명성과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들을 제시함.

◦ 2019년 6월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유럽연합의 투명하

고 예측가능한 근로조건 지침(Directive on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 in the European Union)」을 채택함.

‐ 인구통계학적 변화, 디지털화와 새로운 형태의 고용 증가에 따른 노동시

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지침을 제안함. 지침은 4주간 주 3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에 대한 정보(근로조건, 작업

기간 등) 사전 제공, 수습기간 제한, 영시간 근로계약(zero hours 

contract) 남용 방지, 의무교육 제공 등의 최소한의 권리를 제시함. 

‐ 긱 경제의 플랫폼 노동자의 일부가 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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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대응

1) 사용자 단체의 행동수칙 수립과 준수를 위한 노력

① 크라우드소싱 행동수칙(Crowdsourcing Code of Conduct)

◦ 독일의 플랫폼 기업들은 크라우드소싱 행동수칙을 만들어 서명함. 

◦ 2015년 테스트버즈(Testbirds)35)가 작성한 행동수칙 초안에 3개의 독일 

플랫폼들이 서명하면서 시작됨. 독일의 크라우드소싱협회(Deutscher 

Crowdsourcing Verband)가 공식 서포터로서 참여함.

◦ 2017년 7월 독일에서 영업 중인 8개 플랫폼사에서 행동수칙을 발표함.

‐ 합법적 업무, 입법 교육, 정당한 보수, 동기부여, 존중, 명확한 작업 분

배, 자유/유연성, 열린 커뮤니케이션, 작업의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등 규제표준을 제시함.

‐ 공정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지역별 임금표준(local wage standards)

을 플랫폼 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동의함.

◦ 5개 플랫폼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현재 11개 플랫폼이 크라우드소싱 행동수

칙에 서명하였음.

◦ 독일 금속노조가 행동수칙 작성에 참여했으며 각 플랫폼들이 행동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행동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옴부즈 오피스를 운영함.

35) 독일의 소프트웨어 점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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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의 10가지 행동수칙

1. 합법적인 과업을 부여한다.
2. 법률적 조건을 명확하게 한다. 
3. 공정하게 보상한다. 
4. 동기부여시키고 좋은 노동환경을 제공한다. 
5. 서로 존중하며 소통한다. 
6. 과업을 명확하게 하고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한다.
7.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
8.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열린 의사소통을 한다.
9. 승인과정과 수정작업을 관리한다.
10. 자료와 사생활을 보호한다.

자료: http://crowdsourcing-code.com/

② 옴부즈 오피스 (Ombuds Office)

◦ 2017년 독일 금속노조와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 독일 크라우드소싱 협

회가 모여 행동수칙을 책임감 있게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옴부즈 오피스를 설

립함. 

◦ 옴부즈 오피스는 각 행위주체를 대표하여 노동자, 노동조합 대표, 플랫폼 

소속 직원, 크라우드소싱 협회 대표, 중립적인 위원장으로 구성됨.

  

[표 5-2-2] 옴부즈 오피스의 설립목적과 구성

§ 1 옴부즈 오피스의 목적
크라우드소싱 행동수칙은 공정한 대우를 받는 크라우드워크와 크라우드소싱을 위한 원칙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크라우드소싱 플랫폼과 크라우드 워커 간 유익하고 공정한 협력의 기초이다.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들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옴부즈 오피스는 행동수칙에 
대한 서명한 플랫폼들의 기관이며, 플랫폼의 운영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옴부즈 오피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의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는다. 도출된 해결방안은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 2 옴부즈 오피스의 업무
(1) 옴부즈 오피스는 플랫폼 노동자와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 
오피스는 (사법체계 밖에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때에만 분쟁 조정에 
참여한다.
(2) § 4 (2)에 등재된 당사자들은 플랫폼이 행동수칙을 여러 차례 위반했으며 더 이상 행동수칙을 지키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옴부즈 오피스에 청구할 수 있다. 옴부즈 
오피스는 해당 플랫폼이 행동수칙 준수한다고 주장할 권리를 철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3 옴부즈 오피스의 구성
(1) 옴부즈 오피스는 5명으로 구성된다:
  - 중립적인 의장
  - 독일 크라우드소싱 협회(Deutscher Crowdsourcing Verband e.V.) 대표자
  - 독일노동조합총연맹 (Deutscher Gewerkschaftsbund)의 대표자 혹은 조합원 중 1인
  -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 대표자
  -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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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 오피스는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이 행동수칙을 지키도록 강제하

고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간의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정의 결과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이 행동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옴부즈 오피스가 해당 플랫폼을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

랫폼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설립 이후 현재까지 30건의 조정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20건은 옴부즈 

오피스 패널의 중재로 합의안을 도출함.

2)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① 덴마크 힐퍼(Hilfr)36)

◦ 2018년 4월 힐퍼는 덴마크 노동조합 3F와 단체협약을 체결함.

◦ 힐퍼는 플랫폼 노동자를 프리랜스 힐퍼(Freelance Hilfr)와 고용계약을 맺

고 일하는 수페르 힐퍼(Super Hilfr)로 구분하며, 단체협약은 수페르 힐퍼

만 적용받음.

‐ 100시간 이상 일한 프리랜서는 이후 자동으로 수페르 힐퍼가 될 자격을 

얻으며 본인이 고용계약을 맺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남아 

있을 수 있음.

◦ 단체협약에 의하여 수페르 힐퍼는 최저임금, 연금(건강보험 포함), 유급휴

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음. 

‐ 2018년 8월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41.21DKK(한화 기준 약 25,000원)임.

‐ 산재 혹은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 동안 힐퍼사가 실업급여 제공함.

36) 덴마크의 가사서비스 플랫폼

(2) 옴부즈 오피스의 구성원 혹은 이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때 대리하는 자는 1년에 한 번씩 선발하며, 
이 때 행동수칙에 서명한 플랫폼들, 독일 크라우드소싱협회, 독일노동조합총연맹이나 그 조합원의 동의를 
구한다. 
(3) § 3 (1) 에 언급된 플랫폼의 대표자는 보통 어느 한 플랫폼 회사의 소속일 것이다. 옴부즈 오피스로 
청구된 사례가 해당 플랫폼 기업과 연관되었을 경우 해당 플랫폼 대표자를 대신할 다른 사람이 해당 
사례를 맡게 된다.
(4) 독일이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 4 (1)에 기술된 바에 따라 청구한 경우에 
노동자가 원한다면 해당 국가의 노동조합 대표자도 옴부즈 오피스 절차에 고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료: 옴부즈 오피스 운영규칙 중 일부 (https://ombudsstelle.crowdwork-igmetall.de/ru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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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덴마크 Hilfr와 3F 단체협약 핵심 내용

Ÿ 100시간 이상 일한 청소노동자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되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음.

Ÿ 100시간 미만 일한 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전환희망 의사를 고지하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Ÿ 소비자가 36시간 전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비용을 내야 함.
Ÿ 2018년 8월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141.21DKK 보장
Ÿ 산재 및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에서 실업급여 제공
Ÿ 임금의 8.15%가 연금보험료(유급휴가 포함)37)로 지출되고 Hilfr는 4.15%(건강보험 포함)을, 

노동자는 4%를 부담함. 
Ÿ 노동자의 프로필 삭제 등(해고로 간주)은 표준약관에 따라 회사 또는 노동자와 관련된 실질적 이유에 

근거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고지 해야함.

◦ 힐퍼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2018년 8월 기준 인건비, 연금기여금, 유급휴가

비용, 세금 등을 포함하여 시간당 234DKK(한화 기준 약 41,000원)임.

‐ 힐퍼사의 연금기여비율은 첫해 4.15%로 시작하여 3년 이내 8.15%로 점

진적으로 증가시켜 갈 예정임.

◦ 프리랜스 힐퍼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 130DKK(한화 기준 약 23,000원)이

며, 100시간 일한 후 프리랜서로 남아 있기로 선택한 경우라도 수페르 힐

퍼와 마찬가지로 시간당 141.21 DKK의 최저임금을 보장받음. 이 외에 프

리랜스 힐퍼는 복리후생 명목으로 시간당 20DKK(한화 기준 약 3,500원)

을 추가로 받음.

◦ 1년간 시범 운영한 이후 단체협약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수페르 힐퍼를 선택한 비율이 낮은 상황임.

② 영국 헤르메스(Hermes)38)

◦ 2018년 영국의 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이 헤르메스의 배달원 

200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노동자들을 

대리한 GMB 노조와 헤르메스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됨. 

‐ 헤르메스는 항소를 포기하고 GMB는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

건에 합의함.

◦ 2019년 2월 노동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영업 플러스(Self-employed 

37) 연금보험료 분담은 노동자가 3년 내 최소 3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나 노동자가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plan)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38) 영국 물류 플랫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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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라는 지위를 신설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함. 

‐ 자영업 플러스에게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개인별로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 최저임금(한화 기준 시간당 약 12,700원)을 보장해주고 

임금 인상도 이룸. 긴급휴가(emergency leave)를 제공하고 치료가 필

요한 경우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도록 함. 

‐ 자영업 플러스는 옵트인 모델(Opt-in model)로 운영되어 자영업자 신

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자율성과 프리미엄 요율을 받는 것도 가능

함. 

‐ 헤르메스 소속 배달원들은 GMB 노조로부터 완전한 이해대변(full 

representation)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노조 

가입과 이해대변이 가능함.

③ 스페인 딜리버루(Deliveroo)39)

◦ 스페인 딜리버루는 배달노동자 단체들과 단체협약의 일종인 Interest of 

Agreement(Acuerdo de Interes Profesional)을 맺어 노동자들의 권리

를 보장함.

‐ 2018년 7월 딜리버루와 스페인 마드리드 라이더 조합(Asociacion de 

mensajeros, Asoriders)과의 합의가 발효됨. 딜리버루에서 일하는 마드

리드 라이더 조합의 회원은 산재 발생시 유급휴가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금, 제3자 제공 교육과정 참여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 받음.

‐ 2019년 10월 딜리버루는 바르셀로나 라이더 조합(Asociacion 

Autonoma Riders, AAR)과 합의에 서명함.40)

④ 호주 에어태스커(Airtasker)41)

◦ 2017년 에어태스커는 뉴사우스웨일즈 노조(Union NSW)과 임금 및 근로

조건 개선 관련 협약을 체결함.42)

39) 유럽 지역 음식배달 플랫폼
40) 관련 기사: “Deliveroo y la Asociacion de Riders firman un acuerdo "para incrementar su seguridad"”, 

2019 October 28, CincoDias. 
https://cincodias.elpais.com/cincodias/2019/10/28/companias/1572265374_528680.html

41) 호주의 인력중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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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에서 에어태스커는 더 높은 임금률, 산재보험과 유사한 보험제도를 

마련하기로 함. 뉴사우스웨일즈 노조와 협업하여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감독 하에 분쟁해결시스템을 마련할 예정.

⑤ 덴마크 보캘리(Voocali)43)

◦ 2018년 9월 보캘리와 덴마크 노조(HK Privat)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협약에 서명함. 

‐ 플랫폼사와 노조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합의된 임금 기준을 적

용하고 매년 협의를 통하여 임금 기준을 인상하기로 합의함.

⑥ 네덜란드 템퍼(Temper)44)

◦ 2018년 템퍼 사와 네덜란드 서비스 및 요식업 노조(FNV Horecabond)가 

협력을 시작하여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연금 및 보험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2019년 4월 템퍼 사는 노동자 대상 책임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함.45)

3) 노동자 이해대변 지원

◦ 미국 뉴욕에서 우버가 독립운전자길드(Independent Drivers Guild)를 창

설하여 노동자 이해대변 역할을 수행하게 함.

‐ 2016년 우버는 국제기계공항공근로자협회(IAMAM) 지역 지부와의 합의

의 일환으로 독립운전자길드를 창설하여 노사간 대화를 가능하게 함. 독

립운전자길드는 뉴욕시 임대차량(FHV) 운전자들을 대표하여 차량공유 

업체와 협상하고 필요한 보호와 혜택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음식배달 플랫폼 푸도라(Foodora)가 노사협의회(work 

42) 관련 기사: “Airtasker enters “world-first” agreement with Unions NSW on pay rates and work conditions: 
“This agreement is only the beginning”“, 2017 May 1, Smart Company. 
https://www.smartcompany.com.au/startupsmart/news/airtasker-enters-world-first-agreement-with-uni
ons-nsw-on-pay-rates-and-work-conditions-this-agreement-is-only-the-beginning/

43) 덴마크의 통번역 프리랜서 플랫폼
44) 네덜란드의 프리랜서 인력중개 플랫폼
45) 관련 기사: “Temper start met aansprakelijkheidsverzekering per shift”, 2019 April 23, Misset Horeca. 

https://www.missethoreca.nl/restaurant/nieuws/2019/04/temper-start-met-aansprakelijkheidsverzekeri
ng-per-shift-101319306



212

05

해
외
 플
랫
폼
노
동
 정
책
 사
례
 검
토

council)를 설치함.

‐ 2017년 4월 푸도라는 오스트리아 운송서비스 부문 노조 Vida의 지원을 

받아 노사협의회(work council)를 설치함. 노사협의회는 배달노동자들

의 야간 근로 추가비용, 업무용 자전거 및 핸드폰 보험 제공 등의 이슈를 

다루고 인권 감축 등의 문제에 대응한 목적으로 설립됨. 

◦ 독일 음식배달 플랫폼 딜리버리 히어로(Delivery Hero)가 초국적 노사협

의회 운영하기 시작함.

‐ 2018년 딜리버리 히어로는 법인을 독일 주식회사(AG)에서 유럽 주식회

사(Societas Europaea, SE)로 전환한 후 초국적 노사협의회 설치하고 

노동자의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참여를 보장함.

4) 사회보장 및 복리후생 제공

① 딜리버루

◦ 12개국 35,000명의 라이더들에게 산재보험, 책임보험, 유급휴가, 안전 및 

기술 교육, 복리후생을 제공함. 

◦ 다만 모든 복리후생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됨.

② 우버

◦ 유럽 운전원에게 산재 시 의료비 지급, 유급병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1,000유로의 출산수당과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사보험을 통하여 부상 및 질

병을 보상함. 

◦ 영국 전문가 및 자영업자 협회(Association of Independent 

Professionals and the Self-Employed, IPSE)와 파트너십을 맺고 운전

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함.

◦ 미국의 운전원에게도 복리후생과 보험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고 있

다고 발표함. 

5) 공식적 고용계약 체결

① 매니지드바이큐(Managed by Q)46)

◦ 플랫폼 노동자들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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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이상의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 퇴직연금(401(K) 플

랜),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 스톡옵션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안정된 고용관계 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추구함. 

‐ 초창기 경쟁사들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졌으나 고객사들의 높은 재계약율

과 직원들의 낮은 이직률로 마케팅과 인력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부

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재는 경쟁사보다 더 높은 수익

성을 올리고 있음.

‐ 2019년 4월 위워크(Wework)에 인수되었으며 인수 이후에도 기존의 경

영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② 모바일웍스(MobileWorks, 현재 LeadGenius)

◦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업무를 배분하는 크라우드소싱이 업무의 질과 속도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인력을 직접 채용함.

‐ 동적 라우팅 시스템(dynamic work routing system)을 도입하여 과업

을 일차적으로 일반 노동자에게 할당하고 남는 일은 관리자에게 할당하

는 방식으로 업무 수행

‐ 동료에 의한 관리(peer management)를 통해 개별 업무의 수행을 두고 

노동자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학습하면서 오류를 줄여나가도록 함.

◦ 개별 노동자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함. 

‐ 노동자들에게 컴퓨터 기술 교육과 직접 채용의 기회를 제공함.

‐ 50개 국가에 수백 명의 상근직을 두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관리자로 승

진하는 것도 가능함.

‐ 관리자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거나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했

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주변부 국가의 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미션을 갖고 운영하며, 

이들에게 공정한 임금(시장임금 혹은 생계비 이상)을 지급함.

‐ 노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생계비와 연동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한 

최초의 크라우드소싱 업체임.

46) 미국의 사무실 청소 및 유지관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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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의 대응

1) 기존 노조의 대응: 독일

◦ 현재 플랫폼노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

조합은 독일의 노동조합임. 기존의 산별노조가 중심이 되어 플랫폼 노동자

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① 금속노조(IG Metall)와 페어클라우드워크(Fair Crowd Work)

◦ 독일 금속노조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된 노동을 대변하기 위해 수년 전

부터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의 형태로 디지털화된 노동을 수행하는 이

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플랫폼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회보장을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들을 사회보장 시스템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 과제로 놓고 있음.

◦ 노동자의 관점에서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인 페어크라우드워크를 개설함. 

‐ 오스트리아 노동국(Arbeiterkammern Oberösterreich), 오스트리아 

노동조합연맹(Österreichische Gewerkschaftsbund), 스웨덴 사무노

동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 산업 내에서 감시견 역할을 

수행함.

◦ 페어크라우드워크는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플랫

폼의 약관, 크라우드워커의 권리와 법적 의무, 가입 가능한 노동조합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함. 관련 정보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음.

‐ 플랫폼 노동자들의 리뷰에 기초하여 플랫폼에 대한 평점 시스템을 구축

함. 업무, 노동과정, 고객, 노동자의 수 등과 함께 보수, 의사소통, 업무

성격, 기술 등에 대한 등급 점수를 활용하여 ‘플랫폼 프로파일’을 제공

함. 

‐ 플랫폼 프로파일은 플랫폼의 약관에 대한 평점도 내리고 있는데, 향후 

장기적으로 플랫폼 약관을 평가하기 위한 정교한 기준을 개발하려는 계

획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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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크라우드워크의 활동은 플랫폼 노동의 공정한 노동조건의 표준을 정립

하려는 노력으로 발전하고 있음.

‐ 소비자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음.

②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Ver.di)

◦ 초창기부터 자영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해왔으며,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간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메디아폰(Mediafon)이라는 상담서비스를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제공함.

‐ 일종의 핫라인 제도로 계약, 사회보장과 같은 일터의 문제에 대해 전화

로 도움을 제공함. 

‐ 기본적으로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지만 비조합원이라도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는 이용 가능함.

◦ IT 노동자가 참여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클라우드워크 노동자의 정보 교

환 및 상담 등을 지원함.

‐ IT 노동자가 참여하는 웹사이트 “Ich bin mehr wert(IBM)”에서 클라

우드워크 관련 카테고리를 개설함. 웹사이트를 통하여 클라우드워크 노

동자들 간의 정보교환을 지원하고 상담 등을 제공함.

2) 개별 노조 설립

◦ 영국 독립노동자 노조(Independent Workers Union of Great Britain)

‐ 독립노동자 노조(Independent Workers Union of Great Britain, 

IWGB)는 비전형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형성

되어 가입대상을 모든 노동자로 확대함. 독립노동자 노조는 전통적인 단

체협약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다양한 노동자를 대변함. 

‐ 2016년 딜리버루의 배달노동자 요율 삭감 문제에 참여하여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시위에 참여함.

◦ 네덜란드 라이더 노조(Riders' Union)

‐ 딜리버루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음식배달 플랫폼 우버 잇츠(Uber 

Eats)와 테이크어웨이(Thuisbezorgd)의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단체 라

이더 노조(Riders' Union)를 조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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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라이더 노조는 자신들을 자동적으로 프리랜서로 간주하는 플랫

폼 업체의 정책에 반대하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말부터 시위

를 시작하고 2018년 1월에는 두 차례 파업을 실시함. 라이더 노조는 음

식배달 노동자들을 고용인으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벨기에 배달노조단체(Collectif des coursier-e-s)

‐ 2016년 벨기에의 노동조합 소속(union-affiliated) 배달플랫폼 종사자 

노동조합(Collectif des coursier-e-s, KoeriersKollectief)이 설립됨. 

‐ 현재 우버 잇츠, 딜리버루 등의 배달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함. 2017년 딜

리버루의 고객서비스 이전에 항의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함.

◦ 스페인 플랫폼 라이더 협동조합(Plataforma Riders X Derechos BCN)

‐ 스페인 딜리버루 등의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

자 주도로 플랫폼 라이더 협동조합(Plataforma Riders X Derechos 

BCN)을 신설함.

3) 국제노조의 대응: 국제사무직노조(UNI Global Union)

◦ 정보권리 보호와 일터에서의 AI 및 머신러닝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

을 하고 있음. 

◦ 2017년 노동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호에 대한 10가지 규칙을 발표

함. 

‐ 노동자와 노동조합 대표가 정보의 접근 및 수정/삭제 권한을 가져야 한

다고 강조하고 있음. 

‐ 데이터에 대한 노동자의 접근성, 자료 사용의 최소화, 데이터 활용방식

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공, 생체정보 혹은 종단적 자료의 사용 제약 등을 

주장함. 

‐ 위 원칙들이 실행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단체협상에서 원칙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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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10가지 원칙

1. 노동자들은 자신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a. 동의 취득이 반드시 자료처리의 합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 노동자들은 자신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c. 노동자들은 자신에 관한 자료를 다른 곳으로 옮길 권리를 갖는다.
d.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될 수 있지만, 이는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2. 지속가능한 자료처리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a.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술을 도입할 경우 이를 노동자에게 
사전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b. 새로운 자료처리 시스템을 실행하기 이전에 사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야 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c. 노동자의 사생활이나 존엄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노동자와 상의해야 한다.

3. 자료 최소화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정당한 사람이,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적절한 기간동안만 
활용해야 한다.

4. 자료처리는 투명해야 한다.
a. 고용주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노동자나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b. 고용주는 노동자들에게 자료처리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까지 모두 알려야 한다. 
c. 비디오 감시 등 ICT를 통해 수집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d. 정보는 접근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5.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 (예: UN의 세계인권선언, ILO의 1997년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령)
a.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일터에서 노동자의 인격과 인간관계가 발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합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비방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c. 기업 내부의 의사소통 수단이 성적인 괴롭힘이나 모욕적인 내용을 퍼뜨리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6. 자료 활용 시 노동자는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갖는다. 자료의 예측결과에 따라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수단이다.

7. 생체정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생체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더 나은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적절한 보호조치가 수반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생체정보와 개인식별 정보는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따라야 하고 엄격한 안정성과 비례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8. 노동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는 고용주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만 도입될 수 
있으며,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서는 안 된다. 감시는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장치를 
사용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개인적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2번의 원칙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자료 생성, 가공, 처리와 보안 이슈를 관할하는 다학제적/기업간 정보의 거버넌스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 거버넌스에는 안정적인 정보보호 정책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자료처리에 적절히 훈련된 
노동조합대표도 포함해야 한다. 

10. 이상의 모든 내용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 단체협상의 과정이 없을 경우에는 9번의 
원칙을 따라 거버넌스 체계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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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사회와 학계의 대응

1)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제안

① Alia의 이동형 복지

◦ 2018년 전미가사노동자연맹은 이동형 복지(portable benefits)를 제공하

는 온라인 플랫폼인 Alia를 시험적으로 도입함. 

‐ 이동형 복지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지 않고도 노동자가 여러 일터를 옮겨 

다닐 때마다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의미함.

‐ 본래는 가사노동자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었지만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

서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Alia는 노동자와 고객, 보험사를 연결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로 운영됨.

‐ 노동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고객이 보험료(거래당 5달러)를 납부하면 노

동자의 Alia 크레딧으로 적립됨. 여러 고객들로부터 적립받은 크레딧으

로 노동자는 Alia에서 복지혜택을 구매할 수 있음.

‐ 적용가능한 혜택으로는 유급휴가(paid-time off),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 생명보험(life 

insurance), 중병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 등이 있음.

[그림 5-4-1] Alia의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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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나 고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과 복지혜택에 건강보

험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계점임.

‐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고용주나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쉽게 복지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해법을 

시도하고 있음.

② Weber의 디지털 사회보장 모델

◦ Enzo Weber 교수가 국가간 경계를 넘나드는 디지털 노동시장 환경에 적

용될 수 있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제안함. 

‐ 플랫폼을 통한 작업이 완료될 때 합의된 보수의 일정 부분을 플랫폼 노

동자의 디지털 계정으로 전송하여 디지털 개인 계정에서 플랫폼노동의 

보수 일부를 기여금으로 축적하도록 함. 정기적으로 축적된 기여금을 거

주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이전시킴. 

‐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의 주권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간 경계가 모

호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디지털 노동자를 사회보장체계로 포괄하고자 

함. 

[그림 5-4-2] 디지털 사회보장의 작동원리

2) 플랫폼 산업에 대한 감시체계 

① 터콥티콘(Turkopt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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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콥티콘은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AMT)에서 일하는 터커스(Turks)들이 고

객(Requester)과 업무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기 위해 만든 데이터 기반 소

비자 평가시스템을 가리킴.

‐ 터커스와 벤담이 제시한 감시형 건축양식을 의미하는 파놉티콘

(Panopticon)의 합성어로 터커스에 의한 감시체계를 의미함.

‐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AMT의 운용규칙으로 인해 터커스들이 

임금체불, 사기피해와 같은 부당한 일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자 2008년 

릴리 이라니와 식스 실버만이 노동자들이 직접 소비자를 평가하고 거래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시작됨. 

‐ 10년 동안 40만 건 이상의 리뷰와 6천 명 이상의 고객에 대한 평가가 

축적되었음.

◦ 소비자와 터커스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시정하

는 것을 목표로 함. 

‐ TurkerView, TurkerNation, MTurk Crowd, TurkerHub와 같은 유

사한 평가시스템들이 등장하여 터커스에 의한 고객 평가는 더욱 강화되

고 있음.

◦ 터콥티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고객에 대한 평가는 의사소통

(communicativity), 보수(pay, generosity), 공정함(fairness), 속도

(promptness)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짐.

◦ 터콥티콘의 평가시스템은 플랫폼 노동자와 ‘선량한’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플랫폼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터콥티콘과 같은 소비자에 대한 평판 시스템이 노동자와 고객의 선의에 의

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짐. 가짜 리뷰나 보복성 리뷰 등을 충분히 필

터링하지 못할 수 있음. 직접적인 분쟁조정 기능이 없어 불공정성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규제책은 되지 못함.

② 다이나모(Dynamo)

◦ 터커스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에서 인권침해나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

한 목적에서 생겨난 온라인 운동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지만 일

반적인 온라인 기반 플랫폼에서 바람직한 소비자/의뢰인이 되기 위한 행동

지침으로서도 시사점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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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모는 AMT를 통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교육시키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듦.

‐ 법상 지위가 노동자가 아니어도 터커스들에게는 AMT의 수입이 주수입

원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윤리적 보상(ethical pay)’을 제공해

야 한다고 강조함. 

‐ 터커스들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에도 의뢰인의 지역(주로 미국이나 유럽)

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함.

◦ 가이드라인에 서명한 연구자가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경우 대응요령을 안내

하고 항의 메일 양식을 제공함.

 

[표 5-4-1] 좋은 의뢰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

1. 자신의 신원을 명확하게 밝혀라
2. 합의서나 합의문을 항상 사용하라
3. 합리적인 시간 예측을 하고 마감일을 정하라
4. 승인은 가급적 빨리 하라
5. 노동자와 소통할 때는 즉각적으로 예의바르게 대하라
6. 노동자의 신뢰와 AMT의 약관을 지켜라
7. 추가 수당(bonus)에 대해 명확하게 하라
8. 중복/재응답을 막을 때에는 공정한 방법을 활용하라
9. 스크리너 설문조사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라
10. 완료 코드 오류를 피해라
11. 그 외 이유로 부당한 거부를 하지 말라

자료: http://wiki.wearedynamo.org/index.php/Guidelines_for_Academic_Requesters

◦ 온라인을 통한 집단행동을 장려하여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는 등의 캠페인을 벌임.

3) 디지털 노동 보호를 위한 연구활동

① 영국 공정노동재단(Fairwork Foundation)

◦ Oxford 인터넷 연구소의 Mark Graham 등이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의 지원을 받아 2018년 공정노동재단(Fairwork Foundation)을 설

립하고 디지털노동 플랫폼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시작함. 

‐ 공정노동재단은 디지털노동 플랫폼의 근무조건 평가를 위한 제도비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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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함로써 온라인 플랫폼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함. 

‐ 국제노동기구(ILO) 회의에서 플랫폼, 근로자, 노동조합, 기관, 학자들과 

논의를 실시하고 추가 워크숍을 수행함으로써 ‘플랫폼 경제에서 공정노

동을 위한 글로벌 원칙’을 설정함.

 

[표 5-4-2] 플랫폼 경제에서 공정노동을 위한 글로벌 원칙

구분 내용

공정한 임금 Ÿ 현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는 정책 여부

공정한 근로조건
Ÿ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정책 여부
Ÿ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 대책 여부

공정한 계약
Ÿ 이용약관이 투명하고 간결하며 접근 가능한 형태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
Ÿ 근로자와 계약하는 주체는 현지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

공정한 관리
Ÿ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는지 여부
Ÿ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근로자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받는지 여부

공정한 표현 Ÿ 결사의 자유와 근로자 대표와 플랫폼의 의사소통 여부 

② 인권과 경영 연구소(The Institute for Human Right and Business)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있어 기업의 인권 책임에 대한 연구를 착

수함. 

‐ 인권 관점에서 일터, 시장, 사회에 애플리케이션과 기술에 대해 연구함.

‐ 개인정보보호, 차별금지, 참여, 대리와 동의, 경제적 권리의 실현, 권리

구제 등의 이슈들을 다룸. 

③ Heeks의 양질의 디지털 노동 기준

◦ Heeks (2017)는 양질의 디지털 노동(decent digital work) 기준을 제안

함. 해당 기준은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는 새로운 노동 규범을 세우고 체

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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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3] 양질의 디지털 노동(decent digital work)의 기준

고용관계의 맥락

사회보장

연차, 병가, 출산휴가 제공

실업 급여, 장애급여, 건강보험 제공

책임보험 제공

이동형 복지

노동자, 플랫폼, 고객의 공동 분담

사회적 대화, 사용자와 노
동자의 이해 대변

단체협약의 체계를 잡고 협상할 권리

독립노동자의 단체협상을 제약하는 법률 개정

양질의 노동을 위한 경제
적 사회적 맥락

노동자들 간의 (집단적) 의사소통 촉진

노동자가 속한 사법관할 구역의 모든 관련법 준수

디지털 공급망에 대한 고객의 책임성

정책 입안자의 익명화된 플랫폼 거래 자료에의 접근

고용

고용기회

디지털 긱 노동의 접근 기회

훈련 기회 제공

노동자가 접근할 수 있고 이동시킬 수 있는 근무이력과 평판 프로필

고용안정성
안정성과 유연성의 조합

고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연성을 분류/재범주화/개발

고용 기회 및 대우의 평등
차별 금지

고객과 노동자의 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존엄과 존중

고객, 플랫폼, 노동자 간 공손하면서도 신속한 소통

작업거부, 재작업, 노동자 계정 비활성화, 노동자 평점, 등급인상에 관
한 명확한 규칙

노동자 불만에 대한 직접 검토(human review)

중립적인 제 3자를 통한 분쟁 해결 매커니즘

노동조건

적절한 소득과 생산적인 
노동

무임금 시간과 기타 소요 시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임금 지급 주기와 미지급 상황 등을 포함하여 임금의 지급 방식에 대
한 명확한 정보 제공

약관에 고객의 신원과 업무의 목적을 명시

고객과 노동자 모두를 위한 평점 시스템

적당한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해당국가의 규제와 ILO 가이드라인 준수

안전한 노동환경 심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업무를 미리 알리고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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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플랫폼노동 정책과제와 모색

1. 국내 플랫폼노동 주요 특징과 쟁점

1) 플랫폼노동 특징과 함의

◦ 플랫폼노동 주요 특징

‐ 플랫폼노동은 각 유형별 서비스 및 노동 제공 기준, 일 제공 방식과 보

수, 플랫폼의 관리감독 수준도 상이함. 따라서 플랫폼노동의 특징과 형

태를 살펴보는 것은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는데 매우 중요함. 3부에서 논

의된 플랫폼노동 주요 사례를  계약 및 고용형태, 근무형태와 노동시간, 

서비스 제공과 보상 방식, 작업과정과 통제 문제 등을 비교 검토했음.

(1) 플랫폼노동의 출현과 다양성

◦ 과업, 계약, 작업방식

‐ 플랫폼노동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

분됨. 하나는 기존 산업의 플랫폼노동화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산업

의 플랫폼노동화로 구분됨. 

‐ 전자는 주로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며, 차량·운송·물류나 음식배달 등이며 특정 개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됨. 

반면 후자는 IT 기술발전 과정에서 출현한 새로운 산업들로 미디어, 콘

텐츠, 전문서비스 등이며 과업이 특정 개인 혹은 불특정 대중에게 제공

됨. 

‐ 플랫폼노동은 3자 혹은 4자 체계인데,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플랫폼기

업(운영사)-대행사(중계업자)-수요자(고객)-공급자(노동자)’ 관계로,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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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플랫폼노동은 ‘플랫폼기업(운영사)-수요자(고객)-공급자(노동자)’ 관

계로 구성됨.

 자료 : 각 해당 기업 관계자 간담회와 인터뷰 내용 토대로 재구성.

[그림 6-1-1] 지역 기반형 플랫폼노동의 작업방식과 고용형태

◦ 과업별 플랫폼노동의 다양화 - 장소위치기반

‐ 먼저 음식배달과 물류운송 형태의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플랫폼기업(운

영사)과 계약을 맺은 노동자(기사)가 고객에게 배달·배송하는 작업형태

임. 

‐ 이 유형은 기업에 따라 고용계약을 전통적인 임금노동자 형태(플랫폼노

동1)로 운영하는 곳과 비임금노동자 형태(플랫폼노동2)로 운영하는 곳으

로 구분됨. 다만 최근 흐름은 임금노동자(플랫폼노동1)도 개인사업자 형

태로 전환하는 과정임([그림6-1-1]).

‐  플랫폼노동1은 전속성이나 종속성도 높고 풀타임 형태의 노동을 수행

한다. 최근 고용방식이 기존과 달리 ‘플랫폼노동2’ 유형으로 변화되고 있

고, 작업수단도 개인 차량이나 자전거 등을 활용하고, 노동시간도 파트

타임으로 변화되고 있음.

◦ 과업, 계약, 작업방식 - 웹 기반

‐ 한편 번역, 디자인, 소프트웨어 형태의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플랫폼기

업(운영사)과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고객에게 과업 결과물을 제공하는 

작업형태임. 

‐ 이 유형은 플랫폼기업의 회원에 등록하고 표준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약관 동의서를 제출한자로 구분됨. 인터넷 을 통해 과업이 연결되기 때

문에 플랫폼기업에 프로필을 올린 노동자(플랫폼노동1)와 과업 주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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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수요자)과의 상호간 비표준적 계약관계가 맺어진다([그림 6-1-2]). 

‐ 하지만 번역이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일은 복수의 과업으로 분할 가

능하기에 ‘플랫폼노동1’과 ‘플랫폼노동2’ 유형으로 작업방식의 분화가 

가능함. 플랫폼노동1과 2 모두 일하는 시간이나 형태가 자율성이 높고 

자유로운 곳에서 일이 수행됨.

 자료 : 장지연(2019)의 내용 수정·추가하여 재구성

[그림 6-1-2] 웹 기반형 플랫폼노동의 작업방식과 고용형태

◦ 과업, 계약, 작업방식 - 쟁점, 법률 다툼

‐ 플랫폼노동의 유형과 과업 방식에 따라 다양한 계약방식과 고용형태가 

확인됨. 플랫폼 경제 내 계약방식은 개인사업자 형태가 다수이며, 고용

형태는 1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지역기반 플랫폼노동(C사, D사, E

사, F사)은 ‘근로자성’과 ‘산업재해’와 같은 전통적인 특수고용노동자 문

제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논쟁이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웹 기반 플랫폼노동(A사, B사)은 전형적인 프리랜서 형태의 독립 

사업자 형태의 일자리로 종속성이나 전속성 문제보다 표준계약, 수수료, 

일과 업무 성격, 평판과 같은 문제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 플랫폼노동 특성상 대부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매개로 하여 상품과 서

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표준적인 서비스와 매뉴얼이 중요하기 때문에 

C사와 E사의 형태처럼 불법파견 문제(지시명령)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음([그림 6-1-3]).47)

47) 2019녀 E사는 노동부에서 근로자 인정 판단이, C사는 검찰에서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었다. 장지연
(2019)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의 53.5%가 일을 하면서 일하는 방법, 노동시간, 근무장소 등에 대한 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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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플랫폼노동 음식배달 플랫폼노동

자료 : 운송 및 음식 플랫폼노동 계약관계와 작업과정은 해당 플랫폼기업 관계자 인터뷰 내용 재구성

[그림 6-1-3] 플랫폼노동 계약관계, 작업과정 및 불법파견, 위장도급 문제

(2) 노동의 게임화와 위계화 현상

◦ 노동의 형태와 경쟁

‐ 플랫폼노동 유형별 사례 모두 개인사업자(프리랜서)나 파트타임 고용이 

대부분임. 노동의 대가는 임금이 아닌 건당 혹은 시간당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고 있음. D사처럼 일정 테스트 기간 이후 ‘세미’라는 형태의 수수

료 체계로 변경한 곳은 지난 몇 년 사이 이용자 요금 인상과 달리 건당 

수수료는 낮아지고 있음. 

‐ 게다가 플랫폼업체들은 노동자간 경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등급제나 

인센티브를 통한 일터의 위계화, 게임화 작동 메커니즘도 활용하고 있

다. 사례조사 대상 플랫폼기업 거의 대부분 과업이나 업무 수행 평가에 

따라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음. 

‐ 플랫폼노동자의 등급은 업무 수행 기간이나 고객(수요자)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등급 간 수수료 차이도 있음. C사 처럼 상품 시간대(심야, 

새벽), 배송 지역(원거리), 날짜(명절, 기상악화), 상품(품목)에 따른 배달

기사의 수수료 차등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곳도 있음. 최근에는 시장경

쟁으로 수수료가 낮아진 탓에 플랫폼노동자들 중 일부는 소득 불안정에 

놓여 있음.48) 

규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8) 플랫폼노동자들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일거리를 구하기 쉬워서”(28.9%)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28%)가 

다수였음. 그러나 플랫폼노동자들은 적절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거의 대부분이 계약체결이 없거나(65.4%), 표준계
약(16.4%)을 체결했음. 한편 플랫폼노동자들은 1주일 평균 5.1일 일하고 있었으며, 6일 이상 비율도 56.9%나 되었고, 
3일 이하는 13.7%에 불과했음.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36.9시간이었으나, 52시간 이상 비율도 23.5%나 되었고, 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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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의 형태와 새로운 변형

‐ 사례조사 대상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업과

정 및 일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음. 고객주문형 플랫폼노동(A사)이나 IT

소프트웨어 플랫폼노동(B사)은 업무 자율성이 높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행되는 형태임. 

‐ 특히 A사 형태보다 B사 과업은 전문기술과 숙련 형성이 필요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웹·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함. 이런 이유로 B사의 업

무는 A사에 비해 과업 성격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필요하기도 하

고, 업무 내용에 따라 해당 기업에 상주하여 일을 수행하기도 함. 

‐ 근무형태는 시공간 구속을 받지 않는 A사와 B사와 달리 지역기반 플랫

폼노동은 시공간의 구속을 받고 있음. 대표적으로 E사는 1조(오후 4시∼

오전 2시), 2조(오후 5시∼오전 3시), 3조(주중 오전 7시∼오후 5시), 4

조(주말 오전 7시∼오후 5시) 교대제 근무형태였고, F사는 오전과 오후 

파트타임과 전일제 근무형태로 운영됨. 

‐ 외견상 자유로운 일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과정에서 배차나 일

감 선택의 자율성이 적다보니 시간비례 원칙에 의해 소득이 결정되어 

‘시간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으로 연결됨. 이를 반영하듯 플랫폼노동

자 절반 이상이 1일 9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노동의 유연화와 자율성 갈등

‐ 한편 플랫폼노동이 노동시장 유연화나 자율적인 근무형태 등의 유인이 

있다고 하여 여성 일자리가 남성보다 더 많이 창출되는 것도 아님. 지역

기반 플랫폼 중 C사, D사, E사에서는 여성이 거의 없고, F사만이 거의 

대부분 여성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 F사는 청소가사서비스로, 여성들이 현재의 플랫폼노동을 선택한 이유 대

부분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50대 연령층

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이유 때문”도 많았음. 게다가 IT·소

프트웨어 프로그램 업체(B사)의 여성 비율보다 남성의 비율이 0.5배 많

은 것은 플랫폼노동에서도 기술과 젠더 격차가 일자리에 반영되고 있음

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미만은 21.1% 정도였음. 한편  플랫폼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 실적급 형태의 수수료(69.9%)가 거의 대부분이었음. 플랫폼
노동 수수료는 평균 1,534원(3천원 이상 29.4%, 500원 이하 45.8%)으로 나타났음(최기성, 2019). 



231

서
울
시
 디
지
털
 플
랫
폼
노
동
 실
태
와
 정
책
과
제
 연
구

‐ 사실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외 시공간 및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에 

여성들이 비공식 경제에서 빠져 나올 것이라는 것은 맞음. 그러나 그 자

체로 여성과 남성의 일자리 경기장이 평평하게 될 것이라는 논거는 과잉 

해석일 수 있음. 예를 들면 특정 연령대와 과업을 수행하는 온라인 노동

을 제외하면 정규직을 찾을 수 없어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저고

용’(under-employment) 문제가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F사)에서 나타

나기 때문임.

(3) 다양한 통제방식과 노동안전

◦ 노동 통제와 기숙혁신의 다툼

‐ 플랫폼노동은 전통적인 통제와 관리방식 및 노동과정도 확인되지만 이전

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통제방식(rating systems)이 주된 문제점으로 제

기되고 있음. 현재 지역기반 플랫폼과 웹 기반 플랫폼 모두 직간접적인 

통제방식(surveillance)이 활용되고 있음. 

‐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작업과정이 실시간 GPS(위치 추적)나 APP(응용

소프트웨어)을 통한 전자감시기술의 IT통제가 작동되고 있음. 또한 고객

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상호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노동 문제로 

발생함. 

‐ 게다가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배달기

사의 사진까지 확인되면서 개인정보와 인권보호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다만 C사와 F사의 업무는 고객과의 상호작용 빈도나 강도가 높아 고객

에 의한 플랫폼노동자 평가가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D사와 E사이 업

무는 고객과의 접촉 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큰 쟁점은 아님. 

‐ 한편 A사와 B사 모두 플랫폼노동자들이 이용자(의뢰인)과 거래 방식을 

제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직거래가 발각되면 회원 목록에서 

탈락 시키기도 함. 

‐ 문제는 웹 기반 플랫폼기업들이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통한 통제 방식이

다. 플랫폼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객에 의한 다양한 평가(리뷰, 별

점, 제품)가 활용되고 있음. A사와 B사 모두 플랫폼노동자들에게 회원 

등록시 각기 필요한 프로필(이력경력, 이전 작업 등)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음. A사는 고객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 시스템이고, B사는 고객과 노동

자간 상호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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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재 수행한 과업이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차후 업무 

수주에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들 스스로 ‘별점노예’라

고 지칭할 정도로 고객 평가에 민감함. 실제로 좋은 리뷰를 받기 위해서 

플랫폼노동자들은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일을 해주기도 하고, 

고객이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 차례 수정을 해주기도 함. 

‐ B사의 상호평가제도는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지만, 

과업을 수주해야하는 플랫폼노동자 입장에서는 평점이 일정 이상을 받을 

때 더 높은 금액의 프로젝트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의 양과 직

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시간 압박과 스트레스

‐ 웹 기반 플랫폼노동자들은 유형별 차이는 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시간

압박과 스트레스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일감이나 콜 대기 상태의 시

간압박(being on call)임. 휴일이나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고객이 

올린 일감 찾는 시간이나 응답시간을 놓치면 소득이 상실되기에 항상적

인 긴장감에 놓여 있다는 것임. 

‐ B사의 경우 기업이 30일 동안 찾아야할 과업 수행자(파트너)를 2일 내지 

3일 사이에 연결해주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들은 어느 시간대나 느닷없

이 프로젝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스마트 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

‐  특히 IT 업무 특성상 심각할 정도로 기간이 짧거나 과업 시행 일이 촉

박한 과업도 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마감 일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평

점이 나빠지게 되기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 실제로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마감 일정을 고지

를 하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온라인 노동의 재택근무자들 중 일부는 집

에서 대기시간과 노동하는 시간이 혼재하여, 지불노동과 가사노동, 일하

는 시간 사이의 모호성이 나타나는 것임.



233

서
울
시
 디
지
털
 플
랫
폼
노
동
 실
태
와
 정
책
과
제
 연
구

[표 6-1-1] 국내 주요 플랫폼노동 유형별 사례 비교 검토

　

웹 기반 플랫폼노동 유형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 유형

고객업무주문
A사

IT소프트웨어
B사

차량승차
C사

물류배송
D사

음식배달
E사

가사청소
F사

서비스업무
제공내용

온라인 통한
번역,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등

렌탈 차량
이동 서비스

물류운송
배송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청소, 가사
서비스

인구학적 속성
다양한 연령
(성별 혼재)

20대∼40대
다수(남성)

40대∼50대 
다수(남성)

30대∼40대 
다수(남성)

20대∼40대 
다수(남성)

40대∼50대 
다수(여성)

전업, 부업 
형태

부업 전업, 부업 혼재 부업, 전업 혼재 부업 전업, 부업 혼재 전업, 부업 혼재

고용형태 프리랜서
프리랜서

(상주형 기간제)
프리랜서(90%)
파견근로(10%)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일부 파트타임
개인사업자

보수수당 
방식

건당 수수료
건당 5,000원 이상

계약 금액 수수료
10%

건당 수수료
시간당 1만원

건당 수수료
1건 750원

(시간별 상이)

건당 수수료*
1건  3,500원

시급 수수료
1시간 10,000원

근무형태 
장소시간

재택근무
자율 재택형

상주형

교대제
(오전, 오후, 주말)

파견근로(주중)

전일제/교대제
(주간, 심야, 새벽)

전일제
(주중, 야간 등)

전일제/교대제
(오전, 오후, 전일)

근무요일
노동시간

자율
자율 다수
일부 고정 

주 5일∼6일
파견근로 주 5일

주5일-6일 다수
(풀타임/파트타임)

주6일 다수
(풀타임)

주 5일∼6일
(풀타임/파트타임)

채용 업무 
레벨 구분

4등급
(new-junior-seni

or-semipro)

4등급
(초심자-계약-성실

-추천 뱃지)

4등급
(basic-good-bes

t-perfect)

2등급
(일반 기사- 
어시스턴트)

-
3등급

(홈-스타-마스터)

노동통제 
방식

응답시간, 프로필, 
제품 평가

(의뢰인  평점)

상호평가
(평가 공개)

별점
(이용자 평점)

APP

벌점
(시간 배송, 수령 

고객  평가)
APP

별점
(시간 배송, 주문 

고객  평가)
APP, GPS

별검
(이용 고객 평가)

작업비품 -
주문형 업무
비품 제공

- -
보호장비 지원

이륜차 리스 비용
업체 상이

작업도구 제공

사회보험 - 기간제 적용
프리랜서(미적용)
파견근로(적용)

- - -

노동안전
평점

스트레스
평점

스트레스
교통사고

폭언, 다툼 등
교통사고

폭언, 다툼 등
교통사고

근골격계, 폭언 등
근골격계

성희롱, 폭언 등

교육훈련 - -
앱 사용, 

서비스 교육
- 배달 안전교육 

앱 사용
서비스 교육

자료 : 플랫폼노동 각 운영업체 자료 및 관계자 간담회, 플랫폼노동자 인터뷰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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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노동 이해당사자 의견과 검토

1) 플랫폼노동 노사정 논의와 주체 형성

◦ 플랫폼노동 노사정 논의, 주체 형성

‐ 한국에서도 플랫폼노동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흐름과 

맞추어 정부(중앙, 지방), 노사 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

들이 제시되고 있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논의가 

노사 혹은 이해당사자 그룹이 논의 테이블이 진행되고 있음. 

‐ 그리고 플랫폼노동의 확장과 맞물려 노사단체가 형성되고, 다양한 활동

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아직 국내에 플랫폼노동 관련 의미 

있는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정책,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

이며, 제한적으로 경사노위에서 기본합의가 도출(‘19.2)된 정도임.

[그림 6-2-1] 국내 플랫폼노동 정부 및 노사단체, 각 이해당사자 구성과 논의 흐름 (＇19.11)

‐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이 경제사회 및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디지털 확산이 포용적 

중앙정부

경사노위

지방정부

서울시

노동조합

민주노총 플랫폼연대

라이더유니온, 

미콘지최

사용·운영자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논의

테이블

 ‘디지털 전환과 노

동의 미래 위원회’ 

출범(’18.7.20.)

서울시 플랫폼노동

공론화 위원회 출범

(’19.8)

플랫폼노동 각 조직 건

설(’18년∼’19년)

플랫폼 기업 포함 사

용자 단체 출범(’17)

주요

흐름

전체회의 14회 및

간사단회의 4회 개최

(1기 : 24차 회의)

공론화추진단 운영

(’19.8∼11)

‘19.11 시민 숙의회

의(250명) 진행

3개 노동조합 조직 출

범, 연대체 구성

각 조직 출범 이후 사

회적, 정책적 요구 진행

플랫폼노동 이슈화 이

후, 정부 및 각종 이

해대변 대표 참여

기존 경총과 다름 표

방

협약

선언

’19.2.18 간사단 회

의 합의(안) 도출

’19.11월

시민 제안
-

’18년 7월 사회안정망

가능 선언

쟁점

중앙차원의 노사정간

논의∼합의, 정책 구

체성 논의 한계

지방정부 차원 논의

진행, 정책과 사업

노사 참여도 문제

존재

노동권 및 근로자성

사회보험 및 적정 수수

료, 안전 문제 제기, 

조직 포괄성 과제

단체 성격, 회원사 이

해대변 조율·조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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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일자리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정 대응 방향과 협

력을 위한 공동의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2019.2.18.) 정도를 도출

한 상황임. 

‐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면, 서울시(갈등조정담당과, 민주주의 서울위원회)

가 플랫폼노동을 2019년 서울시의 공론화 의제로 삼고 전문가 및 시민

들과 숙의 토론을 통한 정책 방향을 모색 하는 과정임. 서울시는 플랫폼

노동 공론화위원회∼의제선정위원회(2019.8∼9),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워크숍(2회 : 2019.10∼11), 서울시민 숙의회의(250명, 2회: 2019.11) 

과정을 통해 서울시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모색 중임.

‐ 둘째, 노사관계 차원에서 보면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에서 플랫폼노동의 

조직화 방안이 진행되고 있음. 민주노총은 2019년부터 플랫폼노동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직화 진행은 서비스연맹이 ‘플

랫폼노동연대’를 구성(＇19.5)하면서부터 본격화되고 있음. 

‐ 한편 여성노조 산하에 미디어콘텐츠창작지회’(＇19)에서 플랫폼노동 노

조가 건설되고, 미가맹상태인 라이더더 유니온(알바노조 배달유니온 전

환 형태, ＇19년)이 설립되면서 플랫폼노동 조직화가 진행 중임 이와 맞

물린 시기에 배달, 물류, 운송 등 플랫폼업체(운영, 대행사) 중심의 ‘코리

아스타트업포럼’(＇17)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플랫폼 노사관계가 형성되

었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시 플랫폼노동 시민 공론화 과정

‐ 서울시는 올2019년 ‘플랫폼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시민공론화 

선정(갈등조정담당관)했고. 약 6개월 동안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이 꾸려졌고, 일반 시민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했음. 추진과정은 의제 선

정과 자문회의, 전문가 워크숍과 시민 숙의회의까지 총 15회의 공식회의

가 있었고, 시민 250명이 참여했음. 19세부터 69세까지 연령, 성, 지역

별 다양한 시민들이 2주간 책임감을 갖고 플랫폼노동의 쟁점을 놓고 토

론했음.

‐ 서울시 공론화 추진단은 일반시민 1000명과 시민참여단 250명을 대상으

로 각기 두 차례 의견조사를 했음. 시민 10명 중 9명은 플랫폼노동이 늘

어날 것으로 인식했으나, 플랫폼노동 개념은 잘 알고 있지 못했음. 두 차

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플랫폼노동자의 사회보장 적

용(1차 68.9%, 2차 79.8%)과 플랫폼 운영자·노동자·이용자 간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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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마련(1차 16.4%, 2차 25.6%) 필요성에 더 많은 공감을 표했음. 

[표 6-2-1] 서울시 플랫폼노동 공론화 과정(2019.10-11)

◦ 플랫폼노동 노사정 이해당사자 의견 차이

‐ 플랫폼노동은 노동자 개념과 정의부터 법제도 및 정책 논의까지 노사정 

대부분 의견 차이가 첨예한 상황임. 특히 플랫폼노동의 정책적 방향이 

보호가 우선인지, 디지털 플랫폼과 종사자 간의 적절한 규범 마련이 필

요한지 등도 의견이 다름.

‐ 주요 플랫폼노동 쟁점은 △고용지위와 법체계, △이해대변기구 및 교섭

권, △사회보장, △수수료(소득, 임금), △산업안전, △직업훈련, △공정거

래, △통제와 부당 문제, △기업 규제 △기업 책임과 조세 약 10개 영역

별로 노사 주체간 의견차이가 존재함.

‐ 대체로 사회보장문제, 산업안전이나 직업훈련 문제 등은 노동시장의 취

약층 문제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영역이라 의견 차이가 심한 갈등이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성’문제나 이해대변 및 공정거래 등의 문제는 노

사정간 의견차이가 있음.

‐ 결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랫폼노동 접근은 노사정 이해관계와 현실 가

능한 정책영역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대체로 노동시장의 불공정거래 문제 발생시 분쟁 조정이나 지원, 산업안

전, 직업 훈련 영역은 정책적 지원으로 가능한 영역임.

○ 1차 숙의 (안건 : 플랫폼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워크숍 : 10.16.(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나눔관(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40명)
   시민토론회 : 11.3.(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시민참여단 250명)
○ 2차 숙의 (안건 : 지속가능한 플랫폼 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은?)
   전문가워크숍 : 11.12.(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나눔관(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40명)
   시민토론회 : 11.1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시민참여단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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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2] 국내 플랫폼노동 노사 각 주체별 쟁점별 의견 차이

영역 세부 쟁점
각 주체별 의견

노동계 경영계

고용 지위와 
보호법 체계

- 사업주는 누구인가
- 전속성(종속성)의 기준

-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 적용

- 근로기준법 체계가 아닌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범적 보호 장치

이해 대변기구 및 
교섭권

- 노동조합, 협동조합

- 플랫폼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

-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
- 온라인 노조 등 다양한 방식의 

조직화모델 개발
- 비정형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직화나 조직지원

- 기존의 노동관계법체계와는 
구별된 별도의 새로운 권익보호 
시스템을 개발

사회보장
- 사회보험료 부담 주체
- 건별 수수료 방식의 

사회안전망 체계 문제

- 고용‧건강‧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 보험 방식의 
산업재해보상체계를 국가 재정 
부담에 의한 기금 방식의 
재해보상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단기적으로는 1인 자영업자,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이 자신의 
부담으로 임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체계에 포함 
하는 과도기적 대응

수수료
(소득임금)

- 수수료
- 임금체불
- 대기시간, 작업준비 기간의 

무임 노동 방지

- 표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최저 시급 기준 이상 보장

- 과다 수수료, 패널티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요금 마련

- 임금이 아닌 프로젝트 기반 
수수료

산업안전

- 새로운 업무상 재해(질병)에 
대한 기준

- 안전조치를 위한 플랫폼의 
역할 강화와 의무

-안전‧건강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상 책무를 
플랫폼 제공자나 플랫폼 
사업주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직업훈련 -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 노동권, 안전보건 관련 교육 
의무화

- 전문성, 숙련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정거래
- 거래 상의 분쟁해결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 공정거래 단속 강화

- 노동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상 
해결 방안

근로시간

- 장시간 노동의 방지
- 업무 마감 시간의 설정 문제
- 개인의 근로시간 주권에 대한 

제재

- 장시간 노동제한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이 곤란

통제 및 부당한 
제재 (평가시스템)

- 노동자 프라이버시권 및 정보 
보호

- 감시‧통제받지 않을 권리 보장
- 기본 신상정보 및 

생체인식정보, 위치정보 등 
무분별한 데이터수집과 
일방적 활용 거부할 권리 보장

플랫폼 
기업 규제

- 공정경쟁, 인권보호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 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규제완화 반대

- 규제 완화, 플랫폼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규제가 
가능하므로 최소화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조세

- 플랫폼 기업 공평과세
- 디지털세 도입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스타트업 및 소규모플랫폼인 

경우, 중간규모이면서 
지속적으로 고용량을 늘리는 
경우 세제혜택

주 : 각 플랫폼기업, 노동단체 의견차이 경사노위 내부 쟁점별 현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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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해외 주요 국가들의 플랫폼노동 주요 단체협약 현황

주요 국가, 지역, 주체별 단체협약 국가

Collective agreement 3F and Hilfr
: 2018년 4월 덴마크 노동조합 3F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중 청소기업인 Hilfr와 교섭. 교섭에서 새로운 
노동자 범주(Super Hilfrs)노동자 지위 부여. 이 기업에서 10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Super 
Hilfrs가 되어 최저임금, 연금, 휴가, 병가 급여 등의 혜택 적용

덴마크
(2018)

Collective agreement Italian logistics sector
: 2017년 11월 집단 교섭 통해 이탈리아 음식 배달원들은 위한 협약. 이 협약에는 4개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참여하여 적정 노동시간, 노동조건에 따른 보충 수당 지급, 질병 시 수당 지급 등

이탈리아
(2017)

Charter of fundamental digital worker’s rights 
: 2018년 5월 이탈리아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 향상 위해 “Charter of fundamental digital worker’s 
rights within an urban setting”을 시장, 라디더유니온, 이탈리아 노동조합, 이탈리아 일반노동조합총연맹, 
이탈리아 노동조합, 두 개 의 배달 플랫폼 기업(Sgnam, MyMenu) 간 협약. 협약에는 고정급 최저 시급, 
초과근무 보상 임금, 공휴일 제도, 보험, 날씨 보상금, 산업재해 보상, 재활 보상 등의 노동조건 향상 등

이탈리아
(2018)

Agreement to collaborate between UK Union –GMB and Platform Hermes 
; 2019년 9월 영국 플랫폼 기업 Hermes는 GMB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과 휴가급여 제공

영국
(2019)

Agreement to Collaborate between Dutch Union - FNV and Platform TEMPER
: 2018년 네덜란드에서는 인력중개 플랫폼 기업인 Temper와 네덜란드 노총(FNV) 간 협력 조항 맺고, 노무 
제공자에게 훈련, 연금 및 보험 등 제공

네덜란드
(2018)

Agreement to Collaborate between Uk Association - IPSE and Platform Uber
: 2017년 우버는 IPSE(독립 전문가 자영업자) 영국협회와 파트너십 맺고, 우버 운전자들에 산재보험료 지원

영국
(2017)

Agreement to Collaborate between Australian NSW and Platform Airtasker
: NSW 노동조합과 Airtasker 플랫폼 기업은 노동조건 보호 위해 7가지 기본적 실행 방침(practices) 마련. 
이 조항 추천된 임금률에 관한 조치, 산재보험, 안전 및 분쟁 해결, 최저 임금률 보장(Airtasker는 2017년 
3월 국가 최저이믐 22.13달러 이하의 임금률을 추천하지 않도록 규정).  Airtasker와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은 분쟁 해결 시스템 마련

호주
(2017)

Seattle Ordinance giving drivers right to collectively bargain
: 시애틀에서는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앱기반 운송 회사의 노동자로 구성된 Teamsters Union는 지역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플랫폼 노동자와 지역 기업 간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시 규약 마련(Drivers’ Collective 
Bargaining ordinance). 시애틀 규약은 운전자가 독립 계약자인지 노동자인지 간주하지 않음. 규약 목적은 
“교섭력의 수준과 노동조건 개선의 구체 항목”을 마련하는 것임. 그러나 이 법은 미국상공회의소와 플랫폼 
기반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저항

미국
(2015)

Agreement to Collaborate between Danish HK PRIVAT and Platform voocali
: 통번역 프리랜서 스타트업 플랫폼인 vocali는 임금에 관해 HK 협약에 서명. 플랫폼 통해 일하는 프리랜서는 
덴마크 임금 통계 중 4분위 최하 분위의 임금을 보장받도록 규정. 또한 향후 프리랜서 펀딩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논의(연금 미합의). 프리랜서는 Vocali의 기여금 연금에 가입할지 선택

덴마크
(2018)

자료 : Maria Mex, 2019. Social Dialogue and the Governance of the Digital Platform Economy: Understanding 
Challenges, Shaping Opportunities. Background paper for discussion at the ILO-AICESIS-CES Romania 
International Conference (Bucharest, 10–11 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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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9 서울시 플랫폼노동 공론화 의견 조사 과정 홍보물 

주 :  1)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2) 온라인 시민 의견수렴 과정으로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seoul.go.kr) 온라인 공
론장을 통해 진행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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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민 플랫폼노동 인식과 지향

◦ 서울시에서는 「플랫폼노동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민 인식조사」(2019.10

∼11)를 수행한 바 있음.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랫폼노동에 대해 공론

화 하고, 시민의 경험과 인식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임. 이 절

에서는 「플랫폼노동 대책마련을 위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자료를 재분석하

여 국내 플랫폼노동 논의와 인식을 검토했음.

① 플랫폼 서비스 이용 경험 

◦ 서울시민 10명 중 8~9명(86.9%)이 디지털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으며,  

특히 20대(98.1%)와 30대(97.6%)는 대부분이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 이용을 많이 하는 서비스는 ‘익익배송, 새벽배송 서비스(77.9%)’와 ‘주문 

배달 서비스(74.9%)’고, 그 다음으로 대리운전 서비스(25.2%)와 인력 파

견 서비스(7%) 순임. 

[표 6-2-4] 서울시민 디지털 플랫폼 및 기반 서비스 이용 경험 

◦ 서울시민 중 70.1%가 플랫폼 고객평점제 이용 경험이 있고, 그 중에서도 

20대(87.6%)와 30대(84.6%), 그리고 학생(84.2%)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해서 후속으로 진행된 2차 인식조사에서는,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1%)가 고객평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

사례 수 
(명)

디지털 
플랫폼 이용 
경험 있음 

(%)

플랫폼 기반 서비스 이용 경험 (%) 

주문 배달 
서비스

대리운전 
서비스

인력 파견 
서비스

익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

성별
여성 506 87.8 74.0 20.0 6.4 80.8

남성 494 86.0 75.8 30.6 7.6 75.0

연령
대

15-18세 53 87.4 82.7 0.0 0.0 71.4

19-29세 199 98.1 95.5 15.5 7.8 85.7

30대 196 97.6 91.6 35.9 10.4 89.2

40대 205 89.8 77.0 29.7 8.4 83.0

50대 202 80.9 58.1 31.1 4.7 72.9

60대 145 61.5 41.4 19.2 5.2 54.3

직업

자영업자 131 81.4 65.7 26.0 7.4 75.2

임금노동자 - 화이트칼라 437 93.8 84.2 32.8 8.7 84.8

임금노동자 - 블루칼라 123 86.1 65.5 29.9 8.9 78.2

주부 131 73.7 57.2 21.6 4.2 67.4

학생 124 92.9 90.9 3.3 1.9 77.3

기타(무직/퇴직/기타) 54 64.8 48.8 10.1 7.4 54.5

전체 1,000 86.9 74.9 25.2 7.0 77.9

자료: 「플랫폼노동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민 1차 인식조사」 재구성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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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49)

자료: 「플랫폼노동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민 1차 인식조사」 재구성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6-2-2] 서울시민 온라인 플랫폼 고객평점제 이용 경험 – 있음 

② 플랫폼노동 인식  

◦ 「플랫폼노동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민 1차 인식조사」 결과, 플랫폼노동

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응답자는 3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62.7%가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함. 

‐ 플랫폼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매우 높은 것(86.9%)을 염두에 뒀을 때, 플

랫폼 서비스 이용의 일상화와 상반되게 플랫폼노동은 비가시화 되어 있

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주부(70%)나 학생(61.8%) 등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 플랫폼노동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6-2-5] 서울시민 플랫폼노동 인지 여부 

49) 고객평점제 개선 방식은 ‘2019년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도출한 후, 2차 인식조사에서 
의견조사를 수행함. 그 결과 ‘악의적 평가를 지속하는 고객을 구별/분리하는 방식 개발(27.4%)’ > ‘제품/서비스 평가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평가 분리(24.7%)’ > ‘소비자-노동자 상호 평가(19%)’ 등의 의견이 확인됨.  

사례 수 
(명)

들어본 적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성별
여성 506 6.1 31.3 62.7

남성 494 12.6 34.7 52.6

연령대

15-18세 53 8.8 30.5 60.7

19-29세 199 7.7 35.8 56.6

30대 196 16.4 30.7 52.8

40대 205 9.2 29.7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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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들은 플랫폼노동의 장점으로 ‘편의성(33.4%)’과 ‘투잡 가능 등 자

유로운 근무시간(26.2%)’. 그리고 ‘새로운 고용창출(13.2%)’ 및 ‘비교적 낮

은 진입 장벽(12.8%)’을 꼽았음. 

‐ 한편, 플랫폼노동의 단점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보장 취약(30.7%)’, ‘사

고 등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29.4%)’ > ‘플랫폼 노동자-소비자 

간 범죄 노출 가능성(16.3%)’ >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경쟁 심화

(12%)’ 등 순이었음. 

‐ 결국 장접으로 꼽힌 ‘편의성’이 ‘노동자에 대한 보장 취약’과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이어지고,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이 또다시 

‘분쟁 소배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과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 것임. 

자료: 「플랫폼노동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민 2차 인식조사」 재구성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6-2-3] 서울시민 플랫폼노동 인식 – 플랫폼노동 장점 

 

사례 수 
(명)

들어본 적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50대 202 7.6 35.8 56.6

60대 145 4.7 33.8 61.5

직업

자영업자 131 11.4 35.5 53.1

임금노동자 - 화이트칼라 437 11.4 34.3 54.2

임금노동자 - 블루칼라 123 9.6 33.1 57.3

주부 131 2.3 27.7 70.0

학생 124 6.9 31.4 61.8

기타(무직/퇴직/기타) 54 9.1 32.7 58.2

디지털 
플랫폼 이용 

경험

있음 869 9.9 35.2 54.9

없음 131 5.2 18.3 76.5

전체 1,000 9.3 33.0 57.7

자료: 「플랫폼노동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민 1차 인식조사」 재구성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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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플랫폼노동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민 2차 인식조사」 재구성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6-2-4] 서울시민 플랫폼노동 인식 – 플랫폼노동 단점

◦ 플랫폼 노동자 지위와 관련해, 응답자 중 절반 정도(51.3%)는 “자영업자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었고, “근로자에 더 가깝다(32.6%)”는 응답자는 1/3 

정도임.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아닌 것 같다”고 보는 응답자는 10명 중 

1~2명(15.3%) 수준임. 

‐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근로자에 가깝다” 응답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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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플랫폼노동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민 1차 인식조사」 재구성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6-2-5] 서울시민 플랫폼 노동자 지위 인식 

③ 정책 의견 

◦ ‘플랫폼 노동 의제 논의 및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두고, 응답자 10명 중 9

명(93.2%)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함 46.5% + 다소 필요함 46.7%)’고 응답

함.  

‐ 법 제정에 앞서 서울시 플랫폼노동 조례 제정 및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바람직하다고(82.1%) 응답함. 즉,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표 6-2-6] 서울시민 플랫폼노동 정책 의견 – 플랫폼노동 의제 논의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대책 마련 의견은 ‘열악한 근무환경 개

선 및 갑질횡포 방지(29.2%)’ > ‘높은 수수료와 낮은 임금수준 개선

(24.5%)’ > ‘사회보험 지원(19.2%)’ > ‘과도한 업무시간 규제(15%)’ > ‘고객

사례 수 
(명)

매우 필요함 다소 필요함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성별
여성 506 48.9 44.1 4.7 0.5

남성 494 44.1 49.3 5.3 0.7

연령대

15-18세 53 41.8 50.6 7.5 0.0

19-29세 199 44.3 50.1 4.7 0.8

30대 196 52.1 43.2 4.3 0.0

40대 205 52.7 43.8 3.5 0.0

50대 202 42.9 51.3 3.6 0.0

60대 145 39.9 42.8 9.4 2.9

직업

자영업자 131 47.1 45.7 5.5 0.6

임금노동자 - 화이트칼라 437 50.6 46.0 3.1 0.4

임금노동자 - 블루칼라 123 48.1 44.4 4.0 0.8

주부 131 35.7 48.4 10.1 0.6

학생 124 42.0 50.3 7.1 0.7

기타(무직/퇴직/기타) 54 45.6 48.1 3.0 1.9

전체 1,000 46.5 46.7 5.0 0.6

자료: 「플랫폼노동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민 1차 인식조사」 재구성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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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악용 및 부작용 해결(8%)’ 순임 

‐ 또한,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식은 ‘소비자 보호원 플랫폼노동자 담당부서 

설치(43.3%)’ > ‘플랫폼업체-노동자-지자체 함께 분쟁기구 설치(33.2%)’ 

> ‘서울시 자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12.5%)’ 등 순으로 나타났음. 

자료: 「플랫폼노동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민 2차 인식조사」 재구성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6-2-6] 서울시민 플랫폼노동 정책 의견 – 플랫폼 노동자 대책 마련 (1순위) 

자료: 「플랫폼노동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민 2차 인식조사」 재구성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6-2-7] 서울시민 플랫폼노동 정책 의견 –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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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플랫폼노동 정책과제

1) 서울시 플랫폼노동 정책방향

◦ 서울시 정책방향 - 기술과 사회

‐ 기술발전은 우리에게 빠름과 편리함을 주지만 기술발전이 우리 사회 전

반에 향유되는 것은 아님. 특히 디지털 플랫폼화는 기존의 노동자 보호

규정을 밀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를 창출의 위험성

이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특히 플랫폼 일자리가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고 자율적인 노동과 재택

근무의 가능성을 강조(자율성의 환상)되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 웹 기반 

노동에 불과하다.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일하는 모습만 보아서는 전통

적인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음. 

‐ 같은 직업, 작업방식, 기술수준도 다르지 않고, 오로지 계약관계가 다르

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가 달라질 뿐임 특히 지역기반 플랫폼노동

자는 자영업자 형태인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에 기존의 모든 사회 구성

원으로 적용 받아야할 시민적 권리에서 배제 혹은 사각지대에 놓임.

◦ 플랫폼노동과 일

‐ 플랫폼노동자들이 현재의 일을 선택한 이유는 소득을 제외하면, 일감을 

찾기 쉽거나 자유로운 일 혹은 적성 때문임. 플랫폼노동으로 얻는 소득

은 주 소득이 많았지만 일부는 부업 도 확인됨. 그러나 플랫폼노동자 다

수는 임금노동자가 적용 받아야할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 채 일을 수행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오분류 방지와 근로자성 문제, 소득과 적정 수수

료, 산업안전  문제가,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리뷰 시스템과 고객과 알고

리즘 통제, 시간압박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때문에 플랫폼노동의 유형

별 차이가 있지만 비고용기간의 소득보장이나 최소한의 권리는 필요하

다. 물론 현재의 법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경제 현상에서 발생한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 플랫폼 비즈니스와 정책 접근

‐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산과 플랫폼노동의 증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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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실현되는 방식은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플랫폼 자본

과 기업의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제도적 특징과도 연결

되어 있음. 

‐ 결국 국제기구의 논의나 일반적인 규범을 수용하는 것과 함께 플랫폼노

동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이해당사자인 플

랫폼노동자와 시민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하고 개입이 필요함.50) 구체

적으로는 조세와 사회보장의 통합시스템 설계와 프로그램 모색을 통한 

사회보장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끝으로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바꾸어 놓고 있음. 하나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확장과 맞물린 노

동권 문제인데, 플랫폼노동자들은 기존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함. 다른 

하나는 산업혁명 초기의 선대제와 유사한 원시적인 고용형태가 다시 등

장하고 있다는 것임. 

‐ 게다가 정보통신기술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플랫폼 기업은 언제든지 노

동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모든 일과 직업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플랫폼화 과정에서 ‘인간중심적 기술’의 

가능할 질문을 해야 함.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위험성에 대한 공동규제와 

포용적 연대의 실천이 논의될 시점임.

2) 서울시 플랫폼노동 정책과제

◦ 서울시 제도적, 정책 방향 검토

‐ 서울시의 플랫폼노동 정책 방향은 제도와 정책(협약, 사업) 및 지원프로

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 할 수 있음. 서울시라는 지방정부가 변화하

는 경제 및 노동환경에 부합하게 플랫폼노동 문제를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서울시는 플랫폼노동 관련 ‘조례 제정·개정’을 통해 플랫폼노동 관

련 정책과 사업 및 지원의 제도적 추진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미 

50) 국내에서 배달, 물류, 운송 등 플랫폼 운영사 중심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2017년)이 설립되면서 국내 플랫폼노동 
각 주체별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기업의 출현과 맞물려 노동운동진영에서는 플랫폼노동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는 ‘플랫폼노동연대’를 발족(2019년)했고, 여성노조에 웹 툰 작가노조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지회’(2019년)가 설립되었고, 음식배달 플랫폼에는 라이더유니온(2019년)이 노조를 설립하면서 플랫폼노동 
조직화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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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의 절대 가수 의견(97%)만이 아니라, 

2기 노동정책에서도 주요 영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기존 노동자권

익보호 조례 개정이나 혹은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임(예시: 

ILO, EU, 프랑스, 켈리포니아).

[그림 6-3-1] 서울시 플랫폼노동 제도화 및 정책 개요

‐ 둘째, 서울시 플랫폼노동 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지방사무)의 한계로 인

하 노동법적 권한이 제한적(국가 사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협

약’을 통한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회협약은 가칭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사회적 협약’으로 주요 플랫폼노동(웹기반, 지역기반) 운영사(기

업) 및 노동단체와 공동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적 보호를 

위한 노사정 이해당사간 역할과 방향을 담는 수준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

음(예시: 독일, 이탈리아 등).

‐ 셋째, 서울시 플랫폼노동 정책은 ‘사회적 보호’의 관점에서 사회보험 문

제, 노동안전 문제, 공정거래 및 분쟁, 직업훈련, 기타 지원 제도 등으로 

검토할 수 있음. 웹 기반 플랫픔노동은 공정거래와 소득안정성(수수료, 

계약, 사회보험 등),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은 노동문제(수수료, 노동안전, 

영역 서울시 정책 주요 내용 해외 유사 사례

법제도
플랫폼노동 관련 서울

시 조례 제정

노동자 보호 및 노동기본

권

모니터링, 실태조사, 지원, 

사회적 호보 등

iILO, EU  보호 정책

프랑스 법률, 독일 협의

미국 켈리포니아

사회

협약

플랫폼 노사정 협약 체

결

서울지역 플랫폼 이해당사

자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이탈리아 볼로냐, 밀라노, 

차치오 등

정책

사업

플랫폼 기본적 규정 권

고 제시(행동 수칙)

분쟁해결 기구 운영

사회적 호보 프로그램

공정노동 플랫폼 운영

서울시-플랫폼기업-노동

단체 행동수칙 합의

서울시 플랫폼 분쟁해결

센터 운영(모니터링)

이행 프로그램 :

사회보험, 노동안전, 교육

후 지원 등

독일 크라우드 행동 수칙
(Code of Conduct)
독일 옴브즈 오피스
(ombudsstelle)
오스트리아 - 페어크라우
드워크(Fair Crowd Work)

노사

단협

플랫폼 이해당사자

조율 조정 지원

서울시 공공적 인프라 활

용 사적 조정과 업종별

지원 체제 구축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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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등)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분된 접근이 필요

함 

◦ 서울시 주요 정책과 사업 검토

‐ 서울시 플랫폼노동 주요 정책과 사업은 시기별, 의제별 접근에 따라 세

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표 6-3-1]). 첫째, 플랫폼노동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적조사

(규모 추계, 노동조건)와 질적조사(업종, 기업 사례조사)가 각 유형별(웹

기반, 지역기반)로 면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표 6-3-3].

‐ 둘째, 서울시 플랫폼노동 정책은 연구집단과 이해당사자간 ‘디지털노동

과 미래의 노동 포럼’(가칭)을 구성하여, 각 쟁점과 지원 방안별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실효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포럼 운영 단

위는 서울시(노동정책과)-운영사(기업)-노동단체-전문가 집단 등으로 구

성하여 연구조사와 정책 논의 프로세스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표 

6-3-2]).

[표 6-3-1] 플랫폼노동 관련 새로운 사회보험 적용 논의들

‐ 셋째, 서울시 플랫폼노동은 서울시의 기존 정책과 사업 및 자원을 활용

하는 방안으로 단기 및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현재 서울시는 ‘유급병

가’(시민건강국)나 ‘유급휴가’(관광정책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소상

공인과) 등을 시행하고 있기에 해당 정책 대상에 플랫폼노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51) 더불어 업무상 질병이나 재

해와 관련 보험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상해보험 적용이 가능토록 노사

51) 서울시는 노동정책과에서 대리운전, 퀵서비스, 셔틀버스 등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같은 기존 정책 
이외에 다수의 장소지역기반 플랫폼노동자(배달, 가서서비스, 물류운송)와 웹기반(번역, IT 등) 플랫폼노동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음.

정책 주요 내용 비고

미국 Alia의 이동형 사회보험 유형
노동자와 고객, 보험사를 매개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

일부 국한
사례

독일
독일 디지털 사회보장 모델

( Enzo Weber)

작업 완료 때 합의된 보수 일정 부분 디지털 
계정으로 전송(기여금 축적). 축적된 기여금을 
거주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 이전 모델.

기업 부담
논의 無(무)

한국 서울형 시민보험 등 검토
기존 국가 사회보험체계 논의
지방정부 별도의 사회보험 지원 프로그램

권한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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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논의를 진행하되, 중기적으로는 ‘서울형 시민보험’ 제도 구상하여 사

회적 보호를 제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6-3-2] 디지털 플랫폼노동 쟁점과 과제

EU 분석 결론 EU 정책과제 서울시 방향

플랫폼 경제나 노동에 대한 정의나 개념 유럽 내에서 
명확하지 않고, 플랫폼노동 내의 이질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 부족

플랫폼경제, 플랫폼노동 정의 
필요

플랫폼노동 ILO, EU 규정 
준용

플랫폼 경제 규모와 유럽 노동시장에서 중요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

플랫폼 경제 발전 관련 모니터링 
확대
플랫폼노동 정보 제공 위한 
워스톱 서비스 체계

플랫폼노동 연구조사,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등

플랫폼노동 매우 다양, 모델 지속적으로 변화
정책적인 조치들은 플랫폼 
경제의 이질성 인식 필요

변화하는 플랫폼경제 지속적 
논의 틀 형성

부가적 수입, 유연성 확대, 경험 확충, 기조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기회 부족한 것에 고객을 유입 시키는 
것이 플랫폼노동의 주된 동기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은 노동자 주도적이고, 온라인 
기반 플랫폼노동은  기회 주도적임

플랫폼노동은 일반적 노동시장 통합에 긍정적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 이동으로 고용 가능성 확대, 
지역 기반 주도 노동은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지역기반 노동자 주도적 업무와 온라인 경쟁기반 
모델은 긍정적

긍정성 확산(일자리, 공식화)
부정성 보호, 지원(불공정 
게약, 수수료, 노동안전, 
사회보험)
⇨ 유급병가, 휴가지원

일부 노동조건은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과 유사하나, 
특히 지역기반 플랫폼 주도 노동은 과거 전통적인 
노동시장에 비해 덜 보호적 상황 가능

플랫폼노동 사회적 호보
(노동권익센터 검토)

새로운 기술사용은 노동조건에 특수한 도전을 주고 
있고, 자동화된 업무 성과 리뷰는 노동시장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일부 상황에서 부정적인 
순위(랭킹)과 평가(리뷰)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필요
노동자도 고객과 플랫폼에 대한 
평가 필요

플랫폼 상호 평가제도 확산, 
이행 준수

플랫폼은 시간 지연 등이 방생되는 문제에 대해 
노동자 보호 필요

분쟁 해결 메커니즘 필요
플랫폼노동 분쟁해결기구 
운영(예시: 독일 옴브즈 
오피스)플랫폼노동에 차별이나 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필요
알고리즘이 차별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플랫폼 노동자는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과잉 
자격인 것으로 판단

플랫폼 경제 발전에 대해 
모니터링 확대

플랫폼노동 모니터링 노사정 
공동 시행

플랫폼노동은 고용지위가 현재 명확하지 않음

플랫폼노동의 고용지위 분류 
필요
고용지위를 떠나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법적 보호 필요

고용형태와 무관한 사회적 
보호 검토(예시: 
사회보험제도 → 시민보험)

플랫폼노동자는 특수한 고용지위를 갖고 있음
플랫폼 경제의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플랫폼경제 모니터링 노사정 
공동 시행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는 소득이 불명확
플랫폼 결정 노동은 최저임금 
준수

플랫폼 최저임금제, 적정 
수수료 통한 소득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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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3] 서울형 디지털 플랫폼노동(decent digital platform work) 제시안

업무 매칭 전 투명성 확대

대부분 플랫폼노동자 소득 신고할 때 세제 문제 명확 
필요 있음

플랫폼 경제에서 부가 소득에 
대한 제세 규제 간소화(행정 
부담 경감)

대표성이 약한 플랫폼노동자 문제
노동조합을 통해 대표성 진행

플랫폼노동자의 집단적 목소리 
의견 수렴 필요

플랫폼노동조합 설립 필증 
발부(노조할 권리)

국가별 노동조합 공공적인 공론화 주도
2019년 서울시 시민 공론화 
- 플랫폼노동 시행

자료 : Eureofoune(2018),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of selected types of Platform work.

구분 Heeks(2017) 기준
서울형 플랫폼노동
좋은 일자리 기준

고용관계 맥락

사회보장

연차, 병가, 출산휴가 제공 
서울형 유급병가, 휴가제도 
확대 적용

실업급여, 장애급여, 건강보험 제공

서울시 시민보험 검토
책임보험 제공

이동형 복지

노동자, 플랫폼, 고객의 공동 분담

사회적 대화,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 대변

단체협약 체계, 협상 권리
서울시 ‘노조할 권리’ 
플랫폼노동 적극 적용독립노동자 단체협상 제약 법률 개정

양질의 노동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맥락

노동자들 간의 (집단적) 의사소통 촉진 상호 채널 구축

노동자가 속한 사법관할 구역의 모든 관계법 준수 조례 제정, 정책 수립

디지털 공급망에 대한 고객의 책임성 고객 책임성 촉구

정책 입안자의 익명화된 플랫폼 거래 자료 접근 공공 플랫폼 구축 검토

고용

고용기회

디지털 긱 노동의 접근 기회 플랫폼 일자리 정보구축

훈련 기회 제공 직업훈련 제도 모색

노동자 접근과 근무이력과 평판 프로필
플랫폼 노동시장 프로필 
재구성 모색

고용안정성
안정성과 유연성 조합 노동이동성 강화

고용 형태 선택 가능 새로운 유연성 분류/재범주화/개발 노동자 범위 확대

고용 기회 및 대우의 
평등

차별 금지 차별 문제 개선

고객과 노동자의 데이터와 사생활 보호 데이터, 정보 보호 강화

존엄과 존중

고객, 플랫폼, 노동자 간 공손하면서도 신속한 소통 시민 인식 제고

작업거부, 재작업, 노동자 계정 비활성화, 노동자 평점, 등급인상 
명확한 규칙

행동 규칙 제정(협약)

노동자 불만 직접 검토(human review) 노동자 의견 통로 구축

중립적인 제 3자 통한 분쟁 해결 매커니즘 분쟁해결 기구 운영

노동조건

적절한 소득과 
생산적인 노동

무임금 시간과 기타 소요 시간 포함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적정 임금 모색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소통 창구 운영

임금 지급 주기와 미지급 상황 등 포함, 임금 지급 방식 명확한 정보 
제공

표준계약 및 임금 지급 방식 
공정성 확보

고객 신원과 업무의 목적 일상용어(General-terms) 설명 업무 명료성 확보

고객과 노동자 모두를 위한 평점 시스템 상호 평점제도 발굴

적당한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해당국가의 규제와 ILO 가이드라인 준수 ILO 기준 준수, 향상

안전한 노동환경 심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업무를 미리 알리고 지원 제공 심리적 지원·교육 상담

자료 : Heeks(2017)의 decent digital work)의 기준을 서울시에 맞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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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 현황과 쟁점

1.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 현황

가. 플랫폼 노동 개념 정의 및 규정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이 급속히 대중화되면서 네덜란드에서도 다양한 인터넷 어플

리케이션을 활용한 플랫폼 경제(paltform economie)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아직 

학술적, 정책적, 법률적으로 플랫폼 경제의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탓에 네덜란

드에서 이 용어는 긱 경제(klus economie), 공유경제(deeleconomie), 온디맨드 경

제(op-afroep-economie) 등과 혼용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

려운 이유는 플랫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플랫폼 운영자 사이의 계약 관

계 역시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네덜란

드에서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플랫폼 노동자

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여된 육체적 과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생활 및 노동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EU) 산하기구인 Eurofound는 플랫

폼 노동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Eurofound, 2018b). 첫째, 특정한 유급노동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체화된다. 둘째,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의

뢰인, 노동자 사이의 3자 관계를 바탕으로 조직화된다. 셋째, 플랫폼 노동의 목적은 

구체적인 임무 수행이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다. 넷째,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는 과업

단위로 분리된다. 다섯째, 의뢰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서비스가 제공된다. 위와 같

은 기본적인 특성과 더불어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Eurofound, 2018a). 첫째, 플랫폼 노동이 주로 여객운송, 음식 배달, 가사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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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있다. 둘째, 비교적 낮은 기술 수준을 요하는 플랫폼 노동이 많은 편이다. 셋

째, 플랫폼 노동은 주로 의뢰인이 요청한 현장에서 수행된다. 넷째, 일상 업무와 관련

된 서비스의 경우, 플랫폼이 노동자를 선택하여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급 이

상의 기술이 필요한 서비스는 의뢰인이 직접 플랫폼 노동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아직 

플랫폼 노동만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정책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플

랫폼 노동 참여자들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고, 최근 영

세한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이런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들

을 위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플랫폼 노동자들도 함께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경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여긴다(Eurofound, 2018a; SEO, 2018). 따라서 플랫폼 노동에 대해 즉각적인 규제

가 플랫폼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여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

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플랫폼 경제와 노동에 대

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EU-OSHA, 2017).

나. 플랫폼 노동 규모 및 주요 업체

플랫폼 노동의 개념 정의와 플랫폼 노동 규모 측정 방법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기 때

문에 현재 네덜란드의 플랫폼 노동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진행

된 복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15세 이상 네덜란드 인구 가운데 플랫폼 

노동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1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Huws 외, 

2017; European Commission, 2018a). 최근 네덜란드 플랫폼 경제에 다국적 기업

과 투자자들의 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플랫폼 노동 규모 역시 크게 성장하였고, 대부분

은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EU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네덜란드에는 25개 이상의 업체가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2016).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지만, 

독일, 스페인과는 비슷한 수준이고,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비해서는 많은 편

이다. 네덜란드의 독립 경제연구기관인 SEO Amsterdam Economics(이하 SEO)에 

따르면, 현재 네덜란드 플랫폼 기업 대부분은 수익을 못내는 적자 상태를 이어가고 있

지만, 수년 내에 플랫폼 경제 규모가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믿고 시장점유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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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SEO, 2018).

네덜란드 내 주요 플랫폼 업체로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Uber, 요식업 인력을 지원

하는 Temper,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Helpling, 음식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Deliveroo, 주택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Wekspot,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들을 소개해

주는 Villamedia 등이 있다. [표 1]은 이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2.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 종사자 현황

가.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규모 및 구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네덜란드 성인 가운데 플랫폼 노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0% 정도로 약 65만 명에 이르지만,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참

여하는 인구는 약 34,000명으로 추정된다(SEO, 2018). 전체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6대4 정도지만, 서비스 업종에 따라 남녀 비율 차이가 크다. 여

객운송서비스 제공자는 남성이 대부분인 반면, 청소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는 여성이 

80%를 넘는다(SEO, 2018). 적극적 플랫폼 노동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업체
서비스
유형

노동자
선택

과업
수행 장소

기술 수준 가입 인원*

Uber
여객운송
서비스

플랫폼 의뢰인 지정 현장 일상 업무 약 7,500명

Temper
요식업체
인력 제공

의뢰인 의뢰인 지정 현장 중급 업무 약 70,000명

Helpling 청소서비스 의뢰인 의뢰인 지정 현장 중급 업무 -

Deliveroo
음식배달
서비스

플랫폼 의뢰인 지정 현장 일상 업무 약 2,000명

Wekspot
주택수리
서비스

의뢰인 의뢰인 지정 현장 중급 업무 약 13,000명

Villamedia
홍보·마케팅·
컨설팅서비스

의뢰인 온라인 전문가 업무 약 6,500명

※ Uber와 Deliveroo의 가입 인원 규모는 2017년 기준이고, Temper, Wekspot, Villamedia의 수치는 2019년 기준이
다. Helpling의 경우, 최신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표 1] 네덜란드 주요 플랫폼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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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모두 20~22%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Huws 외, 2017). 하지만 네덜란드 인구 가운데 24세 이하는 15%, 25~34세는 17%

라는 점을 고려하면, 젊은이들 사이에 플랫폼 노동 참여가 더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주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유독 55

세 이상의 참여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Huws 외(2017)가 2015년 EU Labour Force Survey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고용 상태를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의 경우 플랫폼 노동에 참여 경험 있는 

사람들의 48%는 전일제 고용, 21%는 시간제 고용, 10%는 자영업 상태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적극적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플랫폼 노동을 통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는 노동자 

가운데 전일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과 시간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각각 52%와 

15%였고, 자영업자는 3%에 불과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플랫폼 노동을 사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경로들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플랫폼 노동 모형

네덜란드의 플랫폼 노동 모형은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SEO, 2018). 첫 번째 모형

국가 24세 이하 25-34세 35-44세 45-54세 55세 이상

네덜란드 22% 20% 22% 20% 17%

스위스 29% 27% 18% 14% 12%

독일 22% 30% 20% 17% 11%

이탈리아 19% 21% 24% 23% 13%

스웨덴 28% 30% 19% 14% 9%

영국 23% 32% 24% 10% 11%

자료 : Huws 외(2017)

[표 2] 적극적 플랫폼 노동 참가자 연령 분포 (유럽 주요 국가)

전일제
고용

시간제
고용

자영업
전일제
육아

은퇴 학생 기타

전체 플랫폼 노동 참여자 48% 21% 10% 3% 1% 8% 9%

주 1회 이상
플랫폼 노동 참여자

50% 20% 10% 3% 0% 7% 10%

플랫폼 노동으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충당하는 노동자

52% 15% 3% 3% 0% 16% 11%

 자료 : Huws 외(2017)

[표 3]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 종사자 고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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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된 계약자로서 플랫폼 업체 혹은 의뢰인과 계약을 맺고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일반적인 모형으로 2017년 말 현재, 약 

22,000명이 이러한 방식에 따라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조세행정의 관점에서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간주된다. 두 번째 모형은 플랫폼 업체와 노동자 사이의 고용계

약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수행되는 방식이다. 이 모형은 주로 음식배달서비스 관

련 플랫폼 업체들에 의해 활용되고,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5,000명의 노동자에게 적

용되고 있다. 세 번째 모형은 네덜란드 정부가 마련한 “가사서비스규정(Regeling 

dienstverlening aan huis)”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계약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들 사이의 계약은 종

종 고용계약을 수반하는데 2017년 현재 약 3,000명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모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형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아니지만 독립된 계약자로서 계약을 맺고 플랫폼 노동에 참

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슈퍼마켓 제품 홍보용 사진 촬영처럼 마이크로 잡

(micro jobs)을 수행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활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소득을 올린 사람 역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7년 

연말 기준으로 약 4,000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플랫폼 노동 소득과 시간

SEO(2018)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플랫폼 노동을 통한 수입은 월평균 787유로, 주

당 노동시간은 약 20시간으로 나타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5유로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월 소득 하위 25%의 시간당 임금은 8유로인 반면, 상위 25%의 시간당 임금은 19

유로로 나타나 플랫폼 노동자 사이에도 임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

랫폼 노동을 통한 소득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1]에서 확

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청소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400유로 정도에 그

쳤지만, 음식배달서비스와 여객운송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은 각각 800유로와 

1,000유로였다. 위 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 60%의 플랫폼 

노동자는 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 반면, 16%는 하지 않았고, 23%는 신고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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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EO(2018)

[그림 1] 서비스 업종별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자 수입

Huws 외(2017)는 플랫폼 노동 참여자의 전체 소득 가운데 플랫폼 노동을 통한 수입

의 비율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 참여자의 경우, 플랫폼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전체 수입의 10% 이하인 사람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플랫폼 노동으로 소득의 76% 이상을 충당하는 노

동자는 19%로 나타나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독일에 

비해서는 약 2배 높다.   

플랫폼 노동 빈도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 가운데 55%는 최소 주 

1회 이상, 69%는 최소 월 1회 이상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다(Huws 외, 2017). 플랫

폼 노동 시간은 업종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주 20시간 이

하를 플랫폼 노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2018). 주당 플랫폼 노동 시간이 

높지 않은 것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기 

평균 하위 25% 중간값 상위 25%

월수입 787유로 150유로 300유로 1,200유로

노동시간 20 5 11 26

시간당 임금 15 8 13 19

자료 : SEO(2018)

[표 4]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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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무급인 대기시간도 포함되는데 여객운송과 

음식배달서비스의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전체 노동 시간의 3분의 1 수준에 달해 상대

적으로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SEO, 2018). 

3.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 관련 주요 쟁점

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앞서 확인한 것처럼 플랫폼 노동 모델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이 고용되어 있는 것인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더욱이 동일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플랫폼 

업체의 정책에 따라 종업원이 될 수도 개인사업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권, 사

회보장, 조세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을 종업원으로 간주

하더라도 기존 노동자들과 달리 물리적으로 고정된 직장이 없고, 업체와의 계약도 보

통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체결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이 

어렵고 기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네덜란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다. 법률 적용과 관련해 네덜란드 

법원과 공공기관은 개별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황을 검토하여 그 법적 지위를 사례별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국가 10% 이하 11-25% 26-50% 51-75% 76-99% 100%

네덜란드 51% 13% 11% 6% 8% 11%

스위스 48% 18% 10% 6% 6% 12%

독일 44% 19% 12% 15% 7% 3%

이탈리아 36% 19% 13% 12% 8% 11%

스웨덴 33% 13% 18% 20% 10% 6%

영국 41% 15% 10% 15% 12% 6%

 자료 : Huws 외(2017)

[표 5] 전체 수입 대비 플랫폼 노동을 통한 수입 비중 (유럽 주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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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와의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는 플랫폼 노

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을 독립적이고 주체

적인 자영업자로 보고 기존 조세 규정을 다른 자영업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SEO, 2018).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환

경은 기존 자영업자들에 비해 매우 불안정하고, 플랫폼 업체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은 

노동자의 서비스 제공과 임금 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네덜란드 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전까지 음식배달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Deliveroo는 배달노동자들을 

자동적으로 프리랜서로 취급했다. 하지만 법원은 Deliveroo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들은 배송노동자들을 위한 단체협약에 따

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Deliveroo와 노동자가 맺은 

계약은 노동자들의 업무시간을 크게 제약함으로써 그들을 자영업자로 볼 수 있을 만큼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해당 업체는 노동자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

이 아니라 일종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동일한 조건들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배달서비스 요금이 업체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결정됨으로써 임금과 관

련하여 노동자들에게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Deliveroo가 이 판

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함으로써 최종 판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판결

로 인해 네덜란드 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더욱 활발해지

고 있다. 

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플랫폼 노동자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기

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거나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플랫폼 업체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으로 인정받은 노

동자들의 경우, 네덜란드 노동법과 기존 산업부문별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이익을 직접 대변

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표성 있는 단체를 조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단체가 있더라도 아직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노동조합들은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선언하고 대중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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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홍보와 토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단체행동에 대한 의지와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네덜란드의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대표성 확보를 위

한 조직화에 매우 적극적이다(European Commission, 2018b). 프리랜서와 자영업

자들을 위한 노동자단체는 회원들에게 직업적 조언, 법률 상담, 단체 보험 가입 등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집단으로서 의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

기도 한다. 하지만 여객운송, 가사서비스, 음식배달서비스 등과 같이 비교적 낮은 기술

을 요하는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는 데는 아직 위와 같은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

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플랫

폼 노동 자체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 형태인 만큼 기존 자영업자 조직에 

그들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 이와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다.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환경

플랫폼 노동 가운데 특히 음식배달서비스, 가사서비스, 여객운송에 종사하는 이들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2018). 또한 기존 노동자

들에 비해 시급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해 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노동

자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받는 일도 요원하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플랫폼 노동자

들이 자신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다. 그들의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은 대부분 플랫폼 업체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플

랫폼 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상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문제들이 네덜란드에서 당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이유

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대부분이 이 일들을 부수적인 경제활동으로 여기고 단기간만 

혹은 간헐적으로 하기 때문이다(SEO, 2018). 하지만 플랫폼 노동에 의존하여 정기적

인 소득 창출을 꾀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열악하고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

은 심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노동자들

은 노동시장에서 또 다른 아웃사이더 집단으로 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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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사서비스규정의 한계

네덜란드 정부가 2007년에 도입한 “가사서비스규정(Regeling dienstverlening aan 

huis)”은 일반 가정에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취약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

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규정이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네덜란드 노동계는 이 규정의 폐지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EU-OSHA, 

2017). 이 규정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고용한 개인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법정최저인금 이상의 급여와 그 급여의 8%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최대 6주간 유급병가를 보장해야한다. 이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는 사

회보장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고, 노동자는 소득신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는 청소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의 개별 가사서비

스 노동자들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청소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Helpling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현재 

위 가사서비스규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의뢰인과 계약을 맺는다. 이는 Helpling이 자

신의 법적 지위를 고용자가 아닌 취업 알선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플랫폼을 통한 청소서비스 노동자의 증가는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노동자 확

대로 이어질 수 있다. 아직까지 네덜란드에서 Helpling과 그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나 정부의 해석은 없다. 하지만 Helpling이 고용자로 간주되면 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온전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

게 된다. 현재로서는 가사서비스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일반 노동자들과 가사서비스 노

동자들 사이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이 분야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마. 플랫폼 노동과 조세제도의 괴리

앞서 살펴본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의도적이든 아니

는 이들 가운데 약 40%는 플랫폼 노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을 부수적인 경제활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신고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복잡한 조세제도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 신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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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이 있다(Eurofound, 2018a). 우선 플랫폼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법률적으

로 기존 노동을 통한 소득과 어떻게 다른지가 불문명하고, 노동자들은 신고를 위한 행

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조세 투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2018년부

터 네덜란드는 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조세당국이 플랫폼 업체로 하여금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비용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SEO, 

2018).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부가적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조세제도

를 좀 더 명확하고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Eurofound, 2018a).

4.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

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연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기존 노동조합들이 플랫폼 노동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Eurofound, 2018a). 네덜란드 역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을 조직하여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시위나 파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항하기

도 했다. 네덜란드 노동조합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러한 노력에 지지의사를 표하고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네덜란드 플랫폼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조직한 대표적인 단체는 Riders' Union(이

하 RU)이다. Deliveroo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다른 음식배달서비스 플랫폼인 

Uber Eats와 Thuisbezorgd의 노동자들과 함께 조직한 이 단체는 자신들을 자동적으

로 프리랜서로 간주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정책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노동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시위를 시작했고, 2018년 1월에는 두 번의 파업을 실시했

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양대 노동조합연맹 가운데 하나인 FNV(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가 RU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또한 네덜란

드 주변국인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의 음식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RU의 파업에 연대의사를 표하고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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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2018년 5월 Deliveroo는 음식배달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시켜 배

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상병수당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RU와 FNV는 보험료를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이 안을 거부하고, 음식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자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종업원으

로 봐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9년 1월 네덜란드 

법원은 이 소송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지만, 

Deliveroo 측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노동자단체들이 플랫폼 

노동 참여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양대 노동조합연맹에 각각 조직되어 있는 FNV 

Zelfstandigen과 CNV(Christelijk Nationaal Vakverbond) Zelfstandigen 그리고 

2005년에 대안적 형태의 모든 노동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AVV(Alternatief Voor Vakbond)와 종업원 없이 건설부문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

들을 위해 2012년에 조직된 Zelfstandigen Bouw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단체들

은 정부와 고용자단체와 함께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산업부문별로 단체교섭을 벌인다. 또한 이런 노동자들의 

경우,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호 범위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European 

Commission, 2018b). 

나. 네덜란드 정부의 정책적 대응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간주되면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들에 비해 노

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도 좁아진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가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처럼 보이더라

도 기존 자영업자들과 같은 온전한 계약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의 요금을 받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확

산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

책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네덜란드는 2016년 5월 1일부로 “고용관계평가법(Wet Deregul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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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ordeling Arbeidsrelaties)”을 시행함으로써 고용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률

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내리도록 제도를 바꿨다(EU-OSHA, 2017). 이 법률 시행 전에

는 프리랜서와 서비스 의뢰인이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고용관계가 아님을 선언하면 네

덜란드 조세당국은 해당 의뢰인을 고용인으로 취급하지 않아 두 당사자 모두에게 고용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을 

위시한 프리랜서 활동이 확산되면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플랫폼 업체나 서

비스 이용자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고용관계를 맺지 못하고 원치 않는 도급계약을 

채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이런 허위의 도급계약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이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 법률이 제시한 세 가지 모델의 합의서(①General 

model agreements, ②Sectoral or profession specific model agreements, ③

Individual model agreements) 가운데 하나의 양식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

다. 이러한 모델 합의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가 존

재하지 않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조세당국의 평가를 거쳐야 하고, 그 평가

를 통해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양측 당사자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세금과 사회보장부담

금 그리고 벌금까지 부과된다. 다만 이 법률의 본격적인 집행은 2020년 1월 1일까지 

유예된 상태다(Business.gov.nl, 2019).

또한 네덜란드 사회고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는 저임금 

프리랜서를 보호하고 고용계약 기피 목적의 허위 도급계약을 막기 위해 프리랜서 최저

시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Eurofound, 2018a). 현재 네덜란드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구는 약 120만 명이고, 이 가운데 8만 명 이상은 16유로 미만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프리랜서가 최소 시간

당 16유로 이상의 서비스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프리랜서 계약을 규제할 계획이다

(DutchNews.nl, 2019). 낮은 시급을 받는 프리랜서들은 특히 농업, 요양, 배달, 운송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를 위한 최저시급제도가 도입되면 플랫

폼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종업원 지위를 갖지 

못하고 음식배달서비스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시급은 대부분 

10유로대 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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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스페인 딜리버루 마드리드 라이더 
조합간 합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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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덴마크_Hilfr_3F_단체협약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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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이탈리아 라치오주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례 초안(18.06.1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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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이탈리아 라치오주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례 통과안(19.04.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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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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